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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이 연구는 조선시 특히 15∼17세기 기간 에 제주 사람들이 배를 타고 제

주도를 떠나 유랑하던 역사를 고찰한 것이다.이들은 왜 제주도를 떠났을까,떠

난 이들은 바다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그들의 삶이 지 우리에게 남

기는 의미는 무엇일까 등의 문제를 고민했다.이들의 삶을 고찰하기 해 우선

아날학 역사학자 페르낭 로델(FernandBraudel)의 3층구조 역사틀을 활용했

다.

기존의 연구는 이들의 출륙 배경으로 척박한 토지,자연재해,지나친 수취,지

방 과 토호의 수탈 등에 주목했다.그러나 이러한 요인은 비단 15∼17세기만 국

한되었던 것이 아니다. 근 제주사회 체를 통하던 역경이었다.그런데도

규모 출륙 유랑은 15∼17세기에만 집 으로 일어났다.그 다면 의 요인만

으로는 15∼17세기 제주유민 상을 설명할 수 없다.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이것

에서부터 시작되었다.

Ⅱ장은 출륙 유랑의 배경 찾기다.이들의 출륙 요인을 사회구조 배경과 자

연 환경 배경으로 나 어 살폈다.사회구조 배경으로는 과도한 역(役)부과

와 말 사교역으로 표되는 제주경제의 변동을 주요한 요인으로 설정했고 자연

환경 배경에서는 척박한 토지와 빈번한 자연재해를 유민 발생의 요 요인으

로 설명했다.

Ⅲ장에서는 본격 으로 이들 제주유민의 발생을 다뤘다.먼 이들에 한 명

칭을 살폈다.명칭은 크게 두 가지 계통이 있다.두무악(頭無岳)계 명칭과 포작

(鮑作)계 명칭이 그것이다.두 명칭 모두 본래는 한자어가 아니었다.본래 토속의

민간 명칭에 그 의미를 살리며 발음이 가까운 한자어를 조합했던 것이다.물론

포작과 두무악은 의미가 본래 다르다.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사실상 같은 존재

즉 출륙 제주유민을 뜻했다.

그리고 제주유민의 발생 시 과 격감 시 을 고찰했다.선행 연구에서는 부

분 성종년간을 제주유민 발생의 시 으로 삼았다.그러나 본 연구는 다른 견해를

폈다.성종년간은 나 에 크게 사회문제화 되었던 시 이며,발생은 그 이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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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때부터 시작이라고 논증했다.격감 시 은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인조7년

(1629년)강력한 출륙 지령이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구성을 살폈다. 기 유민은 제주도민 반에 걸쳐 형성되었다.

말(馬)경제 련자들이 제주도민 반에 걸쳐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출륙 유랑민

역시 마찬가지 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층민으로 집 되고 있었다.

제주유민이 섬을 벗어나 진출했던 지역은 실로 방 했다.멀리 국 요동반도

아래의 해랑도에서부터 한반도 역의 해안에 걸쳐 이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이 없었다.물론 남해안이 이들의 집 인 우거지 다.기록으로는 확인되지 않

지만 일본 열도로도 나갔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들 제주유민의 규모는 최소 1만 명,이는 기록상에서 확인되는 출륙 공노비

숫자이다. 세의 인구 기록은 부정확하고 통계 방법마다 차이가 많아 략 추

세만을 살필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생업은 기본 으로 해산물 채취와 이의 교역이었다.하지만 때에 따라

서는 약탈도 병행하고 있었다.

Ⅳ장에서는 이들과 유사했던 집단 즉 수 과 왜구와 국인 수 과의 계를

살폈다.제주유민이 때로는 약탈을 자행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들을 수 으로

의심하기도 했다.그러나 수 은 보다 조직 으로 약탈을 일삼던 문 인 집단

이며,제주유민은 우발 이고 일회 인 즉 비조직 인 단순 약탈자로서 수 과는

조 달랐다.물론 이들 일부가 수 에 편입되기도 했을 것이며 차 수 으

로 진화하기도 했을 것이다.

왜구와의 계를 보면 일부 일본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주유민이 곧 왜

구인 것은 아니었다.당시 조선 정부에서는 이들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었다.

하지만 삶의 환경이 비슷했기에 이들 집단은 서로 상당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었

다.그러면서 때론 력하고 때론 갈등하던 계라고 하겠다.특히 16세기의 후

기왜구 활동기에는 일본인, 국인,제주유민이 어느 정도 섞여 있을 가능성도

있었다.그러나 사료상으로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다만 바다 생활이라는

생태 공통 때문에 이들의 력 계는 가정해 볼 수 있다.

Ⅴ장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제주유민의 삶을 다뤘다.이들은 물길 정보,배 다

루는 능력 때문에 일 감치 수군의 주목을 받았다.그것은 곧바로 임진왜란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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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터지자 효력을 발휘했다.충무공 이순신의 기록에 이들의 활동상이 지 않게

드러난다.여러 투에서 사망 부상자 황을 보면 이들 제주유민의 비율이 10%

를 넘는다.그만큼 그 쟁에서 맡았던 역할이 컸던 셈이다.

반면 왜병으로 편입되기도 했다.조선 료의 수탈이 심할 때 이들은 왜병의

일원이 되기도 했다.이들에게 요했던 건 근 의 민족의식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 기 때문이다.이들의 배 즉 포작선도 투에 동원되었다.소규모 배로서

아주 빠른 장 이 있었기에 형 투선인 옥선의 보조 역할을 담당했다.

Ⅵ장은 종합 정리의 장이다.이들의 삶을 총화한 뒤 이들에 한 성격 규정을

시도했다.그리고 이 작업을 통해 그 성격이 가진 함의 즉 당시 역사와 오늘날

역사 연구에 던지는 의미를 찾아보았다.본 논문은 이들의 성격을 해양 성격,

교역경제인 성격,약탈 성격,용병 성격,국제 성격,경계인 성격으로

규정했다.그리고 그 성격 규정을 통해서 1국 역사인식 극복과 해양 역사에의

주목,농업 심 세사 극복 등을 제기했다.국가주의 시선으로는 변방의,해양

의,비농업인의 세사를 들여다 볼 수 없기 때문이었다.

주요어:15∼17세기,제주유민,출륙유랑,페르낭 로델의 3층구조,말(馬)교

역 통제,6고역,여정(女丁),진상,공물,두무악,포작,해랑도,남해안,수 ,왜구,

임진왜란,해양 성격,교역경제인 성격,약탈 성격,용병 성격,국제 성

격,경계인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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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머리말

1.문제 제기 연구 목

국가주의 역사서술은 역사인식을 도식 으로 만든다.모든 것을 앙정부의

에 맞춰 재단하고 규정짓는다.기존의 세사 서술이 앙 심,농업경제

심,육지 심으로 이 진 것도 그 때문이다.

반면 변방에도 사람이 살았다.삶이 있는 만큼 역사도 있다.하지만 이를 앙

심 역사 틀로만 바라 볼 경우 오류를 빚을 수도 있다.제주의 세사가 이를

잘 보여 다.제주의 세사는 농업경제가 아니라 상업교역 경제,육지가 아니라

바다를 심 무 로 기술해야 할 부분이 많다.

알 드 세이어 마한(AlfredThayerMahan)은 “역사가는 체로 바다의 사

정에 어둡다.왜냐하면 그들은 바다의 향에 해 특별한 심이나 지식도 가지

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따라서 그들은 해상력(maritimestrength)이 요한 문제

에 해 결정 이고 심오한 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가볍게 보아 넘겨 왔다”1)라

며 해양으로의 심 환을 구했다.주강 도 “바닷가 변방에 해 새로운 가

치를 부여하는 것 역시 ‘생각의 반란’이 필요한 일”2)라며 발상의 환을 주문했

다.

이 연구는 바로 그런 바다 사람들에 주목한다.제주도는 고 탐라시 부터

활발한 해상활동을 벌 던 지역이다.3)해양 국가는 취약한 토지생산을 보충하기

해 바다를 통한 외교역과 유통에 심을 가지게 된다.4)제주도 역시 그랬다.

“탐라는 지질이 척박하고 백성들이 가난하여,해산물 채취와 배타는 것으로 생계

를 도모하고 있습니다”5)라는『高麗史』의 기록에서 보듯이 취약한 토지생산성

1) 프 드 어 마한(Alfred Thayer Mahan), 주식 , 1999,『해  역사에 미 는 향』1, 

상, 5쪽.

2) 주강 , 2005,『  다 식민  다』, 웅진지식하우 , 5쪽.

3) 진 , 2008,『고   주역사 탐색』, 보고사, 25쪽. 

4) , 2008,『새  쓴 5  고 사』, 역사,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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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일 부터 교역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조선 건국 후 고려 때와는 달리 강력한 앙집권을 시도했던 앙정부는 비교

자치성이 강했던 제주도에 해서도 강한 통제정책을 취했다.그에 따라 제주

의 자치성은 많이 훼손되고 경제 수탈 한 극심해졌다.특히 지 실정을 고

려하지 않고 강제된 각종 역(役)부과는 제주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다.그래서

다른 삶의 활로를 찾아 바다로 진출했다.소 ‘포작인(鮑作人)’혹은 ‘두무악

(頭無岳)’등으로 불렸던 해양유민(海洋流民)들이 바로 이들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을 조선시 ‘제주유민(流民)’이라 칭하고 논지를 개할

것이다.이 연구에서 말하는 제주유민이라 함은 15세기부터 17세기 엽에 이르

기까지의 출륙제주도민(出陸濟州島民)으로서 원주지인 제주도를 불법 으로 이탈

하여 라도 경상도 연해지역을 심으로 한반도 일부 국의 연해지역에 거

주하던 제주도민들을 말한다.

15세기부터 17세기를 주 연구 상 시기로 삼은 이유는 유독 이 시기에 많은

제주사람들이 제주섬을 떠나 남해안 등 한반도 해안 지방에서 유랑했기 때문이

다.이것은 『조선왕조실록』에 이와 련된 기사가 그 시기에만 집 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들이 출륙에서부터 남해안 등지에서의 생활 그리고 소멸까지를

다룬다.그런 까닭에 연구 상은 제주를 떠난 사람들로서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서 제주도와는 련이 없어져갔던 사람들이다. 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생겨난

2세,3세,4세,5세 등 그들의 출륙 자체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지화된 사람

들이 연구 상이 된다.그리고 일부이긴 하겠지만 그들이 남해안 등 지에서

만나 합류한 사람들도 포함된다.200년 가까이 이어졌던 유민 상이라서 당연히

지인들과의 결합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물론 이들의 지화 과정은 쉽지가 않았다.오랜 시간 동안 지들의 배타

시선 속에 그들만의 집단을 이루며 살았다.그러나 18세기에 들어오면서는 차츰

지인들과의 구별이 사라져 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에 이 연구의 상은 기의 출륙 제주인부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

화한 한반도 여러 해안의 해인(海人)들인 것이다.

5)『高麗史』 8, 가,  12 (1058 ) 8월 乙巳(耽羅 地瘠民貧 惟以海産 乘木道 經紀謀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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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앙의 역사,육지 심 역사에서는 조명 받지 못했던 존재들이다.이

들에 한 연구를 통해 소외 받고 무시되었던 변방의 역사,해양의 역사를 드러

냄으로써 세 조선사회를 다양한 모습으로 복원하고 그 내용을 풍부하게 채우

고자 한다.

이들은 비록 타의에 의해 섬을 떠났지만,섬 안에 갇 체념하며 살아갔던 사

람들과는 달랐다.자신들을 떠 었던 상황에 맞서 섬 밖 바다로 나가 새로운 삶

을 개척했던 세 제주의 바다사람들이었다.

이들에 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선 Ⅰ장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

할 것이다.연구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기존 연구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다.그리고 이론 배경과 연구 방법,활용 자료도 소개할 것이다.

Ⅱ장에서는 본격 주제를 다루기 한 사(前史)로서 제주유민 발생의 배경을

밝힌다.유민 발생의 배경으로는 사회구조 요인과 자연환경 요인으로 나

수 있다.사회구조 배경에서는 무엇보다 과 한 역(役)부과가 요한 요인이

었다.당시 한반도 여타 지역에 비해 제주지역은 혹독하리만치 역 부과가 심했

다.이것이 제주민을 바다로 내몰았던 주된 요인이었다.그와 함께 제주의 경제

변동을 하나의 요 요인으로 설정했다.경제기반의 붕괴 역시 출륙 유랑의

요한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연환경 배경으로는 사료에서 자주 등장하는 토지 척박 요인과 빈번한 자

연재해를 요 요인으로 설정했다.생산성이 높지 못하고 자연에 해 미약한 처

지에 있던 세 상황에서 자연이 가한 제한력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었

다.

Ⅲ장부터는 본격 으로 제주유민을 살핀다.우선 여기서는 이들의 명칭부터

고찰한다.명칭은 크게 두모악계 명칭과 포작계 명칭으로 나 수 있는데 본래

의미는 다르지만 여기서는 모두 출륙 제주유민을 지칭하는 것으로 악하고 논

지를 개했다.그리고 유민 발생과 격감의 시 을 찾는다.

그리고 제주유민의 삶의 모습을 추 한다.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는지,

어느 지역까지 퍼져 나가 살았는지 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주섬을 떠났는

지 그리고 무엇을 하며 먹고 살았는지에 한 고찰이다.이를 통해 제주유민의

총체 모습을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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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장에서는 그동안 일본학자들이 심이 되어 제기했던 문제 즉 제주유민과

수 ,왜구와의 계를 고찰한다.이들 집단 사이에는 생태 유사성이 있었지만

당시 조선정부에서는 별개의 존재로 악했다.즉 각각 다른 집단으로 존재하면

서 때론 교류하거나 연 했고 때론 경쟁 갈등의 모습을 보 다.

Ⅴ장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제주유민의 삶을 추 한다.물론 여기서 말하는 제

주유민은 이미 지화한 제주유민이다.임진왜란이 발발했던 16세기 후반에도

지화한 제주유민의 유랑 상은 계속 이어졌고,이들의 주 활동무 가 한반도 남

해안이었으며, 한 이들이 가진 물길 정보,배 운항 능력 등이 수군의 주목을

끌었으므로 자연스 이들은 쟁의 한 복 으로 들어가게 되었다.이순신 련

사료에는 이들의 활동 모습이 지 않게 등장한다.이순신 앞에서 이순신 함 를

이끌던 뱃길 안내인들도 이들 제주유민들이었다.이런 모습은 제주유민의 삶의

모습 특별히 주목을 끄는 목이다.

그리고 Ⅵ장에서는 그 동안 살핀 제주유민의 모습을 통해 이들의 성격을 규정

짓고자 한다.기존의 연구는 사료에 등장하는 이들의 모습을 나열하는 데 그친

감이 없지 않다.여기서는 나열 수 을 넘어 성격을 규명함으로써 이들의 모습을

보다 총체 으로 인식 하려는 의도이다.

마지막 Ⅶ장은 마무리 장이다. 체 내용을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밝힌다.

결국 이 작업을 통해 세 조선의 다양한 색채와 면모를 발굴하려 한다.농

업 심 사회라는 획일 인식을 넘어 해양의 역사,변방의 역사를 복원하여 마

이 리티들에게도 주인공의 자리를 찾아주려는 의도다.이것은 역사에서의 패권

주의를 걷어내는,역사 서술의 민주화작업이기도 하다.역사 속에서 소외당했던

이들을 불러내어 제자리를 찾게 하고 그를 통해 역사 인식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것이 이 연구의 목 이다.

2.기존 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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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에 한 연구는 지속 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나 요성에 비하면 연구가

많은 편은 아니다.6)유민에 한 기존 연구 역시 부분 앙 심 이다.토지

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세사회라 제하고 토지를 이탈한 농민만을 주로 다

루고 있다.그리하여 “유망은 농민들이 자신들의 근거지에서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그곳을 자의 으로 이탈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 가는 행 이며,이들 유망민을

일컬어 유민이라 한다”7)라고 정의 내리거나,“유망은 우선 토지와 농민지배를 물

토 로 국가체제를 유지하던 근 사회에서 농민이 국가의 악 상에서 벗

어나는 행 ”8)라고 설명할 정도이다.

지역 특수성에 따른 해양 유민은 일반 으로 연구의 상이 아니었다.이

게 선행 연구들은 부분 토지와 농업을 기반으로 사고하여 유민 상을 분석하

고 있다.비교 가까운 시기에 이 진 연구로는 먼 吳昌勳(1984)의 연구를 들

수 있다.그는 고려말 유망의 원인을 가렴주구,토지겸병,왜의 침탈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유민들이 국외의 경우 심양,요양으로 그리고 국내의 경우 권

문세족의 농장으로 흡수되고 있음을 살폈다.조선시 에 와서는 자연재해,축성

(築城)동원 노역,평안도의 경우 사행(使行)의 부담 등으로 원인을 다양하게 추

했다.

裵亢燮(1986)은 19세기 사회경제 배경 속에서 유민 상을 고찰했는데,생

산력 발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지주층에 의한 토지집 국가권력에 의한

수탈 강화가 유기 으로 작동하면서 유민 상을 래한 것으로 분석했다.특히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 수탈 요인이 가장 이었음을,그에 따라 단기 유민

이 아닌 浮游계층이 형성되었음을 살폈다.

邊柱承(1992)역시 19세기 유민 발생이 본질 으로 국가와 지주층의 민 수

6) 민에 해 는 다  연 들  들  다.

원 , 1956,「 말  민 -특  몽 계  심 」,『 병도 사 갑 』, 각. 

신 , 1981,「  민 」,『역사 집』 2집. 

吳昌勳, 1984,「朝鮮初期 流民硏究」, 학  사학 .

裵亢燮, 1986,「壬戌民亂 前後 明火賊  活動과 그 性格」, 고 학  사학 . 

邊柱承, 1992,「19  流民  실태  그 격」,『史叢』40·41.

邊柱承, 1995,「18  流民  실태  그 격」,『全州史學』 3집.

지, 1996,「19   민에 한 연 」,『 사 』 72집.

朴成柱, 2002,「15  朝·明간 流民  發生과 送還」,『慶州史學』 21집.

張惠連, 2006,「  주 민  생과 」, 주 학  사학 .

7) 邊柱承, 1995,  , 69쪽.

8) 지,  , 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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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혔다.18세기 유민 상을 다룬 (邊柱承,1995)에서는

이 의 유민처럼 토지에 재긴박되지 않고 완 히 유리되는 상을 살폈다.이는

18세기 조선사회의 생산력 발 에 따른 것으로 건 제질서의 해체,자본주의

의 맹아 발 과정 속에 나타난 상이라고 단했다.

정형지(1996)역시 19세기 유민의 발생을 국가와 지주층의 민 수탈이라는

본질 요인에서 시작된 농민 몰락으로 분석했다.농업생산력 발달로 감된 노

동력은 과다하게 유출되었고 그것이 새로운 상공업,수공업, 산업 등의 고용노

동으로 완 흡수가 되지 못했음을 밝혔다.

朴成柱(2002)는 앞의 연구들과는 근방식을 달리했다.사회경제 측면 외에

국제 계 측면을 주요하게 살핌으로써 동북아 정세 변화에 따른 朝 ·明간 유

민 발생과 그 송환을 다뤘다.앞의 연구들과는 달리 토지와 농업의 문제가 아닌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유민을 보여 사례다.

張惠連(2006)은 유민의 발생 배경을 정치 배경과 사회경제 배경으로 나눠

살폈다.정치 배경으로는 조선 앙정부와 제주 토호의 2 수탈,빈번한 왜

구의 침탈에 따른 군역 강화를 꼽았다.사회경제 배경에서는 자연재해와 지나

친 수취를 유민 발생의 원인으로 설명했다.분석 상이 제주유민이었던 과 이

들이 출륙 해양유민이었음은 앞의 연구들과 확연히 다르며 본 연구와 연구 상

이 사실상 유사하다.

연구 테마를 딱히 ‘유민’이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논문 속에서 조선시 제

주유민을 다룬 들도 몇 편이 있다.9)

韓榮國(1981)은 제주유민의 명칭을 소개하고 발생 원인을 찾았다.조선왕조가

앙집권 지배체제를 확립하면서 앙정부의 통치력을 강화하 고 그에 따라

9) 시   주 민  살필  는 연 는 다  들  다.

韓榮國, 1981,「豆毛岳 考」,『한우근 사 사학 』, 지식산업사.

다 하시 미 (高橋公明), 1989,「中世東亞細亞海域에  海民과 交流」, 주 학  탐라 연 ,

『탐라 』 8 .
식, 2004,「 주해  역사  고 」,『역사민 학』 19 .

, 2005,「 시  주도  변  」, 주 학 탐라 연 ,『탐라 』26 .

張惠連, 2006,「  주 민  생과 」, 주 학  사학 .

허 린, 2007,「 주도  역사  포 : 리 리 그리고 프 티어」, 주 학 탐라 연 ,『탐라

』31 .

, 2008,「 후  주지역 포  재 태」, 주 학 탐라 연 ,『탐라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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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한 부역을 지움으로써 과도하게 수탈했다는 분석이다.이후 그 유민들이 정

착하는 과정을 울산부 호 을 통해 차분히 추 했다.

다카하시 기미아키(高橋公明)(1989)는 국가 단 가 아닌,동아시아해역이라는

지역 단 역사 무 를 설정하고 제주유민의 활동 범 를 일본 북큐슈까지로 확

장시켰다.그는 유민의 발생 원인보다는 이들의 생활양태에 심을 가졌다.『성

종실록』에 집 으로 등장하는 ‘이선 가(以船爲家)’즉 배를 집으로 삼아 바다

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살핀 것인데,이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제주유민과 왜구

의 교류 가능성 혹은 결합을 주장했다.

박찬식(2004)의 연구는 테마가 제주유민이 아니라 해녀이다.그럼에도 제주유

민에 한 고찰이 상당한 분량을 차지한다.『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포작인,

이들은 사실상 피역 제주유민이다.본래 복 진상은 포작인의 몫이었는데 이들

은 과도한 수탈을 견디지 못하고 출륙 유랑을 택했다.그 결과 17세기에 와서는

복 진상을 담당할 사람이 없어졌다.이에 어쩔 수 없이 여성인 해녀들에게

복 진상역을 넘겼다.이를 밝히는 과정에서 제주유민인 포작인을 다뤘다.그 역

시 과다한 진상과 노역 징발을 유민 발생의 원인으로 꼽았다.거기에 더하여 왜

구 침범에 비하기 한 군역 과다를 유민 발생의 한 요인으로 지 했다.

조성윤(2005)은 조선 시기에 걸쳐 제주 인구의 변동을 살폈다.그 과정에

서 포작인들의 출륙에도 주목했다.그는 사료 속의 인구 련 기사를 동원,분석

하여 당시 출륙 제주유민의 규모를 략 2만∼3만 정도로 추정했다.유민 발생

원인에 해서는 경작지 부족,척박한 농업 사정,주기 으로 닥치는 흉년,지나

친 부역과 진상,지방 토호와 지방 의 횡포 등으로 간략히 언 했다.특별한

심을 불러일으켰던 은 임진왜란 해 사(海戰史)에서 제주의 출륙 유민들이

요한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라는 언 이었다.이는 본 연구에 큰 시사 을 제공해

주었다.

허남린(2007)은 제주도의 역사 상을 변경성(페리퍼리)과 개척성( 론티어)

이라는 두 개의 정형화된 모티 로 검토했다.그 과정에서 개척성의 한 주역으로

유리 포작인을 살폈다.그는 제주도의 구조 한계를 돌 하여 삶의 역을 확장

한 사람들로 유리 포작인을 설정했다.

김나 (2008)은 포작인의 명칭에 해 상술하고 포작인의 양태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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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기 피역 출륙하여 유민이 된 포작과 조선후기 제주지역에 남아 피역하지

도 못하고 갖은 고역을 담당해야만 했던 포작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분석했

다.출륙 포작이 발생하게 된 요인에 해서는 앞의 연구자들과 비슷한 진단을

내렸다.열악한 자연환경, 앙집권체제 확립에 따른 수탈 강화가 그것이다.

이상에서 검토한 선행 연구들은 각 테마마다의 독특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서도 상당 부분 공통 을 가지고 있다.우선 사료에 충실하여 출륙 제주유민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그리고 이들의 출륙 배경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부분

유사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이들 선행 연구의 길안내는 본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다만 두 가지 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유민 발생의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서 동원한 근거 사료의 성 문제

다.해양유민의 발생은 15세기부터 시작되었다.그러나 기존 연구자들이 활용한

자료는 16세기 후반 이후의 제주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들이다.10)사료부족이라는

한계는 이해하지만 자칫 원인이 결과보다 뒤에 등장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문제 을 의식하여 본 연구는 가 15세기 사료부터 활용했다.물론 부분

으로 선행 연구처럼 이후 시기의 사료도 병행하여 활용하긴 했다.

다음으로 유민 발생의 원인 문제이다.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한 요인들은

(前)근 사회 내내 존재했던 요소들이다.토지 척박,자연재해,수탈 등은 세시

에 항상 으로 존재했다.그런데도 규모 유민 상은 15세기∼17세기에만 집

되었다.그 기에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요인만으로는 15세기∼17세기의 유민

상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탈의 실상 특히 과

도한 역(役)부과를 언 했지만 한 그에 더하여 경제구조 분석으로 이 문제에

근했다.목마(牧馬)와 말(馬)사교역이라는 제주경제의 기반을 먼 찾고,그것

이 붕괴되는 과정을 추 한 것이다.과도한 역(役)과 경제 기반 붕괴는 자연스

제주민을 출륙 유랑으로 내몰았다.

10) 주 해 민 생  원  규 하  해  연 에   료는 17  료 『南槎錄』(

상헌, 1602),『耽羅志』( 원진, 1653),『南槎日錄』(李增, 1679), 18  사료 『南宦博物』( 상, 

1703),『 주 지』, 19   료 『耽羅事例』, 19   료  『耽營事例』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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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론 배경 연구 방법

사회 상을 분석함에 있어서 구조와 행 는 언제나 길항 계에 있다.연구자

에 따라 혹자는 구조를 강조하고 다른 이는 행 를 강조한다.하지만 그것 어

느 하나가 일 수는 없다.연구자에 따라 강조 만 다를 뿐,사회 상은 구

조나 행 어느 하나에 의해 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양자 간의 계

해명에 오랫동안 천착했던 앤서니 기든스(AnthonyGiddens)역시 “우리 모두의

행 는 우리가 자라났고 재도 살고 있는 사회의 구조 특징에 의해 향을

받으며,그와 동시에 우리는 행 를 함으로써 구조 특징을 재창조하고 어느 정

도까지는 바꾸어 나간다”11)라고 했다.

그런데 지 해 역사를 연구한 아날학 의 페르낭 로델(FernandBraudel)은

그 에서도 특히 구조를 강조한 것으로 리 알려져 있다.그는 개별 사건보다

는 구조를 시했고,구조 가운데서도 특히 지리 구조에 주목했다.

물론 그의 지리 구조 이론에 해 후 에 지리 결정론이는 비 이 제기되고

그에 한 반성으로 인간을 심으로 역사학과 사회과학이 인간과학으로 통합되

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행 와 구조의 길항 작용 에 다시 구조

를 비 하고 행 가 주목을 받은 것이다.이런 흐름은 1970년 랑스 내에서

로델의 ‘새로운 역사’를 거부하며 ‘새로운 새로운 역사’이라는 이름 아래 아날

학 3세 가 주도해 나갔다. 로델의 물질주의에 반 해서 심성이라는 말이 새

로운 언어로 역사가들을 지배했던 것이다.12)‘망탈리테사’즉 국내에서 번역하기

로는 ‘심성사’라는 역이 그것이다.특히 자끄 르 고 등의 아날 3세 는 로

델이 말한 ‘인간은 장기지속 인 구조에 갇힌 수인(囚人)’이라는 주장을 비 하며

망탈리테에 주목했다.13)

이처럼 조선시 제주유민 상을 분석하기 해서 동원할 수 있는 이론은 아

날학 내에서도 세 에 따라 차이가 있다.행 와 구조 에 어느 쪽에 보다 큰

11) 니 든  지 , 미   , 1992,『  사 학』, 사, 44쪽.

12) 金應鍾, 1991,『 학 』, 민 사, 165쪽. 

13) , 2006,『 낭 브 』, 살림, 226∼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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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분명 두 근 모두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에 있어서 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자료 근의 용이성이다.아날

3세 가 주목한 망탈리테는 찾아가기에 자료의 제한이 크며,망탈리테사의 경우

자칫 주 해석에 빠질 험성도 크다.

반면 구조로 근하는 데에는 사료 활용이 용이하다. 세까지의 역사는 인간

이 자연에 해 체로 무력한 상태로 개된다.때문에 로델이 강조한 구조

특히 지리 구조는 세 역사를 들여다보는데 많은 장 이 있다.제주의 세사

역시 자연 환경 요소에 의해 지배 받는 부분이 많았다.토지 척박과 섬이라는

자연환경은 강한 구조 요인으로서 세 제주인의 삶을 규정지었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아날 3세 의 망탈리테사 인 근이 아니라 로델 역사

학의 기본 골격인 3층구조를 이론 배경으로 삼는다.지리 구조를 시했던

그의 모델이 세 제주 상황을 설명하는 데에 유용한 이 많기 때문이다.제주

도는 로델의 연구 상이었던 지 해 세계와 유사하게 바다라는 지리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한 제주도는 화산섬이라서 토양이 매우 척박하다.그로 인해 근

사회가 도래하기 까지는 자연 ,지리 구조의 제약이 강했다.이러한 지리

조건의 유사성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의 지리 시간 개념을 활용하고

자 한다.

물론 인간의 능동 행 혹은 개별 사건이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 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이 연구의 주 심 상인 조선시 출륙 제주유민 역시 개인 결

단 없이 섬을 떠났던 것은 아닐 것이다.하지만 개인 결단 이 에 그리고 개별

출륙 사건 이 에 그들을 출륙 유랑하게 만든 구조가 있다.그 구조를 탐색하는

것이 한 이 연구의 요한 구성 부분을 이룬다.

로델은 자신의 박사학 논문『필립 2세 시 의 지 해와 지 해 세계』14)

서문에서 3층구조의 역사틀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책은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각각은 그 자체로 일반 인 설명을 가진 논문이

다.

14)  연 에 는 프랑 어 원 가 닌 HarperCollinsPubblishers에  1992 에 펴낸 역본 THE 

MEDITERRANEAN과  2004 에 간  본어본 浜名優美 譯,『地中海』, 東京: 藤原書店  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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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역사,즉 주 환경과의 계 속에 있는 인간의 역

사를 다룬다.모든 변화가 느리며 계속 반복되고 끊임없이 다시 시작하는 주기(週期)

들로 이루어진 역사이다.거의 시간 밖에 치하며 생명이 없는 사물들과 하고 있

는 이러한 역사를 나는 도외시하고 싶지 않았으며 한 이와 련 많은 책들의 서두

에 불필요하게 치한 역사학에 한 지리학 서론이라는 통 인 행에도 만족

하지 않았다.

이러한 움직이지 않는 역사 에 다른 벨에서 구별되는 다른 역사가 있다.

그것은 완만한 리듬을 가진 역사이다.만일 그의 완 한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표

을 사용한다면 ‘사회사(socialhistory)’,집단들과 집단 형성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

을 것이다.내 책의 제2부에서 제기한 문제는 해 (海底)의 물흐름이 지 해 세계에

서의 삶 체를 어떻게 자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이것이 바로 내가 경제 시스

템들,국가들,사회들,문명들을 연속 으로 연구하면서,궁극 으로 역사에 한 나

의 인식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 하여 이러한 심층의 힘들이 쟁이라고 하는 복합

인 역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여주려고 시도한 것이다.왜냐하면 우리가 알

다시피 쟁은 순 히 개인만이 책임지는 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지막 3부는 통 인 역사에 심을 기울이게 한다. 통 역사라는 것은 인

간 차원이 아닌 개인 차원의 역사인데 이것은 폴 라콩 와 랑스와 시미앙이 비

한 사건사(事件史)를 말한다.즉 표면의 출 거림,강한 움직임을 주는 조수(潮水)에

의한 도와 같은 것을 다룬다.짧고,빠르며 신경질 인 진동의 역사,극도로 민감

하여 조그마한 자극에도 측정기계 체에 비상이 걸리는 역사이다.그러나 가장 정

열 이며 인간 이해 계에 가장 풍부하게 여하며 한 가장 험한 역사이다.우

리는 이러한 역사를 신뢰하지 않도록 배워야 한다.이러한 역사는 당시 사람들이 우

리 삶처럼 자신의 삶의 리듬에 따라 느끼고 묘사하고 체험했던 그 로 아직도 불타

는 정열의 역사이다.15)

로델은 이처럼 그의 책 서문에서 3개 층 의 역사에 해 간략히 설명한

후,3개 층 의 틀을 가지고 각각 제1부 ‘환경의 몫’,제2부 ‘집단의 운명과 반

인 움직임’,제3부 ‘사건들,정치,사람들’로 나 어 서술했다.물론 그가 가장

시했던 것은 제1부 ‘환경의 몫’이다.자칫 지리 결정론으로까지 오해될 수 있

15) Fernand Braudel, 1949, (Translated by Sian Reynolds, 1992)THE MEDITERRANEAN: and the 

Mediterranean World in the Age of Philip Ⅱ, New York: HarperCollinsPubblishers. preface to the 

First Edition, p.x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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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도로 그는 지리 환경이 인간 삶에 미치는 향을 가장 시했다.

인간은 자연환경의 향을 받는다. 한 자연환경의 향은 오랜 세월이 지나

도 변함이 거의 없다.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거의 변함없이 반복 인 생활을 한

다. 로델은 이것을 ‘장기지속 ’이라고 표 했다.그의 다른 표 을 빌린다

면 ‘지리 시간’인 것이다.

세 제주도를 살펴볼 때 이는 많은 시사 을 던져 다.바다라는 지리 환

경은 불변의 요인이다.더하여 화산회토라는 척박한 토양 역시 근 화학비료가

시비되기 까지는 어쩔 수 없는 자연 환경이었다.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제주

사람들의 삶은 거의 변함없는 반복 인 생활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우선 농사

로는 먹고 살지 못했다.그러니 당연히 교역을 해야 했다.그 교역은 지속 인

해양교역이었다.바다가 둘러싼 섬이라는 지리 조건에 따른 선택이었다. 로

델이 강조 을 두었던 것처럼 세 제주사람들의 기본 인 삶은 이 틀을 벗어나

기 어려웠다.

로델은 제2부를 시작하면서 “이와 같은 장기지속으로부터 제2부는 더욱 개

별화된 리듬을 지닌 역사,즉 집단의 역사,집단의 운명 그리고 일반 경향의

역사로 우리를 다가서게 한다.이것은 곧 사회사이다”16)라고 하여 장기지속보다

는 조 유동성이 있는 역사에도 을 돌렸다.이것을 그는 앞의 ‘지리 시간’에

비해 ‘사회 시간’이라고 했다.장기지속의 시간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구조’

라면 이것은 ‘서서히 움직이는 국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이것을 로델은 ‘콩

종튀르(conjoncture)’라 명명했다.이 콩종튀르는 그의 책 제2부의 결론 제목으로

쓰일 만큼 요한 용어로서 국내에서는 주로 ‘국면’,‘추세’등으로 번역하여 쓰고

있다.17)

하지만 로델이 그 게 요시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명쾌하게 정의된 것은

없다.그런 만큼 콩종튀르는 단일한 게 아니다.주기에 따라 여러 가지 경제 인

움직임이 있다.이에 해 로델은 ‘장기 추세(seculartrend)’,‘기지속의 경

제 콩종튀르’,‘단기 콩종튀르’,‘계 움직임’등을 언 했다.18)그 에 장

16) Fernand Braudel, op.cit, p.259
17) 金應鍾, 1991,『 학 』, 민 사, 96쪽.

18) Fernand Braudel, op.cit, p.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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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추세로서 1450년부터 1650년까지의 200년 동안을 하나의 통일성으로 악

하고 규모 인구 증가를 고찰했다.19)그만큼 ‘인구증감’이라는 요소는 로델의

설명체계에서 매우 요했다.

로델이 시한 콩종튀르로서의 인구증감은 출륙 제주유민을 다루는 이 연구

에도서 충분히 차용할 만하다.15세기∼17세기 200여 년 동안 제주도에서는 규

모 출륙 유랑이 이어지면서 엄청난 규모의 인구 감소가 발생했다.거의 변하지

않는 장기지속의 해양환경을 바탕에 깔고,콩종튀르 즉 국면 상황으로 출륙

유랑 상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원 지배기 이후 목마 경제의 번성에 따

른 제주도의 인구 증가 상도 콩종튀르 즉 국면 상이었다.

로델은 이 게 구조와 콩종튀르를 가지고 지 해 세계의 본질은 충분히

악되었다고 보았다.하지만 체사라는 목 에 맞게 제3부에서는 개별 사건을 추

가했다.‘표면의 출 거림’혹은 ‘도’에 비유한 이 시간은 ‘정치 시간’이며 ‘단

기지속의 시간’이다.구조를 시했던 만큼 로델은 마지막 제3부에 사건사를

추가했으면서도 그 요성을 높게 보지는 않았다.사건을 ‘먼지’에 비유했고 그런

역사를 경계하자고 말했을 정도다.그러나 결론에서 그는 “그 다고 해서 내가

이러한 빛나는 표면의 먼지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거나, 체사 인 재건축이

이러한 미시사로부터 시작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20)라며 나름의 의

미를 부여하긴 했다.

그러나 최종 으로 그는 “나는 기질 으로 ‘구조주의자’이고 사건에 의해서는

거의 자극을 받지 않으며,동일한 기호를 가진 사건들의 집합인 콩종튀르에 의해

서는 반 정도만 자극을 받는다”21)라고 말했다.

사건사는 그 자체의 속성상 거 한 움직임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이

연구에서도 로델의 이런 을 따른다.본 연구에서 요한 사건으로 ‘우마

사건’이나 ‘출륙 지령’을 언 하고는 있지만,이것 역시 국면 흐름 속에서

악한다.우마 사건은 말(馬)교역 지라는 국면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출륙 지령 역시 인조 7년(1629년)에 돌출 으로 나온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다.

19) Fernand Braudel, op.cit, p.654

20) Fernand Braudel, op.cit, p.662

21) Fernand Braudel, op.cit, p.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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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에는 그 이 부터 지속 으로 강조해 왔던 출륙 통제의 국면이 깔려 있었다.

이 게 로델의 삼층구조의 역사틀은 세 제주의 유민 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따라서 이 연구는 바탕에 로델의 모델을 깔고 서술을 이어갈 것이

다.그에 앞서 다시 한 번 로델의 모델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로델은 자신의

모델을 바다에 비유하기도 했는데,가장 바닥에 지리 시간이 흐르고 간에

는 사회 시간이 그리고 표면에는 도치듯 변하는 정치 시간이 흐른다.이

를 구조-콩종튀르(국면)-사건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장기지속- 기지속-

단기지속으로 서술하기도 한다.

물론 가장 기본 인 구속력은 장기지속의 지리 시간에 주어진다.제주사람

들은 섬이라는 조건과 척박한 토양이라는 자연 지리 조건으로 인해 장기지속

으로 해양교역의 역사를 보여줬다.유민 상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었다.육

지의 농경 유민이 화 민으로 변화했던 것과는 달리,제주에서는 해양교역의 장

기지속성에 향을 받아 해양유민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당시 제주도가 농업

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면 규모 출륙 유랑 상은 나타나지 않았을지

도 모른다.

물론 유민 상은 기지속의 콩종튀르 상이었다.하지만 바탕에는 바다라

는 지리 구조가 깔려 있었다.개별 사건은 구조와 콩종튀르 에 자리한다.표

면의 일 거리는 도처럼 격렬하게,‘우마 사건’등 다양한 사건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 역시 구조와 콩종튀르의 강한 구속력 안에서 발생한 사건

이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를 택했다.조선시 의 공식 역사 기록인『조선왕조

실록』을 우선 검토했다.국가의 정사(正史)인 만큼 기록 뒤에 숨은 권력 계만

놓치지 않는다면 비교 긴 시간을 일 된 아래서 살필 수 있다.특히 한

시 만을 보여주는 단편 지지(地誌)류와는 달리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기록한

사료이므로 시기별 변화를 고찰할 수 있다.이것은 이 사료가 가진 큰 장 이다.

장기간을 다룬 장 에 맞게 기록 검토와 인용은 시계열 으로 했다.기존 연

구에서는 시간의 선후 계를 무시하고 기록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맥락과

무 하게 편의에 따라 분 으로 기사를 인용하는 경우 다. 한 세심한 시기

구분 없이 하나의 조선시 라고 해서 뭉뚱그려 분석 서술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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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 을 지양했다.15세기부터 시작된 출륙 유랑을 고찰하기 해

서 그 배경이 되는 앞의 시기부터 살피는 시계열 분석을 시도한 것도 그 때문

이다.그런 만큼 시간의 선후 계를 충분히 고려하며 기록상의 작은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 다.그 과정에서 일 된 흐름 속에서의 변화를 찾을 수 있었고,그

변화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논지를 강화할 수 있었다.

한 시계열 분석은 생업수단의 변화도 짚어 볼 수 있게 해줬다.생업수단

의 변화는 경제구조의 변화를 살피는 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즉 사료

의 시계열 분석으로 경제구조의 변화까지 추 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그리고 유사 사안의 기록 빈도와 기록 시 도 요한 고려 상이 되었다.빈

도를 시기별로 악하여 비교함으로써 변화를 찾을 수 있었고,그 변화의 의미도

추정할 수 있었다. 를 들어 기근 련 기사가 집 으로 등장하던 시기,말

(馬)교역 지 기사가 집 으로 등장하는 시기 등은 본 연구가 민하게 주의

를 기울인 목이다.이는『조선왕조실록』이 장기간을 일 되게 기록한 사료여

서 가능한 일이었다.

주로 활용한 『조선왕조실록』은 국사편찬 원회가 리하는 인터넷 상의 朝

鮮王朝實 사이트(http://sillok.history.go.kr/)의 자료다.그러나 오역이 간간히

등장하기 때문에 원문과 조하며 활용하 다.그 다음 활용한 자료는 충무공 이

순신이 남긴 기록이다.그가 남긴 일기와 장계가 련 자료와 함께 정조 19년

(1795년)에『李忠武公全書』로 묶여 출간되었다.이 자료 역시 원문과 조하며

활용하 다.그 외『高麗史』,『高麗史節要』등의 사료를 활용하 다.이 역시 검

토 방법은 시기 순으로 일정한 흐름을 악하는 시계열 검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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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제주유민의 발생 배경

1.조선정부의 제주 통치 강화

1)조선정부의 제주 정치 장악

조선은 고려와는 달리 앙집권 국가 다.종래 향읍의 실질 인 지배자

치에 있던 향리를 차 지방 서의 행정 사역인으로 격하시킴으로써 앙집권

양반지배체제를 강화하 다.22)제주도에서도 상황은 유사했다.조선정부는 건국

직후부터 제주도까지도 완 히 장악하여 앙집권체제를 다지려고 하 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상황은 조 달랐다.제주도는 조선 기만 해도 여 히

성주,왕자23)등의 토호 세력이 직 이름을 바꿔가며 잔존했던 토 제(土官制)

용 지역이었다.즉 기까지만 해도 제주도의 토착 지배층을 앙정부가 완

히 장악하지는 못했다는 의미다.이들은 앙 정치권력에 상당한 정도로 포섭되

면서도 여 히 제주도 민 들에게 독자 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었다.24)

하지만 제주도 역시 앙집권화의 경향은 피할 수 없었다.조선정부는 제주지

방의 토호세력을 억압과 회유로 르면서 앙 지배를 확 해 갔다.먼 취한

조치는 유교 교화 다.태조는 건국 직후 그의 즉 교서에서 이미 외방 향교의

설치를 강조했고25)즉 한 해(1392년)에 제주에 학교부터 세웠다.26)이것은 지방

향교로서는 가장 일 설립된 다.27)그리고 곧바로 태조 3년(1394년)에는 학

교에 교수 (敎授官)두고 10세 이상의 토 자제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했다.

도평의사사에서 상언(上 )하 다.

22) 건, 2003,「지  통 체 」, 사편 원 , 『한 사』23, 탐 당, 125쪽.

23) 주· 에 해 는 다   고할  다.

경 , 2010,「탐라  주· 」, 주사 립사업 진 ,『탐라사』Ⅱ.

, 2010,「탐라  지 」, 주사 립사업 진 ,『탐라사』Ⅱ.

24) , 1992,「  후  주도 지 에 한 연 」, 濟州島史硏究會,『濟州島史硏究』2집, 55쪽.

25)『태 실 』, 1, 태  1  7월 28  丁未.

26)『新增東國輿地勝覽』 38, 濟州牧 學校案 (在域中 金處禮碑 我太祖元年壬申學校成). 

27) 梁鎭健, 2001,『濟州敎育行政史』, 주 , 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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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濟州)에는 일 이 학교를 설치하지 아니하고,그 자제(子弟)들이 나라에 들

어와 벼슬하지 아니한 까닭으로, 자를 알지 못하고 법제(法制)도 알지 못하여,각

소(各所)의 천호(千戶)들이 개가 모두 어리석고 방사(放肆)하여 폐해를 끼치오니,

원하옵건 ,지 부터는 교수 (敎授官)을 두고 토 (土官)의 자제(子弟)10세 이상을

모두 입학(入學)시켜,그 재간을 양성하여 국가의 시험에 응시하게 하고, 서울에

와서 시 (侍衛)하고 종사(從仕)하는 사람은 천호(千戶)·백호(百戶)가 되게 하여 차부

(箚付)를 주게 하소서.”

임 이 그 로 따랐다.28)

기사는『조선왕조실록』에서 제주도 련으로는 사실상 첫 기록이다.그

첫 기록의 내용이 교수 (敎授官)설치다.학교의 설립과 함께 이 진 이러한 조

치는 근본 으로 선 의 ( )제주도 정책과 련한 일종의 회유책이다. 한

동시에 제주도를 교화가 가장 시 한 지역으로 인식한 앙의 입장이 개진된 결

과다.29)

유교 교화로 지방의 정신세계부터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물리 강

제 이 에 타 과 동의를 확보하여 지 이고 도덕 인 지도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안토니오 그람시의 헤게모니30)장악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다.헤게모니

즉 동의에 의한 지 이고 도덕 인 지도력을 확보하기 해서는 종속계 에

한 교육이 무엇보다 요하다.31)조선정부가 제주를 장악하기 해 시행했던 첫

조치가 학교 설립과 교수 설치 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토 의 자제들을 입학

시켜 교육을 하고 조선정부의 지배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 다.

거기다가 토 자제 에서도 서울에 와서 시 (侍衛)종사(從仕)한 사람만 토

의 말단직인 천호(千戶)·백호(百戶)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앙정부에 불러올

려 교화 시킨 뒤에라야 제주지방에 돌아와서 토호가 될 수 있게 했던 것이다.

앙정부 시스템에 의한 체제내화 작업의 일환이다.

28)『태 실 』 5, 태  3 (1394 ) 3월 27  丙寅 (都評議使司上言: “濟州未嘗置學校, 其子弟不入仕於

國, 故不識字不知法制, 各所千戶, 率皆愚肆作弊。 乞自今置敎授官, 土官子弟十歲以上, 皆令入學, 養成其材, 

許赴國試, 又以赴京侍衛從仕者, 許爲千戶百戶, 以給箚付。” 上從之).

29) 梁鎭健, 2001,『濟州敎育行政史』, 주 , 76쪽.

30) 니  그람시, 1987,『그람시  고』Ⅰ, 거 .

31) Alberto Martinelli, 1968, "In Defense of the Dialectic: Antonio Gramsci's Theory of Revolution", 

Berkeley of Sociology,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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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토 의 자제 이 에 토 의 존재 자체가 지방 유력층에 한 포섭책이기

도 했다.32)제주지역의 토 은 이미 고려시 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33) 앙

권력이 지방의 원활한 통치를 해 그 지방 유력층에게 일정한 지 와 특권을

보장해주면서 유기 조를 이끌어내던 장치다.그랬기 때문에 토 의 권력도

작지만은 않았다.그리하여 때로는 앙에서 견된 지방 과 갈등을 빚기도 했

다.다음의 사료들은 이를 잘 보여 다.

조선 정이오(鄭以吾)는 제주에 부임하는 박덕공(朴德恭)에게,‘제주의 풍속이

야만 이고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성주와 왕자 토호의 강자가 평민을 다투어 차

지하고 사역을 시키어 그것을 인록(人祿)이라 하면서 민을 마음 로 학 하여 욕심

을 채우니 다스리기가 어렵다 한다’라고 충고 했다.34)

신이 제주에 도임했을 때 고소하는 자가 구름 몰리듯 하 는데,모두 토호(土豪)

들이 불법 으로 양민을 유하는 일들이었습니다.물으면 모두 말하기를,‘이 지방

이 멀리 바다 밖에 있어서 수령의 기강이 해이하고,토호들이 방자한 행동으로 제

마음 로 양민을 유하여 족(奉足)이라 일컫고는 부리기를 노 와 같이 하므로,

양민의 아들로서 나이가 겨우 8,9세만 되면 벌써 유를 당하여 아비로서 자식이라

할 수가 없게 되고,비록 청에 호소한들 권세 있는 부호의 농간 로 안 되는 일이

없으니,원통하고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풀 수가 있겠습니까.35)

이에 앙권력은 끊임없이 토 의 힘을 약화시키려 했다.조선 건국 이후

앙정부는 이 같은 시책을 꾸 히 진행했다.그 첫 조치가 앞서 보았던 학교 설치

와 교수 견이었다.

그 다음 취했던 조치는 태조 6년(1397년)원의 직제 던 만호(萬戶)를 하

고 ‘목사(牧使)겸 첨 제사(僉節制使)’를 뒀던 일이다.36)원 지배기의 분 기를

32) 李載龒, 1966,「朝鮮初期  土官에 對하여」,『진단학보』29·30합본 , 126쪽.

33)   시  재룡   에  탐라   후  하고 , 동  주가 

원  지 에  고    20 (1294 ) 후 사  견하  시 할 라고 하고 

다(金東栓, 1991,「朝鮮時代 濟州島  郡縣構造  支配體制」,『 주도사연 』 간 , 13쪽).

34)『新增東國輿地勝覽』 38, 濟州牧 風俗. 

35)『 실 』 36,  9 (1427 ) 6월 10  丁卯(臣到濟州, 告訴者如雲, 皆土豪影占良民事也。 問之則

皆曰: “此地邈在海外, 守令紀綱陵夷, 土豪恣行, 自占良民, 稱爲奉足, 使之如奴隷, 故良民之子, 年才八九, 已

爲所占, 而父不得爲之子, 雖訴於官, 未有不爲權豪所弄, 冤抑何由得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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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소하고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직제 아래 지방 장악을 꾀했던 조치이다.그리고

3년 뒤인 정종 2년(1400년)에 으로 하여 교수 을 겸하게 했다.37)유교

교화를 통한 지방 장악에 더욱 힘을 쓰는 모습이다.

이와 같은 조치 속에 보이지 않는 압박이 계속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다시

2년 뒤인 태종 2년(1402년)제주 토호의 최고 권력자인 성주(星主)고 례(高鳳

禮)와 왕자(王子)문충세(文忠世)가 ‘성주·왕자의 호칭이 분수에 넘치는 것 같다’

라고 하며 고치기를 청하 다.이에 성주를 도주 좌도지 (都州官左都知管)으로

삼고,왕자를 도주 우도지 (都州官右都知管)으로 삼았다.38)헤게모니 지배가

철된 것이었는지,성주·왕자가 스스로의 호칭이 분수에 넘치는 것이라 하며

앙정부에 호칭변경을 요청했다.물론 이것은 명분보다 실리를 취한 지방 토호 세

력의 유연한 응일 수도 있다.하지만 형식의 변화 속에서도 제주 토호의 세력

약화는 조 씩 진행되었다.

조선 앙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행정구역의 개편을 통해 다시

지방 장악을 시도했다.성주·왕자 칭호가 사라지고 나서 14년 뒤인 태종 16년

(1416년)의 일이다.

제주 도안무사(濟州都安撫使)오식(吳湜)과 (判官)장합(張合)등이 그 땅

의 사의(事宜)를 올렸다.계문(啓聞)은 이러하 다.

“제주에 군(郡)을 설치하던 기에 한라산(漢拏山)의 4면(四面)이 모두 17 (縣)이

었습니다.( 략)원컨 ,이제부터 본읍에는 동도(東道)의 신 (新村縣)·함덕 (咸德

縣)·김녕 (金寧縣)과 서도(西道)의 귀일 (貴日縣)·고내 (高內縣)·애월 (厓月縣)·곽

지 (郭支縣)·귀덕 (歸德縣)·명월 (明月縣)을 소속시키고,동도(東道)의 감(縣監)

은 정의 (旌義縣)으로서 본읍을 삼아 토산 (兎山縣)·호아 (狐兒縣)·홍로 (洪爐縣)

등 3 (三縣)을 소속시키고,서도(西道)의 감(縣監)은 정 (大靜縣)으로서 본을

삼아 래 (猊來縣)·차귀 (遮歸縣)등 2 (縣)을 소속시키되( 략)

임 이 그 로 따랐다.39)

36) 李元鎭, 『耽羅志』濟州, 建置沿革 條.

37) 과 같 .

38) 과 같 .

39)『태 실 』 31, 태  16 (1416 ) 5월 6  丙申(濟州都安撫使吳湜、前判官張合等上其土事宜。 啓曰: 

“濟州置郡之初, 漢拏山四面凡十七縣···願自今本邑則屬以東道新村縣ㆍ咸德縣ㆍ金寧縣、西道貴日縣ㆍ高內縣

ㆍ厓月縣ㆍ郭支縣ㆍ歸德縣ㆍ明月縣。 東道縣監以旌義縣爲本邑, 屬以兔山縣、狐兒縣、洪爐縣等三縣; 西道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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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지배하던 고려시 이후 제주지방은 동·서도 체제로 유지되어 왔다.

이것을 이때 인 행정구역 개편으로 정리했던 것이다.그리하여 종래 17개

縣을 모두 폐합하고 濟州牧과 旌義縣,大靜縣으로 나 1牧 2縣의 3邑체제를 형

성하 다.이 개편에 따라 제주목에는 정3품 당상 목사가 그리고 정 과 정

의 에는 종6품 감이 견되었다.이들은 각기 수령으로서 독립 인 권력을 가

지고 라도 찰사의 지시를 받아야 했으나,바다 건 에 있는 특수지역이라는

이유로 인해 제주목사가 정의 감과 정 감을 감독하는 특별한 편성을 이루게

되었다.그에 따라 역할이 커진 제주목사의 경우 그 격을 높여 정3품에서도 當上

官인 通政大夫 이상이 견되는 게 행이 되고 있었다.40)이것은 그만큼 수령의

권한이 강해졌다는 의미가 된다.

이 게 군 제 정비를 통해 앙정부는 강화된 수령의 권한으로 지방행정을

장악해 나갔다.이러한 상은 특히 세종 때에 두드러졌다.세종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제주 토 의 향력을 조 씩 약화시켜 나갔다.

제주의 지형이 동서로 1백 20여 리요,남북으로 60여 리인데,정의(旌義)와 정

(大靜)이 동과 서의 두 모퉁이에 있고,목사(牧使)가 앙에 있으니,비록 토 (土官)

이 없더라도 다스리기 어려울 것이 없는데,따로 도진무(都鎭撫)와 동서도사(東西都

司)와 좌우 도주 (左右都州官)을 설치하여 모두 인(官印)을 받아 가지고 수령과

등이 되게 하고, 둑소(纛所)10을 두어서 각처에 있는 토 의 인원수가 70여 인

에 달하는데,각기 아 과 군졸을 거느리고서 권리를 펴고 세력을 빙자하여,혹은 수

령에게 아부하고 혹은 민생을 어 먹는데, 은 많고 백성은 어서 폐만 있고 이

익됨은 없습니다.그런데 좌우 도주 (左右都州官)만은 혹 성주(星主)·왕자(王子)라

일컫는 로부터의 풍습이 있으니,종 로 두어도 좋겠으나,나머지는 다 하고

다른 고을의 에 따라 각기 사는 고을에 분속시키고 모두 인(官印)을 회수할 것

이며,도진무(都鎭撫)는 안무사가 당하게 골라 정하되,진무(鎭撫)의 수를 감하여

많아야 5,6인에 불과하게 하여,토호들의 백성을 침해하는 폐단을 억제할 것.······

그 로 따랐다.41)

監以大靜縣爲本邑, 屬以猊來縣、遮歸縣等二縣···從之).

40) 金東栓, 1991,「朝鮮時代 濟州島  郡縣構造  支配體制」,『 주도사연 』 간 , 49쪽.

41)『 실 』 36,  9 (1427 ) 6월 10  丁卯 (濟州之地, 東西百二十餘里, 南北六十餘里。 旌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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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보면 세종 9년(1427년)에 와서 토 을 폭 정리함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토 은 인(官印)을 가지고 수령과 등하게 활동하 으며 각기 아 과

군졸을 거느릴 정도 다.그런데 이때에 와서 도주 (都州官)만 빼고 하며

도진무(都鎭撫)는 안무사가 정하되 5∼6명으로 던 것이다.

그리고 2년 뒤인 세종 11년(1429년)에는 토 에게 지 되던 족의 수를 격

히 다.42)39명의 족을 받던 도지 은 이때 10명만을 받게 되었고,동·서사

수와 도진무는 과거 30명의 족을 받다가 8명만 받게 되었다.도천호는 24명에

서 8명으로 여 받았고,상진무는 21명에서 6명으로 여 받았다.그 감소 비율

을 보면 략 과거의 1/4의 족만을 받게 된 셈이었다.그만큼 토 의 향력은

어들고 앙권력은 강해졌음을 보게 된다.

가장 결정 인 조치는 성주·왕자의 유습이라고 해서 남겼던 도주 좌·우도지

(都州官左·右都知管)의 다.세종 27년(1445년) 앙정부는 도주 좌·우도

지 을 하고 그 인을 회수해 버렸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제주(濟州)는 비록 해외(海外)에 있으나 이미 군 (郡縣)을 삼았고,목사(牧使)가

그 고을 안을 지키니,모든 일을 마땅히 다른 에 의하여 경재소(京在所)에서 오로

지 맡아 규리(糾理)할 것이온데,그 주(州)의 족성(族姓)이 좌우 도지 (左右都知管)

이라 일컫고 인신(印信)을 만들어서 양민(良民)을 사역하는 데 이르오니, (例)에 어

남이 있을 뿐만 아니라,백성들이 실로 폐를 받으니,청하건 ,도지 을 하고

그 인신을 거두어 그 족(奉足)을 반으로 이고,고을 안의 모든 일도 다른 에

의하여,경재소에서 천호·백호 등의 직무를 고찰( 察)하여 연변(沿邊)각 고을의 통

례(通例)는 로 두옵되, 족은 역시 반으로 이며,궐원(闕員)을 보충하지 말

게 하소서.”

하니,그 로 따랐다.43)

大靜, 居東西二隅, 牧官在其中, 雖無土官, 豈難治哉? 而別置都鎭撫、東西都司、左右都州官, 皆受印信, 與守

令竝立。 又置十纛所, 各處土官之額, 至於七十餘人, 各率衙前吏卒, 席權藉勢, 或附守令, 或剝民生, 官多民

小, 有弊無益。 然左右都州官, 則或稱星主王子之遺風, 仍舊猶可也, 餘皆革除, 依他郡例, 分隷所居各官, 竝收

印信。 都鎭撫, 則按撫使隨宜擇定, 減鎭撫之數, 多不過五六人, 以抑豪悍侵民之弊···從之).

42)『 실 』 45,  11 (1429 ) 7월 28  壬申.

43)『 실 』 108,  27 (1445 ) 6월 19  辛酉(議政府據兵曹呈啓: “濟州雖在海外, 然已爲郡縣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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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제주사회의 최고 토 은 성주·왕자의 직을 이어온 좌·우도지 이었다.그

런데 세종 27년(1445년)에 와서 그 자리마 해버렸던 것이다.이로써 조선

앙정부의 제주지방 장악은 사실상 완 히 마무리 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세종 의 제주지방 완 장악은 이 시기부터 서서히 발생하고 있던 제주민의

출륙 유랑과 규모 우마 사건과도 무 하지 않아 보인다. 앙권력의 강압이

제주민에 한 역 부과와 공물 진상의 부담을 가 시켰고 이것이 결국 제주민의

규모 출륙 유랑의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조선정부의 제주 경제 장악

정치와 경제는 히 연결되어 있다.조선 건국 후 앙정부가 제주도를 정

치 으로 장악하려고 했던 궁극 목 도 어쩌면 경제력 장악에 있었는지도 모

른다.그런데 제주지역은 경제면에서 한반도의 여타 지역과 상황이 많이 달랐다.

특히 토지생산력이 극도로 미약했다.

반면 조선왕조의 물 토 는 토지와 농민이었다.그리고 그 토지제도의 근간

이 된 것은 고려말에 마련된 과 법이었다.44)여기서 양 (量田)은 새로운 토지

제도를 시행하기 한 제가 된다.그런 만큼 양 은 앙 집권의 지표 다.하

지만 고려말 과 법 시행의 바탕이 된 己巳量田 때에 국의 모든 토지를 측량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북방의 동·서 양계 지방과 서·남쪽 연해지역은 이때

양 에서 제외가 되었다.45)기록에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제주지역 역시

기사양 에서는 빠졌던 것 같다.

이에 조선 건국 이후 태종 5년(1405년)에는 다시 남부 6도를 양 했고,태종

13년(1413년)에는 동·서 양계 지역의 토지도 측량했다. 국 상황에 맞춰 제주

지역도 이때 양 을 실시했다.명분은 제주지역 역시 왕토(王土)임에도 불구하고

牧守, 其鄕中諸事, 固當依他例, 京在所專掌糾理, 而其州族姓稱爲左右都知管, 至造印信, 役使良民, 非徒有違

於例, 民實受弊 請革都知管, 收其印信, 減其奉足之半, 鄕中諸事, 依他例京在所考察 千戶百戶等職, 沿邊各官

通例, 請仍其舊 奉足亦減其半, 有闕勿補” 從之).

44)   과 에 해 는 다   고할  다. 

金泰永, 1983,『朝鮮前期 土地制度史硏究』, 지식산업사.

李景植, 1986,『朝鮮前期 土地制度硏究』, 각.

45) 金泰永, 2003,「 지 도  업」,『한 사』24, 탐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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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田制)가 서 있지 않은 까닭에 토호(土豪)의 수탈이 극심하다46)는 논리 다.

하지만 이때의 양 은 제 로 시행되지 못했던 모양이다.6년 뒤인 세종 1년

(1419년)에 다시 양 문제가 거론되었다.“토지가 척박하고 백성은 조 하여,농

사와 에치기를 힘쓰지 않고,수륙(水陸)의 소산으로써 장사하여,생계를 삼고

있으므로,밭의 조세를 받을 것이 없다47)”라며 반 의견이 강하게 개진되었음에

도, 라도 찰사는 “제주는 옛 에 탐라국(耽羅國)이라 일컬어,신라국과 함께

건국하 으니,어 세납 받는 법이 없이 능히 나라를 다스렸을 것입니까48)”라며

양 의 필요성을 주장하 다.논쟁 끝에 결국 그 의견이 받아 들여져 양 결정

이 이 졌다.그리고는 같은 해 9월 6일 양 은 시작되었다.49)이로써 과 법 성

립 28년 만에 국 으로 동일한 토지제도가 시행되기에 이르 다.

그러나 앙정부의 획일 잣 는 곧바로 문제를 일으켰다.척박한 제주의 토

지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다.그래서 7년 뒤인 세종 8년(1426년)“제주

(濟州)의 조(田租)는 육지의 지(田地) 보다 반을 감하여 수납하라”50)라는

명령이 떨어졌다.그리고 이 규정은 후에『경국 』에도 그 로 용되어 명문

화되었다.51)이러한 국가의 특별배려는 제주의 자연조건에서 기인했다.즉 지표

거의가 돌로 덮여 있어 深耕과 김매기가 어려웠고 土性이 찰지지 못해 종 후

에는 牛馬를 가지고 踏田을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52)

그러고도 다시 세종 19년(1437년)에 세를 경감하는 조치가 내려졌다.“제주

(濟州)의 토지는 등 을 나 지 아니하고”수세한다는 결정이었다.그 결과 “옛

날 10분의 1을 받는 법과 비슷해지며”“조선 개국 기의 수세하던 수량보다 많

이 경감”되었다.53)

세종 21년(1439년)에도 “제주(濟州)에는 공법(貢法)을 쓰지 말고 구례( 例)에

46)『태 실 』 26, 태  13 (1413 ) 7월 12  己丑 (量濟州田 濟州雖海島, 莫非王土, 不立田制, 故土豪

妄稱父祖田, 廣占膏腴).

47)『 실 』 4,  1 (1419 ) 7월 13  丙辰 (濟州土瘠民稠, 不事農桑, 以水陸所産, 商販爲生, 故不

可以收田租).

48) 과 같 .

49)『 실 』 5,  1 (1419 ) 9월 6  戊申 (量田于濟州).

50)『 실 』 33,  8 (1426 ) 7월 8  己亥 (濟州田租, 於陸地田地例, 減半收之).

51)『경 』 2, 戶典, 收稅.

52) · 동 , 1998, 「 후  주지역  취체  주민  경 생 」, 『탐라 』19 , 181쪽.

53)『 실 』 78,  19 (1437 ) 7월 9  丁酉 (濟州之田, 無分等第 ···如此則比古者什一之法與國初

收稅之數, 蓋又太輕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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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손실 답험(損失踏驗)의 법을 쓰자”는 건의가 올라갔고 결국 그 게 결정

되었다.54)

그런 과정을 겪다가 마침내 성종 24년(1493년)에는 양 포기의 조치가 내려

진다.역시 문제는 토질이었다.“본주(本州)는 사석(沙石)에 흙이 쌓여서 토맥(土

脈)이 부허(浮虛)하여 매년 풍년과 흉년이 많이 다르므로,공법(貢法)을 행할 수

없으니,양 (量田)을 하지 말기를 청합니다”55)라는 요구를 왕이 수용했던 것이

다.56)

조선 건국과 함께 경제면에서도 강력한 앙집권을 기획했던 정부는 결국 제

주에서의 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더 이상 제주 지역에서의 양 은 큰 의

미가 없었기 때문이다.운송비 비 수확량을 고려한다면 제주지역의 세를 서

울까지 옮길 이유가 없었다.지방정부의 경비로 충당하면 그만이었다.다시 말해

本島에의 잉류(仍留)로 그쳤던 것이다.57)

세 수취 규정의 마련,시행,수정 등의 기사는 주로 세종 에 집 으로

등장한다.건국 후 제주지역 경제 장악을 한 정부의 시도가 집 되었던 시기임

을 의미한다.그러나 결과는 계속 인 후퇴 다.척박한 제주의 토질 때문이었다.

어 거나 여기서 주목할 은 세종년간이라는 이다.정치면에서도 세종 에

제주 지역이 앙정부에 완 히 장악됨을 보았다.경제는 정치와 맞물려 돌아감

이 당연하다.세종 에 토지 제도와 련해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기사 역시 같

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여러 시행착오 끝에 내린 결론은 사실상 세의 포기 다.수취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지방정부의 비용 마련 정도로 끝났을 뿐이다.그 게 앙

정부의 제주 세에 한 심은 멀어져 갔다.

다음으로 租·庸·調 세법의 두 번째 구성 요소인 신역(身役)도 세종 에 체계

화하 다.“도내에 있는 군정(軍丁)들이 군 (軍籍)이 다 없어서,빙거하여 상고

하기가 어려우니,농한기를 이용하여 군 을 작성하도록 청합니다”라고 라도

54)『 실 』 86,  21 (1439 )8월 15  辛卯 (請於濟州勿用貢法, 依舊例用損實踏驗之法 從之).

55)『 실 』 283,  24 (1493 ) 10월 6  丁卯 (本州沙石戴土, 土脈浮虛, 每年豐歉頓殊, 不可行貢

法, 請勿量田).

56)『 실 』 283,  24 (1493 ) 10월 6  丁卯 (勿量田).

57)『萬機要覽』財用篇 收稅 (全屬本島 添作元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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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마도 제사가 제주도 안무사의 말에 의거하여 보고하니 그 게 결정이 되었

다.58)역시 세종 의 일이다.이때부터 군역 수탈이 제도화되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조선 정부가 무엇보다 심을 보인 분야는 공납(貢納)과 진상(進上)이

었다.공납은 租·庸·調 세법을 이루는 하나의 구성요소다.지방의 특산물을 왕조

의 민인(民人)이 납부하는 것이다.반면 진상은 본래 민인의 세 이 아니었다.진

상은 지방 이 임 에게 바치던 물일 뿐이었다.하지만 명칭과 형식에서만 차

이가 있었을 뿐,민인의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진상 역시 지방 이 지방

의 민인에게서 징수하여 왕에게 올려 보내는 방식을 취했다.그러니 사실상 공납

과 구별하는 게 민인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

제주지역의 진상 공물로는 말(馬),해산물,귤,약재가 핵심이었다.그 에서도

첫 번째는 말이었다.『조선왕조실록』에는 조선 건국 직후부터 말(馬) 련 기사

가 빈번히 등장한다.그것은 앙정부의 주된 심이 말(馬)에 있었음을 보여주

는 것이다.말(馬) 련 기사가『태조실록』태조 3년(1394년)7월부터 나온다.

『조선왕조실록』제주 련 기사 에 세 번째 기사가 그것이다.59)그만큼 앙

정부의 심이 말(馬)에 집 되어 있었음을 말해 다.

제주도 사람 고 례(高鳳禮)등이 말 1백 필을 바치니, 1백 섬을 하사하

다.60)

고려말부터 앙정부와 연계를 가졌던 고 례가 나온다.그는 이미 정세의 변

화를 읽었다.제주 토호의 힘으로 앙권력과 맞서는 것은 이제 불가했다.변화

된 상황을 인정하고 빠르게 앙정부와 결탁하는 것이 합리 인 선택이었다.그

래서 먼 자진하여 말 1백 필을 바쳤다.그러자 앙정부는 토호 회유책으로

1백 섬을 하사했다.이것은 서로 간에 정치 권력 계를 다지는 행 이기도 했

지만,경제 인 교환의 의미도 있었다.제주는 말을 팔아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

기 때문에 앙정부도 말(馬)에 한 가를 식량으로 지 했다.

58)『 실 』 13,  3 (1421 ) 8월 5  乙未 (羅道兵馬都節制使據濟州都按撫使呈啓: 道內軍丁 竝無

軍籍 難以憑考 請以農隙成軍籍, 從之).

59) 첫 사는  견,  째 사는 리 견 내 ,  째 사가  말(馬)  내 다.

60)『태 실 』 6, 태  3 (1394 ) 7월 7  甲辰 (濟州人高鳳禮等來獻馬百匹, 賜米百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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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것이 제주민 체의 경제를 책임지는 조치는 아니었다.어디까지나 토

호 회유책일 뿐이었다.그래서 앙정부는 더하여 고 례에게 직을 내려줬다.

고 례(高鳳禮)로 우군 동지총제(右軍同知摠制)를 삼았다.61)

이 게 하여 제주지역의 반발을 무마하고 체제내화 시킨 뒤,제주지역 장악에

자신감이 생긴 조선정부는 바로 다음 해인 태종 8년(1408년)부터 제주의 말(馬)

을 체계 으로 통제,수탈하기 시작했다.말의 수취를 공식 으로 제도화했던 것

이다.62)

처음으로 제주(濟州)의 공부(貢賦)를 정하 다.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가 바다를 격(隔)해 있어 민호(民戶)의 공부(貢賦)를 지 까지 정하지

못하 으니, 호(大戶)· 호(中戶)·소호( 戶)를 분간(分揀)하여 그 토산(土産)인 마

필(馬匹)로 하되, 호(大戶)는 마(大馬)한 필(匹), 호(中戶)는 마(中馬)한 필

(匹),소호( 戶)는 5호(戶)가 아울러 마(中馬)한 필(匹)을 내게 하여,암수[雌雄]를

물론하고 탈 만한 마필을 가려서 공부(貢賦)하게 하고,기축년 부터 모두 육지에

내보내게 하소서.”63)

첫 공부(貢賦)규정의 내용이 역시 말(馬)이다.토지와 군역에 비해 제도화한

것이 시간 으로도 빠르다.토지와 군역에 한 규정은 세종 에 와서야 체계화

되었음을 앞에서 보았다.그런데 말 공납과 련된 규정은 태종 8년에 이미 완성

되었다.

제주의 공납 품목으로는 말(馬)이외에도 복을 비롯한 해산물과 각종 제사

에 쓰이는 귤류,그리고 약재류가 있었다.그러나 그 에서도 말이 핵심이었음

은 공납의 순서 매김에서도 알 수 있다.가장 먼 공납 규정에 올라갔던 품목이

61)『태 실 』 13, 태  7 (1407 ) 5월 8  辛酉 (高鳳禮右軍同知摠制).

62)  그 보다 빠  시  태  7 (1398 ) “해마다 말 100마리   100마리  게 했다”라는 

사가  한다. 그리고 또 지역 가 말린 말고  포   말들   경우가  다. 그러

 도  공 (貢賦)  한 것  가 라고 했다. 

63)『태 실 』 16, 태  8 (1408 ) 9월 12  丁巳 (初定濟州貢賦. 議政府啓: 濟州隔海, 民戶貢賦, 至今

未定。 乞大中小戶分揀, 以其土産馬匹, 大戶大馬一匹, 中戶中馬一匹, 小戶五幷中馬一匹。 勿論雌雄, 擇其可

騎馬匹爲賦, 自己丑年春節, 竝令出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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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馬)이다.이것은 역시 말(馬)경제 장악이 제주지역 통치의 핵심이자 목 임을

보여 다.

그에 따라 공물의 운송체계도 확립해 놓았다.최소한 세종 7년(1425년)이

에는 마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병조에서 아뢰기를 “제주에 공물(貢物)을 운반

하는 배가 매년 3척이 내왕하는데,한 척마다 선 천호(領船千戶)한 사람,압령

천호(狎領千戶)한 사람,두목(頭目)한 사람,사 ( 官)네 사람이고,격군(格軍)

은 큰 배에 43명, 간 배에 37명,작은 배에 34명입니다”라며 그들을 공을 치하

하고 상 것을 청하는 기사64)가 이를 말해 다.

이상에서 살핀 것과 같이 건국 후 조선 정부는 토지세보다는 공납과 진상을

통해 제주 경제를 장악했다.그 에서도 특히 심을 가졌던 상은 말(馬)이었

다.말은 제주민에게 있어서 생존권을 담보하는 재산이었고,조선 정부에서도 가

장 욕심을 냈던 물품이었다.

그런 만큼 정부는 말(馬)에 한 통제를 강화했다.65)태종 7년(1407년)이 에

모든 말을 에 신고하여 장 (帳籍)을 만들게 했을 정도 다.66)이제 말(馬)은

개인의 사 재산 이 에 국가의 통제 상이 되었던 것이다. 에 신고하지 않

고서는 개인의 말을 사고 팔 수도 없었다.이와 같은 조치는 과거 말(馬)을 키우

고 바다를 건 가 말을 팔아 식량을 구해 오던 제주사람들에겐 생존을 하는

문제로 다가오게 되었다.

결국 조선의 앙정부는 건국과 함께 제주지방의 경제 장악에 나섰고 세종년

간을 넘어가면서 그 강도는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이것은 결국 제주민에 한

수탈 강화로 이어졌으며 그 수탈은 구체 으로 과 한 역(役)부과와 진상 공물

의 과도한 부과로 나타났다.과 한 역과 진상 공물 그리고 말(馬)경제의 붕괴는

결국 제주민의 출륙유랑을 재 했던 구체 배경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물론 앙정부의 제주지방 장악만이 출륙유랑의 배경이 되었던 것은 아니다.

64)『 실 』 29,  7 (1425 ) 7월 15  壬午 (兵曹啓: “濟州貢船每年三隻來往, 每一隻領船千戶

一、押領千戶一、頭目一、射官四, 格軍大船四十三名、中船三十七名、小船三十四名, 寄命水上, 涉海往還, 亦

可論功 請貢).

65)  가 럼 주 말에 해 과도한 집  보  에는  도 한 었  듯하다.  

明  에 해 강  말 역  했다. 그 역량  보하  해 라도 말에 한 통  

강 할 에 없었  것 다.   과  역  한 말  56,025필 었다. 

66)『태 실 』 14, 태  7 (1407 ) 8월 11  壬辰 (東西北面牛馬成籍, 已有著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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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보여지 듯 자연 환경 요소 역시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

2.제주유민 발생의 자연 환경 배경

1)토지 척박 요인

유민에 심을 둔 선행의 연구들은 유민 발생이 근 사회의 보편 상이

나 그 발생 원인은 시기나 지역 특성에 따라 모두 다르다고 진단하고 있다.67)그

리고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향과 역사 의미도 시 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68)

조선시 제주유민의 경우도 그러하다.유민 발생의 원인을 하나로 단정할 수

도 없고 여러 요인 에 시기별로 특별히 강조되는 게 있다.복합 요인이

작용하되 시 를 월해서 작용하는 요인이 있는가 하면 특별히 어느 시 에서

만 크게 작용했던 요인도 있다.본 연구에서는 우선 크게 두 가지 배경으로 나

어 살핀다.인간의 의지와 무 하게 작용한 자연 환경 요인과 사회활동 과정에

서 조성되는 사회구조 요인이 그것이다.

하지만 자연 환경 요인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다. 로델이『펠

리페 2세 시 의 지 해와 지 해 세계』에서 밝히 모델을 따라 설명하자면 ‘거

의 움직이지 않는 역사’가 있고, 그 역사 로 ‘완만한 리듬을 가진 역사’가

있다.

제주유민의 발생 원인에서 ‘토지 척박’요인은 바로 거의 움직이지 않는 역사

에 해당할 것이다. 세 제주에 한 사료 속에 지속 으로 등장하는 구 이 ‘제

주의 토질 척박’이다.이것은 비단 조선시 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기록상으

로는 고려 문종 12년(1058년)부터 나온다.탐라국 시 에 해상교역 기록도 근본

으로는 토지 척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게다가 이 요인은 사회

에 들어와 화학비료가 시비되기 까지는 해결되지 않았던 결정 제한 요인이

었다.

67) 훈,  , 18쪽;  변주승, 1992, 41쪽;  변주승, 1995, 1쪽

68) 지,  , 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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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반도 여타 지역과 다르다.인간이 만든 조선의 세경제 질서는 한반

도 여타 지역과 유사했을지라도 자연 환경 측면,그 에서도 제주의 토질은

사회구조의 동일함과는 무 했던 것이다.화산섬의 토양은 화산회토(火山灰土)가

부분이어서 자갈 함량이 많고 경작토의 깊이도 얕다.69)

선행 연구에서도 이 을 지 하고 있다.韓榮國(1981)과 김나 (2008)은 1601

년의 제주 상황을 담은『南槎 』70)의 기사 3건을 인용했다.그런데 그 3건의 기

사 2건은 김상헌이 쓴 것이 아니라 이 에 있던 기록을 김상헌이 인용한 것

이다.그러니 김상헌이 제주에 갔던 1601년보다 이른 시기의 기록 즉 조선 기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그러니 이들 기록은 제주유민이 처음 발생하던 15세기의

상황을 반 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그 기록은 먼 『地誌』71)에 실려 있는 내

용이다.

 땅에는 바 와 돌이 많고 흙이 덮인 것이 몇 치(寸)에 불과하다.흙의 성질은 푸석하

고 건조하여 밭을 개간하려면 반드시 소나 말을 몰아서 밟아 줘야 한다.무명,삼,모시

가 나지 않아 의식(衣食)이 모두 부족하다.오직 해물을 캐서 그것으로 생업을 꾸려간다.

다음은 충암 김정의『濟州風土 』72)속의 내용을 옮긴 것이다.

3읍은 모두 한라산 기슭에 있어서 평지는 반도 못되며 밭을 가는 것이 마치 물고기

의 배를 가르는 것과 같다.

김상헌 자신이 찰한 내용은 “농기구가 매우 작아 어린애 장난감 같았다.그

이유를 물으니 ‘흙을 몇 치(寸)만 도 모두 바 와 돌입니다.그 때문에 깊이 팔

수가 없습니다’한다”라는 기록이다.

3건의 기록 모두 유사한 내용이다.열악한 토지환경으로 인한 생존의 어려움

69) 고 민, 2004,『 주도  생산 과 민 』, 원사, 15쪽.

70)『南槎錄』  청  상헌  1601  주에 어사  고 가   다. 1602 에 었

다. 본 연 에 는  역주, 2008,『南槎錄』, 주 원  것  한다,

71)『地誌』는 체  어  료 지  지 다.『新增東國輿地勝覽』(1530)과『南槎錄』(1602) 

사  시 에 만들어진 주 『地誌』라고 할 에 없다. 

72)『濟州風土錄』  사  주에 었  (冲庵) (金淨)  1520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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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 있다.『地誌』와『濟州風土 』의 두 기록은 조선 기의 것이고,김

상헌의 기록은 1601년 상황 즉 조선 기의 기록이지만 결과 으로는 내용은 같

다.토양 문제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역사’요소이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유사한 기사들이 있다.73)그런데『조선왕조실록』에는

단지 토지 척박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그것이 출륙 유랑의 원인이었음을

구체 으로 명시한 기사들도 등장한다.성종 와 종 의 기록이다.

제주는 토지가 척박(瘠薄)하고 산업(産業)이 지 못하여, 라도와 경상도 지

방에 도망하여74)

제주(濟州)는 땅이 좁고 사람은 많은데다가, 토(田土)가 척박(瘠薄)하여 살아갈

수가 없으므로,떠돌아다니며 사는 자가 매우 많아서75)

제주는 토질이 척박해서 백성들이 살기 싫어하여 이주해 나오는 자가 많고76)

모든 시기를 철하는 장기지속의 토지 척박 요인이 특별히 성종, 종 의

기록에만 등장한다는 것은,이 시기 유랑민 상이 심각한 사회문제 음을 말해

주고 있다.이 게 장기지속의 요인은 가장 바닥에서 거의 변하지 않는 요소로

느리게 작용하다가 사회구조 변동이나 특정한 사건이 불거질 때면 변화의 기

동인으로 작용한다. (前)근 제주사회 어느 시기에나 잠재해 있던 토지 척박

요인이 성종, 종 의 여러 사회모순과 결합하면서 출륙 유랑의 기 요인으로

작동했던 것이다.

그러니 토지 척박 요인만을 단독으로 내세워 출륙 유랑의 원인이라 할 수는

73)『 실 』 5,  1 (1419 ) 9월 11  癸丑 ( 주  지는 본래 말라  사짓는 사람  지

에  지런  하여, 쓰고  그 공    들여도 항상 한 해 동  식  랄  걱

하여, 업  하지 니하고 상업에만 쓰는 가 매우 많습니다 :濟州土地磽薄, 農人之家, 服勤南畝, 

艱難辛苦, 百倍其功, 而常有卒歲無食之嘆。 因此, 不事農業, 而務行商賈者頗多; 『 실 』 36,  9

(1427 ) 6월 10  丁卯 ( 주는 지가 본래  래  돌 어  리(農利)가 하지 못하므  

민  생계가 진실  걱  는 : 濟州土地, 本皆沙石, 農利不饒, 小民之生, 誠爲可慮) 등.

74)『 실 』 178,  16 (1485 ) 4월 11  辛卯 (濟州土地瘠薄, 産業不裕, 逃散全羅、慶尙地面). 

75)『 실 』 178,  16 (1485 ) 4월 19  己亥 (濟州土窄人多, 加以田土瘠薄, 不能聊生, 流寓者

甚多). 

76)『 실 』 92,  35 (1540 ) 1월 10  癸卯 (濟州地薄, 民不肯居, 流出者刷還甚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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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이게 결정 요인이라면 모든 시기에 걸쳐 출륙 유랑이 일어났어야 한다.

항상 존재하는 요인이기에 토지 척박 요인은 출륙 유랑의 결정 요인이라기보

다는 잠재 ,심층 요인이라 하겠다.

그러하기에 제주의 척박한 토지는 로델 모델의 지리 시간이 용되는 요

인,장기지속의 역사가 용되는 요인이라고 하겠다.“인간을 에워싸고 있는 주

의 환경으로서 변화가 느리며 계속 반복되고 끊임없이 다시 시작하는 주기(週

期)들로 이루어진 역사”77)요인이며 “거의 시간 밖에 치하며 생명이 없는 사물

들과 하고 있는 역사”78)요인인 것이다.

2)자연재해 요인

자연재해 역시 (前)근 시 여러 시 에서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었다.그

런 만큼 이 요인도 출륙 유랑의 한 배경으로 작용했다.장혜련(2006)은 출륙 유

랑의 원인으로 자연재해를 한 항목을 할애하여 설명했고 조성윤(2005)과 김나

(2008)은 간단히 언 했다.

그러나 장혜련의 분석은 조 주의를 가지고 읽어야 한다.그는『조선왕조실

록』에 나타난 제주지역의 자연재해 기록을 조사하여 표로 만들어 놓았다.79)이

표에 의하면 출륙 유민이 거 발생하는 성종∼ 종 무렵에는 오히려 자연재해

가 상 으로 많지 않다.성종 때 가뭄 한 번이 그것이다.그보다는 다른 시기,

특히 소빙기80)라고도 불리는 17세기인 효종, 종시기에 자연재해가 집 되고 있

다.이시기에는 8번의 자연재해가 기록되어 있다.그런데도 소빙기라는 17세기는

오히려 출륙 유민 상이 잦아들고 있었다.그러므로 자연재해 요인을 출륙 유랑

의 원인으로 내세우려면 다른 요인과 함께 고려하며 신 하게 근할 필요가 있

다.

77) Fernand Braudel, 1949, (Translated by Sian Reynolds, 1992)THE MEDITERRANEAN: and the 
Mediterranean World in the Age of Philip Ⅱ, New York: HarperCollinsPubblishers. preface to the 

First Edition, p.xiv.

78) Ibid.

79) ,  , 16쪽.

80) 빙 에 해 는 다  고할  다.

, 1992,「17  과 한 사」,『 계사  보는 시각과 』, 과 비평사.

태진,「小氷期 재변  연  『朝鮮王朝實錄』-global history  한 章」, 역사학 ,『歷史學報』 149

집. 1996.

래· · 연 , 1996,「 태진  ‘ 빙  연 ’에 한 」, 역사학 ,『歷史學報』 149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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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련의 고찰과는 달리『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성종∼ 종 무렵에 자연재해

때문에 출륙 유랑하는 기사가 나온다.물론 17세기만큼의 자연재해가 발생한 것

은 아니다.그러나 성종 이 시기의 기사에 비해서는 성종, 종 때의 자연재해

기사가 많으며 구체 으로 그 때문에 출륙 유랑했다는 기록도 찾을 수 있다.이

는 앞 시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이다.

종 15년(1520년)10월 18일 기사에는 “여역(厲役)이 크게 돌아 사람과 가축

이 많이 죽고,이뿐만 아니라 흉년이 매우 심하게 들어서 잇따라 사람이 죽어가

므로,정의(旌義)· 정(大靜)같은 데는 인가가 다 비었다 하니”81)라는 목이 나

온다. 염병과 흉년이 문제가 되고 있고,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한다.

물론 이 기사는 출륙 유랑이 아니라 사망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다룬 것이다.하

지만 이 역병과 흉년은 사망뿐만 아니라 출륙 유랑에도 향을 끼쳤을 것이다.

같은 기사에 등장하는 특진 (特進官)김석철(金錫哲)이란 사람의 입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짚어 보자.

신이 정 감이었을 때에는 인물이 매우 번성하 었는데 뒤에 제주 목사가 되

어서 보니, 정은 인물이 비어서 노비(官奴婢)가 10명밖에 안 되어 신이 순행할

때에 지 (支待)할 수 없으므로 다 고을 안의 백성으로 역(官役)을 맡게 하기에,

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지하 습니다.이제 듣건 세 고을이 다 비었다 하

니82)

김석철은 제주와 인연이 많았던 모양이다. 정 감과 제주목사를 재임했다고

한다.그런데 그의 정 감 재임 시기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나이와 직 진출

을 통해 추측컨 성종 21년(1490년)무렵으로만 짐작한다.83) 기사에 의하면

그 시 에는 정 에 인물이 번성했다고 한다.15세기 말까지만 해도 상황이 나

쁘지 않았던 모양이다.그런데 그의 제주목사 재임 시기84)인 증종 6년(1511년)∼

81)『 실 』 40,  15 (1520 ) 10월 18  壬寅 (厲疫大起, 人畜多死。 非徒此也, 年凶太甚, 死者

相枕, 如旌義、大靜, 人戶皆空云).  

82)『 실 』 40,  15 (1520 ) 10월 18  壬寅 (臣爲大靜縣監時, 人物至爲繁庶, 而後爲濟州牧使

而見之, 則大靜人物空虛, 官奴婢不過十名。 臣爲巡行時, 無以支待, 皆以縣內百姓, 使執官役, 臣以爲不可而

禁之矣。 今聞三邑皆爲空虛).  

83) 한 신 연 원, 1991,『한 민 과사 』4, 719쪽.

84) 주시, 2005,『朝鮮王朝實錄  통해 본 濟州牧使』, 3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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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8년(1513년)사이에는 정 에 사람이 없어서 고작 노비가 10명 수 이

었다는 것이다.그러다가 발언을 하는 시 인 종 15년(1520년)에는 아 제주

3읍이 모두 비었다고 한다.이는 15세기 말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종 재

기인 16세기 반 즉 1511년∼1520년 무렵에 제주에 심각한 염병과 자연재해

가 발생했음을 말해 다.

종 에는 계속해서 자연재해 기사가 이어진다.종종 37년(1542년)3월 7일

기사에도 “제주도의 세 고을은 토지가 메말라서 평시에도 백성들은 먹고 살기

어려운데 지난해의 큰 가뭄 때문에”85)라는 가뭄 련 내용이 나온다.

하지만 성종 4년(1473년)3월 28일 기사를 보면 성종 인 15세기 후반에도

흉년 때문에 출륙 유랑이 발생했음86)을 알 수 있다.

제주(濟州)는 바다로 둘려 있어 사면에서 을 받게 되므로 방어가 가장 긴요한

데,요즈음 흉년으로 말미암아 군민(軍民)이 유산(流散)하여,지 라도의 연변(沿

邊)여러 고을로 옮겨 사는 자가 많습니다.87)

이 기사 이후의 종 와 명종 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출륙 유랑 기사가 이

어진다.이는 앞의 시기에서 보기 드문 상으로 특히 16세기 종 무렵에 자연

재해가 심했음을,그리고 종 무렵의 출륙 유랑에는 자연재해가 큰 원인이 되었

음을 말해 다.다음은 종·명종 의 기사들이다.

근년에 와서 제주(濟州)에는 흉년이 거듭되고 백성들이 흩어져 떠나고 있습니

다.88)

정축년·무인년 무렵에 제주의 연사가 흉년들었고, 한 바다가 험악한데도 공상

(貢上)이 여 하기 때문에 백성이 유랑했었으나89)

85)『 실 』 97,  37 (1542 ) 3월 7  丁亥 (濟州三邑, 土地瘠薄, 雖平歲, 民猶艱食, 加以前年大

旱). 

86) 는  15  8월 9  사  하  연재해  한  랑 사 는 첫 다.

87)『 실 』 28,  4 (1473 ) 3월 28  戊午 (濟州環海, 四面受敵, 防禦最緊, 而近因年荒, 軍民流

散, 今於全羅道沿邊諸邑, 移寓者甚多). 

88)『 실 』 32,  13 (1518 ) 2월 6  乙亥 (近年濟州, 連年凶荒, 人物流移). 

89)『 실 』 45,  17 (1522 ) 6월 26  辛丑 (濟州年運凶荒, 且海惡而貢獻如前, 故百姓流離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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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선로사(濟州宣勞使)인 홍문 부교리 윤의 (尹毅中)이···“해마다 흉년이 들

어 백성과 물자가 모두 흩어지니”90)

앞서 유민 발생의 원인은 시 와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다고 밝혔다.제주

유민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16세기 종 이후에는 자연재해가 큰 요인이

되었던 것 같다.물론 출륙 유랑은 단일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상이 아니다.

앞서 보았던 장기지속의 요소,거의 움직이지 않는 역사 요소로서 토질 척박이

이미 바탕에 깔려 있었다.그 바탕 에서 16세기의 빈번한 자연재해가 유민

상을 발시킨 것으로 보인다.

자연재해가 빈발했다고 해도 이것이 토지 척박 요인처럼 언제나 바닥에 기

본으로 깔려 있던 요인은 아니었다.15세기,16세기,17세기의 자연재해가 각각

달랐다.강도도 달랐고 사회에 끼친 향도 조 씩은 달랐다.척박한 토지 요인

처럼 단 없이 이어졌던 요인이 아니라 분 을 가지고 간헐 으로 이어졌던 요

인이다.그러니 이 요인은 장기지속의 요인이 아니다. 기지속,국면(콩종튀르)

요소,‘완만한 리듬을 가진 역사’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연재해 역시 유민 발생의 결정 요인은 아니었다.앞서도 언 했지

만 자연재해가 더 심했던 시기는 소 소빙기라 일컫는 17세기 다.근데 그때는

오히려 유민 상이 잦아들었다.자연재해가 유민 발생의 결정 요인이라면 15

세기보다 17세기에 유민 발생이 더 빈번했어야 한다.그러나 사실은 그 반 다.

때문에 자연재해는 유민 발생의 한 요인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결정

요인이라 말할 수는 없다.

3.제주유민 발생의 사회구조 배경

90)『 실 』 19,  10 (1555 ) 10월 12  癸酉 (濟州宣勞使弘文館副校理尹毅中··· 連年凶荒, 民物

流亡殆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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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다 수취 요인

척박한 토지와 자연재해 등의 자연환경 요소만이 유민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오히려 유민 발생은 그 사회의 정치 ·경제 여러 모순 속에

서 국가가 이를 통제할 수 없을 때 비롯된다.91)국가권력의 수탈은 (前)근 사

회에 항상 존재했던 역사 상이라고도 한다.92)

제주유민을 다뤘던 선행 연구들도 이 은 빠지지 않고 지 했다.韓榮國

(1981:811쪽)과 박찬식(2004:137쪽)과 김나 (2008:23쪽)은 “조선왕조의 집권

지배체제가 확립됨에 따라”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고,지방 이 공물 진상과 노역

징발을 과다하게 책정 수취하여 출륙을 유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이 분석은

타당해 보인다.그러나 구체 으로 과거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탈이 심해졌는

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사료 부족이 원인일 수 있다.특히 출륙 유민이 량

발생하던 조선 기의 사료에는 그 수탈의 정도를 짐작 하는 기사를 찾기가 어

렵다.

그러다보니 연구자들은 부분 조선 ·후기의 사료93)를 가지고 수탈 강화를

논증했다. 부분의 선행 연구가 활용한 자료는『南槎 』이다.하지만 앞서 소

개했듯이『南槎 』은 1601년의 제주 상황을 담은 기록이다.그러나 출륙 유랑이

본격화된 것은 성종 의 일로써『南槎 』보다 120∼130년 앞선 시기이다.15세

기 사건을 17세기 사료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것이다.심지어 19세기 제주민란의

원인이 되었던 수탈 상을 가지고 조선 기 유민 상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었

다.

물론 이것은 조선 기와 조선후기가 모두 비슷한 정도로 수탈이 이 졌을 것

이라는 가정 아래서 분석한 것이다.그 게 가정 한다면 조선 ·후기의 사료를

활용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앞서 언 한 것처럼 근 사회에서는

국가권력에 의한 수탈이 역사 상이었을 만큼 항상 이기도 했기에 그러한

가정은 가능하며 그런 만큼 조선 ·후기의 기록도 제한 이나마 신뢰할 만하다.

91) 훈,  , 1쪽.

92) 항 ,  , 10쪽.

93)  연 들   해 동원한 사료는   ·후  사료  『南槎錄』( 상헌, 1601),『濟

州風土記』(李健, 1629),『耽羅志』( 원진, 1653), 『南槎日錄』(李增, 1679), 『南宦博物』( 상, 

1703), 그  18  사료  『 주 지』, 19   료 『耽羅事例』, 19   료

 『耽營事例』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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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과도한 수취가 근 사회의 보편 상이었다고 해도 국면마다 다른

특성은 있었을 것이다.국면마다 수취의 강도도 다르고 사회에 끼친 향도 다르

다.그러므로 국면(콩조뛰르)마다 어느 정도는 차별 인 수탈이 개되긴 했다.

그러므로 과다 수취 요인은 (前)근 시 의 보편 상이면서도 국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용했던 완만한 리듬의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그게

아니라 거의 변하지 않는 요인이었다면 제주유민 상도 15∼17세기만이 아니라

(前)근 시 내내 발생했어야 한다.권력에 의한 수탈은 ‘척박한 토지’처럼

장기지속의 요인이 아니다.시 에 따라 수탈의 강도는 달랐다.‘거의 변하지 않

는 역사’요인이 아니라 기지속의 요인으로 야 한다.

선행 연구 수탈 강화를 입증하기 해 동원한 논리로 ‘2 수취론(장혜련,

2006)’과 ‘왜구로 인한 과다 군역론’(박찬식,2004;장혜련,2006)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먼 2 수취론의 핵심은 이 다.조선이 건국되면서 조선의 앙정부와

제주지역의 토호가 이 으로 수탈을 했기 때문에 제주민의 고통은 심화되었고,

그것이 출륙 유랑을 발시켰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고려말 몽골 지배기의 제주사회는 3 수탈 체제 다.94)몽골의 수탈,

고려 앙정부의 수탈,제주지역 토호의 수탈이 그것이다.이처럼 오히려 조선

기보다 고려말 시기가 더 심한 수탈이 자행되었던 구조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그때는 출륙 유민 상이 발생하지 않았다.게다가 Ⅱ-1-1)‘조선정부의 제주 정

치 장악’에서 봤던 것처럼 토호의 착취는 조선 세종 무렵이면 확연하게 약화되었

다.그 기 때문에 ‘2 수취론’을 가지고 조선 기 제주유민 상을 설명하는 데

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고 야 한다.물론 2 수취론이 무

용하다는 말은 아니다.다만 그 요인만을 일방 으로 강조할 때에는 한계가 있다

는 의미다.

왜구의 빈번한 침범과 그에 따른 제주지역 군역의 강화로 인해 제주민이 곤궁

에 빠져 출륙 유랑했다는 논리도 주의를 요한다.왜구 침범이 심했던 시기와 출

륙 제주유민 량 발생 시기가 서로 조응하지 않는다.소 ‘기왜구’라고 하는

1350년 경인왜구 시기는 고려말이다.이때 제주에서 출륙 유민 상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 한 ‘후기왜구’는 조선 명종 때의 일이다.반면 사료에 등장하는

94) 우, 2000,『高麗時代 耽羅史 硏究』, 신 원, 3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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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륙 제주유민 상은 그보다 앞선 성종 때부터 본격화되었다.

이런 몇몇의 제한성을 주의하며 읽는다면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제주유민 발

생의 과다 수취 요인은 충분히 귀 기울일 만하다.그러므로 여기서는 과다 수취

요인을 역(役)과 진상 ·공물로 나 어 더욱 세 히 분석하되,선행 연구의 성과

를 충분히 계승하며 필요에 따라 요약 소개도 곁들일 것이다.

(1)과도한 역(役)부담

역(役)은 국가에서 민의 노동력을 징발하는 것을 말한다.그 역은 일시 인 요

역과 항구 인 국역으로 나 수 있다.그리고 국역은 신역(身役)인데 신역은 다

시 군역과 직역(곧 定役)으로 나 수 있다.95)

조선시 제주사람들은 많은 역(役)을 감당해야만 했다.잦은 왜구의 침입으로

인해 군역은 타 지역에 비해 매우 고달팠다.이들이 져야 했던 군역의 부담은 타

지역에는 존재하지 않고 제주에만 존재했다는 여정(女丁)즉 여성에게 군역을 지

웠던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증명된다.

여정에 한 기록은 김상헌의 1602년 기록인『남사록』에 처음 등장하며 숙종

때 기록인 이증(李增)의『남사일록』에서도 확인 된다.이들 기록은 제주유민이

처음 발생했던 15세기보다는 늦은 때의 기록이긴 하나 세 제주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제를 한다면,15세기 제주의 군역 부담을 살필 때

충분히 활용할 만하다.

본주의 성안의 남정은 500이고,여정은 800이다.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의

말이다. 개 남정이 매우 귀하여 만약 사변을 만나 성을 지키게 되면 민가의 건

강한 부녀자를 골라 성 에다 내다 세워 여정이라 했는데 3읍이 모두 그 게 한

다.96)

타 지역에 존재하지 않았던 여성 군역이 제주의 과도한 군역 부담을 상징한다

고는 하지만,사실 군역보다 더 큰 부담이었던 것은 직역(定役)이었다.군역이 제

주민의 삶을 짓 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시 제주에서 가장 힘든 역을 상징하

95) 李載龒, 2003,「 가재 」, 사편 원 , 『한 사』24, 탐 당, 480쪽.

96) 상헌, 1602, 『 사 』 1, 9월 22  丙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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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 ‘6고역’에 군역이 포함되지 않았었다.아병(牙兵)이 6고역에 들어간 것은

19세기의 일이다.97)

이것은 조선 기에 군역보다 더한 정역이 있었다는 말이다.그것은 앞서 말한

6고역으로 상징된다.6고역은 시 에 따라 변동이 있었으나 체 으로 목자(牧

子)·답한(畓漢)·선격(船格)·과직(果直)·잠녀(潛女)·포작(鮑作)을 지칭하

다.그러나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목자 ·포작 ·지장(紙匠)·유군(遺軍)·

답한 ·선격을, 19세기 반에는 아병(牙兵)·목자 ·방군(防軍)·과직 ·선격

·답한,혹은 포작 ·답한 ·목자 ·방군 ·선격 ·아병을 지칭하 다.98)

여성까지 담당해야했던 군역보다 더 고통스러운 정역들이 존재했던 제주도

기에 제주사람들의 역(役)부담은 실로 타 지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 다.

그래서 ‘1인 10역’을 감당해야 했다는 말도 한다.99)물론 이것은 과장이거나 문

학 수사일 수는 있다.하지만 다음의 기록을 보면 제주도의 역 부담이 타 지역

보다 훨씬 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도(本島)의 세 고을은 가난하여 의지할 바가 없고 역(役)이 다른 곳의 배나 되

어,심지어는 부모(父母)를 팔고 처자(妻子)를 팔며,자기 자신이 품을 살고 동생을

는 지경에까지 이르 는데,팔린 자가 모두 58명이 되었습니다.100)

물론 제주유민이 처음 발생하던 15세기를 한참 지난 1702년의 기록이긴 하다.

그러나 사회변동 폭이 크지 않다는 세 상황을 감안하다면 제한 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자료이다.과도한 역 때문에 부모처자를 팔고 동생을 팔아야 할 지경

이었다.그 부담을 자료는 명확하게 ‘役倍他處’즉 ‘타 지역의 두 배’가 된다고

했다.

이처럼 과도한 역 부담 때문에 제주민은 섬을 떠나 출륙유랑할 수밖에 없었

다.이를 직 보여주는 기록도 있다.

97) 6고역(六苦役)  시  주 지역에  가  감당하  든 여  가지 직역  해  는 말 다.  

( 동 ,「18·19  沓漢  신  지  그 변동」,『역사민 학』3, 1993, 61∼62쪽; 진 ,「18·19

 주  收取制度  特徵」,『탐라 』24, 2004, 120쪽 ).

98) 과 같 .

99) 李衡祥, 1704,『南宦博物』誌貢 ( 一人常兼十役). 

100)『 실 』 37,  28 (1702 ) 7월 12  辛酉 (本島三邑, 貧殘無依, 役倍他處, 甚至賣父母鬻妻

子, 雇當身賣同生之境, 賣鬻者都合爲五十八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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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濟州)사람들이 役을 피(避)하여 하삼도(下三道)의 연해(沿海)여러 고을에

와서 우거(寓居)하는데101)

기사는 처음 제주유민 상이 본격 으로 사회 문제가 되었던 성종년간의

기록이다.이 기록은 제주 지역에 가해졌던 과도한 역(役)부담이 출륙 유랑의

직 요인 의 하나 음을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다.

(2)과도한 진상 ·공물 부담

앞서 살핀 과도한 역의 부담은 사실 군역을 제외하면 부분 진상과 공물 마

련을 한 직역(定役)의 부담이다.6고역으로 표되던 직역이 바로 그것이다.때

문에 사실상 역의 부담과 진상 공물 부담은 한 맥락 속에 있는 부담이긴 하다.

그러나 의미의 차이가 있기에 구별해서 살피고자 한다.

공납은 租·庸·調 세법의 구성요소 하나다.지방의 특산물을 지방민이 세

으로 납부하는 것이다.반면 진상은 본래 민인의 세 이 아니라 지방 이 임 에

게 바치던 물일 뿐이었다.이처럼 다른 명분으로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백성

의 입장에서는 매 한가지 다.지방 의 몫인 진상 역시 지방 개인이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서 징수하여 왕에게 올려 보냈기 때문이다.때문에 민의 입

장에서는 공납과 진상을 구별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그런 까닭으로 여기서는 진상과 공납의 부담을 뭉뚱그려 함께 다루고자 한다.

과도한 공납과 진상의 부담이 제주유민 발생의 하나의 직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여기서 유민을 발생시킨 진상 ·공납도 크게 둘로 나 어 볼 수 있다.

국가 제도에 의한 공식 수취와 지방 의 자의 수취가 그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과다 수취로 인한 유민 발생을 명시한 기사들이 몇 있

다.기사의 시 과 수취 명목을 고찰하여 어느 시기의 수취가 그리고 어떤 종류

의 수취가 제주민을 바다로 내몰았는지를 살펴본다. 한 국가의 제도 수취

는지,지방 의 자의에 의한 수취 는지도 함께 고찰한다.

먼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속에서 과도한 진상이 출륙 유랑의 원인이 되

101)『 실 』 85,  8 (1477 ) 10월 16  庚戌 (濟州人避役來寓下道沿海諸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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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을 보여주는 기사를 소개한다.

제주의 일은 조정이 늦게 들어서 이제는 구제할 수 없으나,신 등도 염려되므로

다시 그 폐해를 알아보아서 아뢰려고 하 습니다.듣건 그곳 사람들은 바다에서

나는 것으로 살아가는데 진상(進上)하는 수량이 많으므로 백성이 지탱하지 못하고

도산한다 하니102)

많은 양의 진상으로 인해 제주사람들이 도산함을 하고 있다.이것이 직

출륙 유랑으로 이어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니다.하지만 종 에 출륙 유랑이

많았던 을 생각한다면,과도한 진상이 유민 발생의 큰 원인이 되었음은 짐작할

수 있다.1년 뒤의 다음 기사도 과도한 공납의 부담을 한다.

본주(本州)는 민호(民戶)가 사망하면 공채(公債)의 독 이 친족과 린(切隣)에게

미칩니다.그래서 모두들 떠나 흩어져 반은 폐허가 된 실정이니,공물(貢物)을 견감

시켜 주소서.103)

제주 목사 이운(李耘)이 올린 내용이다.사망한 자의 공물 부담이 이웃과

친족에게 가되어 사람들이 유랑하고 마을의 반은 폐허가 되었다고 한다.그래

서 공물 부담을 여달라고 계를 올렸다.이것을 보면 지방 의 자의 수탈 이

에 국가의 공식 공물 부과 자체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국가의 수취량 책정

이 이미 제주민이 감당할 규모를 넘어서 있었던 것이다.앞서 역의 부담을 살필

때 타 지역에 비해 두 배 이상이 되었음을 보았는데,공물 부담 역시 마찬 가지

다.국가에서 공식 으로 부과한 양이 이미 제주민이 감당할 수 을 넘어서 있

었다.

게다가 종 는 앞서 보았던 것처럼 자연재해가 많았던 때 다.자연재해에

수탈까지 겹치니 유민 발생은 더욱 빈발할 수밖에 없었다.다음의 기사 안에는

그 두 가지 요인이 모두 등장한다.

102)『 실 』 40,  15 (1520 ) 10월 18  壬寅 (濟州之事, 朝廷晩聞, 今則不可救也。 臣等亦以

爲慮, 將更聞其弊而欲啓耳。 聞其處之人, 以海産爲生利, 而進上數多, 故民不能支而逃散). 

103)『 실 』 41, 16 (1521 ) 3월 10  壬戌 (本州死亡民戶公債之督, 及於族隣, 竝皆離散, 半爲

丘墟, 請蠲減貢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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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축년·무인년 무렵에 제주의 연사가 흉년들었고, 한 바다가 험악한데도 공상

(貢上)이 여 하기 때문에 백성이 유랑했었으나104)

출륙 유랑의 원인이 흉년과 함께 공상(貢上)즉 공납과 진상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국가의 제도 수취 외에 출륙 유랑을 더욱 발했던 것은 지방 의 자의

수취 다.다음의 두 기사는 지방 의 자의 수탈과 유민 발생과의 계를 보여

다.

제주 목사 장림(張琳)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 진상(進上)을 빙자하여 민간의

좋은 말을 다 빼앗았으며,농사철을 당하여 도로를 수리한다는 핑계로 민간을 침노

하여 부역시켰으며, 우물가에 백성이 치 (治田)하는 자가 있었는데,우물 가까이

밭을 만들 수 없다 하고 곡식을 다 베어버렸습니다·····이로 말미암아 주민들이 실농

(失農)하여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내지(內地)로 유이(流移)한다고 합니다.105)

간이 아뢴 말이다.제주 목사 장림이 진상을 빙자하여 수탈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로델의 모델에 따른다면 단기지속 즉 개별 사건에 해당한다.사실 장림

목사라는 구체 개인은 역사 속에서 로델이 말한 ‘먼지’일 수 있다.

굳이 장림 목사가 아닌 다른 목사라 하더라도 구조는 그러한 수탈을 사실상

보장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제주도는 변경 지 이고 바다로 격리된 섬 지역

이다.이것은 로델이 말한 지리 시간과 련된 조건이다.거의 변하지 않는

장기지속의 역사인 것이다.서울과 멀리 떨어진 섬,변경 지 기에 굳이 장림

이라는 목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방 이 쉽게 수탈할 수 있는 지리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셈이다.

한 제주도는 왜구의 침범이 잦았기 때문에 주로 무 을 지방 수령으로 견

했던 지역이다.무 수령의 견은 하나의 콩종튀르 즉 기지속의 추세라고 할

104)『 실 』 45,  17 (1522 ) 6월 26  辛丑 (濟州年運凶荒, 且海惡而貢獻如前, 故百姓流離也). 

105)『 실 』 12,  5 (1510 ) 11월 21  癸酉 (濟州牧使張琳, 赴任未幾, 依憑進上, 奪盡民間良

馬, 當農月, 托以修治道路, 侵役民間。 且井邊民有治田者, 以爲不可近井作田, 盡艾禾穀···由是州民失農, 不

能資食, 流移內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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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민본의 유교 이념에 충실하지 못한 무 들이라 수탈은 문 이 견된

다른 지역보다 심했다.비단 장림 목사라는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것이다.

즉 서울과 떨어진 섬이라는 장기지속,무 견이라는 기지속 에 장림

목사의 비행이라는 단기지속 즉 개별 사건이 겹쳐지며 제주민에 한 수탈은 진

행되었던 것이다.106)

이것은 국가의 공 수취의 범 를 넘어선 사 인 수탈이다.때문에 제주목사

의 자질에 한 논의가 조정에서 여러 번 나왔다.명종년간의 다음 기사도 지방

의 사 수탈이 유민 발생을 래한 경우다.

항차 근래에는 제주 목사를 연 임자를 가리지 않고 탐오한 자에게 맡기므로

침학(侵虐)을 극도로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하기를 ‘차라리 왜놈에게 죽겠다’고

한답니다.이로 본다면 백성들의 곤궁과 고통을 알 만합니다. 정 (大靜縣)등의

고을은 재 남아 있는 백성이 50∼60여 호(戶)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107)

지방 의 자의 수탈이 극심했음을 보여 다.‘차라리 왜 에게 죽겠다’라고

할 정도 다.그 결과 제주민이 유랑의 길로 나서 정 의 경우 50∼60호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제주의 지방 으로 주로 무 을 견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으나 조정에

서도 이것을 문제로 여기긴 했다.“평소에 방어(防禦)때문에 으 무신(武臣)을

보낸”108)것이라고 했다.그런데 그것이 사단이 되었다.문신들의 편견인지 모르

겠지만 무 목사들이라 문 보다 탐학과 혹독한 형장을 자행한다는 것이다.109)

그게 문제가 되어 선조 33년(1600년)에 왕이 “방어가 긴요한 곳에 번번이 문 을

보낼 수는 없더라도 이따 문 을 차견하여 보내라”110)라는 명령을 내릴 정도

106) 브  지  시간  연, 사 체, 심 에 해당하는   시간 , 지  

 경  주 변동과  콩  시간 그리고 단 지  주   행   사건사  

말한다.   염 에 다  15∼17  주 민 연 에 는  지  견 라는   

결  지  원에 거꾸  향  미 는 특 한 경우가 다. 결   간 상 계  하

도, 브  상과는 다 게 래 원에   원  향  니라,  원에  래 원

 향과 상 결  보여 다. 

107)『 실 』 18,  10 (1555 ) 1월 11  丁未 (況且近來, 濟州牧使, 專不擇人, 付之於貪黷之手, 

極其侵虐, 故其民怨之曰: ‘寧死於倭奴’ 云。 以此見之, 民生之困苦, 可知矣。 至於大靜等縣, 見存民不過五六

十餘戶云). 

108)『 실 』 140,  34 (1601 ) 8월 3  戊辰 (平時每爲防禦之故, 例遣武臣). 

109)『 실 』 140,  34 (1601 ) 8월 3  戊辰 (例遣武臣, 刑杖常酷。 其地之民, 困於侵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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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그 행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거의 50년이 지난 인조 26년(1648

년)에도 “제주 목사(濟州牧使)를 매양 무인으로 차임하여 보내기 때문에 백성들

이 매우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으니,의당 문 을 기용해야 합니다”111)라는 건의

가 올라가고 있었다.더하여 세기가 바 18세기 정조 즉 년(1776년)에도 문

과 무 을 번갈아 차임하길 청하는 장계112)가 등장한다.그만큼 무 목사 견

은 탐학과 과다 수취의 명사가 되었던 모양이다.

과다 수취와 련된『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과

다 수취로 인해 제주사람들이 출륙 유랑했음을 보여주는 기사는 종 에 가장

많이 나온다.기록만으로 본다면 종 때가 가장 수탈이 심했던 시기임을 알게

된다.

출륙유랑이 처음 발생했던 15세기에서는 한참 지난 뒤의 기록이긴 하지만

1602년 김상헌의『남사록』은 제주도 사람들이 져야 했던 공납의 부담을 보다

생생하게 하고 있다.

고을의 풍속이 처첩을 아울러 둔 자가 많은데,포작배들은 홀아비로 살다 늙어

죽는 자가 많다.그 이유를 물으니,“본주(本州)가 공물로 바쳐야 할 복의 수량이

매우 많고, 리들이 공무를 빙자하여 사리를 도모하는 것이 한 몇 배나 됩니다.

포작배들은 그 고역을 견디지 못하여 유망하거나 익사하여 열에 두셋만 남게 되었습

니다.그런데도 공물을 거두는 것이 옛날보다 어들지 않습니다.이 때문에 자신은

오래도록 바다에 있고,그 처는 오래도록 감옥에 갇 서 원한을 품고 고통을 감내하

는 실상이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그러므로 비록 이웃에 과부가 있다 해도

오히려 걸인 행세를 하다가 죽을지언정 포작인의 아내가 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라

고 한다.113)

앞서 종 때의 기록은 말(馬)수탈에 한 기사 다.그런데 1602년 기록에

서는 특히 복 진상이 큰 고통이었음을 구체 이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110)『 실 』 128,  33 (1600 ) 8월 11  辛巳 (防緊之地, 雖不可每遣文官, 有時差文官).

111)『 실 』 49,  26 (1648 ) 10월 3  甲午 (濟州牧使每以武人差遣, 民甚苦之, 宜用文官). 

112)『 실 』 1,  (1776 ) 5월 20  庚寅 (本州牧使文武輪差之請, 隨時量宜, 毋令專差也). 

113) 상헌, 1602,『 사 』, 1, 1601  9월 22  丙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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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탈은 국가 수탈과 지방 의 자의 수탈이 병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그리고 그로 인해 제주사람들이 유망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었음을 말해

다.그 결과 포작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결혼도 못할 정도의 기피 상이 되고

있을 정도 다.

그리고 기록에 붙여 복 진상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 으로 서술하고 있

다.

본주(本州-제주목을 말함:역자 주)의 공안(貢案)은 해마다 별진상이 추복 3,030

첩,조복 250첩,인복 910주지,오징어 680첩이다.사재감에 바치는 공물로는 회

복 500첩, 회 복 700첩이다. 정(大靜) 은 회 복 500첩, 회 복 250첩이다.

정의(旌義) 은 회 복 500첩, 회 복 195첩이다.이는 모두 삼읍의 포작에게서

거두어들이는 것인데,그 밖에 미역과 수령이 송하는 수량은 별도다.온 섬의 물력

이 이 때문에 거의 없어진다.114)

『남사록』에는 복 이외에도 귤 진상과 련된 기록도 구체 으로 남아 있

다. 진하던 귤의 종류와 수량이 자세히 소개된다.

제주목의 1년 24회 진( 進)하는 수와 진공(進貢)하는 수:유자 960,감자

29,470, 귤 1,420,유감2,800,동정귤 3,040,산귤 540,청귤 530,당유자는 결실의 많

고 음에 따라 바친다.장원서에 바치는 것은 세 에 유자 280,감자 500, 귤

1,000,유감 700,동정귤 2,000이고 세후에 감자 500,산귤 500,청귤 2,000이다. 정

은 유자 180,감자 530, 귤 500,유감 400,동정귤 750,청귤 50이다.정의 은 유

자 175,감자 525, 귤 500,유감 390,동정귤 740,청귤 750이다.진상 외에 더 거두

는 수량과 수령들이 개별 으로 거두는 것은 별도로 한다.진공의 수가 이 게 많은

데 혹시 결실의 수량이 부족할 때에는 매년 7∼8월 목사군 이 가를 순시하며 귤

유가 있는 곳에 붓으로 하나하나 을 어 장부에 기록해 둔다.가을이 되어 귤유

가 익는 날이며 장부와 조하며 거두어들인다.비바람에 손상을 입었든가 까마귀나

참새가 쪼아 먹은 것이 있으면 집주인에게 그 나머지를 징수하고,만약 징수할 수

없으면 장부에 힌 로 바치도록 한다.이 문에 민가에서는 귤유를 독약과 같이

114) 과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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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마땅히 심고 가꾸지 아니한다.귤유 나무가 있는 자 한 많이 잘라버려 가

에서 문책하는 근심을 모면한다고 한다.115)

제주사람들이 바쳐야 했던 진상물 귤 종류를 아주 상세히 기록해 놓았다.

그런데 그 귤을 수탈하는 장면이 인상 이다. 리들이 가를 돌아다니며 귤의

수를 직 세고 표시를 했다.자연 손실분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일 터인데,

그 손실분마 모두 징수해 갔다.물론 과도한 귤 진상 때문에 출륙유랑 했다고

직 으로 시하지는 않았다.그러나 그 부담이 매우 컸음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남사록』은 제주유민이 처음 발생하던 15세기의 기록은 아니지만

『조선왕조실록』의 기록과는 달리 진상의 폐해를 생생하고 구체 으로 하고

있다.이를 통해 제주지역에 내려진 진상 공물의 부담이 직 으로 제주민의 출

륙유랑을 자극했음은 생각할 수 있겠다.

수탈은 근 사회에 항상 으로 존재했던 요소 다.하지만 수탈의 강도는

시기마다 달랐다.그 기에 15세기 수탈과 16세기 수탈은 장기지속 요인이 아

니라 기지속 즉 국면(콩종튀르) 요소라고 하겠다.특히 16세기 종 에 유

민 발생이 많았던 것은 앞의 장기지속으로서의 토지 척박 요인에 기지속의 자

연재해,수탈 심화 요인이 겹쳐서 작용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2)경제변동에 따른 요인

(1)조선 기 제주 경제구조의 변화

자연환경 요소 그리고 의 수탈 외에 경제 기 역시 사람들을 자기 땅에

서 떠나게 한다.여기서는 먼 조선 기 제주 경제구조를 살피고 그 경제구조의

변동으로 인한 산업기반의 붕괴를 고찰한다.

기존의 조선 기 경제사는 토지제도와 수취체제 연구가 주류를 이뤘다.토지

와 농민을 기반으로 세 권력이 유지되었기 때문이다.하지만 앞서 보았던 것처

럼 제주지역의 경우는 많이 다르다.낮은 토지 생산성 때문에 농업은 부차 이었

115) 상헌, 1602,『 사 』, 1601  10월 23  丁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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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업이 부차 이었던 만큼 토지제도에 한 연구도 드물다.주된 생업이 아니

었기에 심의 상이 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그나마 축 된 것이 수취와

련된 연구이며 그 에서도 진상 공물 연구가 주종을 이룬다.116)

농업이 주된 경제 토 가 아니었다면 다른 방편으로 생계를 도모했을 것이다.

농업이 아닌 해상교역이 그 역할을 담당했다고 흔히 언 된다.하지만 구체 연

구는 많지 않고 선언 으로 말해지는 수 이다.해상왕국 탐라가 쇠퇴한 것도 유

교문화의 유입117)즉 조선의 농본주의 정책 때문이라고 말해지기도 한다.하지만

구체 인 분석은 드물다.그러기에 그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지도 의문

이다.

그럼에도 어 거나 농업의 상이 부차 이었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앙집권을 강화했던 조선정부가 제주의 척박한 토질을 인식하고는

양 을 포기했던 것만 도 알 수 있다.그 만큼 제주경제에서 농업의 비 은 육

지와 달리 높지 않았음이 확실해 보인다.

농업이 주가 아니었다면 조선시 제주의 주된 산업기반이 무엇이었는지 즉

제주사람들 다수가 어떤 수단으로 먹고 살았는지를 밝히는 것은 요하다.

한 그것을 정태 으로 규정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된 산업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피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더불어 산업기반의 변화를 래한 원인

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향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고찰하는 것 역시 이

시 제주의 경제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밝히기 해『조선왕조실록』에서 제주의 생업을 설명하는 기사를 부

분 뽑아냈다.그리고 그것을 시기 순으로 나열하여 생업수단의 변화를 살폈다.

하지만 그 에 먼 고 탐라국 시기의 생업수단부터 추 할 필요가 있다.

116) 주지역  취체 , 진상  다룬 연 는 다  들  고할  다. 하지만  다

룬 연 는 드 고  후  상  한 연 들 다.

식, 1996,「19  濟州지역 進上  실태」, 탐라 연 ,『탐라 』 16 .

· 동 , 1998,「 후  주지역  취체  주민  경 생 」,탐라 연 ,『탐라 』19

.

식, 2000,「『탐라 도』에 보 는 주진상  실태」, 탐라 도연 ,『탐라 도연 』, 

주시.

가 리 미쯔 (長森美信), 2003,「 후  주 進上物 달과 」,탐라 연 ,『탐라 』23 .

진 , 2004,「18·19  주  收取制度  特徵」, 탐라 연 ,『탐라 』24.

117) , 1997,『  원  그 해』, 피루 , 2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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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근 사회 경제구조의 변화는 근 사회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에 가 오

래 시간부터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다.탐라국은 기원 후에 출 한 것으로

추정한다.탐라국의 생업에 한 내용은 다음의 기록에서 엿볼 수 있다.

배를 타고 왕래하며 中韓에서 무역한다.118)

오래 탐라국 시 부터 제주섬 사람들은 배를 타고 나가 외부 세계와 교역

을 통해 생존을 도모할 수밖에 없었다.여러 고고학 성과가 이를 증명하는

데119)특히 이때의 해양교역은 1928년 제주시 산지항 축조 공사 당시 발견된 漢

나라 시 貨幣 유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120)하지만 거기에는 왜 해양으로

나가야 했는지,그리고 어떤 품목을 가지고 가서 교역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

다.

그 다음 찾을 수 있는 기록은 고려 기의 생업수단을 보여주는 기사다.고려

시 正史라 할 수 있는『고려사』에는 다음의 기록이 나온다.고려 문종 12년

(1058년)의 기사다.

탐라는 지질이 척박하고 백성들이 가난하여,고기잡이와 배타는 것으로 생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121)

이 기록에는 해양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온다.제주도는 한반도의

상식과는 다르게 농업이 주된 산업기반이 아니었다.지질이 척박했기 때문이다.

고기잡이와 배타는 것,다시 말해 해산물 채취와 채취한 해산물의 해상교역으로

먹고 살았음을 말해주고 있다.이러한 산업구조는 조선시 로도 이어졌다.취약

한 토지생산성은 사회변화와 무 하게 쉽게 바 지 않기 때문이다.그러니 해상

으로 진출하고 교역을 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역사는 상당히 길다.거의 변하지

118)『三國志』魏書 東夷傳 韓條 州胡 (乘船往來 市買中韓).  사  상  州胡는 주도가 닐 도 

다. 하지만 여러 학들  주도  비 하여 검 하고 에 필 도 그  랐다. 한 내  고

 편, 1995,『耽羅國史料集』, 신 사, 238쪽 고.  

119) 李淸圭, 1995,『濟州島 考古學 硏究』, 學硏文化社.

120) 秦榮一,1994,「古代耽羅  交易과 ‘國’形成考」, 濟州島史硏究會,『濟州島史硏究』 3집, 15쪽.

121)『고 사』 8 가, 고   12 (1058 ) 8월 乙巳 (耽羅 地瘠民貧 惟以海産 乘木道 經紀謀生). 



- 48 -

않는 역사인 셈이다.

페르낭 로델의『필립 2세 시 의 지 해와 지 해 세계』서문에 나오는 ‘지

리 시간’이 여기에 용될 수 있다.자연환경 조건으로 인한 장기지속의 역사

이다.

제주민의 생업수단과 련해서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종 에 가장 많은 기

사가 나온다.조 장황한 면이 없지 않지만 작은 변화라도 세 히 살피기 해

검토한 모든 기록을 인용한다.먼 세종 1년(1419년)의 기록이다.

㉠ 제주의 토지는 본래 메말라서 농사짓는 사람이 토지에서 부지런히 일하여,애

쓰고 힘써서 그 공력을 백배나 들여도 항상 한 해 동안의 양식이 모자랄까 걱정하

여,농업을 하지 아니하고 상업에만 힘쓰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122)

척박한 토지 조건 때문에 농업을 하지 않고 상업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다.

당시 제주민의 경제기반은 농업이 아니라 상업이었다.다음엔 세종7년(1425년)

기사다.

㉡ 제주 사람들은 말을 팔아서 입고 먹는 자본을 삼는 까닭으로123)

여기서는 구체 으로 상업 교역의 품목이 처음 나온다.말(馬)이다.고가이면

서도 생필품인 말을 팔아먹고 살았음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

같은 해 기사이며 유사한 내용이지만 다음도 인용한다.

㉢ 도내 제주(濟州)는 사람은 많고 땅은 비좁아서,가난한 사람은 모두 말을 사서

생계를 마련합니다.124)

역시 여기서도 말(馬)을 사고팔아 생존했음을 말하고 있다.다만 특징 인 것

122)『 실 』 5,  1 (1419 ) 9월 11  癸丑 (然濟州土地磽薄, 農人之家, 服勤南畝, 艱難辛苦, 百

倍其功, 而常有卒歲無食之嘆。 因此, 不事農業, 而務行商賈者頗多).

123)『 실 』 28,  7 (1425 ) 4월 2  辛丑 (濟州之人, 市馬以爲衣食之資).

124)『 실 』 29,  7 (1425 ) 9월 4  更子 (道內濟州人多地窄單寒, 人民皆以買馬資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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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난한 사람들도 그랬다는 이다.말의 가격이 비싸긴 했지만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도 말(馬)교역에 명 을 걸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다음은 2년 뒤인 세종 9년(1427년)기사이다.

㉣ 제주는 토지가 본래 모두 모래와 돌이어서 농리(農利)가 풍족하지 못하므로

세궁민의 생계가 진실로 걱정이 되는데 ( 략)제주는 땅은 좁은데 축산은 번성합니

다.125)

토지문제,농업 경 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으며,농업보다 축산업이 번성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물론 축산업의 핵심은 말 사육일 것이다.그리고 축산의

목 은 자가소비가 아니라 교역일 가능성이 크다.다시 1년 뒤인 세종 10년(1428

년)에도 말(馬)교역 경제가 사실상 유일한 산업임을 말하고 있다.다음의 기록

이다.

㉤ 섬 안에 땅은 좁고 사람은 많은데,목장(牧場)이 반이 넘어 소와 말이 짓밟

기 때문에 벼농사에 손해가 많습니다.거민(居民)들은 오로지 말을 팔아 생계를 유지

하고 있사온데126)

“ 以賣馬爲生”즉 으로 말을 팔아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는 표 이 주목

을 끈다.

세종 즉 10년 만에 벌써 제주민의 생업 련 기사가 5회 등장했다.실록에

이런 기사 등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일상의 평범한 사안까지 실록에 기록

되진 않는다.무언가 사회 이슈가 되었을 때 련 기록이 실록에 남는다.

세종 즉 후 10년 안에 련 기사가 5회 등장했다는 것은 그 무렵 제주지역

경제구조에 커다란 변동이 일어났음을 의미한다.즉 말(馬)을 팔아 생계를 유지

하던 제주의 경제구조에 뭔가 균열이 생겼다는 뜻이다.건국 직후부터 시도된 말

125)『 실 』 36,  9 (1427 ) 6월 10  丁卯 (濟州土地, 本皆沙石, 農利不饒, 小民之生, 誠爲可

慮( 략)濟州土地窄, 而畜産繁).

126)『 실 』 39,  10 (1428 ) 1월 6  己丑 (島內地窄人多, 牧場過半, 因牛馬踐蹂, 禾稼多損, 

居民專以賣馬爲生).



- 50 -

(馬)에 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이것이 제주의 말(馬)교역 경제에 커다란 충격

을 주고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겠다.국가 소유의 말(馬)뿐만이 아니라 민간의

말도 모두 국가에 등록하여 통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다시 6년 뒤 다음의 기사는 주의 깊게 야 한다.

㉥ 제주(濟州)는 땅이 좁고 인구는 많아,생활이 간고(艱苦)하여,소와 말을 도살

하여 생계의 바탕으로 삼는 자가 자못 많고,장사치들이 왕래하면서 우·마피(牛馬皮)

를 무역하여 생활을 이어가는 자도 한 많사옵니다.127)

앞의 기사 내용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이 에 띈다.‘말을 팔아 생계’를 꾸

리는 것이 아니라 ‘우·마피(牛馬皮)를 무역하여’생계를 이어갔다는 이다.우마

피 교역을 해서는 먼 우마 도살을 해야 했다.도살 자체는 목 이 아니다.

우마피 교역이 목 이다.우마피 교역을 해 도살했던 것이다.

‘말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에게 뭔가 문제가 생겨 ‘우마피 교역’쪽으

로 바 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문제 발생은 아마도 말 교역 통제일 것이다.그

러나 교역 없이는 제주사람들이 살아갈 방도가 없었다.그 다면 교역을 쉽게 하

는 방법 즉 의 통제를 피하면서 교역하는 방법은 교역물품의 부피를 이고

간편화하는 것이다.우마가 아니라 우마피라면 가능하다.부피가 고 취 이 쉬

우면서도 역시 고가이며 수요가 많은 물품이었다.우마피 교역은 정부의 말(馬)

교역 통제에 한 제주사람들의 응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다시 제주사람들이 애써 찾은 활로마 차단했다.우마피 교

역자들을 우마 (牛馬賊)으로 규정하며 처벌을 시작했다.세종 16년(1434년)년부

터 시작되어 2년간 조정의 논의를 달궜던 소 ‘우마 (牛馬賊)사건’은 제주사회

를 엄청난 혼란으로 몰아넣었다.말을 도살하고 그 부산물들을 팔았다가 의

단속에 걸린 제주도민들은 평안도까지 강제 이주를 당했다.

이제 그동안 제주경제를 지탱하던 말(馬)자유 교역은 쇠퇴기로 들어설 수밖

에 없었다.그러기에 우마 사건은 단순 도사건이 아니었다.이는 제주도민의

127)『 실 』 64,  16 (1434 ) 6월 14  己未 (濟州地窄人多, 生理艱苦, 盜殺牛馬資生者頗多; 商

賈來往, 貿易牛馬皮, 以資其生者亦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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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기반,경제기반의 붕괴를 의미하는 상징 인 사건이었다.

물론 이문이 많이 남는 장사 기에 여 히 (密)교역이 이 지긴 했다.하지

만 그것은 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어려운 일이었다.그래서인가 교역에는 권

력을 가진 지방 들이 련된 사건이 많았다.이에 해서는 뒤에서 조 더 상

세히 다룬다.

말(馬)교역에 한 강력한 통제가 이 진 때문인지 다음에 이어지는 생업

련 기사는 말(馬)이 아니라 미역에 한 이야기다.우마 사건이 발생한 뒤 10

여 년이 지난 세종 29년(1447년)의 기사다.

㉦ 미역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것으로서 오직 우리나라에만 곳곳에 다 있사온데,

제주(濟州)에서 나는 것이 더욱 많아서,토민(土民)이 쌓아 놓고 부자가 되며,장삿배

가 왕래하면서 매매하는 것이 모두 이것이옵니다.128)

이제 제주민으로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미역 거래 다.말(馬)은 아니었지

만 역시 장삿배를 타고 육지에 나가 팔고 와야만 했다.여 히 해상교역이 주된

생업 수단이었다.품목만 바 었을 뿐 장기지속의 지리 시간은 계속 이어졌다.

제주의 생업 련 기사로『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것은 세종 가 처음이

다.그런데 그 세종 에만 무려 7회 등장한다.이것은 세종 의 제주사회에 뭔

가 큰 변동이 있었음을 암시한다.정치면에서도 토호권력의 몰락이 있었음을 앞

에서 보았다.경제면에서 양 으로 제주사회를 옥죄었던 것도 세종 때 다.결국

말(馬)자유교역 경제 붕괴도 세종 때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짐작된다.물론 모든

민마(民馬)에 해서 장 을 만들며 통제를 가했던 건 태종 때 다.하지만 태종

이래 축 된 불만과 모순이 터져 나와 그것이 큰 사회문제로 두되기 시작했던

건 세종 때로 보인다.세종 에 련 기록이 집 되기 때문이다.

다시 11년이 지난 세조 4년(1458년)에도 생업 련 기사가 등장한다.

㉧ 제주는 토지가 척박(瘠薄)하여 왕래하고 매(販賣)하는 것을 모두 라도에

128)『 실 』 117,  29 (1447 ) 9월 23  壬子 (夫藿者, 他國之所無, 獨於東方, 處處皆有之 濟州

所産尤繁 土民之居積致富, 商船之往來販鬻, 皆用此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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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합니다.129)

다시 반복되는 토지 척박 이야기다. 로델의 지리 시간,장기지속의 역사를

보여 다.이처럼 자연환경에 의한 규정력은 거의 변하지 않고 이어졌다.토지문

제 때문에 농업으로서는 자 이 안 되었고, 라도에 가서 매매하여 식량을 구입

해 온다는 이야기다.해양교역의 장기지속 역사다.다만 무엇을 교역 물품으로

가지고 갔는지에 해서는 언 이 없다.어 거나 농업이 불리한 조건에서 생존

을 해서 선택할 수 있는 일은 해상교역일 수밖에 없었다.

다시 27년이 지난 성종 16년(1485년)기사에도 제주민의 생업 련 이야기가

나온다.하지만 이는 이미 제주를 떠나 남해안에서 유랑하는 사람들에 한 내용

이다.

㉨ 해물(海物)을 채취하는 것을 일삼아,이것을 매하여 생활해 나가는데130)

라는 기록이다.비록 섬을 떠난 사람들에 한 이야기이긴 하나,역시 이들도

해산물 채취와 그것의 교역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 다.

성종 21년(1490년)제주의 산업구조를 짐작 하는 기사가 나온다.

㉩ 세 고을이 본래 토지가 메말라서 백성이 먹고 살 식량이 모자라므로,온 히

장사에 의지하여 먹고 사는데131)

같은 이야기가 반복된다.농업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경제구조이며 “生利 賴

販”즉 오로지 장사에 의지해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이다.제주의 산업구조

는 농업 심이 아니라 해상교역 심이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된다.

3년 뒤 성종 24년(1493년)다시 여겨 볼 기사가 나온다.

㉪ 세 고을 수령의 공궤(供饋)하는 은 단지 물고기와 미역을 가지고 육지에서

129)『 실 』 11,  4 (1458 ) 2월7  丙申 (濟州壤地瘠薄, 往來販賣, 皆賴全羅).

130)『 실 』 178,  16 (1485 ) 4월 11  辛卯 (專事採海, 鬻販資生).

131)『 실 』 247,  21 (1490 ) 11월 5  癸未 (三縣本土瘠, 民不能粒食, 生利專賴興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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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어야 겨우 채울 수 있으며,민간에서는 오직 말(馬)을 는 것으로 생업을 삼고

보리·기장(稷)·산채(山菜)·해채(海菜)로 보충합니다.132)

우선 공통 은 해상교역인 이다.이는 차 이어온 설명이다.다만 여기서는

권력층과 민간의 교역품 구별이 이 지고 있다.수령 등 권력층은 명분 으로 합

법 인 존재이다.그러니 합법 물품인 해산물 즉 물고기와 미역을 가지고 나갔

다.반면 민간에서는 다시 말(馬)이 주된 교역품으로 소개되고 있다.말(馬)교역

이 완 히 사라졌던 것은 아니다.자유교역은 지를 당했지만 제한 교역은 계

속 있었다.다만 조건이 까다롭고 규제가 많았을 뿐이다. (官)허가 속의 제한

된 교역과 몰래 하는 교역이 여 히 민간의 생업으로 존재했다.여기서는 아마

도 그런 상황을 묘사한 것 같다.

그리고 농산물이 등장하는 도 이채롭다.보리,기장,산채 등이다.하지만 이

것은 주가 아니라 기록 그 로 보충재 다.그동안 농산물에 해서는 언 이 없

었다.물론 농산물 생산이 없었기 때문에 언 하지 않았던 건 아닐 것이다. 세

농본국가 입장에서 농업생산은 기본 인 사실로 간주했으므로 특별하게 자주 언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세종실록지리지』에는 제주도의 산

물로 밭벼,기장,피,콩,메 , 보리 등133)을 들고 있다.『세종실록지리지』에

실린 제주의 작물은 비슷한 시기에 나온 『農事直說』의 편찬과 련된다.『農

事直說』은 風土不同의 문제 즉 각 지역마다 토질과 풍토가 다름으로 인해 생기

는 문제에 처하고자 세종이 각 지방 수령에게 명령하여 제작한 책이다.지방

로에게 직 물어 지방 실정에 맞는 작물과 재배법을 조사 보고하게 한 뒤 제

작한 책이며 그 결과가 『세종실록지리지』에 실려 있다.이는 앙정부에서 각

지방마다 합한 작물을 구체 으로 조사하여 농업생산력을 높이려고 했던 조치

다.이때의 조사는 매우 구체 이라 토지의 등 을 비옥도에 따라 구분하여 기

록하기도 했다.134)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산도(山稻),기장,피,조,콩,팥,메 ,보리,

132)『 실 』 281,  24 (1493 ) 8월 5  丁卯 (三邑守令供饋之米, 只將魚藿, 陸地貿遷, 方能僅

足。 民間則專以鬻馬爲生, 麥、稷、山海菜補之).

133)『 실 지리지』 지리지, 라도, 주  .

134) , 2000, 『韓國中世農業史硏究』,지식산업사, 413∼4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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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135)을 언 하고 있다.농업 생산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단지 그것이 제주

의 산업기반,생계 해결 수단이 되지 못했고,보조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었다.성

종 때의 제주 생업 련 기사는 3회로 세종 에 비하면 크게 어들었다.세종

때의 격렬했던 경제구조 변동이 성종 에 들어와 상당히 자리잡아갔다는 의미

다.

16세기로 넘어와 종 5년(1510년)에 다시 유사한 기록이 등장한다.

㉫ 제주는 바다 밖의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땅으로서,그 백성이 어리석고 간사

하여 놀라서 이반하기가 쉬우며,농업에는 힘을 쓰지 않고 오로지 장사만 일삼고 있

으므로136)

사간 최숙생(崔淑生)의 말이다.조선 유교 지식인의 가치 이 드러난다.농

업은 本이고 상업은 末이다.그런데도 제주사람들은 농업에는 힘쓰지 않고 오로

지 장사에만 매달리고 있다.그러니 ‘어리석고 간사하여 이반하기 쉬운’사람들로

보 다.앞의 기사와 달라진 건 제주의 척박한 농업환경에 한 이해는 사라지고

농본주의 유교 지식인의 편견만 드러난다.어 거나 종 에 와서도 제주의 경

제기반은 상업임을 알 수 있다.다만 교역의 물품이 드러나지 않아 아쉽다.

임진왜란 이 의 마지막 기록으로 여겨지는 것은 종 37년(1542년)기사다.

㉬ 그곳은 농장(農場)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오로지 해산물 채취를

업(業)으로 하고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137)

마지막 기록에 와서는 다시 처음 기록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농업의 어려움

그리고 그 안으로 해산물 채취가 소개된다.물론 채취한 해산물은 다시 교역

품목이 되었을 것이다. 종 에는 련 기사가 단지 2회 등장한다.

지 까지 살핀 15∼16세기 제주의 경제기반 기사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135)『신 동 여지승람』 38, 라도, 주 , 산 .

136)『 실 』 12,  5 (1510 ) 11월 24  丙子 (濟州乃海外絶遠之地, 其民愚而詐, 易以驚叛, 不務

農業, 專事商賈).

137)『 실 』 98,  37 (1542 ) 6월 13  壬辰 (彼地農場不豐, 故人民專以海錯爲業, 而不事耕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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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산업 (재 간 32 ) (재 간 13 ) (재 간 25 ) (재 간 38 )

말(馬) 역 ㉡ ㉢ ㉣ ㉤ ㉥ ㉪

해산  역   ㉦ ㉨ ㉬

 역 ㉠ ㉧ ㉩ ㉪ ㉫

<표 1>『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제주의 주산업

*㉪은 말(馬)교역,해산물 교역 두 곳에 표기했다.그래서 실제 성종 의 기록은 3

회이지만 4회인 것처럼 보인다.

<표 1>을 보면 세종 에 기사가 집 됨을 우선 알게 된다.세종의 재

기간이 길어서 많은 기사가 나온 것은 아니다.오히려 종 재 기간은 세종보다

6년 더 길다.그럼에도 종 때의 련 기사는 2회에 불과하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실렸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사회 이슈가 되었

기 때문이다.제주사람들의 주된 생업 기반에 한 기록이 세종 에 7회 등장한

다는 것은 그 무렵 제주의 경제구조에 뭔가 큰 변동이 생겼음을 의미한다.7회의

기사 가장 많은 것은 말(馬)교역 련으로 모두 5회가 나온다.그리고 해산물

교역 련 1회,일반 교역 련 기사가 1회 등장한다.말(馬) 련 생업 기사가

압도 이다.이것은 세종 때까지만 해도 제주사람들의 주된 생업수단이 목마와

말 교역이었음을 강하게 암시한다.그런데 여기에 변동이 생겼던 것이다.그 때

문에 실록에 무려 5회의 기록이 실렸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핀『고려사』고려 문종 12년(1058년)의 기록에서 제주의 주된 산업이

해산물 채취와 그것의 교역임을 보았다.미루어 생각하건데 고 탐라국 이래 고

려 기까지는 해산물 교역이 제주의 주된 산업이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목마와 말(馬)교역으로 주산업이 환된 것은 고려말 元 지배기를

거치면서부터 다.이것이 조선 세종 때까지 이어졌다.그러나 세종 17년(1435년)

소 ‘우마 (牛馬賊)사건’이후부터는 말(馬)교역 련 기사가 거의 사라진다.

성종 때 한 번 등장할 뿐이다.

신 해산물 교역 기사가 다시 나타난다.그 외에 특정한 품목을 명시하지 않

은 채 그냥 해상 교역만을 말하는 경우가 있다.해산물 련 기사의 빈도는 높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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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그러나 기간에 걸쳐 고루 나타난다.이것은 해산물 교역이 조선시 에

와서도 오래도록 지속되었으며 말(馬)교역만큼 요하진 않았지만 부차 이나마

제주의 주된 산업기반이었음을 말해 다.

말(馬)교역이 국가의 강한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되면서 세종 17년(1435년)을

기 으로 다시 해산물 교역으로 주산업이 바 어갔던 것 같다.고 탐라국과 고

려 기의 경제구조와 닮아 갔던 것이다.페르낭 로델의 모델에 따른다면 해산

물 해상교역은 장기지속의 역사이며,원 지배기 이후부터 조선 세종까지의 말

(馬)교역은 기지속의 역사이고,그 과정에서 발생한 우마 사건은 단기지속의

역사라고 정리할 수 있다.

단순하게 도식 으로 정리하면 제주의 산업기반은 해산물 교역에서 말(馬)교

역으로 그리고 다시 해산물 교역으로 바 어갔다고 말할 수 있겠다.물론 말 교

역 시 에도 해산물은 부차 품목으로써 계속 인 거래가 이루어졌다.하지만

경제 규모면에서 볼 때 해산물 교역보다는 말(馬)교역이 훨씬 컸다.때문에 조선

기 제주경제의 번성기는 말(馬)의 자유교역이 활발했던 세종 이 까지의 시기

로 짐작된다.말(馬)은 가격이 높으면서도 생활필수품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의

경제 규모가 클 수밖에 없었다.

물론 농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항상 으로 농업은 부차 지 에서

보충재로서의 역할을 했다.

(2)조선 기 제주 산업기반의 붕괴

지 까지 살핀 제주유민의 발생 요인은 다음과 같다.우선 가장 바닥에 깔

린 장기지속의 요소는 척박한 토지 요인이었다.그 심층의 바로 에서 국면 으

로 작용했던 게 자연재해 요인과 과다 수취 요인이다.특히 16세기 종 에는

과도한 수취와 자연재해 기사가 빈번하게 등장하면서 이를 증명했다.과다 수취

와 자연재해는 항상 요인이면서도 국면마다 그 강도가 달랐다.때문에 기지

속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 까지 살핀 3가지 요인 즉 토지 척박,자연재해,과다 수취만으로는

유민 발생 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앞서 언 했던 것처럼 자연재해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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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17세기 소빙기 때가 더 심각했다.『조선왕조실록』의 17세기 제주 련 기

사를 보면 기근과 자연재해 기록이 넘친다.그리고 19세기 세도정치기에는 국

인 수탈이 극에 달했다.그러나 이때는 출륙 유민 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의 3가지 요인이 주된 요인이었다면 17∼19세기에는 더 심한 출륙 유랑이 이어

져야 했다.그러나 실제는 그 지 않았다.

그러하기에 15,16세기 제주의 출륙 유민 상을 설명하기 해서는 다른 요

인을 더 찾아 야만 한다.토지 척박,자연재해,과다 수취는 어쩌면 항상 요

인이다.장기지속과 기지속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근 사회의 일상 상이

었다.그 다면 일상 이지 않은,15,16세기 유민 상만을 설명할 다른 요

인,특별한 국면은 무엇이었을까?

산업구조의 변화를 고찰하면 그 요인을 찾을 수 있다.15세기 제주의 주력 산

업이 무엇이었는지,그리고 그 산업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그것은 말(馬)사교역 지에 따른 제주 경제의 기반 붕괴

다.이것은 앞서의 토지 척박,자연재해,과다 수취와 같은 항상 요인이 아니

다.15세기에만 특징 으로 나타났던 요인이다.그러므로 이 요인을 언 해야 15

∼17세기의 출륙 제주유민 상을 설명할 수 있다.

앞서 조선 기 제주 경제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말(馬)

교역이 차지하는 상이 어느 정도 는지를 살폈다.고려말 원 지배기 이후로 제

주민에게 말(馬)경제는 생존을 담보하는 결정 경제 수단이었다.그런 만큼 상

당한 정도의 부가 말(馬)경제에 담겨 있었다.하지만 조선 건국 후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조선 정부가 변방의 부를 그 로 두지 않았다.조선 정부는 국가 안의

모든 말을 앙정부의 통제에 두고자 사마(私馬)에 해서도 에 신고하여 장

을 만들게 법령화하 다.138) 한 제주 말(馬)교역에 한 통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건국 지방의 경제를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했던 정부는 교역 통제에

한 제주민의 반발에 한발 물러섰다.다음은 그런 상황을 짐작 하는 태종 때

의 기사다.

제주(濟州)사람이 육지에 나와서 사마(私馬)를 는 것을 하지 말도록 명하

138)『태 실 』 14, 태  7 (1407 ) 8월 11  壬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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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9)

건국 인 태종 5년(1405년)사마(私馬)의 자유교역을 지하지 말라고 명령

했다.이것은 뒤집어 해석하면 얼마 까지는 지했다는 의미다.그 지조치가

제주민의 반발을 래하자,잠깐 자유교역을 허용하는 제스처를 썼던 것이다.물

론 이때의 자유교역 허가조치는 제한 인 허용이었을 뿐이다.이는 뒤에 이어졌

던 여러 가지 교역 제한을 보면 알 수 있다.

유화 국면은 태종 까지는 지속되었다. 앙정부의 제주 말(馬)교역 통제가

제주지역 경제 기와 민심 이반을 래했기 때문이다.민심 이반을 겪은 조선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의정부의 건의 형식을 빌려 제한 자유교역 허용했다.다

음의 기사는 태종 9년(1409년)제주 말(馬)반출과 련된 의정부의 건의 내용이

다.그런데 이번에는 그 규모가 제법 컸다.

“제주(濟州)의 자제(子弟)로서 시 (侍衛)를 자원(自願)하는 자는 서울에 오는 것

을 허락하고,그 민간(民間)의 마필(馬匹)은 탈 만한 것을 가려서 2천 필을 한도로

하여 육지(陸地)로 내오게 하소서.”

하니,그 로 따랐다.140)

한꺼번에 사마(私馬)2천 필을 육지에 내보내 매매 했던 것이다.규모가 이

게 컸던 것은 그동안 제주 말(馬)자유교역 지조치의 후과가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제주경제의 기반이 크게 흔들려 제주민의 반발이 거세었던 것 같다.태

종때까지만 해도 제주 토 세력의 향력이 작지 않았던 시기다.2천 필 말의

반출 결정은 건국 기 민심 이반을 우려했던 앙정부의 특별 조치 을 것이다.

이 기사를 다르게 해석하여 정부가 제주의 사마(私馬)2천 필을 강제 징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그러나 문맥으로 보면 그것은 아닌 것 같다.제주 토호의

자제들에게 혜택을 베풀면서 이 진 조치 다.이 을 감안한다면 사마(私馬)

반출 역시 제주민 회유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139)『태 실 』 9, 태  5 (1405 ) 4월 14  己卯 (命勿禁濟州人出賣私馬).

140)『태 실 』 18, 태  9 (1409 ) 12월 14  辛亥 (“濟州子弟自願侍衛者, 許令來京; 其民間馬匹, 擇

可騎者, 限二千匹出陸”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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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회유책은 그다지 오래 가지 않았다.세종 에 들어서면 상황

은 크게 달라진다.세종 의 다음 기사들은 조선 기 제주민의 말(馬)교역 경제

가 어떻게 붕괴되어 갔는지를 보여 다.

㉮ 제주(濟州)는 사람은 많고 땅은 비좁아서,가난한 사람은 모두 말을 사서 생계

를 마련합니다.근래에 수교(受敎)에 의하여 2살 된 말은 육지에 내다 팔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141)

㉯ 섬 안에 땅은 좁고 사람은 많은데,목장(牧場)이 반이 넘어 소와 말이 짓밟

기 때문에 벼농사에 손해가 많습니다.거민(居民)들은 오로지 말을 팔아 생계를 유지

하고 있사온데 요사이 암말을 육지로 내보내는 것을 지하기 때문에142)

㉰ 공사간 목장들에 품질 좋은 상마는 ‘부(父)’라는 낙인을 어서 육지로 나가는

것을 허락치 아니함은 이미 에 입법하 으나143)

제주민의 주된 생업 기반인 말(馬)교역이 지 당했음을 볼 수 있다.세종 7년

(1425년)부터『세종실록』세종 15년(1433년)까지 8년 사이에 벌써 이런 기사가

3회 등장한다.태종 때와는 확연히 달라졌다. 기사에 近因(‘근래에’혹은 ‘요사

이’로 번역)이라는 표 이 나오는 것으로 서 세종 에 말(馬)자유교역 지가

본격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더 이상 제주 지방민의 치를 보지 않으려는 기세

다.

사교역이 허락되긴 했지만 정부의 철 한 감독 하에서 이 지는 제한 교역

체제144)가 되었다.2살 된 말의 도외 유통 지(㉮),암말의 도외 반출 지(㉯),

父자 낙인 말(馬)육지 매매 지(㉰)등 다양한 제한 조치가 취해졌다.그리하여

정부의 통제 속에 자 낙인을 받아야만 육지와의 교역이 가능해졌다.145)“표가

141)『 실 』 29,  7 (1425 ) 9월 4  更子 (濟州人多地窄單寒, 人民皆以買馬資生 近因受敎, 禁

二歲馬出陸放賣). 

142)『 실 』 39,  10 (1428 ) 1월 6  己丑 (島內地窄人多, 牧場過半, 因牛馬踐蹂, 禾稼多損 居

民專以賣馬爲生 居民專以賣馬爲生, 近因雌馬出陸之禁).

143)『 실 』 61,  15 (1433 ) 9월 9  戊子 (公私屯品好牡馬, 以父字烙印, 不許出陸, 已曾立法).

144) 역  지함  주민  강한 항  러 켰  사건 는 1932  주해 항 운동  

들  다. 그만  역  살 가는 주민  에  역 지는 생  달린 한 

다. 해 항 운동에 해 는 식, 1995,「濟州海女  抗日運動」,『濟州海女抗日鬪爭實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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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가죽을 사사로이 매매하는 자”146)도 처벌을 받았다.즉 생물 말(馬)만이 아

니라 말가죽 매매까지 모두 정부의 통제를 받았던 것이다.

건국 직후와 달리 안정기에 들어선 세종 이후로 국가는 제주 말(馬)경제를

완 히 장악 통제하기 시작했다.앞서 보았듯이 세종 에 들어와 제주 토호세력

의 향력도 결정 으로 약화되었다.양 을 통한 과 법 용을 시도했던 것도

세종 시기다.세종 시기 제주사회는 커다란 변동을 겪고 있었다.그 에서도 가

장 심각했던 것이 바로 말(馬)사교역 지 다.이는 제주경제의 기반을 무 뜨

리는 조치 기 때문이다.

세종 때 체계화된 말(馬)교역 통제는 세조 때가 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세

조 7년(1461년)병조에서는 “청컨 지 부터 상인으로서 내왕하는 자를 제포(諸

浦)의 만호(萬戶)·수령(守令) 제주 안무사(濟州安撫使)로 하여 엄하게 검찰

(檢察)을 더하게 하여, 과 같이 가져가는 자는 죄를 논하고 말은 속공(屬公)하

며,법을 세우기 에 가져간 사람도 아울러 핵문하여 추론(推論)하게 하소서”147)

라고 아뢰자 왕이 이를 허락했다.원문의 “嚴加檢察”라는 말 그 로 세조년간에

와서는 감독 통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을 빙자하여 사익을 취하는 지방 도 등장했다.성종

20년(1489년)“제주(濟州)의 리(官吏)들이 진상(進上)을 빙자하여,개인이 기르

는 말[私屯之馬]의 매매(買賣)를 허락하지 아니하고,오직 세가(勢家)에만 팔도록

허락하며 싼 값[賤價]으로 강제로 아마(兒馬)를 사들이니,진실로 온당치 못합

니다”148)라는 사복시제조(司僕寺提調)의 이 올라간다.

세종 이후 지속 으로 이어졌던 제주 말(馬)사교역 지는 제주민의 생존권

을 했다.이에 생존이 해진 제주민은 여러 차례 교역149)을 시도했다.그

에 따라 정부의 응도 계속 강화되어만 갔다.그 과정에서 이 졌던 도살과

145)『 실 』 14,  3 (1472 ) 1월 30  丁卯 (舊例, 濟州興利人, 交易馬匹, 牧官必考文案, 烙市

字印, 許令出陸).

146)『 실 』 61,  15 (1433 ) 9월 9  戊子 (如以無標皮, 私相買賣者).

147)『 실 』 25,  7 (1461 ) 7월 27  乙丑 (請自今商人來往者, 令諸浦萬戶守令及濟州按撫使嚴

加檢察, 如前帶去者論罪, 馬匹屬公法前帶去人幷覈追論).

148)『 실 』 232,  20 (1489 ) 9월 10  乙丑 (濟州官吏憑托進上, 私屯之馬不許買賣, 惟於勢家

許賣, 又以賤價抑買兒馬, 誠爲未便).

149) 귀포시  평리 당  포 가 말(馬) 역에 었  포 라는 연 도 다(고 , 2006,

『 다에  본 탐라  역사』, 각, 118쪽). 하지만『 실 』 3,  1 (1469 ) 2월 29  甲寅條에

는 함 포(咸德浦)  근 포(近川浦)가 말(馬) 역에 었다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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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을 정부는 ‘우마 (牛馬賊)사건’150)이라고 규정하며 련자 650명∼800명

을 평안도로 강제 이주시키는 등 강한 제재조치로 억압했다.

‘우마 사건’은 조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말

(馬)자유교역 통제와 련된 기사는 세종 7년,세종 10년,세종 15년에 있었다.

이것은 세종 15년 이 에 제주의 말(馬)교역이 정부의 강한 통제 으로 들어갔

으며,그런 만큼 제주민의 경제기반은 붕괴되어갔다는 의미다.생업 기반이 무

져 생계 을 느끼게 된 제주사람들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활로를 찾았다.생

물(生物)로써의 말(馬)이 아니라 도살 후 가공품으로써의 말을 교역했던 것이다.

건육포151),말 힘 ,말총 등 여러 품목이 있었는데 그 가장 상품성을 가졌던

것은 가죽152)이었다.가죽 교역과 련된 기사가 등장하는 것은 바로 다음 해인

세종 16년(1434년)이다.

제주(濟州)는 땅이 좁고 인구는 많아,생활이 간고(艱苦)하여,소와 말을 도살하여

생계의 바탕으로 삼는 자가 자못 많고,장사치들이 왕래하면서 우·마피(牛馬皮)를 무

역하여 생활을 이어가는 자도 한 많사옵니다.153)

이제 우마 도살로 생계를 꾸려가는 제주민이 많다는 기록이다.그러나 이 도

살은 도살 자체를 한 게 아니었다.교역을 한 도살이었다.생물로써의 말 교

역이 불편해지자 그 난 을 해소하기 해 취한 조치가 도살이었다.부피가 작고

운반이 편리하며 취 이 간단한 상품을 만들기 해서는 도살이 필수 차

다.생물이 아닌 우마피라면 의 통제를 피하기가 쉬웠다.이제 교역물은 우마

가 아니라 우마피 다.그래도 가격은 여 히 고가 으며 수요 한 많았다.우

마피 교역은 정부의 말(馬)교역 통제에 한 제주사람들의 응 이었다.

그러나 조선정부는 이에 더욱 강경하게 처했다.정부의 통제 정책을 피해나

가던 제주사람들을 그 로 놔두지는 않았다.조선정부는 우마피 교역자들을 우마

150)  ‘우마 ’과  사는 『 실 』 67,  17 (1435 )에 여러  등 한다. 

151) 말고  건 포  상 에 해 는『 실 』 116 29  4월 14 과 16  사  통해 엿볼 

 다.

152) 말가죽  상 에 해 는『 실 』 31,  8 (1426 ) 1월 26  辛酉 사  통해 엿볼  

다.

153)『 실 』 64,  16 (1434 ) 6월 14  己未 (濟州地窄人多, 生理艱苦, 盜殺牛馬資生者頗多; 商

賈來往, 貿易牛馬皮, 以資其生者亦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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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牛馬賊)으로 규정하며 처벌을 시작했다.처벌은 평안도 강제 이주 다.세종

17년(1435년)1월 강제 이주 상자로 처음 악된 숫자는 650명으로 보고되었

다.154)하지만 다음해 이주 조치의 결과를 논하는 자리에서는 800명가량155)되었

던 것으로 나온다.156)

그런데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정부 안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것이다.강

력한 처벌을 주장하며 강제 이주 조치를 주도했던 세력은 말(馬) 리의 책임 부

서인 병조 사복시(司僕寺) 다.반면 왕과 많은 신들은 이에 의문을 제기했다.

『세종실록』세종 17년(1435년)3월 12일자에 실린 조정 회의 장면은 자세히 살

필 필요가 있다.

처음 사복시에서 계달하기를,‘제주(濟州)에 우마 (牛馬賊)이 성행하여 목장의 말

이 번식하지 못하고 있으니,마땅히 사람을 보내어 이를 조사 색출하여,회령( 寧)·

여연(閭延)등지로 이들을 이주시켜 변읍(邊邑)이나 채우게 하소서 하니,여러 신

들과 의논한 결과 모두 불가하다고 하는데도,사복시에서 이를 재삼 계청하기에,사

복 소윤(司僕 尹)조순생(趙 生)을 견하여 도둑을 색출하게 하 더니157)

강제이주를 주도한 세력이 먼 나온다.사복시이다.그리고 그들의 의도도 소

개된다.말 번식이다.그러나 여러 신들이 우마 색출,강제 이주에 해 ‘모

두 불가’하다고 반 했다.그럼에도 사복시의 거듭된 주장으로 결국 사복시의 소

윤 조순생(趙 生)을 견하여 우마 을 색출 했다.

그러나 왕은 계속 의문을 제기했다.

내가 듣기에는 말도둑이 거의 천 명에 달한다 하나,이는 다름이 아니라,본주의

사람들이 그 토풍(土風)에 젖어서 자기의 우마를 잡아 제사하고 그 고기를 먹은 자

까지도 모두 색출에 걸렸다는데,이것이 사실인가158)

154)『 실 』 67,  17 (1435 ) 1월 14  丙戌 (今自濟州移置平安道盜殺牛馬者, 幾至六百五十餘).

155)『 실 』 72,  18 (1436 ) 6월 20  乙卯 (令趙順生推刷出陸, 其數至八百).

156) 도   평 도  강  었   가 지 포함하  3   도 었  것  산

했다.( 도 , 1975, 98쪽).

157)『 실 』 67,  17 (1435 ) 3월 12  甲申 (濟州牛馬賊興行, 牧馬不蕃, 宜差人刷出, 徙于會

寧、閭延, 以實邊塞 議諸大臣, 皆曰: 不可, 司僕再三啓請, 爰遣司僕少尹趙順生, 刷出賊人).

158)『 실 』 67,  17 (1435 ) 3월 12  甲申 (予聞馬賊幾至千數 無他, 本州人狃於土風, 殺自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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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제기한 문제는 두 가지 다.우선 우마 이 1천 명에 달한다는 게 믿기

지 않는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실제 당시 6만 인구 에 1천 명이 우마 이

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목이다.우마 이 아니라 우마 으로 규정

된 우마 도살, 교역 련자들일 것으로 추정된다.말(馬)교역이 제주의 주된

경제기반이었음을 고려할 때,도둑 1천 명은 의문스럽지만 말(馬)경제 련자 1

천 명은 납득이 된다.

그리고 우마 도살이 제사용의 습 도살이 아니냐며 왕은 두 번째 의문을

제기했다.이에 조정의 논의는 조사 을 견하여 다시 조사하자는 쪽으로 흘러

갔다.하지만 사복시는 강하게 반발했다.사복시제조(司僕寺提調)정연(鄭淵)은

따로 조 을 보낸다면 도리어 소요스런 폐단이 생길 것입니다.······토호(土豪)들

이 백성을 많이 유하여 부리고 있다 하옵는데,이제 이들이 조사 색출을 당하면

반드시 이를 꺼려할 것이며,고기를 먹은 자까지 모두 조사 색출에 일 포함되었다

는 말은 아직 믿을 수 없는 것으로서,조순생이 어 함부로 이같이 끌어냈을 리 있

겠습니까.159)

라며 사복시에서 먼 견했던 조순생의 보고가 정확한 것이라 강변했다.그

러니 재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 다.근데 여기서 길을 끄는 목이 있

다.이제 다시 조사 을 견하여 재조사한다면 토호들이 반발할 것이라는 이

다.이때까지도 토호들의 향력이 작지 않았으며 한 제주의 토호들이 우마

사건과 어떻게든 연 이 있었다는 의미다.사실 말(馬) 교역 계자 에는 제

주의 토호들도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많은 말을 보유했을 그들은 그 말들을

육지에 내다 팔아 부를 축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조선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면서 로가 막 버렸다. 기에 처

한 그들로서는 달리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아랫사람을 시켜 몰래 육지로

반출하며 교역을 시도했을 수도 있다.이 상황에서 조선 정부 사복시 리 조

牛馬, 祭而食肉者, 竝皆被刷, 未知實否).

159)『 실 』 67,  17 (1435 ) 3월 12  甲申 (鄭淵曰 “別遣朝官, 反生搔擾之弊······土豪多占百

姓役使, 今當刷出, 必生厭憚, 其曰食肉者竝被推刷, 未足信也。 順生亦豈如此妄刷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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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생이 견되어 와서 제주사람들을 북변으로 강제 이주시켰다.그리고 이것으로

상황은 일단락되려 했다.하지만 왕과 신들이 여기에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 조사 을 보낼까 말까 하는 논의가 일었다.그러나 만약 조사 을

다시 보내 재조사하게 된다면 제주 토호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했을 것이다.그러

기에 사복시 제조 정연은 여기서 마무리하자고 제안하고 있었다.

선행 연구들은 부분 이 사건을 단순한 도 사건으로 다루고 있다.160)사료

에 기록된 자 그 로 해석하여 ‘몰래 산골짜기로 모여들어 마소를 훔쳐다가 잡

으면서 제멋 로 행동하는 막된 무리’로 악했다.물론 조선정부에서 볼 때는

그 말도 맞다.어차피 사마(私馬)마 도 정부의 허가 속에서만 도살하고 팔 수

있었으니,그것을 어긴 자는 범죄자일 수밖에 없었다.뿐만 아니라 실제 남의 말

을 훔쳐 도살하고 팔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범죄자가 되기까지의 과정도 함께 살펴야 그들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

지을 수 있다.변주승(1995)은 ‘일정한 생업기반을 갖지 못한 유민들은 극심한 재

난을 만나면 살길을 찾아 유리걸식하거나 일부는 호구지책의 한 방편으로 도

이 되기도 한다’라고 했다.161)정형지(1996)도 ‘유랑 이후의 행로는 굶어 죽거나

거지·빈민·도 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다.이들은 당시 사회의 구조 모순

의 담지자 기 때문이다.162)

이들의 주장을 제주 우마 사건에 비추어 보면,사건의 본질을 짐작할 수 있

게 된다.이 사건은 갑작스럽게 나타났던 상이 아니다. 한 이들은 단순한 도

도 아니었다.이미 생존 기반을 상실한 상태로 사실상의 유민 상태가 되었을

때 등장했던 것이다.그러기에 우마 은 당시 사회 모순 속에서 제주민들의 자

연스러운 귀결이기도 했다.

당시 정부 리들도 우마 발생 원인에 해 나름의 진단을 내렸다.참찬 조

계생(趙啓生)은 “제주 사람들이 마소를 도둑질하여 그 생계로 한 것은,오로지

땅이 비좁고 백성이 조 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이며,항산(恒産)이 없는

160) 우마 에 한 연 는 다  고할  다.

金泰能, 1964,「濟州  牛馬賊 小考」,『 주도』14 .

南都泳, 1975,「鮮初  牛馬盜賊」, 『東國大學校大學院論文集』14.

161) 변주승, 1995,「18  流民  실태  그 격」,『全州史學』 3집, 7쪽.

162) 지, 1996,「19   민에 한 연 」,『 사 』 72집, 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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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닭입니다”163)라고 발언했다.조선정부의 과오까지 말하진 못했지만 우마 이

생계형 도둑임은 인정했다.

그러나 우마 의 본질이 말(馬)교역 차단으로 인해 생긴 난민이라는 사실은

언 하지 못했다.하지만 다음의 기록은 말(馬)교역과 우마 이 한 맥락에 있는

사건임을 보여 다.

제주의 상인(商人)이 산 말은, 제사(節制使)가 교역 문권(交易文券)을 상고해

서 시자인( 字印)을 낙인(烙印)하고,제포(諸浦)의 감고들이 시자( 字)의 유무(有無)

를 고찰하여 육지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니,신은 원컨 이제부터 라도·경상도의

모든 연해(沿海)에 있는 역리(驛吏)들에게 시자( 字)가 없는 말을 얻은 자는 (官)

에 고발하도록 허락하여,그 말 주인을 엄히 징계하시고,인하여 그 말을 고발한 자

에게 주시면,말도둑[馬賊]은 날로 고,역리(驛吏)도 한 실(實)하여질 것입니

다.164)

자 印이 힌 말들만 교역 하고,나머지는 지 해야 말도둑(馬賊)이

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자 印이 힌 말들만 교역 한다는 것은 말(馬)자

유교역을 지한다는 이야기다.이것은 곧 자유교역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말도

둑(馬賊)과 련이 있다는 뜻이다.다시 말해 말도둑의 실체는 바로 제주마 자유

교역자와 그 련자들임을 의미했다.

성종 에 들어서 경국 체제가 비되어가자 법 집행은 더욱 엄해졌다.

말(馬)교역은 이제 거주지 강제 이 정도가 아니라 극형까지 감수해야만 했다.

다음의 성종 4년(1473년)기사가 이를 보여 다.

제주(濟州)의 죄수 사노(私奴)성의(性義)·문면산(文面山)·김원민(金元民)·덕명(德

命)·송석송(宋石松)·송자산(宋自山)이 마소를 훔쳐서 죽인 죄는,수교(受敎)에 의하여

참 시(斬待時)하소서”하니 그 로 따랐다.165)

163)『 실 』 72,  18 (1436 ) 6월 23  戊午 (濟州之人, 盜殺牛馬, 以資其生者, 專是地窄民稠, 

不得耕種, 無恒産故也).

164)『 실 』 3,  1 (1469 ) 2월 29  甲寅 (且濟州商人所買馬, 節制使考交易文券, 烙市字印, 諸

浦監考, 考市字有無, 方許出陸。 臣願自今, 全羅、慶尙道沿海諸驛吏, 得無市字馬者, 許令告官, 痛懲馬主, 仍

以馬給告者, 則馬賊日減, 驛吏亦實矣).

165)『 실 』 35,  4 (1473 ) 10월 22  庚辰 (濟州囚私奴性義、文面山、金元民、德命、宋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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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사에서 교역이 직 언 되진 않았다.다만 ‘마소를 훔쳐서 죽인

죄’라고만 했다.하지만 도살의 목 자체가 교역을 한 것임은 쉽게 짐작

할 수 있다.생존 기에 몰린 제주민들이 말을 훔쳐 도살하여 먹기도 했다.그

러나 그보다는 교역용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이는 앞서 보았던 세종 16년

(1434년)의 “생활이 간고(艱苦)하여,소와 말을 도살하여 생계의 바탕으로 삼는

자가 자못 많고,장사치들이 왕래하면서 우·마피(牛馬皮)를 무역하여 생활을 이

어가는 자도 한 많사옵니다”166)라는 기록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우마 처형으로 제주민의 말 교역 경제는 극도로 축될 수밖에 없었다.이

는 제주 기간산업의 붕괴를 의미했다.세종 때부터 무 지기 시작한 제주의 말

(馬)교역 경제는 성종 에 와서『경국 』으로 법제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

면서 사실상 황폐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이것은 제주 경제구조의 커다란 변화

로써 제주민의 출륙 유랑을 재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후 정부 안에서도 이 조치의 폐단을 지 하는 사례가 나타났다.물론 이들

의 심이 제주민의 민생 안정에 있었던 건 아니다.정부의 말(馬)통제로 인해

말의 개체 수가 어들자,이에 한 해결책 모색의 일환이었을 뿐이다.말의 사

교역이 허용되어야 민간의 말이 많아질 것은 당연한 이치다. 로가 막힌 상태에

서 생산이 활성화될 까닭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료들 안에서도 어떻게든 제주 말(馬)을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다.그리고 왕도 이에 심을 보 다.그러나 약간의 융

통성을 보 을 뿐 본질 인 변화를 가져오진 않았다. 종 17년(1522년)2월 10

일 조정 회의에서 홍숙(洪淑)이 “바라건 내보낼 수 있도록 길을 개정한다면 민

간의 말이 한 많아질 것입니다”라고 건의하자,왕이 “일체로 지할 것은 없다

(不可一切禁止也)”며 융통성을 보 다.제주의 말(馬)개체 수가 어들자 이를

늘리기 한 방책으로 국가의 통제를 완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높여 해결하고

자 했던 것이다.

松、宋自山盜殺牛馬罪, 依受敎, 斬待時 從之).

166)『 실 』 64,  16 (1434 ) 6월 14  己未 (濟州地窄人多, 生理艱苦, 盜殺牛馬資生者頗多; 商

賈來往, 貿易牛馬皮, 以資其生者亦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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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계맹이 국의 를 들며 “바라건 제주의 말(馬)사교역을 지하지

말도록 하소서(請勿禁濟州私貿之馬)”라고 다시 건의하자,왕은 끝내 “윤허하지

않았다(不允).”167)말의 개체 수를 늘리는 것은 좋지만,그것이 곧바로 私貿之馬

곧 제주 말(馬)의 자유교역을 허용하는 단계까지는 허용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

것이다.왕이 바란 것은 말의 증식이었을 뿐,말에 한 통제권 포기는 아니었다.

이 게 해서 결국 조선 기 제주의 경제구조는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고려말

원 지배기 이후부터 형성되어 약 150년가량 기지속으로 이어지던 제주의 말

(馬)교역 경제는 이런 과정을 거치며 쇠퇴기를 맞았던 것이다.그리고 그것은 다

시 15∼17세기 동안 지속되는 기지속의 출륙 유랑 상의 한 원인이 되었다.

출륙 유랑은 변화된 경제 실에 한 제주민의 응이었다.무기력하게 굶어 죽

기보다는 목숨을 담보로 모험에 나섰던 것이다.

결국 15세기 이후 지속된 제주민 출륙 유랑의 배경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우선 가장 바닥에는 척박한 토지라는 장기지속의 배경이 깔려 있었다.

거기에 자연재해와 과다한 수취가 기지속으로 유민 발생을 유도했다.

하지만 의 3가지 요인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이 유민이 특정 시기 즉

15∼17세기에 발생했던 것은 다른 특정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다.고려말 원

지배기 이후 기지속으로 이어오던 말(馬)사교역이 15세기에 지를 당했기 때

문이다.그 기에 말(馬)교역 통제에 따른 제주경제의 기반 붕괴가 15∼17세기

유민 발생의 하나의 요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167)『 실 』 44,  17 (1522 ) 2월 10  丁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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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제주유민의 발생 ·격감 생활

지 까지는 조선 건국 이후 앙정부가 제주지역을 장악해 수취체제를 강화해

갔던 모습을 보았다.이것은 곧바로 제주민 출륙유랑의 배경이 되었다.Ⅲ장에서

는 본격 으로 출륙 유랑민 즉 제주유민을 살핀다.

먼 이들의 명칭부터 고찰한다.기록 속에 등장하는 이들 제주유민들은 크게

‘두무악(頭無岳)’계 명칭과 ‘포작(鮑作)’계 명칭으로 나 수 있다.우선『조선왕조

실록』에는 두무악계 명칭이 먼 등장하는데,성종 8년(1477년)168)부터 시작하

여 총 11건의 기사에서 나타난다.169)반면 포작계 명칭은 앞의 두무악계 명칭보

다 6년 늦은 성종 14년(1483년)170)부터 등장하여 총 61건의 기사에서 나타나는데

두무악계 명칭에 비해 보다 일반 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충무공 이순신의 일기나 장계에 기록된 명칭도 부분 포작(鮑作)계다.

하지만 韓榮國(1981)의 연구에서 활용한 17,18세기『경상도 울산부 호 장』

에서는 부분 두무악계 명칭이다.여기에는 다양한 漢字의 두무악계 명칭이 등

장한다.

여기서는 우선 각 명칭의 의미를 살피고,그 명칭 사이의 계를 밝힌다.

1.제주유민의 명칭

1)두무악(頭無岳)계 명칭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두무악계 명칭으로는 두무악(頭無岳),두무악(豆

毛岳),두독야지(頭禿也只),두독야지(豆禿也只)가 있다.두무악계 명칭의 유래에

해서는 다음의 기사가 잘 설명해 주고 있다.

168)『 실 』 83,  8 (1477 ) 8월 5  己亥 (濟州豆禿也只稱名人). 

169)『 실 지리지』에도 ‘ (頭無岳)’  등 하  는  민과 계없  ‘한라산’  뜻하는 말

므  했다.

170)『 실 』 161,  14 (1483 ) 12월 6  乙丑 (鮑作人等自濟州而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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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沿海)에는 두무악(頭無岳)이 매우 많은데,제주(濟州)의 한라산(漢拿山)을 혹

두무악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세속에서 제주 사람을 두무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혹

은 두독야지(頭禿也只)라고 쓰기도 합니다.171)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무악(頭無岳)이라는 말의 유래이다.본래 제주

의 한라산을 두무악(頭無岳)이라 했다고 한다.그것이 제주사람들을 뜻하는 말이

되어 두무악(頭無岳)혹은 두독야지(頭禿也只)가 곧 제주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는 것이다.

한라산을 왜 두무악(頭無岳)이라 불 는지를 설명해주는 기록도 있다.이 설명

은『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나와 있다.

한라산(漢拏山)은 주 남쪽 20리에 있는 진산(鎭山)이다.한라(漢拏)라고 말하는 것

은 운한(雲漢:은하수)을 나인(拏引:끌어당김)할만 하기 때문이다.혹은 두무악(頭無

岳)이라 하니 우리마다 평평하기 때문이요,혹은 원산(圓山)이라고 하니 높고 둥

기 때문이다.172)

한라산 우리가 평평하고 둥 기 때문이라고 한다.그래서 머리 ‘頭’자와 없

을 ‘無’자를 썼다는 이야기다.그리고 岳은 자 뜻 그 로 산,오름을 뜻한다.즉

분화구가 패어 머리가 없이 둥 하고 평평하다는 뜻을 나타내려고 두무악(頭無

岳)이라 이름 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 ‘두독야지(頭禿也只)’도 설명이 된다.머리 ‘頭자’와 머리 혹은 민둥산

을 뜻하는 ‘禿’자를 쓴 것이다. 우리가 평평하고 둥근 산을 의미하는 한자 조어

다.頭禿에서의 禿은 훈독자의 결합 표기로 ‘머리 민 오름’173)즉 ‘민둥산’을 뜻하

기에 頭無岳과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두독야지(頭禿也只)의 뒷부분 야지(也只)는 앞 음으로부터의 음조에

의해 변화한 것으로 본래는 ‘아기’라는 의미로 추정한다.174)그 다면 두독야지는

171)『 실 』 262,  23 (1492 ) 2월 8  己酉 (沿海頭無岳甚多, 濟州 漢拿山(漢拏山) 或名頭無

岳, 故俗稱濟州人爲頭無岳, 或書頭禿也只). 

172)『新增東國輿地勝覽』 38 라도 주  산 .

173) , 1998,『 주도 과 마  』, 주 학  ,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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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아이’,‘한라산 사람’이란 뜻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불완 한 설명이다.한자 표기 이 에 민간의 고유 명칭이 먼

있었다. 기록에 등장하는 설명은 민간 고유어를 한자로 표기하면서 의미를

갖다 붙인 것에 불과하다.고유어를 한자로 표기하면서 고유어의 소리와 뜻을 살

렸던 것이다.특히 인명·지명을 기록할 때는 한자를 빌려 쓸 수밖에 없었다.175)

한자를 빌려 쓸 때도 일정한 원칙이 있다.우리말을 표기하면서 한자가 가지

고 있는 음을 빌려 쓴 한자를 음차자(音借字)라고 한다.음차자(音借字)는 다시

둘로 나 수 있는데 음을 빌려 쓰되 한자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도 살려서

쓴 자를 음독자(音讀字)라 하며,반면 한자의 뜻은 무시하고 소리만을 빌려 쓴

자를 음가자(音假字)라고 한다.176)

여기서 頭無는 본래의 이름인 고유어 ‘두무’혹은 ‘두모’를 한자로 표기하면서

소리를 빌리되 그 안에 뜻도 담은 음독자(音讀字)표기다.고유어 ‘두무’혹은 ‘두

모’를 어쩔 수 없이 한자로 표기하면서도 이왕이면 한자가 가진 뜻으로 의미까지

달할 수 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 다면 고유어 ‘두무’혹은 ‘두모’는 무슨 뜻일까?‘둥 다’를 의미한다는 견

해177)와 물을 담아 두는 큰 그릇 ‘두멍’을 뜻한다는 견해가 있다.178)즉 한라산의

고유 이름 ‘두무’혹은 ‘두모’는 그것은 둥 다는 뜻이거나 혹은 두멍처럼 생겼다

고 해서 이름이 그 게 지어졌다는 설명이다.그러니까 머리(頭)가 없다(無)라는

한자어 ‘頭無’이 에,둥 다 혹은 두멍의 의미인 ‘두무’혹은 ‘두모’가 먼 있었

고,민간에서는 한라산을 그 게 불 다.이 ‘두무’혹은 ‘두모’를 표기하기 해

동원한 한자가 그나마 의미가 통할 수 있는 ‘頭無’던 것이다.

반면 이것의 다른 한자 표기인 ‘豆毛’는 경우가 다르다.소리는 비슷한데 뜻은

통하지 않는다.소리만 빌려 쓴 음가자(音假字)표기다.어차피 요한 건 뜻이

아니었다.민간에서 하는 소리를 그냥 한자로 받아 었을 뿐이다.그러니 ‘콩’

174) 다 하시 미 (高橋公明), 1989,「中世東亞細亞海域에  海民과 交流」, 주 학  탐라 연

,『탐라 』 8 , 117쪽.
175) , 1997,「地名  借字 表記에 한 解讀」, 주 학  탐라 연 ,『탐라 』 17 , 50

쪽.
176) , 1998,『 주도 과 마  』, 주 학  , 6쪽.

177) 우, 1996,「古地名 ‘ ’ 硏究」,『地理敎育論集』 36 , 124쪽.
178) , 1998,『 주도 과 마  』, 주 학  ,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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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털’이 요한 게 아니라,그냥 소리 그 로인 ‘두모’만이 기록으로 남은 것이

다.

사실상 소리를 받아 은 것이었기에,한자 기록은 다양하게 나오게 된다.『경

상도 울산부 호 장』등에 豆毛岳,頭毛惡,頭無惡,豆毛惡 豆無惡 등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 우리말 한자 표기 방법 에 앞의 음차자와 달리 뜻을 빌려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훈차자(訓借字)라 한다.그 훈차자는 다시 둘로 나뉜다.한자가 가지

고 있는 원래 뜻을 살린 훈독자(訓讀字)와 뜻은 무시하고 우리말 소리만을 표기

하기 해 쓴 훈가자(訓假字)가 그것이다.

頭禿도 훈독자의 결합 표기로 보면 ‘머리 민오름’의 뜻이지만,음가자와 훈가

자의 결합으로 보면 ‘두믜>두미’의 한자 차용 표기로 볼 수 있다.179)頭가 음차자

이기에 언제든지 豆로 바뀔 수가 있다.禿은 훈가자로 생각된다.그러니 頭禿(두

믜)가 豆禿(두믜)로도 표기되는 것이다.

정리해서 말한다면 본래 한라산을 뜻하는 고유어 두무·두모·두믜를 한자로 표

기하면서 여러 頭無류의 명칭이 나왔고,그 명칭들은 모두 한라산이라는 의미로

제주사람들을 상징하여 그 게 불 다는 얘기다.

그 다면『조선왕조실록』에는 두무악계 명칭이 구체 으로 어떤 모습으로 등

장했을까?제주유민을 일컫는 명칭으로 ‘두독야지(豆禿也只)’가 제일 먼 등장한

다.

지 어느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도내의 사천(泗川)과 고성(固城)·진주(晉州)지

방에,「제주(濟州)의 두독야지(豆禿也只)」라고 이름을 칭하는 사람이,처음에는 2,

3척의 배를 가지고 출래(出來)하더니,이제는 변하여 32척이 되었으며180)

이 豆禿也只 명칭은 성종 기록에 총 3회 등장하며,頭禿也只는 1회 등장한

다.앞서 명칭의 의미에서 살폈듯이 豆禿也只와 頭禿也只는 같은 이름이다.뜻이

아니라 본래 소리에서 유래한 명칭이기 때문이다.

179) , 과 같 .

180)『 실 』 83,  8 (1477 ) 8월 5  己亥 (今有人來言 道內泗川、固城、晋州地面, 濟州豆禿也

只稱名人, 初將二三船出來, 今轉爲三十二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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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부분의 기존 연구자들은 두무악계 명칭 에 ‘두독야지(豆禿也只)’를

‘두독야(豆禿也)’,‘두독야지(豆禿也只)’,‘두독(頭禿)’이 게 3종류로 소개했다.181)

하지만 본 연구는 다르게 생각한다.하나의 명칭일 뿐이다.선행 연구자들의 견

해는 인터넷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http://sillok.history.go.kr)에 실린 오역에서

기인한 게 아닌가 싶다.거기에서는 성종 8년(1477년)8월 5일 기사의 ‘濟州豆禿

也只稱名人’를 ‘濟州의 豆禿也라고만 이름을 칭하는 사람이’라고 번역했다.‘只’를

어조사 ‘라고만’이라고 번역한 것이다.그래서 명칭을 ‘豆禿也’라고 했다.‘只’를 어

조사로 볼 게 아니라 ‘두독야지’라는 고유명사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원문에는

분명히 豆禿也只라고 되어 있으며 다른 기사에서도 모두 ‘두독야지’로 나온다.

‘頭禿’이라는 명칭도 오역에서 비롯한 것이라 생각한다. 의 홈페이지에 실

린 성종 23년(1492년)2월 8일 기사의 ‘或書頭禿也只,國家疑水賊必此輩所爲’를

‘혹은 두독(頭禿)이라고 쓰기도 합니다.다만 국가(國家)에서 수 (水賊)은 이 무

리들의 소행이 아닌가 의심’으로 번역했다.여기서도 분명히 원문에는 ‘頭禿也只’

라고 나와 있다.그런데도 ‘也’는 ‘이라고’로,‘只’는 다음 문장 앞에 억지로 갖다

붙여 ‘다만’이라고 번역했다.원문을 보면 모두다 豆禿也只 혹은 頭禿也只다.182)

한자 표기만 다를 뿐 소리는 모두 같다.이것은 본디 한자 뜻을 가진 이름이 아

니라 제주사람을 뜻하는 고유어를 ‘두독야지’를 한자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나타

난 상일 뿐이다.그리고 본 발음은 ‘두독야지’가 아니라 ‘두믜야지’혹은 ‘두믜

아지’,‘두믜아기’에 가까웠을 것으로 단된다.

2)포작(鮑作)계 명칭

『조선왕조실록』에서 제주유민을 뜻하는 말로 두무악계 명칭보다 훨씬 더 많

이 등장하는 것은 포작계 명칭이다.

鮑作 역시 한자 차용 표기이다.한자어 鮑作이 존재하기 에 고유어가 먼

존재했다.그 고유어는 ‘보재기’다.보재기는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복·조개·미

역 등 해산물을 채취하던 사람인 ‘보자기’의 제주방언이다.183)한자로 기록해야

181) , 2006,「  주 민  생과 」, 주 학  사 ; , 2008,「 후  

주지역 포  재 태」, 주 학 탐라 연 ,『탐라 』32 .

182)『 실 』 86,  8 (1477 ) 11월 21  甲申 (近年濟州三邑人民自稱 ‘豆禿也只’) ; 『 실

』 235,  20 (1489 ) 12월 10  癸巳 (請於諸浦, 依豆禿也只船體制造輕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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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조선의 지식인이 제주 바닷가에서 작업하던 사람들의 호칭 소리를 듣고,원

음에 가까우면서도 뜻을 담을 수 있는 자를 만든 게 한자어 鮑作이다.

鮑는 ‘보’에 가까운 발음이면서 복, 인 어물 등의 뜻을 나타낸다.作은 역

시 ‘자’에 가까운 발음이면서도 노동의 뜻을 가진다.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한 조

어가 ‘鮑作’이다.그러나 이 역시 소리가 우선이었지 뜻이 앞섰던 것은 아니다.

본디 바다 사람들이 부르던 소리를 한자로 표기했을 뿐이다.그러니 『조선왕조

실록』에는 그나마 뜻을 살린다고 만든 ‘바닷가 浦(포)’자의 ‘浦作’도 등장한다.

복이라는 뜻의 한자어 ‘鰒(복)’을 애써 넣어 만든 ‘鰒作’도 나온다.그러기에 匏

作을 鮑作의 오기184)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한자 차용에 따른 표기이기 때문이

다.

포작을 일컫는 용어 하나가 포작간(鮑作干)인데,이 포작간(鮑作干)의 ‘干’

은 신량역천(身良役賤)의 신분을 뜻한다.185)이는 제주유민의 신분 상황을 말해

다.양인이면서도 사실상 천인 을 받던 사람들이었다.포작한(鮑作漢)의

‘漢’도 ‘干’과 유사한 신분을 칭하는 용어로 짐작된다.조선시 제주에 답한(畓

漢)이라는 직역이 있었다.이 답한(畓漢)직역을 지었던 사람들의 신분도 천인과

일부 양인이었다.186)이로 미루어 鮑作漢과 鮑作干은 사실상 같은 존재에 한

신분 기록인 것으로 보인다.身良役賤의 ‘干’은 발음상 ‘간’이 아니라 ‘한’이라는

견해187)를 고려한다면 이 은 더욱 명확해진다.

정리한다면 포작(鮑作)계 명칭의 어원은 ‘보재기’이며,이들은 바다에서 복

등 해산물을 채취하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김나 (2008)은 이들을 포작 업을 하면서 진상의 역을 담당하는 사람

이라고 의미를 규정했다.188)그러나 역 부담에 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干이

본래 국가로부터 역이 주어진 사람의 명칭189)이라고 다카하시 기미아키(高橋公

183) ·고  등 , 2002,『역주 탐라지』, 역사, 155쪽.

184) , 2008,「 후  주지역 포  재 태」, 주 학 탐라 연 ,『탐라 』32 , 

10쪽.

185) 劉承源, 2003,「 」, 사편 원 ,『한 사』25, 탐 당, 180쪽.

186) 金東栓, 1993,「18·19  沓漢  신  지  그 변동」,『역사민 학』3 .

187) 다 하시 미 (高橋公明), 1989,「中世東亞細亞海域에  海民과 交流」, 주 학  탐라 연

,『탐라 』 8 , 120쪽.
188) ,  , 12쪽.

189) 다 하시 미 (高橋公明), 과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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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는 말하지만 그 역시 포작간(鮑作干)이 국가로부터 역을 부여받은 사람인지는

명확치 않다고 했으며,실제로는 국가가 그들을 부역에 편성하고 있지 않았다190)

고 말한다.

물론 김나 이 분석 상으로 삼고자 했던 조선후기 제주 거주 포작인들은 국

가의 역을 진 사람들이긴 했다.그러나 조선 기 출륙하여 남해 바닷가를 유랑하

던 제주유민은 국가로부터의 정식 역을 지지는 않았다.191)여기서 요한 문제가

발생함을 볼 수 있다.김나 이 분석하고자 했던 포작과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포작이 다르다는 이다.김나 이 분석하는 포작은 직능과 역의 이름이다.

반면 본 연구에서 고찰하는 포작은 그 직능보다는 출륙 제주 유랑민 그 자체를

말한다.물론 직능에서 나온 이름이긴 하다.그러나 직능보다는 출륙 제주유민이

라는 정체성에 강조 을 둔다.

이 둘은 이름만 동일할 뿐 가리키는 상은 다르다.유랑민과 정착민의 차이

다.국가의 느슨한 통제 아래 있던 사람들과 국가의 강한 통제에 있던 사람들은

분명 다르다. 자는 조선시 출륙 제주유민에 한 명사로서 두무악계 명칭

으로 불리던 사람들과 사실상 동일한 존재이다.반면 후자의 포작은 제주섬을 떠

나지 못하고 국가의 통제 아래 힘든 역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말한다.

물론 김나 의 지 처럼 출륙 유민들 에는 포작도 있고 포작 아닌 사람들도

있었다.192)출륙 시 에서는 포작 아닌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그러나 일단 출

륙하여 남해안 유랑민이 된 다음에는 포작업 외에 달리 생계 수단을 찾기는 어

려웠다.그러니 부분의 출륙 유랑민들은 차 포작일을 하고 자연스 포작으

로 불리게 되었을 것이다.직능으로서는 포작이 맞다.그러나 역을 진 존재로서

의 포작은 아니다.

그런데 김나 은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논의를 개했다.그러다 보니 포작

과 두무악을 다른 존재로 악했다.하지만 조선 기『조선왕조실록』속의 포작

은 포작업을 하는 출륙 유랑민에 한 명사로서 사실상 두무악과 동일한 존재

190) 다 하시 미 (高橋公明), 과 같 .

191) “도망하여 어  거취가 함  없 ”(『 실 』 178,  16 (1485 ) 4월 19  己

亥)  “ 들  고  에 편 시켜  만들지 는다”(『 실 』 178,  16 (1485 ) 

4월 11  辛卯)는  보  그들  가  식 역  지지  웃사    다.

192)’『 실 』 161,  14 (1483 ) 12월 6  乙丑 (‘鮑作人等自濟州而來); 『 실 』 45,  

17 (1522 ) 6월 26  辛丑 (濟州人雖非鮑作干, 流移者亦多有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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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합계

(頭無岳) 2 3 5

독 지(豆禿也只) 3 3

독 지(頭禿也只) 1 1

(豆毛岳) 2 2

합계 6 3 2 11

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이 타고 다녔던 배(船)를 통해서도 그들이 동일 존재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이 이용했던 배로『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것은 두독야지선193),제주

선194),포작선195),두무악선196)등이 있다.이 배가 서로 다른 배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당시 조선술을 고려할 때 제주에서 그 게 다양한 종류의 배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4가지의 이름 두독야지선,제주선,두무악선은 각각 1회씩 등

장하는 반면,포작선은 7회로 가장 많이 기록에 남아 있다.보편 으로 쓰인 용

어가 포작선일 뿐,이들이 각각 다른 배는 아닐 것이다.

한편 장혜련(2006)의 견해도 본 연구와 유사하다.제주유민의 발생 당시 그들

에 한 호칭은 ‘두모악’‘두독야지’‘포작간’으로 칭해졌으나 후 로 내려오면서

포작간이라는 명칭이 『조선왕조실록』에 자주 등장하고,제주유민에 한 일반

인 호칭으로 자리 잡았다고 했다.제주유민 부분이 복과 고기 등을 잡아

생활하 기 때문에 포작간이라는 호칭이 일반화 되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추정

이다.197)

그 다면 이제는『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이들 명칭의 빈도와 시기를 통

해 검해 보자.다음의 <표-2>와 <표-3>은 각각 두무악계 명칭과 포작계 명칭

이 등장하는 시기와 빈도를 보여 다.

<표-2>『조선왕조실록』속의 두무악계 명칭 기사 횟수198)

193)『 실 』 235,  20 (1489 ) 12월 10  癸巳.

194)『 실 』 252,  22 (1491 ) 4월 11  丙辰.

195)『연산 』 23, 연산  3 (1497 ) 5월 29  庚午 사  8건.

196)『 실 』 12, 5 (1510 ) 8월 20  癸卯.

197) , 2006,「  주 민  생과 」, 주 학  사  35쪽.

198)  23  2월 8  사에는 (頭無岳)과 독 지(頭禿也只)가  다  쪽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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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연산 해 합계

포 (鮑作人) 6 1 4 1 8 1 21

포 간(鮑作干) 2 8 4 5 19

포 한(鮑作漢) 2 1 1 4

복 간(鰒作干) 1 1 2

포 (鮑作輩) 1 1

타(鮑作船,鮑作) 3 6 1 1 11

합계 9 5 20 5 16 3 58

성종 에 가장 많아 6회 등장하며, 종 때 3회 그리고 한동안 보이지 않다

가 86년 지난 선조 에 2회 등장한다.다음 <표-3>과의 비교 결과 우선 두무악

계 명칭은 기에 조 쓰 으며 반면 포작계 명칭은 (全)기간에 걸쳐 두루 쓰

음을 보게 된다.게다가 포작계 명칭이 종 에 20회,선조 에 16회 등장

했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포작계 명칭이 출륙 제주유민에 한 일반 인 명칭으

로 변하 음을 말해 다.

<표-3>『조선왕조실록』속의 포작계 명칭 기사 횟수199)

그러나 한 국(1981)이 분석한 17,18세기『경산도 울산부 호 장』에서는

부분 두무악계 명칭으로만 기록됨을 볼 수 있다.그러니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포작계 명칭으로 수렴되었던 것은 아니다.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두무악계 명

칭도 출륙 제주유민이 소멸할 때까지 사라지는 않았다.다만『조선왕조실록』기

록 속에서 등장하지 않았을 뿐이다.

정리하자면 이 다.출륙 제주유민을 가리키는 명칭은 두 종류가 있었다.그

두무악계 명칭은 출륙 제주유민을 가리키는 보편 의미다.반면 포작계 명칭

은 본래 복 등 해산물을 채취하던 제주사람을 일컫는 말이었다가,차츰 출륙

제주유민을 가리키는 말로 일반화되어 갔다.이는 해산물 채취 외에 해양유민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에 사실상 제주유민을 표하는 포작업이 이들의 보

편 직업이 되었고,그래서 결국 ‘포작’은 제주유민의 일반 명칭이 되었다.

199)    8쪽   재편집. 본  심 시 가 진 란 지 므  과  

  3 는 했다. 그래   61건  58건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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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상은 출륙 유랑하던 제주민 체이기에 굳이 포작계

와 두무악계의 명칭을 분리해서 사용하지 않는다.용어의 본래 의미에 구애받지

않고,인용하는 사료에 기록된 그 로 때론 포작으로 때론 두무악계 명칭으로 사

용한다.

물론 이들 유민은 발생 기의 유민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약 2세기의 기간

에 걸쳐 지화하면서 나타난 2세,3세,4세,5세 등의 후손들과 한반도 해안 지

역민으로서 제주유민과 섞인 지인을 포함하는 말이다.시간이 지나면서 지화

하 기에 『조선왕조실록』에는 제주 출신인임을 명시하지 않은 채 ‘충청도 포작

인’200)등의 표 이 등장한다.

하지만 “이 무리들은 본래 제주 사람들입니다”201)라는 기록이 등장하는 것으

로 보아 본래 출발은 제주 출신 유랑민임이 분명하다.다만 “평민들도 간혹 들

가운데 투신하여 한 무리가 되기도 합니다”202)라는 기록에서 보듯이 시간이 흐르

면서 한반도 해안 지방 사람들 일부가 이들에게 가담하면서 순수 제주 출신

자들로만 구성된 것은 아님을 말해 다.물론 이들의 지화는 쉽게 이 진 것

은 아니었다. 지인들의 배타 시선은 이들의 지화를 어렵게 했다.

지인들과 섞이는 과정 에 지인들 일부가 제주 포작인의 해양 경제행

를 따라하며 포작인의 범 는 넓어졌을 것이다.그러니 포작인은 제주 출신만

이 아니라 그들과 섞이거나 교류하며 유사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아우르는 말

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포작의 존재는 제주 출신 유랑민에서부터 비롯되었으

며 출륙 제주민의 숫자 역시 은 게 아니었기에 포작인의 주류를 이룬 것은 아

무래도 지화한 제주 출신자들인 것으로 보인다.

2.제주유민의 발생 격감 시

200)『 실 』 48,  18 (1523 ) 7월 28  甲午.

201)『 실 』 178,  16 (1485 ) 4월 11  辛卯 (此輩本濟州人也).

202)『 실 』 178,  16 (1485 ) 4월 11  辛卯 (齊民亦或投彼中作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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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주유민의 발생 시

선행 연구들은 부분 제주유민의 발생 시 을 성종 무렵으로 추정했다.『성

종실록』성종 8년(1477년)8월 5일 기사에 두독야지(豆禿也只)가 처음으로 등장

하기 때문이다.

경상도 찰사(慶尙道觀察使)와 좌·우도 병마 도사(左右道兵馬節度使),수군 도

사(水軍節度使)에게 유시하기를,

“지 어느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도내의 사천(泗川)과 고성(固城)·진주(晉州)

지방에,「제주(濟州)의 두독야지(豆禿也只)」라고 이름을 칭하는 사람이,처음에는

2,3척의 배를 가지고 출래(出來)하더니,이제는 변하여 32척이 되었으며,강기슭에

의지하여 집을 지었는데,의복은 왜인과 같으나,언어는 왜말도 아니고 한어(漢語)도

아니며,선체(船體)는 왜인의 배보다 더욱 견실하고,빠르기는 이보다 지나치는데,항

상 고기를 낚고 미역을 따는 것으로 업(業)을 삼았습니다.그 기 때문에 군 (郡縣)

에서도 役을 시키지 못하여,근처에 사는 백성들이 모두 생각하기를,우리나라 사람

을 약탈하는 자가 이 무리들인지 의심스럽습니다’고 하 다.······놀라고 소요함이 없

게 하라”하 다.203)

제주의 출륙 유민에 해 비교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우선 ‘두독야지’라는

호칭이 나온다.다음으로 규모가 소개되고,그들의 주거 형태가 나온다.의복에

한 이야기가 나오고 언어도 언 된다.그들이 타고 다니는 배에 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생업수단까지 소개된다.짧지만 이들에 한 총체 인 언 이다.

이 게 자세히 소개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이제 제주유민 상이

본격 으로 주요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것이 첫 기록이라고 해도 그것이 그 로 발생 시 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성종 8년(1477년) 기사의 발언 주체는 국왕이다.국왕의 유시 내용

에 제주유민이 등장했다.그것도 아주 총체 으로 이들의 정체에 해 언 하고

203)『 실 』 83,  8 (1477 ) 8월 5  己亥 (諭慶尙道觀察使、左右道兵馬節度使、水軍節度使曰: 

“今有人來言: ‘道內泗川、固城、晋州地面, 濟州豆禿也只稱名人, 初將二三船出來, 今轉爲三十二隻, 依岸爲廬, 

衣服混於倭人, 言語非倭非漢, 船體視倭尤牢實, 而迅疾則過之, 恒以釣魚採藿爲業。 郡縣亦不能役, 近處居民

皆以爲掠我國人者疑是此徒······亦毋令驚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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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국왕까지 그 정도의 깊이로 악하여 유시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제주유민

상이 보편화된 상황임을 짐작 한다.그 다면 발생은 그보다 앞선 시 이라

야 한다.이를 보여주는 기사가 있다.

제주(濟州)의 3읍(邑)은 본래 탐라(耽羅)의 유종(遺種)인데, 개 성화(聖化)가 외

방(外方)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의(義)를 사모(思慕)하여 정성(精誠)을 바쳐 왔으므

로 우리의 (版籍)에 넣었던 것입니다.정해년(1467년,세조13년)부터 진주(晉州)·

사천(泗川)·고성(固城)·흥양( 陽)에 와서 우거(寓居)하는 자가 3백여 구(口)에 이르

고,그 밖에도 한 알 수가 있습니다.204)

언제부터라는 것이 구체 으로 명시되어 있다.정해년 곧 세조 13년(1467년)

부터 진주,사천,고성,흥양에 와서 살고 있다고 했다.그 다면 앞의 기사 성종

8년(1477년)보다 10년이 앞선다.10년 앞선 세조 13년(1467년)부터 제주유민들이

남해안에 거주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역시 발생 시 으로 보기는 어렵다.정부 료들이 악한 시 일

뿐이다.실제 발생 시 은 그보다 앞선 시기로 야 한다.제주유민이 발생하자

마자 정부 료들이 악한다는 것은 어려운 가정이다.해양유민이 발생하고 이

것이 사회문제가 된 이후라야 심을 가졌을 것이다.해양유민의 발생,이것의

사회문제화 그리고 더 지나서 정부 료들의 인지까지의 과정은 지 않은 시간

을 필요로 한다.결국 제주유민의 발생 시 은 세조 13년(1647년)보다 수십 년

앞선 시 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시 은 세종 이다.제주의 토 세력이 실질 으로 권력

을 상실한 것도 세종 음을 앞에서 살폈다. 한 말(馬)사교역 지 기사가

가장 많은 시 도 세종 다.그때부터 제주경제의 기반이 붕괴되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출륙 유랑도 시작되었을 것이다.『세종실록』에 이미 제주민의

출륙 기사가 5회 등장한다.205)세종 11년(1429년)부터 세종 16년(1434년)사이의

204)『 실 』 85,  8 (1477 ) 10월 25  己未 (濟州三邑, 本是耽羅遺種, 蓋以聖化無外, 慕義投

誠, 入于版籍。 自丁亥年來寓晋州、泗川、固城、興陽者, 至三百餘口, 其他亦可知也).

205)  11  8월 26 ,  12  12월 2 ,  13  7월 7 ,  15  8월 9 ,  16  6월 

19   그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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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륙 기록이다.물론 여기서는 ‘포작인’혹은 ‘두무악’이라는 이름으로 명시되지는

않았다.아직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는 비화하지 않은, 기 발생 시기라고 추정

된다.

그런데 세종 16년(1434년)우마 사건 이후 다음해 시행된 우마 의 평안도

강제 이주라는 강경 조치는 출륙 유랑을 재 했을 것이다.작은 수치이지만 이

시 에서 인구 감소 상이 일어났다.세종 16년(1434년)63,474명의 제주인구206)

가 다음 해인 세종 17년(1435년)에는 63,093명207)으로 381명이 어들었다.인구

가 어들기 시작한 세종 17년(1435년)은 바로 우마 사건으로 강제 이주가 있

었던 해이다.

물론 규모 출륙 유랑은 제주유민 기사가 빈번해진 성종 의 일로 보인다.

국왕까지 유시를 내릴 정도로 사회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커다란 충격이 제

주사회에 가해졌음을 암시한다.성종 4년(1473년)사노(私奴)성의(性義)등을 우

마 도 의 죄로 참형에 처했던 조치208)는 제주민들을 더욱 궁지로 몰았을 것이

다.그것은 곧 제주사람들의 출륙 유랑을 재 하여 규모 유민 상을 자아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의 강한 단속을 피하여 생존을 모색했던 제주민들은 말(馬)교역 신 우

마피 교역으로 활로를 찾고자 했다.그 과정에서 그들은 도살과 교역을 했

다.그러나 그 행 는 오히려 정부의 더 강한 통제를 가져왔다.평안도로의 강제

이주 다.하지만 그런 강경 조치를 겪고도 생존을 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

도살과 교역은 끊이지 않았다.그러다가 결국 경국 체제가 만들어지던

성종년간에는 기야 참형을 당할 정도까지 통제가 심해졌다.이런 상황에서 제

주경제는 더 크게 축되었고,제주민들은 이제 규모 출륙 유랑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206)『 실 』 66,  16 (1434 ) 12월 7  庚戌 (今考三邑人丁之數, 壯老弱共六萬三千四百七十四

名). 

207)『 실 』 70,  17 (1435 ) 12월 12  己酉 (濟州三邑, 人多地窄, 民戶九千九百三十五, 人口

六萬三千九十三). 

208)『 실 』 35,  4 (1473 ) 10월 22  庚辰 (刑曹三覆啓: “濟州囚私奴性義、文面山、金元民、

德命、宋石松、宋自山盜殺牛馬罪, 依受敎, 斬待時”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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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주유민의 격감 시

이 게 15세기에 시작된 제주민의 출륙 유랑은 오래도록 이어졌다.근본 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륙 유랑을 멈추긴 어려웠다.하지만 정부의 입

장에서 규모 유민 발생은 큰 부담이 되었다.우선 세 수취원 상실이 큰 문제

다. 한 남아 있는 자들을 동요시킬 우려가 있었다.때문에 조선정부는 유민

에 한 쇄환(刷還)을 지속 으로 시도했다.209) 한 세 감면과 진휼도 시행했

다.210)그러나 근본 모순 해결이 없는 미 책이었기에 출륙 유랑을 막기에는 역

부족이었다.

그래서 정부는 다시 강경 통제책을 선택했다.인조 7년(1629년)8월 13일

기록에 등장하는 소 ‘출륙 지령’이 그것이다.

제주(濟州)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유리(流離)하여 육지의 고을에 옮겨 사는 계로

세 고을의 군액(軍額)이 감소되자,비국이 도민(島民)의 출입을 엄 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211)

조세 징수의 근원인 주민 감소를 염려하여 제주도민의 육지 출입을 엄 하는

내용이다.물론 그 이 에도 제주민의 출륙을 지하는 조치가 있었다.김상헌의

1602년 기록인『남사록』에는 “을묘년(1555년)이후부터 사선(私船)이 마음 로

출입하자,섬 안에서 부역을 도피하는 자들이 가끔 배를 타고 육지로 도망하

다.그 때문에 조천(朝天),별도(別 )두 포구에서만 배를 내보내도록 허락하

다.배를 내보내는 날에는 목사군 (牧使軍官)한 사람이 장부와 조하며 검

하 는데 이것을 출선기(出船記)라 한다.비록 한 사람,한 필의 말이라도 감히

몰래 숨어 나가지 못하니”라는 표 이 나온다.이것은 인조 7년(1629년)출륙

지령 이 에도 제주민의 출륙을 지하고 있었음을 말한다.

특히 ‘한 사람,한 필의 말이라도 몰래 숨어 나가지 못한다’라고 표 할 만큼,

인조 7년의 출륙 지령 이 에도 제주민의 출륙을 엄격히 통제했던 것 같다.하

209)『 실 』 92,  35 (1540 ) 1월 10  癸卯 사 등.

210)『 실 』 170,  37 (1604 ) 1월 3  甲寅 사 등.

211)『 실 』 21,  7 (1629 ) 8월 13  乙丑 (濟州居民流移陸邑, 三邑軍額減縮。 備局請嚴禁島

民之出入, 上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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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말은 나갔다.생존을 해 출륙했으며 생존을

해 말(馬) 교역을 시도했던 것이다.

하지만 인조 7년(1629년)출륙 지령은 아주 강력했던 것 같다.17세기 이후

에는 출륙 유민 련 기사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그러므로 인조 7년(1629년)

출륙 지령을 제주유민 상의 격감 계기가 된 시 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

하다.선행 연구212)도 이 시 을 격감 시 으로 보고 있다.

한 한반도 남해안에 유랑하던 제주유민들도 차 정착 단계로 들어갔다.韓

榮國(1981)에 의하면 17,18세기 豆毛岳들이 群聚成村하여 육지인들과는 격리된

가운데 그들 나름의 특수 마을을 이루어 정착했고,특히 그 과정에서 1711년∼

1726년 사이에는 帳籍上에서 豆毛岳이라는 명칭마 사라져 일반 군역을 진 良

人으로 환했다고 한다.213)韓榮國(1981)은 한 이 무렵 두모악의 소멸 원인으

로 동법 실시에 따른 포작역의 불필요와 출륙 지령과 그에 따른 撫恤策을 들

었다.214)그 역시 출륙 지령을 제주유민 소멸의 계기로 본 것이다.

그러나 출륙 지령 이후에도 완 히 소멸된 것은 아니었다.이원진의『탐라

지』(1653년)에는 1651년 제주 안핵어사로 왔던 이경억(李慶 )이 올린 장계에

따라 “10년 안에 도망간 자들을 우선 잡아들 는데”215)라는 목이 나온다.이경

억이 장계를 올렸던 1651년으로부터 10 이라고 하면 1641년이다.그때는 이

미 출륙 지령이 내려진 1629년을 10년 이상 지난 시 이다.즉 출륙 지령 이후

에도 지 않게 출륙 유랑이 이어졌다는 의미다.

그 기는 하지만 긴 안목으로 제주유민 상을 보면, 략 17세기 반을 기

으로 출륙이 많이 잦아들었다고 할 수 있다.『조선왕조실록』인조 7년(1629

년)출륙 지령 기사 이후에는 출륙 유랑과 련된 기사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

다. 한 韓榮國(1981)의 연구 역시 17세기 반이 제주유민 상의 소멸 시 임

을 시사하고 있다.그의 연구에 비춰볼 때 울산뿐만이 아니라 남해안을 유랑하던

유민들도 17,18세기에는 그 지역에 정착하여 차츰 지의 良人으로 변화해 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212) ,  .

213) 韓榮國, 1981,「豆毛岳 考」,『한우근 사 사학 』, 지식산업사, 814∼816쪽.

214) 韓榮國,  , 821∼822쪽.

215) 원진, 1653, 『탐라지』, 주 ,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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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조선시 제주유민 상은 략 15세기 반부터 17세기 반까지

략 200년 정도 지속된 기지속의 사회 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3.제주유민의 구성

15∼17세기 출륙 유랑의 길을 택한 제주민들은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었

다.제주사람 반에 걸쳐 출륙 유랑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말(馬)사교역

지로 제주경제의 기반이 붕괴되었기에 그 여 는 제주 섬사람 체에게로

되었다.

물론 말(馬)산업 련자가 가장 직 인 피해자 다.하지만 말(馬)산업

련자는 사실상 제주민 반에 걸쳐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이 출륙 유민이 되지는 않았다.말 소유주,말 리 경 인,말을 직

키우는 목자,말 도살자,도살된 말로 건포를 만드는 장인,우마피를 만드는 장

인,유통과 련된 상인,육지로 실어 나르는 선주(船主),배의 노를 젓는 격군(格

軍)등 말산업 련자는 실제 제주민 반에 있었다.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농업

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이다.그러기에 출륙 유랑민 역시 제주사

람 반에 걸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안에서 발생했다.

게다가 출륙자의 수가 제주 인구의 반에까지 이르 기에,출륙 유랑자의 구

성을 어떤 특정 직역에 국한시켜 생각하긴 어렵다.제주민 반에 걸쳐 출륙 유

랑 상이 일어났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련된 기록을 보자.

제주(濟州)는 바다로 둘려 있어 사면에서 을 받게 되므로 방어가 가장 긴요한

데,요즈음 흉년으로 말미암아 군민(軍民)이 유산(流散)하여,지 라도의 연변(沿

邊)여러 고을로 옮겨 사는 자가 많습니다.이미 본도의 찰사(觀察使)를 시켜 추쇄

(推刷)하여 합계한 것이 양인(良人)91,정병(正兵)3,선군(船軍)12,공천(公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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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私賤)17입니다.216)

정의(旌義)의 목자(牧子)·어호( 戶)로 배정된 공천(公賤)·사천(私賤)가운데 도망

하여 흩어진 자가 많습니다.217)

첫 번째 기사는 출륙 유민의 추쇄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다.이를 통해 출륙

유민의 구성을 엿볼 수 있다.양인(良人)91명,정병(正兵)3명,선군(船軍)12명,

공천(公賤)29명,사천(私賤)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다양한 계층과 직역의 사

람들이다.양인도 있고 공노비,사노비도 다 있다.즉 제주도민 부류에 걸친

인원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특별히 심이 가는 사람들은 선군(船軍)이다.이들은 배를 부리는 사

람들로서 과거 말(馬)교역 경제 때부터 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것이다.하지만

이제 말 교역이 불법으로 몰리자 련자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데

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 같다.출륙에는 반드시 배 부리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기사는 종 때의 기록으로 앞의 기록보다 약 50년 뒤의 상을 보여

다.첫 발생 시 으로 추정했던 세종 부터 생각하면 약 100년 뒤의 상이

다. 종 때의 특징은 유민의 신분층이 앞 시기보다 낮아졌다는 이다.‘목자(牧

子)·어호( 戶)로 배정된 공천(公賤)·사천(私賤)’이 그들이다.유민 상이 장기화

되면서 상층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일체의 모순이 모두 하층민에게 가되었

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제주유민은 기에는 제주민 반에 걸쳐 형성되었고, 차 시간이 흐를수

록 일체의 사회모순을 떠맡아야 했던 하층민들로 구성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

다.

일부 연구에서 제시된 것처럼 제주유민의 다수가 포작인으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사료에 ‘포작인(鮑作人)’이라는 호칭으로 등장하는

216)『 실 』 28,  4 (1473 ) 3월 28  戊午 (濟州環海, 四面受敵, 防禦最緊, 而近因年荒, 軍民

流散, 今於全羅道沿邊諸邑, 移寓者甚多。 已令本道觀察使推刷, 計得良人九十一、正兵三、船軍十二、公賤二

十九ㆍ私賤十七).

217)『 실 』 41,  16 (1521 ) 3월 10  壬戌 (旌義牧子、漁戶公賤, 多逃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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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다고 해서218),출륙 유민 다수가 본래부터 포작(鮑作)219)의 직역을 진

사람들이라 가정하는 것은 무리다.『조선왕조실록』에도 처음엔 제주사람을 뜻하

는 ‘두독야지(豆禿也只)’라는 명칭으로 나온다.포작이 아닌 일반 제주사람들이었

다.

하지만 출륙 후에는 달라졌다.출륙 후 그들이 해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

정될 수밖에 없었다.앞서 인용한『성종실록』성종 8년(1477년)8월 5일 기사에

서 보듯이 ‘고기를 낚고 미역을 따는 것으로 업(業)’을 삼을 수밖에 없었다.더

이상 말(馬) 련 생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 게 그들은 차 직능상의 포작

인으로 변화해 갔을 것이다.그래서『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포작이라는 명

칭은 반드시 직능상의 포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사실상 출륙 제주유민 일

반을 가리키는 명사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제주유민의 분포 지역

15세기 엽부터 제주섬을 떠나야만 했던 출륙 유랑민들은 구체 으로 어느

지역에서 유랑을 했을까?흔히 남해안 경상도, 라도 지역을 생각하기 쉽다.하

지만 사료를 보면 그것만도 아니다. 한 단번에 정착하는 것도 아니고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정착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제주(濟州)에서 출래(出來)한 포작인(鮑作人)들은 본래 항산(恒産)이 없고 오로지

고기를 잡는 것으로 업(業)을 삼아,작은 배에 처자(妻子)를 싣고 해곡(海曲)으로 떠

돌아다니며 우거(寓居)하는데,이르는 곳이 만약 마음에 맞지 않음이 있으면,곧 도

망하여 흩어져서,비록 거취(去就)가 일정함이 없으나220)

218) 『 실 』에는 ‘포 ’    61건  사에 등 한다( ,「 후  주지역 포

 재 태」, 주 학 탐라 연 ,『탐라 』32 , 2008, 9쪽.).

219) 다 에 들어가 복 등 해산  취하는 사람  ‘보 ’  한   .

220)『 실 』 178,  16 (1485 ) 4월 19  己亥 (濟州出來鮑作人等, 本無恒産, 專以捉魚爲業。 

扁舟載妻子, 流寓海曲, 所至之處如有不愜, 旋卽逃散。 雖去就無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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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 재지 )
道 내

1
해랑도

(해 도)

해랑도에 했습니다. ( 략) 주(濟州) 주민

(住民) 20여 (口)가 새  가  살고 었습니다. 

泊于海浪島,( 략) 濟州民二十餘口, 新往居之

23 (1492 ) 

8월 4

2
해랑도

(해 도) 동

주(濟州)   해랑도(海浪島)에 도망해 

들어간 가 많다고 합니다.

濟州民, 多有逃入海浪島者

23 (1492 ) 

8월 10

3 해주 해도

도(諸道)  색 할 에 해주(海州)· 진

(甕津) 연해(沿海)  각 고 에  살  포 (鮑

作)하는 사람들   

諸道搜討時, 海州、瓮津, 沿海各官來居鮑作等, 

18 (1523 ) 

5월 28

4 진 해도  같
18 (1523 ) 

5월 28

5 청도 해도

해 감사(黃海監司)가  리 : 연(長

淵) 청도(大淸島)  포 간(鮑作干)들  

黃海監司書狀: 吾乂浦萬戶元景全, 長淵地大靑島, 

鮑作干等

23 (1590 ) 

12월 23

6 해도

그   해도  청도 지  

고 니, 그들  다시 돌  살게 하  

其民多流離出來于黃海、忠淸地方。 若欲還集

12 (1517 ) 

12월 1

7 해도

 듣건  해도에  사는 주 사람도 많다 

하니 쇄 (刷還)해  마 한

聞濟州之人, 來居黃海道者, 亦多有之。 當爲刷還

15 (1520 ) 

10월 18

8 청도

그   해도  청도 지  

고 니, 그들  다시 돌  살게 하  

其民多流離出來于黃海、忠淸地方。 若欲還集

12 (1517 ) 

12월 1

9 가 도 청도

청도 사(忠淸道水使) (黃琛)  계(狀

啓)하 :  “포 한(鮑作干) (崔仍松) 등  

고 는  가 도(加外德島)에 들어갔다가

忠淸道水使黃琛狀啓: 鮑作干崔仍松等以鈞魚, 入

加外德島, 

18 (1523 ) 

7월 20  

섬을 떠난 제주민의 생계는 여 히 불안했다.항산(恒産)이 없었다고 했다.그

러니 해곡을 떠돌아다니며 물고기 잡이를 했다.당연히 고정된 거처가 생길 수

없다.그래서 곧 임시 거주 즉 우거(寓居)했다는 말이 나왔다.그러다가도 마음에

맞지 않으면 곧 도망하여 흩어져 거취가 일정하지 않았다고 한다.그 다면 어디

까지 흩어졌던 것일까?

우선『조선왕조실록』의 기록부터 살피며 그들이 유랑 우거했던 지역을 가

모두 옮겼다.이유는 기사의 빈도를 보기 해서다.빈도가 높을수록 많은 유

민이 거주했던 지역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표-4>『조선왕조실록』속의 제주유민 분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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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도

청도(忠淸道) 포 (鮑作人)  포 한  

사람 8  울  라 다

忠淸道鮑作人所獲唐人(回)〔八〕名入來

 18  7월 

28

11 라도

본주  과  민들  경상도, 라도

에 러  우거(寓居)하는 가 많다.

近聞本州及旌義、大靜人民流寓慶尙、全羅道者多

 8  10월 

16

12
(고 )

라도

주(濟州)  3 (邑)  본래 탐라(耽羅)  

(遺種) ( 략)진주(晉州)·사 (泗川)·고 (固城)·

(興陽)에  우거(寓居)하는 가 3 여 

(口)에 고  濟州三邑, 本是耽羅遺種( 략),晋

州、泗川、固城、興陽者, 至三百餘口,

 8  10월 

25  

13

포 들  주에   라도·경상도  도

 닷가에 어  는

鮑作人等自濟州而來, 散處全羅、慶尙兩道海曲

 14  12월 

6  

14 라도

  (樂安郡守) 우 (禹拜善)  보하

( 략)연변 각  포 (鮑作人)들  집도  

내 갔거  가  樂安郡守禹拜善馳報云(

략)沿邊各處, 鮑作廬舍, 竝爲漂飛

36 (1603 ) 

7월 23

15
(고 )

라도

주 포  월(金六月) 등  74  

라도 (興德) 지 에 사하여 살   濟州鮑

作人金六月等男女七十四名, 移居全羅道興德地面

17 (1522 ) 

5월 28

16 도 라도

도(楸子島) 근 에 도 (島嶼)가 많  포

들  여 해   하니 

楸子島近處多島嶼。 鮑作人等聚爲水賊

17 (1522 ) 

5월 28

17 보 도 라도

라도 우도(右道)  포 간(鮑作干)들  보 도

(甫吉島)에  (倭賊)  만  全羅道右道鮑作干

等逢倭于甫吉島,

17 (1522 ) 

6월 20

18
강진

당포
라도

강진(康津)  당포(南堂浦)에 사는 포 간(鮑

作干)  질동(仇叱同)  진고(進告)하  

康津地南堂浦居鮑作干仇叱同進告內

24 (1529 ) 

4월 10

19

사

고

진주

경상도

*도내  사 (泗川)과 고 (固城)·진주(晉州)지

에 「 주  독 지(豆禿也只)」라고  

하는 사람  道內泗川、固城、晋州地面, 濟州豆禿

也只稱名人

* 주(濟州)  3 (邑)  본래 탐라(耽羅)  

(遺種) ( 략)진주(晉州)·사 (泗川)·고 (固城)·

(興陽)에  우거(寓居)하는 가 3 여 

(口)에 고  濟州三邑, 本是耽羅遺種( 략),晋

州、泗川、固城、興陽者, 至三百餘口,

* 주(濟州)  돌 다니는 [流移人民]들  

진주(晉州)  사 (泗川) 지 에 많  우거(寓居)하

 (戶籍)에 등재(登載)하지 니하고, 해

(海中)에 몰(出沒)하  濟州流移人民, 多寓於晋

州、泗川地面, 不載戶籍, 出沒海中, 

8 (1477 ) 

8월 5

8 (1477 ) 

10월 25  

 13 (1482 

) 8월 12

20 고 경상도  같  료

21 진주 경상도  같  료

22 경상도

본주  과  민들  경상도, 라도

에 러  우거(寓居)하는 가 많다.近聞本州及

旌義、大靜人民流寓慶尙、全羅道者多

 8  10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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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상도

포 들  주에   라도·경상도  도

 닷가에 어  는

鮑作人等自濟州而來, 散處全羅、慶尙兩道海曲

 14  12월 

6  

24 동래 경상도

동래  산 등  해  지 에는 포 한(鮑作漢)

들  집  달  지 고 

東萊、釜山濱海之地, 鮑作漢家, 連絡不絶矣

26 6월 21

25 산 경상도  같  료

26 곤 경상도

 곤 ·사 ·고 (固城)에 러 주(濟州)에  

 사는 

昆陽、泗川、固城, 招集濟州來居頭無岳

17  11월22

27
해 

도 리
경상도

(頭無岳) ( 략) 해(金海) 지경에 도

리(都要渚里)가 는 , 그곳에 사는 사람   

1 여  어頭無岳( 략)金海地界, 有都要渚

里, 其居人無慮千餘, 

5  6월25

28 마산 경상도

본포는 병 에 어 는  다  포

(鮑作人)들  들어  거 하고 고, 本浦兵營所屬

鮑作, 多數入接

36 (1603 ) 

5월 2

29 강원도

상  : 강원도   사는 어 한

가?( 략)그 에는 포 간(鮑作干)  욱 많 ,

上曰: 江原道, 今年農事何如?( 략)其中鮑作尤多

34 (1601 ) 

10월 28  

『조선왕조실록』에서 이들이 거주했던 지역을 알려주는 기사는 총 29개 다.

본래는 27개 기사이지만 한 기사 안에 두 개 이상의 지명이 나오는 경우 있어

복 계산했다.세부 인 지명이 나온 경우도 있고 그냥 해당 도(道)만 표기된

경우도 있다.

세부 지명을 보면 국 해랑도,황해도의 해주,옹진,충청도의 가외덕도, 라

도의 흥양( 재의 고흥),낙안,흥덕( 재의 고창),추자도,보길도,강진 남당포,

경상도의 사천,고성,진주,동래,부산,곤양,김해 도여 리,마산 등이 있다.

도(道)단 지역별 빈도수는 국 해랑도 2회,황해도 5회,충청도 3회, 라

도 8회,경상도 10회,강원도 1회이다.아무래도 경상도, 라도 등 남해안이 가

장 많이 나온다.경상도, 라도 합쳐 18회 등장한다.이것은 제주섬을 떠난 제주

유민들의 유랑,우거(寓居)지역이 우선은 남해안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지리상

가장 가까운 거리라는 요소가 작용했을 것이다.

남해안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서해안의 황해도,충청도의 횟수도 지 않다.

합쳐 8회의 기록이 등장한다.반면 동해안 강원도의 경우는 단지 1회뿐이다.이

는 제주유민이 동해안 쪽보다는 황해도,충청도가 있는 서해안을 선호했음을 말

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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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道 내

①
(고 )

라도  포  고 동(高邑洞) 見乃梁破倭兵狀

②
(고 )

라도  포  막동
1594  8월 26  

③

 

도(여  

도)

라도
주도 사람  들 과 함께 여  식  리

고 도망쳐    도에  었는

1592  2월 3  

④ 라도  포  업동 見乃梁破倭兵狀

⑤

포 ( 고  

도  내

리)

라도 포 포 見乃梁破倭兵狀

⑥ 함평 라도
 돌  학  거느리고 함평  가  

포  다

1597  12월 5

 

⑦

당 포 ( 통

시 산  

삼 리)

경상도
당포 포  피 민    마리  훔쳐 고 

가   다고 헛  내었  .

1597  8월 25

 

⑧ 거  경상도 거  사동  포 포  필 見乃梁破倭兵狀

⑨ 원 경상도 원 곡포  포  말 (丁末石) 釜山破倭兵狀

동해안의 단조로운 해안지형보다는 남·서해안의 복잡한 해안지형이 유랑민들

의 유랑 우거에는 유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유랑은 본래 불법 행 다.불법 행

자는 아무래도 은신하기에 유리한 지형을 택하기 쉽다. 한 해산물 채취의 용

이성에서도 동해안보다 남·서해안이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 같다.

특이한 것은 국 요동반도 아래의 해랑도에 제주유민이 살았다는 이다.해

랑도 제주유민 기사는 2회 나온다.기록상으로만 보더라도 제주유민들의 분포 범

가 결코 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의 기록을 통해 이들의 거주지를 추

해 본다.

<표-5>이순신 기록 속의 제주유민

라도의 흥양(고흥),순천,낙안,발포 그리고 경상도의 통 ,거제,창원 등이

등장한다.이순신의 기록은 아무래도 남해안 심일 수밖에 없다.특히 라도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당연하다. 쟁 기를 제외하고 그의 주 작 지역이 라

도 기 때문이다.총 9개 기사 에 라도가 6회,경상도 3회가 나온다.

그리고 韓榮國(1981)이 분석한『경상도울산부호 장』을 통해서는 울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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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도 제주유민이 많이 거주했음을 알 수 있다

의 자료에 등장한 지역을 지도에 표기해 보면 다음의 <그림-1>과 같다.

<그림-1>제주유민의 분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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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림-1>나타난 제주유민의 분포지역은 국내 자료에서 확인한 곳만을

표기한 것이다.실제로는 기록 밖의 장소에도 많이 갔을 것이라 생각된다. 국

해랑도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지역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다.2012년 재

라남도 신안군 지도읍에는 있는 ‘포작도(大包作島)’,‘소포작도( 包作島)’역시

이들 제주유민의 출륙 정착지 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밤에 출발하여 아침이면 육지에 가서 말(馬)을 팔고 녁에 다시 돌아올221)

정도의 항해술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들의 항해 범 는 했을 것으로 추정된

다.그런 만큼 그들의 유랑 우거 범 도 기록상의 그것보다는 훨씬 넓었을 것이

다.비단 한반도 해안지 에 국한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한다.

먼 가장 가까운 일본을 상정해 볼 수 있다.다만 아직까지 그 기록을 찾지

못했을 뿐이다.당시 부산에서 마도까지의 항해 시간은 5시간이면 충분했다고

한다.다음은 선조년간의 이항복의 말이다.

마도에서 배를 타고 진시(辰時)에 출발하여 순풍을 만나면 오시(午時)말에는

부산에 닿을 수 있습니다.바람이 순하지 않더라도 미시(未時)나 신시(申時)사이에

는 부산에 도착할 수 있는데,정동풍(正東風)이 순풍입니다.222)

진시(辰時)에서 오시(午時)말이면 5시간이다.부산에서 마도까지가 5시간이

라면 마도 머 일본까지도 충분히 갔을 것이다.당시 제주유민들이 일본 말을

하고 일본 옷을 입고 있었다는 기록223)을 보더라도 제주유민의 일본 진출은 당

연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들의 분포 범 는 기록에 등장하는 지역에만 국한시켜 생각할 것

은 아니다.기록 머 즉 국과 일본 이상의 지역까지 확 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21)『 실 』 3,  1 (1469 ) 2월 29  甲寅 (依憑商販······ 乘夜出陸, 朝往夕返).

222)『 실 』 121,  33 (1600 ) 1월 29  甲戌 (自馬島乘船, 辰時遇順風, 則午ㆍ未可泊釜山, 風

雖不順, 未ㆍ申間則可到釜山。 正東風, 爲順風矣).

223)『 실 』 178,  16 (1485 ) 4월 11  辛卯 (爲倭服倭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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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제주유민의 규모

15세기 반부터 출륙한 제주유민들은 국 요동반도 아래 해랑도를 포함해

한반도 각 지역 해안에 유랑 우거했다.그 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었을

까?정확한 숫자를 악하기는 어렵다.이들의 규모를 악하기 해서 우선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통해 짐작해 보고,다음으로는 인구 변동을 통해 추

해 보려고 한다.

먼 성종 8년(1477년)의 다음 기록을 보자.

근년에 제주(濟州)세 고을의 인민(人民)이 자칭 두독야지(豆禿也只)라 하면서 처

자(妻子)들을 거느리고 배를 타고 경상도· 라도의 바닷가 연변(沿邊)에 옮겨 정박

(碇泊)하는 자가 수천여 인인데224)

성종 8년(1477년)이면 기록상 등장으로는 기이다.발생 기인데도 벌써 수

천 명을 언 하고 있다.물론 수천 명이라고 기록한 숫자는 막연하다.어 거나

기에는 1만 명까지는 안 되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로부터 약 30년이 경과한 종 5년(1510년)의 다음 기록은 김해 도요 리

(都要渚里)라는 하나의 마을만을 다루고 있다.그런데 불과 한 개 마을에 거주하

는 제주유민의 숫자로는 지 않은 규모이다.

두무악(頭無岳)은 해채(海採)로 업을 삼아 배에 처자를 싣고 창해(滄海)로 집을

삼는데,지 왜변으로 인하여 가에서 그 배를 구류하자 살아갈 수가 없어 도산

( 散)하려고까지 하니,바다 밖 도(絶島)같은 데는 해야겠지만,사람이 척후(斥

候)하여 바라볼 수 있는 곳은 왕래를 하지 마소서. 김해(金海)지경에 도요 리

(都要渚里)가 있는데,그곳에 사는 사람이 무려 1천여 명이나 되어 스스로 한 마을을

이루고 해채로 살아가니,일체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하면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

니다.그 배가 가볍고 빨라서 국가에서도 힘입어 쓸 수가 있으니,해안 가까운 곳에

224)『 실 』 86,  8 (1477 ) 11월 21  甲申 (近年濟州三邑人民自稱 ‘豆禿也只’, 挈妻子乘船, 

移泊慶尙、全羅沿邊者, 幾千餘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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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왕래를 하지 마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225)

김해 도요 리(都要渚里)라는 한 마을에만도 무려 1천 명의 제주유민이 거주

했다는 기사다.한 마을에만도 1천 명의 제주유민이 거주했다면 체 으로는 이

제 상당히 증가한 숫자가 되었을 것 같다.

그 다면 사람들이 거 출륙해버린 뒤의 제주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다음

의 종 35년(1540년)기록은 규모 출륙 뒤의 제주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제주의 세 고을은 주민들이 날로 유망(流亡)하여 고을이 거의 빌 지경에 이르

기에226)

당시의 제주 3읍 즉 제주목,정의 , 정 은 주민 유망으로 고을이 거의 빌

지경이라고 했다.문학 이고 추상 인 표 이라 구체 으로 어느 정도의 유민이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을이 거의 빌 지경(幾至空虛)’이라고 했으면 최소

반 이상의 주민이 유망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南槎 』의 “옛날에는 사람이 매우 많아 군사가 12려(旅) 다.그런데 50∼

60년 부터 지 까지 염성 열병으로 죽거나 부역을 도피한 자가 이루 다 셀

수가 없다.戶口가 날로 감소하더니 지 은 다만 6려(旅)가 있을 뿐이다”227)라는

기록도 인구 반이 감소했음을 보여주고 있다.12려(旅) 던 군사가 6려(旅)로

었다고 한다. 반의 감소다.물론 이 기록은 체 인구를 언 한 것이 아니라

군사 수를 말한 것이긴 하다.하지만 군사의 비율이 반으로 었다면 체 인구

수도 아마 이와 유사한 비율로 어들었을 것이다. 한 인구 감소가 반드시 유

망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염병으로 인한 사망이 감소의 원인이기도 했다.

그런 을 고려하고 보더라도 인구는 반가량 었으며 그 상당수는 출륙

유망으로 인한 인구감소임을 짐작할 수 있겠다.

225)『 실 』 11,  5 (1510 ) 6월 25  己酉 (頭無岳, 以海採爲業, 船載妻子, 滄海爲家。 今因倭

變, 官拘其船, 無以聊生, 至欲逃散。 若海外絶島, 則可禁, 若人所候望處, 則勿禁其往來。 且金海地界, 有都

要渚里, 其居人無慮千餘 自成一村, 以海採資生, 一切禁其入海, 無以爲生。 其船輕快, 國家可賴其用, 海岸近

處, 勿禁往來何如).

226)『 실 』 92,  35 (1540 ) 1월 10  癸卯 (濟州三邑, 居民日就流亡, 幾至空虛).

227) 상헌, 1602,『南槎錄』1601  12월 20  癸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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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숫자를 밝힌 경우도 있다. 종 5년(1664년)충청 감사 이익한의 발언

속에 그 숫자가 나온다.

신이 일 이 제주(濟州)를 맡고 있으면서 보니,본주의 각사 노비로서 육지로 나

와서 살고 있는 자의 숫자가 1만 명에 가까웠는데228)

이익한(李翊漢)이 제주목사에 재직하던 시기는 1662년∼1663년이다.229)그 무

렵 제주지역의 공노비 에 육지에 거주하는 자가 1만 명 가까이 되었다고 한다.

앞의 15세기 몇 천 명 단 보다 많아졌다.그것도 출륙한 공노비의 숫자만인데도

1만 명이었다.공노비가 아닌 출륙인까지 헤아린다면 그보다는 많았을 것으로 생

각된다.230)

지 까지의 기록 검토로는 출륙 기인 15세기에 몇 천 명 규모의 출륙 유망

민이 존재하다가,이 상이 지속되면서 17세기에 와서는 최소 1만 이상의 유망

민이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다음에는 여러 사료의 인구 기록을 모아 표로 작성하고,이를 토 로 인구변

화 추이를 검토한다.그리고 그 인구변화를 통해 출륙 유랑민의 규모를 추 해

보고자 한다.하지만 근 사회 인구 기록의 한계로 인해 정확한 숫자를 악

하기는 힘들다. 한 측정 기 등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 혼선을 래하기도

한다.때문에 기록 하나하나의 숫자에 의미를 두지 않고 체 인 추세 악에

만족할 것이다.

먼 세종 16년(1434년)의 기록부터 살핀다.63,474명231)으로 조선 기 인구

기록 에는 가장 많은 숫자다.壯 弱共 즉 장정,늙은이,아이들을 합한 것이라

했으니 체 인구수를 말한다.

1년 뒤인 세종 17년(1435년)에는 해보다 약간 어들었다.63,093명이다.232)

228)『 개 실 』 12, 5 (1664) 11월 13  更子 (臣曾任濟州, 見本州各司奴婢出陸居生者, 其數近

萬).

229) 주시, 2005,『朝鮮王朝實錄  통해 본 濟州牧使』351쪽.

230)  당시  랑민  2∼3만  했다( , 2005,「 시  주도  변

 」, 주 학 탐라 연 ,『탐라 』26 , 61쪽).

231)『 실 』 66,  16 (1434 ) 12월 7  庚戌 (今考三邑人丁之數, 壯老弱共六萬三千四百七十四

名).

232)『 실 』 70,  17 (1435 ) 12월 12  己酉 (濟州三邑, 人多地窄, 民戶九千九百三十五, 人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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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戶) (人口)

주 합계 주 합계

 16

(1434 )
63,474

 17

(1435 )
9,935 63,093

10

(1464 )
(4만 )

 9

(1478 )
9,400

 34

(1601 )
3,455 383 307 4,145 19,090 1,430 2,470 22,990

 11

(1670 )
42,700

 13

(1672 )
8,490 29,578

 5

(1679 )
26,330 5,750 2,900 34,980

작은 감소이지만 1년 단 기록에서 이 감소는 나름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제까지 계속 인구 증가만 이어졌으나 처음으로 감소하는 기사이기 때

문이다.

<표-6>조선시 제주도의 戶口·人口 수

세조 10년(1464년)인구수는 역시 추정치다.기록에는 인구수가 아니라 호패

발 자 수가 나와 있다.제주 3읍의 호패 발 자 수가 16,470명이다.233)당시 호

패는 성인 남성에게만 발 되었다.그 다면 성인 남성의 수가 16,470명이다.여

기에 여성과 노인,어린이를 합치면 략 4만 명은 될 것 같다.물론 추정치이다.

하지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종 때에 비해서 인구가 확연히 감소하고

있다는 이다.20년 만에 2만 인구가 어들고 있다.

성종 9년의 기사도 무시하는 게 옳을 듯하다.『성종실록』에 9400戶가 아니

라 9400口로 나와 있다.234)이것을 자 그 로 받아들여 인구 9400명으로 생각

六萬三千九十三).

233)『 실 』 34,  10 (1464 ) 11월 23  壬申 (三邑人受號牌數, 摠一萬六千四百七十名).

234)『 실 』 91,  9 (1478 ) 4월 8  己亥 (臣見濟州地隘而瘠, 其田九千八十餘結, 其民則九千四

百餘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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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는 무리가 있다.아마도 이 숫자는 인구가 아니라 호를 나타낸 것 같다.

그래서 표에서는 戶 표기란에 옮겨 놓았다.일단 부정확한 기사이므로 분석은

생략하기로 한다.

안타깝게도 16세기 제주 인구를 짐작 해주는 기록은 발견하지 못했다.다만

다음의 기사를 통해 16세기 특히 종 때의 인구 감소를 짐작해 볼 뿐이다.

정 (大靜縣)사람은 염병으로 거의 다 죽었으며235)

제주(濟州)의 일을 들으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여역(厲役)이 크게 돌아 사람과

가축이 많이 죽고,이뿐만 아니라 흉년이 매우 심하게 들어서 잇따라 사람이 죽어가

므로,정의(旌義)· 정(大靜)같은 데는 인가가 다 비었다 하니236)

종 8년(1513년)과 종 15년(1520년)의 기록이다.구체 인 숫자는 나오지

않았다.하지만 “死亡殆盡”즉 ‘거의 다 죽었으며’라든가 “人戶皆空云”즉 ‘인가가

다 비었다 하니’등의 표 은 거칠게나마 당시의 상황을 짐작 한다.아마 반

이상의 감소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인구 감소는 출륙 유망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염병에 의한 사망

때문에 발생한 인구 감소다.그러니 출륙 유망민의 규모를 추정함에 있어서 인구

감소를 그 로 활용하긴 어렵다. 염병에 의한 사망자는 제외해야 한다.다만

염병에 의한 사망이 증가할 때면 더불어 출륙 유랑도 증가했을 것이라고 생각

해 볼 수 있겠다.

선조 34년(1601년)의 기록은 김상헌의『남사록』에 실린 내용이다.이 책에서

소개한 인구도 壯 弱共 즉 장년,노년,어린이를 모두 합한 숫자라고 밝 놓았

다. 체 인구인 셈이다.그런데도 인구가 22,990명에 불과하다.237)세종 16년

(1434년)63,474명을 기 으로 보면 략 170년 만에 인구가 거의 4만 었다는

말이다.앞의 16세기 종,명종,선조년간에 엄청난 인구 감소가 있었음을 생각

235)『 실 』 19,  8 (1513 ) 12월 26  庚申 (又大靜縣人物, 以瘴癘, 死亡殆盡).

236)『 실 』 40,  15 (1520 ) 10월 18  壬寅 (臣聞濟州之事, 至爲可慮。 厲疫大起, 人畜多

死。 非徒此也, 年凶太甚, 死者相枕, 如旌義、大靜, 人戶皆空云).

237)『 사 』  는 주 , ,  에 각각 어  는 것   합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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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그로부터 약 70년 지난 종 11년(1670년)기록에는 다시 인구가 늘었다.

42,700명이다.238)출륙 지령 이후 인구 유출이 어느 정도 진정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그래도 갑자기 2만 명이 증가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긴 하다.

앞의『남사록』기록과는 무도 차이가 많다.

물론 이 기사가 기민 구제와 련된 내용이라 기민 구제를 해 인구를 과장

해서 기술했을 수도 있다.지방 에 따라서 더 많은 구제곡을 얻어내기 해 간

혹 기민의 수를 늘려 보고하는 경우가 있었다.여기서도 인민은 많고(人民之數

多)곡식은 어 구제하기 어렵다는 말이 이어지고 있다.과장 외에도 인구 조사

방법이나 통계 방법이 달라 큰 차이를 빚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아무튼

세의 인구 통계는 한계를 인정하고 근해야 한다.

그런데 2년 뒤인 종 13년(1672년)기록에는 다시 인구가 크게 어들었다.

29,578명239)이다.2년 사이에 13,121명이 감소했다.2년 동안의 기근으로 상당 수

사람이 아사했기 때문에 감소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다.하지만 그보다는

기록 락에 의한 숫자일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이 기사에서 “우리나라는 여자

가 많고 남자가 은데 호 에 들지 않은 여자가 매우 많다”240)라고 했으므로,

호 에 기재되지 않은 여자 수까지 고려한다면 29,578명보다는 많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숙종 5년(1679년)의 인구수는 34,980명으로 기록되어 있다.이증

(李增)의『南槎日 』숙종5년(1679년)12월의 기록에 나온 숫자다.

지 까지 의 <표-6> ‘조선시 제주도의 戶口·人口 수’를 바탕으로 고려말

부터 조선 기까지 제주도의 인구 변동을 추 해 보았다.그러나 자료의 한계로

인해 정확한 인구를 밝힐 수는 없었다.인구 조사 방법이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자료에서 데이터를 뽑다보니 일 성을 갖기 어려운 도 한계 다.그러므로 여

기서는 략 인 추세만을 짐작해 볼 것이다.

우선 세종 때 가장 많은 인구수를 보이다가 성종 이후부터는 격히 감소하는

238)『 실 』 18,  11 (1670 ) 9월 10  甲子 (留糴不過八千石, 而人民之數, 多至四萬二千七百

餘口).

239)『 실 』 20,  13 (1672 ) 10월 30  辛未 (人口男一萬二千五百五十七口, 女一萬七千二十一

口).

240)『 실 』 20,  13 (1672 ) 10월 30  辛未 (大抵我國, 女多男少, 而女子之不入籍者甚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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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보인다.특히 16세기 종년간에는 가장 격한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

정된다.

가장 많은 인구수를 보 던 기록은 세종 16년(1434년)63,474명이며,가장

은 수를 보인 기록은 선조 34년(1601년)22,990명이다.데이터 그 로 해석한다면

170년 동안 략 4만 명의 인구 감소가 있었다는 얘기다.15세기 반 세종 이후

부터 17세기 반 사이 170년 동안의 일이다.믈론 세의 부실한 인구 데이터를

그 로 신뢰하기는 어렵다.앞서도 말했지만 여기서는 략 인 추세만을 살피려

고 한다.

15세기 엽 세종 때부터 시작된 인구 감소는 그 무렵부터 발생한 출륙 유민

상과도 연 이 있을 것이다.세종년간에 제주지방엔 커다란 사회변동이 있었

다.정치 으로는 토 세력의 향력이 사실상 폭 감소되었다.경제 으로 양

사업이 실시되고 말(馬)사교역이 강하게 통제되기 시작했다.사회 으로 우

마 의 평안도 강제 이주가 있었다.이러한 상황의 세종년간부터 인구 감소가 시

작되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 수 있다.

그러나 인구 감소가 반드시 출륙 유랑 때문만은 아니었다.앞서 살핀 종 때

의 기사들은 기근과 염병으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음을 보여줬다.그

로 인해 고을이 텅텅 빌 정도 다.때문에 4만의 인구 감소가 모두 다 출륙 유랑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하지만 아쉽게도 유랑으로 인한 감소와 사망으로

인한 감소의 수를 구별하여 확인하기는 어렵다.

지 까지 검토한 자료를 토 로 출륙 유망민의 수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제주목사 던 이익한(李翊漢)이 제주지역 공노비 에 육지로 나간 자가 1

만 명가량 되었다는 기록241)을 통해 일단 1만 명은 넘었을 것으로 단한다.출

륙 공노비 수만 1만이기에 공노비가 아닌 출륙자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당연

히 1만을 넘었을 것이다.

6.제주유민의 생업 활동

241)『 개 실 』 12, 5 (1664) 11월 13  更子 (臣曾任濟州, 見本州各司奴婢出陸居生者, 其數近

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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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유민의 생업 즉 먹고사는 방편은 그들의 호칭에 이미 잘 나와 있다.남해

안 사람들은 제주유민을 주로 포작인이라고 불 다.그 포작인이라는 명칭 자체

가 그들의 생업을 보여 다.즉 해산물을 채취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다.기

록은 이들이 바다에서 구체 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보여 다.

항상 물고기를 낚고 미역을 따는 것으로 업(業)을 삼았습니다.242)

물고기를 잡아 팔아서 생활하는 것으로 업(業)을 삼았습니다.243)

이들은 바다의 산물을 활용하고 있다.釣魚 즉 물고기 잡기와 採藿 즉 미역

채취가 주된 생업이었다.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다시 말해 식량과 교환해서 먹고

살았다고 한다.

이들의 생업을 묘사하는 표 으로 本以海釣生利244)혹은 以海採爲業245)라는

구 도 등장한다.‘본래 낚시질로 이익을 낸다’라거나 ‘해산물 채취를 업으로 삼

는다’라는 뜻이다.앞에서 말한 생업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생업 방식이 조선의 유교 지식인들의 에는 비정상 인 것으로 비춰

졌다.그래서 그들은 해산물 채취와 교역을 하는 제주유민들을 本無恒産246)즉

‘본래 항산이 없었다’라고 묘사했다.농업을 본(本)으로,상업을 말(末)로 생각했

던 그들에게 거친 바다 생활을 하며 해산물을 채취하고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사

는 제주유민은 항산(恒産)이 없는 비정상 인 존재 을 것이다.

비록 이들이 제주를 떠나기 까지는 제주에서 말(馬) 련의 다양한 업종에

종사했다 하더라도 일단 제주섬을 떠나 남해안에 우거(寓居)하면서부터는 필연

으로 바다와 련된 일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그 바다 련 일이라는 것이 바

로 포작이라는 명칭 속에 나타나 있다.해산물 채취가 바로 그들의 생업이었다.

242)『 실 』 83,  8 (1477 ) 8월 5  己亥 (恒以釣魚採藿爲業).

243)『 실 』 197,  16 (1485 ) 4월 19  癸亥 (以捉魚賣食爲業).

244)『 실 』 197,  17 (1486 ) 11월 22  癸亥.

245)『 실 』 11,  5 (1510 ) 6월 25  己酉.

246)『 실 』 178,  16 (1485 ) 4월 19  己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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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채취한 해산물은 곧바로 교역물이 되었다.팔아서 식량과 바꿔 먹었을 것

이다.과거 제주에서 말(馬)을 싣고 육지로 나와 팔아서 먹고 살던 이들이 이제

는 아 육지의 바닷가에 나와 살면서 말(馬) 신 지에서 해산물을 채취하고

팔아 그것으로 생업을 꾸렸던 것이다.

변화는 두 가지 다.생업의 장이 제주에서 남해안 등의 한반도 주변 해안

으로 바 그리고 주 교역 상물이 제주산 말(馬)에서 지 해산물로 바

이 그것이다.

물론 이들이 해산물 채취와 교역만으로 생업을 다 해결했던 것은 아니다.때

로는 주변 연안 마을이나 항해하는 선박을 습격해서 약탈을 자행하기도 했다.물

론 약탈은 체 으로 볼 때 부차 인 생업이었다.일상 으로는 해산물 채취가

우선이었다.다만 경우에 따라서 몰래 약탈을 종종 행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

다.이 은 다음의 Ⅳ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이들의 생업이 바다에서의 해산물 채취 던 것만큼 생활 역시 바다에서 이

졌다.단순히 바닷가에 정착 거주하면서 해산물을 채취했던 것이 아니라 아 배

에서 생활하며 해산물을 채취했던 것이다.‘無定居 寄生船上’247)즉 일정한 거처

없이 배 에서 생활했다는 기록이 나온다.혹은 以船爲家248)즉 ‘배를 집으로 삼

았다’라거나 滄海爲家249)즉 ‘르고 큰 바다를 집으로 삼았다’라는 기록도 나온

다.즉 이들의 생활은 기본 으로 정착이 아니라 배 에서의 유랑이었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이들이 한없이 떠돌이 생활만을 했던 것은 아니다.이들이 유랑하던

지방의 수령들은 자신들의 목 에 맞게 이들을 활용하곤 했다.인구 유입을 유도

하고 이들로부터 각종 조세와 역을 거두어들이려고도 했다.지방 수령들은 특히

이들이 가진 해산물 채취 능력을 활용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수군 책임자들은 이들을 수군으로 등록하여 배를 조종하는

일 등의 수군의 몫을 맡기고자 했다.이런 이유로 떠돌이 생활을 정리하고 일정

부분 국가의 장 에 등재되어 국가가 부과한 역을 지며 살아가기도 했다.250)

247)『 실 』 177,  16 (1485 ) 4월 12  癸亥 (無定居, 寄生船上).

248)『 실 』 197,  17 (1486 ) 11월 22  癸亥.

249)『 실 』 11,  5 (1510 ) 6월 25  己酉.

250)『 실 』 197,  17 (1486 ) 11월 22  癸亥;『 실 』 87,  33 (1538 ) 2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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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 은 체제 밖의 비 (匪賊)들도 사회질서의 범 에

서는 벗어나 있지만,그 다고 해서 그들이 사회의 범 밖에 있는 것은 아니라

고 했다.다시 말해 그들도 통상의 정치 경제 사회 제도와의 계 속에 있

다는 것이다.체제 밖의 존재도 체제와의 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

이다.도 의 장물 처리 역시 체제를 이용해야 한다. 한 지배층 역시 이들 체

제 밖의 비 들을 활용하는 게 유리했다.

홉스 은 이를 ‘비 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장에서 설명했는데,“조용히 소동을

일으키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고 싶어 하는 지방 들은 비 과 을 계속하며

좋은 계를 유지하려 한다”라고 했다.251)물론 이것은 근 자본주의 이 의 단

계에서 가능했던 일이다. 앙정부의 길이 향 사회의 바닥까지 깊게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와 유사하게 조선시 제주유민 역시 남해안의 지방 들과 일정한 계를

유지하면 반(半)합법 존재로 자신을 치지우며 살아갔다.본래 유민 상 그

자체가 불법이었다.그 기에 법에 따른다면 모두 쇄환되어야만 했다.그러나 남

해안의 지방 과 수 지휘 들은 이들의 활용가치를 인식하고 있었기에 이들을

반(半)합법 존재로 남겨 놓았다.이 게 이들 제주유민들은 불안정하면서도

나름의 지 를 가지고 연해안을 유랑하며 혹은 우거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통해서만 확인되는 것도 아니

다.개인 문집에서도 제주유민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조선 기의 문신이자

학자인 이 경(李浚慶)의 선조 21년(1588년)시문집 『東皐遺稿』에 실린 “근래

흑산도에서 붙잡은 포작간들은 그 로 두어 (죄를)다스리지 말고 을 발견하고

보고하는 방책으로 삼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들은 이미 고기잡이로 살아가

고 있고 이르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비록 엄하게 하고자 해도 커다란 바다에

서 죽음을 무릅쓰고 잠입하는 사람들이니 어 완 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252)라는 기록은 이들의 생활 모습을 잘 보여 다.

하지만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정착 단계로 들어갔다.우거(寓居)253)

 乙卯.

251) E.J. ,(  역), 1978,『義賊  社會史』,한 사, 109∼127쪽.

252)『東皐遺稿』東皐先生遺稿卷之五 簡札 答舍兄書 (且頃日黑山所捉鮑作干。置之而勿治。以開見賊來告之

路。爲善爲善。彼旣以捉魚資生。無處不到。雖欲嚴禁。茫洋大海。抵死潛入之人。其可能盡禁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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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표 즉 임시로 거주한다는 표 이 종종 나온다.그러니까 한정 없이 배를

타고 유랑한 것이 아니라 유랑하다가 종종 해안에 내려 임시 거주를 했다는 말

이다.

그런데 그 유랑과 우거는 부분 ‘가족과 함께 다’.254)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들은 차 정착 생활로 들어갔다.그러나 남해안 주민들은 이들을 경계했다.

그래서인가 제주유민들은 따로 무리를 지어 하나의 락을 이루고 살아야만 했

다.255)이런 경우는 남해안 마을의 호 에 錄案되어 주로 포작의 역을 지고 살아

갔다.그러나 錄案의 기회를 갖지 못했거나 거부한 부류들은 쇄환의 험을 안은

채 유랑생활을 비교 오래 지속했다.

물론 17,18세기에 들어오면 거의 부분의 제주유민들은 정착 단계를 밟아가

기 시작한다.한 국(1981)은 <경상도 울산부 호 장>을 분석한 그의 에서

제주유민의 정착 모습을 비교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256)이것은 물론 울산이라

는 하나의 지역만을 보여주는 분석이긴 하지만,다른 지역 역시 이와 유사했으리

라 생각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제주유민들은 육지인과는 격리된 가운데 그들 나름의 특

수한 마을을 이루어 생활했다고 한다. 이들은 처음에 賤人으로 처우되었고 정

부로부터 특정한 역을 부과 받았으며 그 주거와 출입이 각별히 통제되었다고 한

다.하지만 처음 정착 단계의 17세기를 지나 18세기가 되면 이들의 행정 법제

처우가 향상되어 일반 良人과 유사한 우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이제는 유

민의 단계가 아니라 ‘육지인’으로서의 사회경제 기반을 구축했다는 의미다.

물론 울산의 경우 육지인들의 경계와 배타 속에 나름 정착이 성공했던 경우

다.하지만 그 지 못한 경우도 있었던 모양이다.이들 정착하지 못한 제주유민

들은 무인도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재 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큰

포작도’,‘작은 포작도’라는 지명은 어렵게 정착했던 제주유민의 흔 이 남은 것

이라 생각된다.

253)『 실 』 85,  8 (1477 ) 10월 16  庚戌(近聞本州及旌義、大靜人民流寓慶尙、全羅道者多).

254)『 실 』 178,  16 (1485 ) 4월 19  己亥.

255) 원진, 1653,『탐라지』 비 .

256)  韓榮國, 1981,「豆毛岳 考」,『한우근 사 사학 』, 지식산업사, 814∼8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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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제주유민과 기타 해양집단

세까지의 바다에는 명확한 개념의 국경선이 존재하지 않았다. 한 육지와

는 달리 치안의 공백지 가 많았다.그랬기에 제주유민들이 한반도 연안은 물론

국의 해랑도까지 유랑이 가능했던 것이다.그런데 그 바다에는 제주유민만이

있었던 게 아니다.재물 약탈을 목 으로 하는 문 집단들도 있었다.바다는 세

곡선과 장사배가 이동하는 부의 통로이기도 했기 때문이다.부가 몰리는 곳에 약

탈세력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제주유민 역시 생계 기로 인해 바다로

나갔던 존재이기에 재물 약탈과의 련성도 상정해 볼 수 있다.

당시 한반도 연안에 출몰했던 약탈 세력으로는 수 (水賊),왜구, 국인 수

등을 들 수 있다.이들에 한 정확한 실태 악은 쉽지 않다.그럼에도 이들의

활동 지역과 생태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이들 간의 교류 혹은 결합도 생각해 볼

수 있다.그 때문인지 조선정부에서도 이들 집단을 악함에 있어서 많은 혼선을

빚기도 했다.다음의 기록은 당시 조선 연해안에 출몰하던 여러 집단의 혼재 상

황을 보여 다.

운산(雲山)의 이침(李砧)이 자상(刺傷)을 입은 상황을 보건 왜인이 아니면 수

(水賊)입니다.그런데 고존성이 도망한 자취를 헤아려 보건 제주의 사람들이 스스

로 진공할 물건을 탐내어서 왜변(倭變)이라고 핑계 어 말하고,나라를 속이는 것인

지 그 간교한 계책을 헤아리기가 어려우니257)

제주에서 올라오던 진공선(進貢船)이 정체불명의 집단에게 습격당하여 진공물

도 빼앗기고 사람도 상한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그런데 그 습격의 주체에 해

서는 논란이 분분했다.자상(刺傷)으로 볼 때는 왜구 혹은 수 일 가능성이 크다

고 단했다.사실 진상물을 노릴 정도라면 단순 유민보다는 문 약탈 집단인

왜구나 수 일 가능성이 컸을 것이다.그러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의견

257)『 실 』 289,  25 (1494 ) 4월 18  丙子 (以雲山李砧被刺之狀觀之, 非倭則水賊也, 而以存

性等逃亡之迹料之, 濟州之人自偸進貢之物, 托言倭變, 欺罔國家, 奸計難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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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고 있다.제주의 출륙 유민들이 왜구를 가장해서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일단 이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성종년간 한반도 남해안에는 출륙 제주

유민 외에도 지 않은 수의 왜구와 수 이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럼

에도 정부에서는 그들의 정체를 정확히 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왜구만이 아니라 명종년간에는 국 수 들도 기록에 등장한다.

일본 배가 나왔으면 염탐하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니 방비에 한 모든 일을 힘

을 다해 조처하라. 국배인지 일본배인지,우리나라의 수 (水賊)인지를 상세히 살

펴 치계(馳啓)할 것을 팔도 감사와 병·수사에게 하서하고258)

라도 감사 이윤경이 국배인지 일본배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0척이 평산

포(平山浦)에서 나로도(羅 島)로 간 사건을 아뢴 것에 한 임 의 교 내용이

다.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비단 왜구나 수 만이 아니다. 국 수 까지 등장하

고 있다.하지만 문제는 정부에서 여 히 이들의 정체를 정확히 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다.

다카하시 기미아키(高橋公明)등 일련의 일본 학자들은 이 에 주목하여 제주

유민,일본인 왜구,조선 수 ,그리고 국인 수 까지를 포 하여 사실상 이들

을 왜구와 동일한 존재로 설명하고 있다.259)후기 왜구의 경우 포루투갈인, 국

인 등 다양한 국 의 해인(海人)들이 포함되어 있음260)을 고려할 때 이들의 주장

은 일정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그러나 가능성만으로 역사를 서술할 수는

258)『 실 』 20,  11 (1556 ) 3월 23  壬午 (倭船出來, 不無窺覘, 防備諸事, 極力措之。 唐、

倭船與我國水賊與否, 詳察馳啓事, 下書于八道監司、兵ㆍ水使, 此啓本).

259)  주체  , , 본  합  주 하는 본  연 는 다  들  다.

다 하시 미 (高橋公明), 1989,「中世東亞細亞海域에  海民과 交流」, 주 학  탐라 연 ,

『탐라 』 8 .

다 하시 미 (高橋公明), 2002, 「해역 계 가운  주도  고 」, 포 학 도 연 ,『도

』 20집.

村井章介, 1993,『中世倭人伝』, 岩波書店.

荒野泰典·石井正敏·村井章介, 1992,『アジアのなかの日本史Ⅲ 海上の道』, 東京大學出版會.

大石直正·高良倉吉·高橋公明 2001,『周緣から見た中世日本』, 講談社.

260) 에 한 본학계  식  다 과 같다. 13  15 지   라 하고 16

 후 동한  후 라고 한다. 그런  후   경우 실 는  주체 고 본

 1∼2할에 과했다고 식하고 다( , 1999,「 본  보는  체」, 역사 연 ,『역

사비평』46 , 299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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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조선왕조실록』등에는 이들 수 과 왜구가 분명히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

다.이것은 당시 조선의 리들이 이들을 명확히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

거다.때문에 이들 여러 해인들을 단일한 왜구 집단으로 간단히 설정하기는 어렵

다.

여기 Ⅳ장에서는 제주유민에 한 풍부한 이해를 해 유사 집단인 수 ,왜

구 그리고 국의 수 과의 계를 살핀다.

1.제주유민과 水賊과의 계

제주유민을 부르는 말로 포작이라는 용어가 있다.제주유민 체를 지칭하기

도 하지만 직능 으로 말하자면 해산물을 채취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따라서

출륙 제주유민의 주된 생업은 포작업 즉 해산물 채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반드시 해산물 채취로만 생계를 꾸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약탈을 시도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았다.이러한 상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에릭 홉스 의 설명에 의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기존

사회에 동화되지 않고 한계상황 내지 무법상태로 몰린 사람들이다.261)홉스 은

어느 지역에서나 보편 으로 나타난 의 (義賊)혹은 비 (匪賊) 상을 분석했

는데,이런 보편 상은 우선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기 단계까지에서 나타

나는 상이라고 한다.근 자본제 사회가 되면 교통,통신 발달 등으로 정보력

과 지역 통제력이 강해져서 비 상은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역시 홉스 에 따른다면 비 상은 빈궁화가 심화되고 경제 기가 닥쳐

오는 시기에 만연하다고 한다.특히 무 가난하여 강건한 남자에게 충분한 일자

리를 수 없는 곳,즉 농 과잉인구가 존재하는 곳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다.262)

정부에서도 역시 그와 유사하게 악하고 있었다.

261) E.J. ,(  역), 1978,『義賊  社會史』, 한 사, 31쪽.

262) E.J. ,  , 1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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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 지방 연해(沿海)의 백성으로 해 (海草)를 캐고 고기 잡는 것을 직업으로 하

는 사람들이 형편을 노리다가 도 질하는 것이 그 유래가 이미 오래이어서263)

이들의 본업은 해산물 채취 다.다만 형편에 따라 도 질을 했다.때문에 이

정도의 도 질은 크게 사회문제로 비화하지는 않았다.오래 부터 있었던 작은

사안 정도로만 생각했을 뿐이다.두독야지를 처음 소개했던 성종 8년(1477년)8

월 5일 기록에 “근처에 사는 백성들이 모두 생각하기를,우리나라 사람을 약탈하

는 자가 이 무리들인지 의심스럽습니다”264)라고 하여 출륙 제주인을 약탈자로 의

심하고는 있지만,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다.다만 이들을 “쇄

출(刷出)하려고 하는데, 히 하면, 들 무리가 모두 움직여 바다 가운데로 도망

해 들어가서,변(變)을 장차 측할 수 없을까 염려”265)하는 정도 다.

그러나 성종 20년(1489년)무렵에는 상황이 달라졌다.단순 도 수 의 약탈

이 아니라 본격 인 약탈 집단이 등장했던 것이다.정부에서도 “근년에 남쪽 지

방의 여러 섬에서 왜 (倭賊)과 수 (水賊)들이 나란히 일어났지만······남쪽 지방

의 수 (水賊)은 에 듣지 못하던 일입니다”266)라며 긴장하는 반응을 보 다.

그러면서도 이들을 쉽사리 제어하지 못했다.다음해인 성종 21년 기사에서 “근래

에 남쪽 고을 바다 연안 지역에 혹은 왜 (倭賊) 는 수 (水賊)이라고 하여 도

서(島嶼)지방에 나타나서 여러 번 노략질하는데,변장이 이를 제 로 막을 수가

없다고 한다”267)라고 했을 정도다.

그에 따라 제주유민을 의심하는 수 도 높아져 갔다.“역을 피해 도망쳐 흩어

져 이곳 곳 떠돌아다니면서 수 과 더불어 서로 안 이 될까 심히 두렵습니

다”268)라든가,“옮겨가기를 제멋 로 하여 이로 인해 수 (水賊)이 된다면 그 폐

263)『 실 』 234,  20 (1489 ) 11월 17  辛未 (然南方沿海之民, 採捕爲業者, 乘便作賊, 其來

已久, 亦不可不爲之計). 

264)『 실 』 83,  8 (1477 ) 8월 5  己亥 (近處居民皆以爲掠我國人者疑是此徒). 

265)『 실 』 83,  8 (1477 ) 8월 5  己亥 (今欲刷出, 恐急之則彼輩胥動走入海洋之中, 變將不

測, 是不可不慮也). 

266)『 실 』 234,  20 (1489 ) 11월 17  辛未 (近年南方諸島倭賊、水賊竝起······南方水賊, 古

所未聞). 

267)『 실 』 247,  21 (1490 ) 11월 8  丙戌 (近者南郡沿海之地, 或云倭賊, 或云水賊, 出沒於

島嶼之間, 頻頻作耗, 邊將不能制之). 

268)『 실 』 226,  20 (1489 ) 3월 15  癸酉 (則避役逃散, 彼此流移, 與水賊相爲表裏, 深可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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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장차 하기 어려울 것”269)이라며 수 으로의 환 가능성에 해 경계했

다.더 나아가 3년 뒤의 기사에서는 “국가(國家)에서 수 (水賊)은 이 무리들의

소행이 아닌가 의심”270)하는 단계에까지 이르 고,다시 2년 뒤인 성종 25년에는

진공선(進貢船)피습사건을 “제주의 사람들이 스스로 진공할 물건을 탐내어서 왜

변(倭變)이라고 핑계 어 말하고”271)일으킨 사건으로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 다면 과연 제주유민들과 수 은 동일 존재 을까?수 과 제주유민의

계는 어떠했을까?이를 규명하기 해서는 우선 수 에 해 고찰해야 한다.다

음은『조선왕조실록』에서 수 련 기사를 찾아 정리한 표이다.

<표-7>『조선왕조실록』속의 지역별·시기별 수 련 기사 횟수272)

지역         시 해 계

라 20 5 1 1 27

청 2 2 4

경 (강 ) 3 1 1 5

해 1 6 4 11

평 2 2 4

(해랑도, 산동) 1 2 3

특 5 2 2 3 12

계 27 10 5 15 9 66

也). 

269)『 실 』 227,  20 (1489 ) 4월 21  己酉 (則去留自恣, 因爲水賊, 弊將難禁). 

270)『 실 』 262,  23 (1492 ) 2월 8  己酉 (國家疑水賊必此輩所爲). 

271)『 실 』 289,  25 (1494 ) 4월 18  丙子 (濟州之人自偸進貢之物, 托言倭變).

272) * 사건  가 니라 사   재했다. 그러니 하  사건  복 계산 도 했다. 복해  

었다는 것  그만  사건   다는 미다.  본  심 시   ∼

지  사  해  본  사 에 등 하는 15건  했다. 

* 한 사에 여러 지역   경우는 든 지역  계산에 었다.

 21  8월 7  사는 청도 , 라도 산  가는 라 2개 지역에 .

 22  5월 30  사  하삼도는 특  지역  .

 1  10월 19  사는 “自濟州出來 道遇水賊”라고만 어 지역 시가 없  가  다가 

당한 것 니 라도 할 지역  .

 1  12월 15  사는 해도 ,  해랑도  가는 라 2개 지역에 .

해  4  7월 14  사에는 해   동시에 했 므  2개 지역에 .

해  4  10월 1  사에는 산, 해 , 강  동시에 했 므  3개 지역에 .

* 해   경우 본  사만 계산에 었다. 본과 동 한 사건 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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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수 발생시기이다.성종 때부터 발생했다.273)그리고 첫 발생 시기인

성종 에 27건으로 가장 많다.다음으로는 선조년간으로 15회이다.성종 때 특

히 빈발했으며 그 외의 시기에는 체 으로 고르게 발생하고 있는 편이다.

둘째,지역별 발생 회수를 보면 기인 성종, 종 시기에는 라도에서 집

으로 수 이 발생하고 있었다.그러다가 16,17세기 명종,선조, 해군 시기가

되면 오히려 충청,경기,황해 등 서해안에서의 빈도가 높다.

셋째,특이하게도 경상도에서의 수 발생 기사가 없다.이 은 특별히 요하

다.왜구와 수 이 다른 존재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흔히 경인년 왜구라고

하는 기왜구인 경우 침탈지가 경상도 남해안 혹은 경상도 라도 경계지역에

집 되었다.274)만약 수 과 왜구가 동일 존재라면 수 출몰 지역도 경상도라야

한다.그러나 <표-7>에서 보듯이 경상도에서의 수 발생 기사는 단 한 건도

없다.

한 수 과 제주유민의 계도 직 이지는 않아 보인다.앞의 Ⅲ-4‘제주

유민의 분포지역’에서 밝힌 로 제주유민 련 기사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지역

은 경상도 다.그런데 수 련 기사에서는 경상도가 무하다.때문에 제주유

민을 곧바로 수 이라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 다면 수 련 기사가 라도에 집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해 야

한다.우선 조운과 련이 있을 것이다.조운세곡의 약 2/3가 라도에서 나왔

다.275)조운선이 움직이는 곳에 수 이 따라감은 어렵지 않은 가정이다.다음의

<그림-2>를 보면 수 이 라도 해안에서 주로 출몰했던 이유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273)  『 실 』  첫 사는  5 (1474 ) 5월 20  사다.

274) , 2005,「  주체」, 한 계사연 집 편 원 ,『 · 사  한 계』, 경

사, 178쪽.

275) 崔完基, 1980,「朝鮮前期  穀物賃運考」,『史叢』 23집,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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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조창의 분포와 조운로276)

경상도에서 거둔 조세는 바다를 경유하지 않고 있다.육로 수송인 것이다.반

면 라도의 세곡은 라도 연해안의 조창에 수집되었다가 바닷길로 남해,서해

를 거쳐 한강까지 운반되었다.수 이 경상도 해안에 출몰할 이유가 없었고 라

도 해안에 집 되었음은 <그림-2>가 선명하게 설명해 다.

場 와 무곡선상(貿穀船商)의 등장 역시 라도 수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

었다.15세기 말 라도 곡창지 에 처음으로 場 가 등장했다.그리고 그 장시

에서 거래된 곡물은 주로 무곡선상(貿穀船商)에 의해 買集되어 서울로 운송 소비

되었다.277)이 과정에서 수 의 개입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라도가 타 지역에 비해 장물 처리가 쉬웠던 도 주요 원인이 된다.

성종 18년(1487년)기록에 “본도(本道)에서 도둑이 일어나는 것이 다른 도에 비

해 더욱 심한 것은 장문(場門)이 있기 때문입니다.도둑이 얻은 장물(贓物)을 장

276) 崔完基, 2003,「 상 통과 운」, 사편 원 『한 사』24, 탐 당,  529쪽.

277) 崔完基, 1992,「朝鮮中期  穀物去來  그 類型」,『한 사연 』 76집,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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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팔기 때문에 수색해 잡기가 어렵습니다”278)라는 목이 나온다.

그 다 하더라도 의문은 남는다.조운은 건국 이래 계속되었던 상이다.그러

기에 라도에서의 수 발생은 납득이 간다.하지만 그것이 왜 성종 이후인가에

해서는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이에 해서는 곡물의 상품화 상이 15세기

이후 진행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설득력을 갖는다.崔完基(1992)에 의하면 세

조 6년(1460년)의 기록279)은 라도 일 에서 활동한 무곡상의 실태를 단편 이

나마 보여 다고 한다.280)

이 (2005)역시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지주들이 지방농장에서 수확한 미곡

을 운송할 때나 부상들이 원격지 교역을 통해 미곡 상품을 수송할 때,주로 해상

운송을 이용했는데 이것이 수 활동을 성행하게 만든 계기라는 설명281)이다.아

직 유통경제가 발달하지 않았던 고려 기에는 수 활동 기사가 단 한 건밖에 확

인되지 않는 반면282)과 법 체제가 무 진 15세기에는 부재지주의 농장이 국

으로 확산되었고,그에 따라 소작료의 서울 운반을 해 해상 수송이 더욱 실

해지는 상황283)이 되자, 이 운 하는 조운선 외에도 賃私船運 이 활발해져서

이것이 수 발생을 자극했다는 설명이다.

이상 수 에 한 고찰을 통해 그들이 제주유민과는 다른 존재 음을 확인하

게 된다.조운선이나 미곡상선을 습격할 정도라면 규모가 큰 문 집단이었을 것

이다.기록을 보더라도 수 의 세는 단했음을 알게 된다.“지 이 수 들이

해상에 횡행하고 있는데도 계교로 체포하지는 못하고 끝내 병선을 빼앗기고 어

채선( 採船)을 불태우는 데까지 이르 으니 몹시 놀랍습니다”284)라든가 “백령

첨사(白翎僉使)홍 (洪畯)은 군 이 타는 배를 수 (水賊)에게 약탈당하 으나,

이 덮어두고 보고하지 않았습니다”285)등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

278)『 실 』 204,  18 (1487 ) 6월 20  戊子 (本道盜賊興行,比他道尤甚者, 以有場門也 盜賊所

得贓物, 賣于場門, 故搜獲爲) , 2005,   170쪽에  재 .

279)『 실 』 20,  6 (1460 ) 5월 21  丙申 (듣건  상 (商人)들  라도(全羅道)에 가  

[布]  곡식과 꾸어  득(得) 보는 것  갑  많다고 하지만, 그러  할 가 없다. 지  가  

 가지고 곡식과 꾸어 하여 고  하니: 聞商人等往全羅道以布換穀, 所得倍多, 然不可禁也。 今

欲以官布貿穀貯備) 

280) 崔完基, 1992,「朝鮮中期  穀物去來  그 類型」,『한 사연 』 76집, 50쪽.  

281) , 2005,  , 170쪽.

282) , 2005,  , 171쪽.

283) 崔完基, 1992,  , 38쪽.

284)『 실 』 209,  40 (1607 ) 3월 13  丙子 (今此水賊, 橫行海上, 而旣不能設機捕獲, 終至於

被奪兵船、焚燒漁採船事, 極爲駭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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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런 만큼 나름의 조직 체계도 갖췄을 것이다.명화 을 고찰한 裵亢燮

(1986)의 연구를 참고한다면 수 은 일정한 조직원리 속에서 두목이 있고 종 인

명령 계통도 있는286) 문 인 약탈 집단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제주유민은 조직화되지 않은,우연 이며 돌발 인 생계형 약탈 집단이

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즉 약탈을 문으로 하는,규모가 있고 조직 체

계를 갖춘 왜구나 수 과는 달리 해안 마을 민가에서 생계형의 소규모 도를

일삼는 수 이었을 것이다.포작이라고 불린 이유도 기본 생업은 약탈이 아니라

해산물 채취 기 때문이다.포작일을 기본으로 하다가 경우에 따라서 약탈을 병

행한 정도로 보인다.다음의 성종 16년(1485년)의 기록은 이를 짐작 한다.

연해의 여러 고을에서 진( 進)하는 해산(海産)의 진품(珍品)은 모두 포작인(鮑

作人)이 채취(採取)하는 것입니다.신이 듣건 ,포작인이 이따 상선(商船)을 겁

탈(劫奪)하고 사람과 재물을 약탈하며 살해하는데287)

기록에서 보듯이 평소에는 진( 進)용 해산진품(海産珍品)채취가 주된

업무 다.그러다가 “往往刦奪商船”즉 ‘이따 씩(往往)’상선을 겁탈하며 인명 살

상과 재물 약탈을 질 다.

정리해서 말한다면 수 은 문 인 약탈 집단이었으며,제주유민은 해산물

채취를 우선했던 집단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조선왕조실록』상의 수 과 포작이라는 명칭에 국한했

을 때의 구분이다.실제 포작이 문 인 수 집단으로 발 했을 가능성도 있

다.실제 일부 포작들은 그 게 변화했던 것으로 보인다.그 게 되면 그 포작은

더 이상 포작이라고 기록되지 않고,그때는 수 이라고 기록되었을 것이다.이처

럼 수 과 포작은 분명 다른 존재 다.하지만 포작들이 수 으로 환했을 가능

성은 열어 둬야 한다.

다음의 기록은 이러한 변환을 보여 다.

285)『 해 』 46, 해 3 (1611 ) 10월 8  甲戌 (白翎僉使洪畯, 軍官所騎船隻, 爲水賊所掠奪, 而

畯掩置不報).

286) 裵亢燮, 1986,「壬戌民亂 前後 明火賊  活動과 그 性格」, 고 학  사학 , 43쪽.

287)『 실 』 177,  16 (1485 ) 4월 12  癸亥 (沿海諸邑封進海産珍品, 皆鮑作人所採也 臣又聞

鮑作人往往刦奪商船, 掠殺人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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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楸子島)근처에 도서(島嶼)가 많은데 포작인들이 모여 수 노릇을 하니

찾아서 쇄환(刷還)하고 수색하여 토벌함이 어떠하리까288)

추자도 근처의 포작들이 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기록이다.물론 포작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기본 업은 여 히 해산물 채취 겠다.그

런데 그런 그들이 이제 수 노릇을 했다는 것이다.아마도 문 인 약탈 집단

으로 환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국 토 해랑도를 언 하며 제주유민의 해 가능성을 거론하는 연구도 있

다. 표 인 일본의 연구자 高橋公明(2001)는 해랑도를 해 의 섬으로,해랑도의

제주 해민집단을 해 으로 설명했다.289)

앞서 제주유민의 분포 지역을 살필 때 국 해랑도에 제주유민이 많이 도망해

들어갔음290)을 보았다.그 해랑도가 수 들에 의해 이용되기도 했었다.“해랑도

(海浪島)사이를 왕래하면서 수 (水賊)노릇을”291)했다는 종 21년의 기록이나,

수 (水賊)고지종(高之宗)이 “해랑도(海浪島)· 주 (金州衛)등 지역을 사롭

게 왕래하며”292)수 행 를 했다는 명종 1년(1546년)의 기록,“해랑도(海浪島)의

수 (水賊)이 미곶(彌串)에서 양곡을 날라 오던 배를 약탈”293)했다는 선조 36년

의 기록이 이를 보여 다.그 다면 해랑도의 수 이 제주의 유민이었다고 추정

해 볼 수도 있겠다.

이처럼 제주유민은 언제든지 수 으로 환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일단

사료에 포작인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기본 생업이 해산물 채취임을 말해

다.하지만 그들은 경우에 따라서 포작업 외에 단순 약탈도 자행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문 인 약탈집단으로 변환하기도 했을 것이다.

288)『 실 』 44,  17 (1522 ) 5월 28  癸酉 (楸子島近處多島嶼。 鮑作人等聚爲水賊, 推刷搜討

何如).

289) 高橋公明, 2001,「海域世界の交流と境界人」,大石直正·高良倉吉·高橋公明,『周緣から見た中世日本』,講談

社, p.351

290)『 실 』 268, 23 (1492 ) 8월 10  戊申 (濟州民, 多有逃入海浪島者).

291)『 실 』 57,  21 (1526 ) 11월 16  乙未 (必往來于海浪島之間, 以爲水賊).

292)『 실 』 4,  1 (1546 ) 12월 15  戊戌 (尋常往來於海浪島、金州衛等地).

293)『 실 』 164,  36 (1603 ) 7월 1  乙卯 (海浪島水賊, 自彌串運來糧船, 潛搶之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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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주유민과 倭寇와의 계

한반도 연안에서 활동하던 약탈집단은 수 만이 아니었다.일본의 왜구도 빈

번하게 출몰했다.그런 상황에서 제주유민은 왜구와도 일정 정도 계를 가지고

있었다.특히 일부 제주유민들은 왜구로 장하여 약탈을 자행하기도 했다.이와

련된 기사가 『 실 』에 종종 등장한다.

포작인이 이따 상선(商船)을 겁탈(劫奪)하고 사람과 재물을 약탈하며 살해하는

데,간혹 사람이 쫓아가는 바가 있으면 왜인의 신발[倭鞋]을 버리고 가서 마치 왜인

이 그런 것처럼 한다 합니다.294)

사람들이 말하기를,‘이 무리들이 거짓으로 왜복(倭服)을 입고 왜말을 하며 몰래

일어나서 도 질을 한다’고 하니295)

체로 남쪽 사람들은 가끔 왜복(倭服)을 입고 해상에 횡행,자주 도 질을 하며

물화를 탈취할 목 으로 살인을 지르니296)

의 기사들은 제주유민의 특별한 형태의 약탈행 를 소개하고 있다.즉 그들

은 약탈을 자행하면서 일부러 왜인의 신발을 벗어놓고 간다든지,왜복을 입고 왜

말을 하곤 했다.자신의 정체를 숨겨 주변에서 자신들을 왜인으로 오인 하려는

의도 다.제주유민의 활동 범 가 넓었고 한 왜인들도 한반도 남쪽 바다 일정

구역에서 합법 인 어로작업을 했으므로 제주유민과 왜인들과의 교류는 충분히

가정해 볼 수 있다.

왜인의 신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나,왜인의 옷을 입었던 것 그리고 왜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단기간의 일회성 교류로는 어려운 상이다.때문에 제주유

294)『 실 』 177,  16 (1485 ) 4월 12  癸亥 (鮑作人往往刦奪商船, 掠殺人物, 或爲人所逐, 則

遺棄倭鞋而去, 似若倭人然). 

295)『 실 』 178,  16 (1485 ) 4월 11  辛卯 (人言此徒詐爲倭服倭語, 竊發作耗). 

296)『 실 』 91,  34 (1539 ) 7월 29  甲午 (大抵南方之人, 往往變着倭服, 橫行於海上, 頻行盜

賊之事 殺人于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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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과 왜구와의 교류는 지속 으로 범 하게 개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바

다에서 생활하는 생활 조건이 유사한 상황에서 이들의 교류는 자연스러운 상

이었을 것이다.

여기서 제주유민이 약탈 행 를 하면서 왜인으로 장했다는 것은 기본 으로

왜인들의 약탈 행 가 일상 으로 존재했음을 의미한다.거기에 제주유민들이 편

승했던 것이다.그 게 되자 왜구들뿐만 아니라 제주유민들도 이미 상시 으로

약탈행 를 자행하며 살아갔던 것으로 생각된다.규모가 크지 않고 비조직 한

계를 갖고 있었을지라도 이제 약탈행 는 제주유민의 삶의 한 모습을 구성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모습을 근거로 일부의 일본 학자들은 제주민이 곧 왜구

다는 논지를 펼치고 있다.앞서 소개한 다카하시 기미아키(高橋公明)297)뿐만 아

니라 무라이 쇼스 (村井章介)298)등이 그들이다.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세 역

사를 국가 심이 아니라 지역 심으로 서술하려 한다는 이다.그래서 단일한

일본이 아니라 지역별 역사로 설정하고 있다.그 북큐슈(北九州)와 이키섬(壹

岐島),쓰시마( 馬島)지역의 해인(海人)들은 일본 본토 사람들과는 달리 한반도

남부,제주도,남 국 해안의 해인들과 사실상 하나의 권역을 이루며 동일한 생

활문화권을 형성했다고 주장한다.소 환 국해 권역이 그것이며 그곳에서 해양

생활을 하는 자를 모두 포 하여 왜구라고 칭하 다.즉 왜구의 구성 주체는 일

본인만이 아니라 조선인,제주도 사람, 국 사람 등 다양했다는 주장이다.

그들은 그런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의 기사들을 동원하여 제주유민을 사실

상 왜구와 동일시했다.물론 일본 학자들 사이에도 작은 견해 차이는 있다.다카

하시 기미아키(高橋公明)의 경우는 14세기 왜구 즉 기왜구부터 이런 주장을 편

반면,무라이 쇼스 (村井章介)는 기왜구보다는 주로 16세기 왜구 즉 후기왜구

를 심으로 설명했다.

기왜구를 조선 수 혹은 제주유민으로 설정하는 주장에는 허 이 많다.

기왜구는 14세기 상인 반면 조선 수 은 15세기 후반 이후에야 등장한다.때

297) 다 하시 미 (高橋公明), 1989,「中世東亞細亞海域에  海民과 交流」, 주 학  탐라 연

,『탐라 』 8 .

298) 村井章介, 1993,『中世倭人伝』, 岩波書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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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이들은 시기 으로 맞지 않아 서로 이질 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299)

반면 무라이 쇼스 (村井章介)의 주장 즉 후기왜구가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

었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다.후기왜구의 활동 시기와 조선 수 의

활동 시기,제주유민의 활동 시기가 상당 부분 겹치기도 한다.그리고 앞서 인용

에서 보았듯이 조선정부가 왜구와 수 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제주유민들이 왜구로 장하는 모습도 보았다.때문에 어 했든 이들 사이에 어

떤 계가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왜구가 일본인인가 조선인인가 하는 것보다 제주해민들이 왜인과 어떤

일체감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에 주목해야 한다며 사실상 제주유민을 왜구로

설정300)하는 논지는 납득하기 어렵다.무라이 쇼스 (村井章介)는 왜구의 민족

구성이 다양했다고 하면서 그 증거로 ‘일본 왜인’이라는 표 이 존재함을 내세웠

다.즉 ‘일본 왜인’이 있다면 조선 왜인도 국 왜인도 있다는 논리다.그러나 여

기서 ‘일본 왜인’의 응하는 왜인은 조선 왜인, 국 왜인이 아니다.삼포에 거

주하는 다시 말해 조선에 오래 부터 거주하는 ‘항거 왜인(恒居 倭人)’그리고

조선으로부터 직을 받아 생활하는 ‘수직 왜인(受職 倭人)’등이 일본 왜인에

한 응항이 된다.당시 조선에 거주하던 이들 왜인의 수는 3천 명을 넘었다.301)

조선 정부의 기록에 수 ,왜구,포작 등을 명백히 구분하여 서술했던 것은 이

들의 존재가 달랐으며 당시 정부 료들도 그 게 구분하여 인식했다는 의미다.

같은 약탈 집단이었다면 굳이 이 게 구분하여 이들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

이다.기록에는 ‘假倭’즉 ‘왜인을 가장하여’라는 표 이 여러 차례 나온다.302)이

런 표 자체가 왜구와 수 그리고 포작인에 의한 약탈을 구분하여 인식했다는

증거가 된다.

물론 구분이 명확하 다고 해서 왜구의 일원으로 흡수된 사람이 없었다는 말

은 아니다.유사한 생활환경에서 민족의식이 존재하지 않았던 당시로서는 유리한

조건만 제시된다면 얼마든지 귀속 집단을 바꾸기도 했으리라 생각된다.다만 그

299) , 2005,「  주체」, 한 계사연 집 편 원 ,『 · 사  한 계』, 경

사, 167쪽.

300) 村井章介, 1993,『中世倭人伝』, 岩波書店, pp.34∼37 

301) 시  마코 (吉野誠), 2005,『동 시   한  2 사』, 과함께, 178쪽. 

302)『 실 』 35,  4 (1473 ) 10월 23  辛巳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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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부터 그는 수 이나 포작인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왜 이라는 명칭으로 기록되

었을 것이다.

실제 왜구로 흡수된 사람들이 있었음을 하는 기록들도 있다.

진(鎭)이 기는 순식간에 달려 있었는데 마침 어떤 사람이 산꼭 기에 올라가서

크게 외치기를 ‘水使가 배 40척을 거느리고 온다!’하여 그들을 속이자 왜 은 곧 물

러갔으니,그것은 필시 우리나라의 어부가 왜선 가운데 있어서 듣고 알았을 것이

다······이도 역시 우리나라 사람이 그들 배에 있었던 것입니다.303)

연해의 포작한들이 변장의 침탈에 견디지 못해,왜인에게로 들어가는 것으로 침

탈을 피하는 방법으로 삼는다고 합니다.304)

첫 번째 기사는 조선의 어부가 왜 의 뱃길을 안내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을 말해 다.왜구의 배 안에 조선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고,그 사람은 결국

조선의 어부일 것이라는 추측이다.조선 사람이 왜구와 함께 동행 하여 왜구의

배에 타고 있었기에 지원병이 온다는 조선말을 듣고 히 배를 돌려 도망갔다는

얘기다.

두 번째 기사는 포작 즉 제주유민들이 변방 장수의 침탈을 못 이겨 왜인 집단

으로 합류했음을 직설 으로 말하고 있다.이들에게 요한 것은 민족이 아니었

다. 세 민 세계에는 민족의식이 존재하지 않았다.305)필요한 것은 생존이었

다.생존을 해서 그들의 귀속 집단을 바꾸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때문에 제주유민이 왜구 집단으로 합류해 들어갔던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

었다.왜구 세계가 생존에 유리했다면 얼마든지 자발 편입이 가능했다.특히

부역과 공납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경우가 지 않았을 것이다.

다음의 기사가 이런 을 잘 보여 다.

303)『 실 』 45,  17 (1522 ) 7월 15  己未 (鎭將勢甚迫, 有人登山頂, 大呼而紿之曰: ‘水使領

船四十隻而來。’ 倭乃退去。 是必我國漁人在倭船之中, 聞而知之也······遂退, 是亦我國人在其船矣).

304)『 실 』 20,  11 (1556 ) 5월 14  辛未 (沿海鮑作干等, 困於邊將之侵漁, 投入於倭, 以爲息

肩之地).

305) 민 식에 해 는 트 , 1983,  , 2002( 역본),『상상  공동체: 민 주  

원과 에 한 』,  고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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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화동이라는 자는 우리나라 진도 사람으로 왜노에게 잡 가 온갖 충성을 다한

자인데, 에게 이르기를 ‘이 곳은 풍속과 인심이 매우 좋아서 거주할 만하니, 희

는 두려워하지 말라.조선은 부역이 매우 고되고,크고 작은 복을 한정 없이 징수

하여 감당할 길이 없으니,이곳에 그 로 거주해라.지난 연 에 마도와 가리포를 침

범하려다가 바람이 불순하여 손죽도에 정박하 는데,이는 내가 인도해 것이다’

하 습니다.306)

부역과 공납에 지친 조선 어부가 왜구 세력에 편입되어 그들의 길 안내를 했

던 구체 인 기록이다.

그러나 그 다고 하여 제주유민이 모두 왜구와 친화 이었던 것은 아니다.유

사한 생활환경은 때로는 조를 요구했지만 때로는 경쟁을 유발했기에 립 인

측면도 강했다.성종 16년(1485년)기사에 “왜 (倭賊)이 이(포작인)를 만나면 도

리어 두려워하고 피해서 달아납니다”라든가 “왜선(倭船)을 만났을 때 이 돌을 사

용하여 던져서 치면 부서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기록307)이 나온다.제주유민

과 왜구와의 경쟁 립 계를 보여 다.

연산 8년(1502년)10월 21일 기사에서는 왜 을 잡은 포작에게 상을 주는 문

제가 논의되고 있다.308)반면 종 17년(1522년)기사에서는 포작인들이 왜 에

게 습격당해 의복과 식량 등을 빼앗기고 배도 소실당했던 기록이 나오고 있

다.309) 한 종18년(1523년)기사에서는 왜구와의 투에서 패배했던 기록310)이

등장하는 반면,명종 12년(1557년)기사에서는 왜구와의 투에서 150명의 왜

이 탄 배를 불태우고 사살했던 기록311)이 등장한다.

이처럼 왜구와의 계에서 제주유민들의 선택은 단일한 게 아니었다.필요에

306)『 실 』 22,  21 (1588 ) 11월 17  丙寅 (有沙火同者, 我國珍島人也。 被擄而去, 因効忠

於倭奴, 謂介同曰: ‘此地, 風俗人心甚好, 可居也, 汝可無懼。 朝鮮則賦役甚苦, 大小全鰒, 無限徵出, 不勝支

當, 因留居此。 前年初, 欲犯馬島加里浦, 風候不順, 泊于損竹島, 此乃我之所嚮導也).

307)『 실 』 177,  16 (1485 ) 4월 12  癸亥 (倭賊遇之, 反畏避而去······遇倭船, 用此石投擊, 

則無不破碎).

308)『연산 』 46, 연산 8 (1502 ) 10월 21  庚申 (今捕賊倭論賞······鮑作人一等給緜布十匹, 二等

六匹, 三等三匹何如).

309)『 실 』 45,  17 (1522 ) 6월 20  乙未 (鮑作干等逢倭于甫吉島, 被奪衣糧雜物, 火其船隻).

310)『 실 』 48, 18 (1523 ) 6월 26  乙丑 (鮑作船十二隻, 率驍勇軍百餘人, 入海搜討, 逢倭戰

敗).

311)『 실 』 23,  12 (1557 ) 7월 7  戊午 (鮑作干等進告于南桃浦權管蔡淵洪。 淵洪率軍官等

進擊接戰, 一船之倭幾至一百五十餘名, 而權管等盡力射斬, 燒焚全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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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류하고 력하고 혹은 그들에게 귀속되기도 했으나 반면 그들과 경쟁

하여 갈등을 드러내며 투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체 으로 보면 왜인에게 귀속된 경우나 그들과 투하는 경우는 특

수한 사례일 것 같다.평소에는 유사한 생활환경에서 지 않게 교류하는 모습으

로 살아갔던 것으로 보인다.제주유민과 직 인 계를 표 한 것은 아니지만

태종 11년(1411년)기록에 “왜인의 흥리선이 늘 왕래하므로 거민들도 아무 지

않게 생각해서”312)라든가,세종 즉 년 기사에 “왜구가 국에서 침탈한 재물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남해지역에서 배를 세워 해변의 백성과 교역한지 오래이

나”313)라는 기록,세종 3년 기사에 “상인들이 왜 을 왕래하면서 법의 제한을 넘

어 지나치게 무역을 행하고 있다”314)라는 기록 등은 왜인과 조선 해민 사이의 빈

번한 교류 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국가에서 왜인과의 사 인 교역을 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들

과의 교류를 일상화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더욱 철 하게 군민(軍民)들이 은

히 물화(物貨)를 가지고 왜 (倭館)에 가서 매매하는 것을 일체 지시켰는데,

변방의 백성들은 원한을 품고 한 사람도 조정을 하여 력하지 않았고 왜인과

마음을 같이 하 습니다”315)라고 했을 정도 다.

어쩌면 이런 모습은 당연한 상이었을 것이다.남쪽 바다 사람들에게 왜인은

익숙한 존재 기 때문이다.배를 타고 다니며 생계를 꾸리는 유사한 생활환경이

이들의 교류를 일상화시켰을 것 같다.그 교류의 일상화가 왜어(倭語)를 하는 제

주유민,왜인 복장을 한 제주유민을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 사이의 결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교류하고 때론 섞이고

때론 투를 벌 을지언정 그들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했던 것은 아니다.사서 기

록 속에 그들이 다른 명칭으로 등장하는 것은 각각이 나름의 독립된 실체를 가

지고 있었다는 의미다.‘가왜(假倭)’라는 표 이 그 구체 증거가 된다.

312)『태 실 』 22, 태  11 (1411 ) 7월 15  甲戌 (倭人興利船尋常往來, 居民視以爲常).

313)『 실 』 1,  (1414 ) 10월 3  己卯 (倭賊侵掠中國, 以其所掠財物, 來泊我國南界, 與

邊民互市久矣).

314)『 실 』 12,  3 (1421 ) 6월 9  更子 (商賈之徒, 出入倭館, 汎濫貿易).

315)『 실 』 96,  36 (1541 ) 9월 27  庚戌 (使軍民人等, 潛帶物貨, 赴館買賣者, 一切禁斷, 而

邊民抱怨, 無一人爲朝廷致力, 而與倭同心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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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주유민과 국 水賊과의 계

16세기 명종 가 되면 국인 수 에 한 기사도 등장한다.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많은 경우 왜인들과 섞여 있었다는 이다.앞서 언 했던 후기왜구와

련이 있다.후기왜구는 마구잡이식 약탈을 일삼던 앞의 14세기 구왜구와는 많

이 달랐다.이들은 16세기 이후에 출 한 왜구로서 조공무역과 국의 해 (海

禁)정책 속에서 등장했던 존재이다.교역의 이윤을 얻기 해 해 을 깨뜨리고

바다로 진출한 국인들과 서양 상인들이 일본 규슈의 해민들과 이해 계를 같

이 하면서 서로 결합했다.이러면서 왜구의 성격은 무조건 약탈자에서 교역

개자로 차 변모해 갔다.316)

국 상인들은 해 정책 아래의 조공무역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다.당시 아

시아로 진출한 포르투갈인들 역시 조공무역으로는 그들의 상업 이익을 채울

수가 없었다.그래서 그들은 왜구가 만들어 놓은 사무역(私貿易)시스템에 심

을 가졌다.하지만 이 사무역은 사실상 불법 무역이었기에 필연 으로 폭력과 약

탈이 동반되었다.실제 세까지의 해양교역에서는 상업과 무력행사가 결코 별개

의 일이 아니었다.상인들은 때로는 상업 활동을 하고 때로는 해 질을 하고 때

로는 그 둘을 동시에 했다.317)

이 게 하여 후기왜구 안에는 국 상인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상인들도 합류

했다.당시 왜구의 두목으로 알려진 사람은 국 출신 왕직(王直)이었다.이들에

게 민족이라는 개념은 없었다.필요에 따라 연 하고 약탈하다가도 다시 각기 흩

어져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다.여기서 민족은 우선순 가 아니었다. 세에는 민

족이란 개념이 없었으며 특히 바다를 통한 교역에선 이처럼 가변 인 이해 계

가 앞설 뿐이었다.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국인 수 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타났던

상이다.후기왜구의 복잡한 민족 구성 특징 때문에 조선 조정에서도 처음에는 이

316) 주강 , 2005,『  다 식민  다』, 웅진, 181쪽.

317) 주경 , 2009,『 과 다』, 산 럼, 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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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정체 악에 혼란을 겪었다. 종 18년(1523년)기사에서 “ 국 사람이 일

본 사람의 옷을 입었고 배도 없었다고 하 으니 이것은 왜선(倭船)에 같이 타고

왔으면서 속이는 것이 틀림없다”318)라며 그들의 실체 악에 어느 정도 근했음

을 보인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처음에는 원정(原情)의 형식으로 추문하고 그 뒤에는 평

문(平問)하여,표류되어 온 이유를 끝까지 힐문하는 것이 가하다”319)라는 기록에

서 보듯이 국인에 한 조사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진행했다.‘원정(原情)’의 형

식으로 추문한다는 말은 사정을 하소연하면서 조사한다는 의미이며,‘평문(平問)’

한다는 말은 형구(刑具)를 사용하여 닦달하지 않고 그냥 신문한다는 말이다.사

계 속에서 국 해민을 하는 태도가 드러나는 목이다.수 이라고 의심

하면서도 왜구와는 달리 조심스럽게 취조하고 있다.특별 우 던 셈이다.

그러나 명종 로 들어서면 달라진다.약탈을 자행하는 수 임을 명백히 악

했던 것이다.명종 에는 국인 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특징은 앞서 언

했던 것처럼 왜인과의 연합이었다.다음의 인용 기사들은 명종 에 왜구와 연합

했던 국 수 들을 보여 다.

원(中原)사람이 와서 수 (水賊)이 된 일은 다 한 일입니다.복건(福建)사

람이 왜노(倭奴)와 내통하여 이미 병기(兵器)를 주고 화포(火砲)를 가르쳐 주었는

데,이것은 국과 우리나라에 다 불리한 일입니다.320)

국인 수 등장을 사안으로 악했음을 보여 다.구체 으로는 복건

(福建)지방 사람들이다.복건지방이라면 만을 마주보는 국 동남해안 지역이

다.후기왜구의 주요 구성원인 국 남부 해안지 사람들의 거주지다.그들이

왜인에게 병기와 화포를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그래서 조선 조정에서는 나름 긴

장하며 사태라고 규정했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 명종 7년(1552년)부터 명종 11년(1556년)사이 불과 5년

318)『 실 』 48,  18 (1523 ) 7월 28  甲午 (唐人衣倭衣, 且無船 必是乘倭船同來, 而諱之也).

319)『 실 』 48,  18 (1523 ) 7월 28  甲午 (初以原情問之, 其後平問, 窮詰漂來根因可也).

320)『 실 』 5,  2 (1547 ) 4월 19  更子 (但勑書見偸及中原人來爲水賊, 皆是重事。 福建人, 

交通倭奴, 旣給兵器, 又敎火(炮)〔砲〕, 此上國與我國, 皆是不利之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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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이들에 한 기사가 무려 5회나 등장한다.본격 으로 후기왜구가 들끓었던

시기다.

이른바 왜인이란 자들은 반이 국인이고321)

왜구 구성의 반이 국인임을 말하고 있다.일본학자들은 후기왜구의 10∼

20%만이 일본인일 뿐 나머지는 국인이 다수를 이뤘다고 주장한다.322)정확

한 통계는 없지만 조선 조정에서마 반이 국인이라고 악했을 정도다.실

제 국인이 많았던 것 같다.왜구 두목마 국인 왕직(王直)이라는 사람이 차

지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주도권도 국인이 쥐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그랬기

에 일본인들이 오히려 국옷을 입고 활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분명히 왜인인데 의복은 국의 것과 비슷합니다.323)

물론 어느 쪽이 더 심 이었는지는 요하지 않을 수 있다.다만 그들의 결

합 자체가 요하다.왜인이건 국인이건 국 을 굳이 따질 필요가 없을 것이

다.그들에게는 민족이 요한 게 아니라 다만 이익이 요했기 때문이다.그래

서 국인이면서도 왜인과 결합하여 국인을 살해하고 노략질을 해댔다.324)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조선 수 혹은 제주유민도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다.다음의 기사가 이를 암시한다.

그 에는 우리나라 말을 조 아는 자가 있었다니,이는 반드시 우리나라에 왕

래하던 왜인일 것이고 ( 략)이 말은 모두 국에서 사용하는 말이니,이번에 침범

해 온 자들 에 한 반드시 국 사람이 있거나( 략) 한 왜인들은 ‘가정(嘉靖)’

이란 연호(年號)를 쓰지 않는데 이번에는 ‘가정 34년’이라고 했으니 더욱 의심스럽습

니다.325)

321)『 실 』 13,  7 (1552 ) 7월 30  庚戌 (所謂倭人者, 唐人居半).

322) , 1999,「 본  보는  체」, 역사 연 ,『역사비평』46 , 299쪽.

323)『 실 』 16,  9 (1554 ) 5월 25  甲子 (明是倭人, 而衣服似同唐制云).

324)『 실 』 17,  9 (1554 ) 7월 12  庚戌 (但此唐人交通倭賊, 殺掠中原之人, 爲中朝叛賊).

325)『 실 』 18,  10 (1555 ) 5월 19  壬子 (其中有稍解我國言語者云, 此必往來我國之倭( 략)



- 122 -

우선 왜구 에 우리말을 아는 자가 있다고 했다.이를 두고 우리나라에 왕래

하는 왜인일 것이라 추정했다.그러나 반드시 그 다고 볼 것만도 아니다.우리

나라를 왕래하는 왜인이 아니라 왜인과 하던 우리나라 사람일 가능성도 있

다.유사한 생활환경 속에서 평소 왜인과 교류하던 조선 해민이라면 그들 집단의

구성원으로 가담했을 수도 있다.

다른 특징은 이 왜구 집단 안에 국인이 존재했다는 이다. 국에서 사

용하는 말을 했다거나 특히 국 연호 ‘가정(嘉靖)’을 쓴다는 은 단순히 국인

이 가담했다는 수 을 넘어 선 것 같다.일본 학자들의 주장 로 후기왜구의

심 세력이 국인임을 보여주는 근거로 볼 수도 있겠다.

다음 해인 명종 11년(1556년)기사에는 정체불명의 선박을 추 하면서 “ 국

배인지 일본배인지,우리나라의 수 (水賊)인지를 상세히 살펴 치계(馳啓)”326)할

것을 요구하는 기록이 나온다.이 기록 역시 후기왜구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조선 수 까지 그들과 결합했을 가능성을 말해 다.

한편 왜구와의 계를 언 함 없이 그 로 국 수 을 표 한 기사도 있다.

선조 40년(1607년)기사에 등장하는 국 수 이었다.이 국 수 들은 공물 수

송 선박을 약탈하려다가 조선 수군에 의해 체포당했다.327)

이들 국 수 을 체포하는 일에 제주유민이 나선 경우도 있었다.배가 난

되어 충청도 어느 섬에 표류해 있는 국 수 을 포작인이 체포하여 압송했던

경우다.328)이러한 경우를 고려할 때 제주유민과 국 수 과의 계도 단순하게

하나의 계로 설명하긴 어렵다.

기록에 명확히 등장하지는 않지만 후기왜구의 한 구성원으로 합류했던 조선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국 수 과 합류한 사람 에 조선말을 알아듣는 자가

있었던 을 보면 그 다.아마도 그런 사람은 바다 생활을 하던 조선 해인일 가

皆中原所用語也。 今之來寇者, 亦必有中國之人也( 략) 且倭人不奉嘉靖年號, 而今稱嘉靖三十四年, 尤可疑

也).

326)『 실 』 20,  11 (1556 ) 3월 23  壬午(唐、倭船與我國水賊與否, 詳察馳啓事).

327)『 실 』 207,  40 (1607 ) 1월 19  癸未 (本州貢物, 載船上京次, 行到睡鴨島, 則荒唐船揚

旗追逐 至泊於本州十里許玄地浦口 判官定將, 率軍兵馳進, 軍兵等踴躍往捕 觀其行止, 水賊無疑, 盡數縛結.

( 략) 牧使、判官親領唐人, 入州拘囚).

328)『 실 』 48,  18 (1523 ) 7월 20  戊子;  48, 18 (1523 ) 7월 28  甲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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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크다.그 다면 제주유민일 수도 있다.이런 사람들에 한 기록이 존재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국 수 에 합류하는 순간 그들은 제주 포작인이 아니

라 국 수 으로 분류되어 기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국 수 을 체포 압송하는 포작에 한 기록을 서 알 수 있듯이,

국 수 과 척 에 선 제주유민들도 분명히 있었다.그러므로 일본 학자들의

주장처럼 후기왜구의 주요 구성원으로 제주 포작인을 단순 설정하기는 어렵다.

물론 형편에 따라서 연합하고 약탈하고 흩어지고 했을 수는 있다.후기왜

구가 국인,포르투갈인 등 다민족으로 구성되었던 을 생각할 때,여기에 제

주유민도 함께 합류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민족이나 국 에 계없이 해양

생활 속에서 이해 계에 따라 묶이고 흩어지던 게 그들이었기 때문이다.다만 제

주 포작인이 왜구의 한 주체가 되었다는 직 인 기록은 없다.때문에 제주유민

이 곧 왜구라고 섣불리 단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하지만 그 다고 해서 그

가능성 자체마 부정하는 것 한 옳지 않다.기록만으로 볼 때는 후기왜구에

가담한 제주 포작인이 많았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단지 열려있는 가능성으로만

생각해 볼 수 있을 뿐이다.

후기왜구와 무 하게 제주유민과 국 수 과의 계를 생각해야 할 목이

있다. 국 해랑도 수 문제이다.후기왜구보다 오히려 해랑도 수 의 경우에서

제주유민과 국 수 의 결합 가능성이 높다.앞의 고찰에서 국 해랑도가 수

의 근거지가 되었음을 보았다.그리고 그 해랑도에 제주유민이 살고 있음도 확인

했다.따라서 제주유민이 해랑도 수 이 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했다.

이들 해랑도 수 은 주로 황해도와 평안도 연해 지방에 출몰하여 양곡 수송선

을 약탈했다.329)선조 임 이 통탄하 듯이 해랑도를 시작으로 그 일 의 도 들

이 해상을 횡행하여 조선 사람의 의복과 양식을 약탈330)하 을 뿐만 아니라,심

지어 나포(搜捕)에 나선 병선을 빼앗기까지 하는 등 그 세가 단했다.331)

종 23년(1528년)당시 해랑도에는 국인 수천 명과 조선인 400∼500명이

329) , 2011,「 시  해 단 해역  경계  島嶼  : 海浪島  薪島  심 」 청사학

, 『 청사연 』 36집, 366쪽.

330)『 실 』 211,  40 (1607 ) 5월 2  甲子 (攘奪我國人衣糧者也).

331)『 실 』 209,  40 (1607 ) 3월 13  丙子 (而今此賊, 猶橫行海上, 至於搜捕兵船見奪, 極爲

痛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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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했었다.332)한편 연산군 6년(1500년)해랑도 토벌을 나가 그 일 에서 체포

해 온 사람은 국인이 78명,조선인이 34명이었다.333) 체 인구 에 몇 %가

수 활동을 했을지는 알 수 없다.다만 여기서 요한 것은 국인과 조선인이

함께 거주했다는 이며 한 체포당한 자들 역시 국인과 조선인이었다는

이다.그 다면 해랑도 수 은 국인,조선인 혼합 수 이라고 볼 수 있다.그리

고 그 조선인 에는 제주유민이 들어 있을 가능성도 한 많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학자 高橋公明(2001)는 국 원명 교체기 강성 주변 舟山列島의

해상세력 반란인 난수산의 난(蘭秀山의 亂)을 주목했다.334)그 난에서 패배한 해

상세력 일부가 제주도로 도망 왔고,그들이 다시 라도 고부 땅에서 활동했던

것을 국 수 상에 연결시켰다.난수산 세력의 이러한 이동 생활은 이미 해

상세력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본 것이다.따라

서 제주의 해상세력과 국 남부 해상 세력은 일 부터 연결되어 있었다는 주장

이다.그리고 그것은 곧 16세기 국인 왜구의 뿌리가 깊다는 의미라고 하 다.

물론 타당한 지 일 수는 있다.해상세력 사이의 교류는 일 부터 있었을 것

이다.그러나 14세기 말 사건을 가지고 16세기 상을 설명하는 것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바탕에 해상세력 간의 네트워크라는 게 형성되어 있었을 수

는 있다.그러나 그것이 곧바로 16세기 국 수 과 제주유민의 결합을 보증하기

는 어렵다.

이상에서 살핀 제주유민과 국 수 과의 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비슷

한 생활환경 속의 해상세력인 까닭에 교류의 가능성,연합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

다.그러나 직 으로 그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세력을 형성했다는 기록은 없다.

뿐만 아니라 국 수 을 체포 압송하는 모습을 보인 기록이 있어 오히려 그 반

의 모습이 두드러진다.하지만 16세기의 후기왜구가 국인,일본인,포르투갈

인 등 다민족으로 구성되었던 을 생각한다면 제주유민 역시 일부는 이들 집단

에 합류했을 가능성은 있다.합류 이 에 교류했을 가능성 역시 열어 둬야 할 것

이다.

332)『 실 』 62, 23 (1528 ) 8월 6  乙巳 (海浪島中, 中原人數千, 我國人四五百居之).

333)『연산 』 38, 연산 6 (1500 ) 6월 28  庚戌 (捕唐人七十八, 我國人三十四而還).

334) 高橋公明, 2001,「海域世界の交流と境界人」, 大石直正·高良倉吉·高橋公明,『周緣から見た中世日本』, 講

談社, p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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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임진왜란과 제주유민

하루 안에 제주도와 한반도 연안을 왕복하는 항해 능력,335)한반도 모든 연해

와 국 해랑도까지 펼쳐진 활동 범 등은 제주해인(海人)의 해양능력을 보여

다.때문에 제주사람들이 거 출륙 유랑하던 15세기 성종 부터 이들의 능력을

활용하자는 논의가 조정에서도 제기되었다.

“선체(船體)는 왜인의 배보다 더욱 견실하고,빠르기는 이보다 지나치는데”336)

라는 특징에 주목하고 “사람됨이 날래고 사나우며 그 배가 가볍고 빠르기가 비

할 데 없어서,비록 폭풍(暴風)과 사나운 도(波濤)라 하여도 조 도 두려워하고

꺼려함이 없으며,왜 (倭賊)이 이를 만나도 도리어 두려워하고 피해서 달아납니

다”337)라고 평가하면서 이들의 군사 활용을 논했던 것이다.

이 무리들은 이미 배[舟楫]로써 생활하고 있으니,바다를 방어하는 데 이용하면

곧 국가의 이익입니다.소재지[所在官]의 만호(萬戶)에게 부근의 가까운 곳에 분치

(分置)하도록 이미 법을 세웠으니······만일 변방(邊方)에 한 일이 있으면 이 무

리들이 가장 수상(水上)에서 쓸 만한 군사가 될 것입니다.338)

이 무리들은 배를 잘 다루니,만약 그들을 활용한다면 왜 (倭賊)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니 진실로 유익할 겁니다.339)

제주유민의 배 부리는 능력을 높이 사면서 그것을 활용하여 왜 에 비하자

고 논의하고 있다.이들을 군사 으로 활용하기 해 소재지의 만호에게 포작인

들을 분치하도록 법까지 세웠다고 한다.그런데 성종 의 이런 논의는 논의에서

그친 듯하다.분치까지는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들을 군사 으로 활용하자는 건의

335)『 실 』 3,  1 (1469 ) 2월 29  甲寅 (乘夜出陸, 朝往夕返).

336)『 실 』 83,  8 (1477 ) 8월 5  己亥 (船體視倭尤牢實, 而迅疾則過之).

337)『 실 』 177,  16 (1485 ) 4월 12  癸亥 (爲人勇悍, 其船輕疾無比, 雖暴風虐浪, 略無畏忌 

倭賊遇之, 反畏避而去).

338)『 실 』 178,  16 (1485 ) 4월 19  己亥 (但此輩旣以舟楫爲生, 用以防海, 乃國家之利也. 

所在官萬戶傍近處分置, 旣已立法······則萬一邊上有警, 此輩最爲水上可用之兵也).

339)『 실 』 262,  23 (1492 ) 2월 8  己酉 (然此輩善操舟, 若用之以當倭賊, 誠爲有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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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서 왕은 신들에게 잘 의논해 보라는 정도의 반응340)만을 보 다.아직

은 군사 활용보다도 소요나 일으키지 않게 안집(安集)시키는 게 우선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군사 활용에 한 논의는 결실을 맺었다.제주유민

일부가 조선 수군에 편입된 것이 확인되는 기록은 종 에 보인다. 라 우

수 에 소속된 포작들을 제주도로 쇄환하려 하자 병부와 라도 찰사가 이를

강력 반 했다.왜 에 맞서 배를 작동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논리 다.341)

언제 처음 편성된 것인지,그리고 그 규모가 어떠하 는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하지만 종 에 이들이 라도 우수 할 속에서 군사 역할을 담당

했다는 것만큼은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물론 이들의 속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는 분명치 않다. 속의 정도가 강했다면 이미 이들은 정착생활에 가까웠을 것이

며, 속의 정도가 느슨했다면 수군에 등록된 채 내 지역 안에서는 여 히 특

정 정주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을 것이다.그래도 라도 우수 에 소속되었다

는 만으로도 이 성종 에 비해서는 속의 정도가 심화되었으며 그런 만큼

그들 나름의 자율성은 많이 상실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들의 투력이 구체 으로 드러난 것은 임진왜란 때이다.국가와 국가 간의

충돌이 발생하자 비교 국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생활하던 포작인들도 국가

무장력의 일부로 편성되어 그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이것은 일본 측에

서도 마찬가지 다.임진왜란 당시 선 장에 나섰던 고니시 유키나가( 西行長)

도 해 겸 무역상 출신의 해상세력이었다.342)비교 자율권이 강했던 그들 역

시 국간 간 쟁이 발발하자 국가 권력 안에 묶여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제주유민 역시 쟁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다.조선 수군은 이들을 실히 필

요로 했다.하지만 때로는 일본군의 일부로 살아가기도 했다.그들이 가진 해상

능력은 쟁의 두 당사자 모두가 탐내는 재능이었기 때문이다.

340)『 실 』 262,  23 (1492 ) 2월 8  己酉 (上曰 船隻事, 其諭觀察使 頭無岳事, 其令該司議

啓).

341)『 실 』 87,  33 (1538 ) 2월 11  乙卯 (今若水營所屬鮑作漢, 一切勒還, 則凡干緩急, 制船

無由, 防備踈虞, 至爲可慮);『 실 』 92,  35 (1540 ) 1월 10  癸卯(右道水營案付鮑作漢, 亦

在刷還中 其時柳泓爲水使, 啓以爲, 彼人等, 皆被刷還本(道)〔島〕, 無操舟人云.)

342) 민웅, 2004,『 진 란 해 사』, 청어람미 어,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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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선 수군으로서의 제주유민

이순신의 <난 일기>를 번역한 김경수(2004)의 해설에 따르면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 하나가 바로 포작의 시 투입이

었다고 한다.343)일정한 거처 없이 해상을 떠돌며 고기잡이로 생계를 하던

포작은 본래 육군 훈련만 받아 바다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이순신에게는 해 승

리의 주요 요인이었다는 것이다.

조원래(2003)역시 포작과 같은 비정규군이 임진왜란 이 에 이미 라도의

수군편제와 연계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훗날 수군이 승첩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

했다고 말한다.344)

당시 조선수군의 구성을 본다면 이들의 이야기가 근거 없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본래 수군의 충원은 양인계층의 沿海民이 원칙이었다.그러나

연해민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 실제는 沿海民과 山郡人을 고루 나 어 포진(浦

鎭)에 이속(移屬)시켰다.345)그런데 이들 수군은 육군과는 달리 1년에 6개월을 근

무했으며 식량,무기,군복도 자체 조달해야 했고,그 외에 노역이나 함선 건조,

소 생산,진상물 마련 등도 담당하여 부담이 컸다.때문에 기피 상이 되어

충원하기가 쉽지 않았다.346)그래서 실제는 천인계층이나 범죄인으로 충당하기도

했다.347)『經國大典』에는 수군의 총 수가 48,800명으로 규정348)되어 있었지만

실제 그 수를 채우기는 힘들었다.이순신의 장계에 “이름만 군 에 올랐을 뿐이

지 그 에는 잡동사니가 반이나 되어 그 실제의 수는 아주 습니다”349)라고

했을 정도로 실제 수군의 수는 많지 않았고 그마 도 바다에 익숙지 않은 사람

들이었다.

343) 신 원 , 경  편 , 2004,『평역 』, 행복한 , 85쪽.

344) 원래, 2003,「  승 」, 사편 원 ,『한 사』29, 탐 당, 58쪽.

345) 方相鉉, 1991,『朝鮮初期 水軍制度』, 민 사, 33쪽.

346) 근, 1991( : 한 사, 1998),『 사』, 사 과학 사, 222쪽.

347) 원래, 2003,  , 56쪽.

348)『經國大典』番次都目 水軍 漕卒.

349)『影印 李忠武公全書』, <請沿海軍兵糧器全屬舟師狀>, 成文閣, 1989, 120쪽(名雖載籍 雜頉居半其實鮮

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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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마 도 사실은 바다에 익숙한 사람은 아니었다.때문에 제주유민인 포

작의 활용가치는 매우 높았던 것이다.

임진왜란 발발 직후 이순신의 첫 출 에서부터 제주유민의 활동이 드러난다.

1592년 5월 4일 새벽의 모습이다.이순신의 제 1차 옥포 승첩을 아뢰는 계본인

<玉浦破倭兵狀>350)에는 “여러 장수들과 옥선(板屋船)24척, 선 15척,포작선

46척을 거느리고 출 하여”351)라는 목이 나온다.

임진왜란의 첫 해 부터 제주유민이 동원되고 있었다. 체 85척의 배 에

제주유민이 타고 다니던 포작선이 46척이었다.여기서 선 15척은 승선 인원이

5명 이하인 소형 부속선에 불과했다.352)그 다면 정작 주력은 옥선(板屋船)과

포작선이라고 할 수 있다.그 포작선의 수가 옥선(板屋船)의 거의 2배에 이

른다.353)그만큼 쟁 기부터 포작인들이 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보게 된

다.

여기서는 임진왜란 기부터 조선 수군의 일원으로 활동했던 제주유민을 그

역할별로 나 어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들의 모습에 가까이 근하고자 한다.이

들은 쟁 수행 과정에서 때로는 정 역할로 때로는 부정 행 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었다.

1)수로(水路)안내인

앞에서 제주유민들의 이동 범 가 국 해랑도까지 미침을 보았다.그런 까닭

으로 임진왜란 이 에도 지방 들은 이들 제주유민이 지닌 수로(水路)정보를 활

용하고 있었다.성종 17년(1486년)경상도 찰사(慶尙道觀察使)손순효(孫舜孝)

가 연안 방비책을 조정에 올리면서 하던 말 에 다음과 같은 구 이 있다.

신이 곤양·사천·고성(固城)에 이르러 제주(濟州)에서 와 사는 두무악(頭無岳)등

350) 萬曆 20 (1592 ) 5월 10  계본.

351)『影印 李忠武公全書』,<玉浦破倭兵狀>, 각, 1989, 76쪽(諸將 板屋船 二十四隻 狹船 十五隻 鮑作船 

四十六隻 領率發行).

352) 민웅, 2004,  , 79쪽.

353) 그런  2   는 포 에 한  보 지 는다. 그것  마 1    식 

 등 지  포 들  2   는 식  등  다    게 

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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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를 불러 모아놓고 술을 먹이고 국령(國令)을 유시(諭示)하며, 수로(水路)를 자

세히 물으니,각각 소견을 아뢰는데,뭇사람의 말이 한결 같았습니다. 마도( 馬島)

에서 남해 미조항까지 그 사이에 크고 작은 섬이 벌여 있어 서로 연하 는데····

··354)

남녀 두무악들을 모아 술을 먹여가며 물길 정보를 캐고 있다.국가의 명령임

을 엄하게 알리고서 조사하는 것인지라 두무악들이 허투루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모두 일치했다.그들이 제공한 정보는 마도에

서부터 남해 미조항까지의 여러 섬과 물길에 한 정보 다.성종 의 기록인지

라 제주유민이 조선 수군에 편제되기 이 상황이다.그런 까닭에 단순히 찰사

에게 물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종 에는 이들이 수군의 일원으로서 물길을 직 안내하고 다녔다.

그런데 다시 쇄환 논의가 일어 이들의 거취에 한 문제가 발생했다.병조(兵曹)

에서는 당연히 이들의 쇄환을 반 했다.

허다한 여러 섬에서 왜 을 수색하거나,혹 양(大洋)에서 갑자기 선(賊船)을

만나 공격하는 등의 일은 수로(水路)에 익숙한 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지

수 (水營)에 소속된 포작한(鮑作漢)을 일체 억지로 쇄환하면 모든 한 일이 생길

에 배를 작동하게 할 방법이 없어서 방비가 소홀하여지고 잘못되는 일이 있을까

매우 우려됩니다.355)

“慣知水道 ”즉 수로에 익숙한 자가 아니면 선을 만났을 때나 왜 을 수

색할 때 제 로 응하지 못한다는 논리 다.그러니 쇄환하지 말게 해달라고 건

의하고 있다.이에 임 은 의논한 로 하라며 쇄환을 지시켜 주었다.남해안

다도해의 그 복잡한 지형을 떠올릴 때,그 지형에 따른 물길을 제 로 알고 있는

자가 그만큼 필요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임진왜란이 시작되자 이들의 역할은 더욱 커졌다.이순신의 장계에도 물길 안

354)『 실 』 197,  17 (1486 ) 11월 22  癸亥 (臣到昆陽、泗川、固城, 招集濟州來居頭無岳等

男女饋酒, 諭以國令, 且詳問水路, 各陳所見, 衆口如一 自對馬島至南海彌造項······).

355)『 실 』 87,  33 (1538 ) 2월 11  乙卯 (但許多各島倭賊搜討, 或於大洋, 卒遇賊船, 勦擊等

事, 非慣水道者, 不能。 今若水營所屬鮑作漢, 一切勒還, 則凡干緩急, 制船無由, 防備踈虞, 至爲可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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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인의 필요성을 언 하는 목이 있다.다음은 쟁 발발 보름만인 1592년 4월

30일 이순신이 올린 장계 <赴援慶尙道狀(2)> 에 나오는 내용이다.

신의 외로운 他道의 군사로는 그 道의 물길이 험하고 평탄한 것을 알 수 없고,

물길을 인도할 배도 없으며356)

당시 이순신은 라 좌수사 다.그리고 원병을 요청했던 원균은 경상 우수사

다.경상 좌도는 이미 완 히 유린당했고,경상 우도의 수군 도사 던 원균은

인 힘의 열세를 느 다.그래서 라 좌도 수군 도사 이순신과 라 우도

수군 도사 이억기에게 원병을 청했던 것이다.

원균의 요청을 듣고 이순신이 경상도로 출병했다.그러나 이순신은 출병하면

서도 물길을 몰라 힘들어 했다.물길을 모르는 상태로 “경솔하게 행동을 개시한

다는 것은 한 천만 뜻밖의 실패가 없지도 않을 것”357)이기 때문이다. 의 기

록은 그 답답한 심경으로 올린 장계 내용 일부이다.원문의 “孤單客兵”을 ‘타

도의 군사’로 번역했는데,이는 ‘경상도의 물길을 모르는 라도의 군사’를

말한다.

그 당시에는 자세한 해도(海圖)가 없었고,남해의 다도해는 평상시에도 조류와

암 ,그리고 바람의 움직임이 복잡해서 구역별로 수로 안내인이 필요했다.358)

물길을 아는 병사로는 포작인 말고도 이순신의 장계에 자주 등장하는 ‘토병(土

兵)’이 있었다.그들도 물길을 알기는 했다.그러나 그들은 토병이라는 말 그 로

그 지역의 물길만을 알 뿐이었다.즉 그들은 구역별 수로 안내인이었다.

하지만 포작은 구역별 안내인이 아니었다.모든 해안을 두루 다녔던 존재이기

때문에 남해안 체 지역의 물길을 알고 있었다.앞서 인용한 기록에서 보면 쓰

시마에서 남해도 미조항까지의 물길을 일 되게 설명해 정도 다.

쟁 이라 의 기동함 가 매복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았다.359)때문에 이

순신은 1차 출동 때 원균 수사에게 수로 안내인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다.

356)『影印 李忠武公全書』,<赴援慶尙道狀(2)>, 각, 1989, 75쪽(臣之孤單客兵未諳同道水路險夷旣無引路

之船). 

357)『影印 李忠武公全書』,<赴援慶尙道狀(2)>, 각, 1989, 75쪽(輕易啓行亦不無千里意外之慮)

358) 신역사연 , 2005a,『 신과 진 란』1, 비 사, 198쪽.

359) 신역사연 , 과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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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균은 아무도 보내주지 않았다.360)때문에 당시 이순신 함 는 무척 애

를 먹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순신은 수로 안내자의 필요성을 실히 느 다.제주유

민 포작들이 이순신 함 로 유입된 것은 이순신의 이런 경험에서 비롯되었다.물

길 안내인을 충원한 결과 첫 출 에서 포작선 46척이 등장했다.그리고는 3일 뒤

첫 해 즉 옥포해 361)은 이순신 수군의 승리로 끝났다.

2)선박 조종인

제주유민 포작들의 배 다루는 능력이 주목받은 것도 유민 발생 기부터 다.

다음의 성종 17년(1486년)기사는 이들의 배 다루는 능력을 말해 다.

곤양·진주·사천·고성에 두무악(頭無岳)등을 나 어 두면,모두 배를 잘 부려서

물결에 달려가는 것이 나는 새와 같으니,그들을 어루만져 편히 살게 하면 할 때

에 쓸 수 있을 것입니다.362)

역시 포작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다.그런데

그들이 배 부리는 솜씨를 ‘正如飛鳥’즉 나는 새와 같다고 비유했을 정도다.

360) 원균 사가 신에게  내  보내지  것  당시  편  특  다. 본래 

 지  어 체 는 진 (鎭管)체 다. 진 체 는 각 지역  어  그 지역에  지고 해결하

는 식 다. 각 지역별 사   고 각각 지역  독   어했다. 그러  병  

개병(良人皆兵) 원  릿해지  립 (代立制)가 행하고 결  포 (放軍收布制) 지 변

질  실  병사가 는 사람  극  어 다.   병사 는 진 체  지할  없었다. 그래

 에   견하고 주변 여러 고  병사  러   편 하는 승 략(制勝方略)체

 할 에 없었다. 승 략체 는 변 후 주 사  에 해 만들어 다. 

진 란  신립   경우 다. 사  신립  지 에 어 그 지   어  

싸웠다.  다. 지역 실  고 또 평 에 지 과 병사간  계   어 지 

는 식 라  많 다.   도 할 에 없었  게 당시  실 었다. 그런  

 런  하지 다. 과 달리 다라는 특  었  다. 에 한 지 는 

에  견 어 는 고  지 라 하 라도 해  경험도, 타는 능 도 없는 들   다  

지하고 어 승 략(制勝方略)체   어 웠  다. 에 진 체  고 했다. 그런

 진 체  단   신  청  원균  시한 에    듯  지역별  통 할 

사   없다는 다. 진 란  경상우 사 원균, 라 사 신, 라 우 사 억

는 같  사  동 었다. 들  같   행하 도 통   펴 가 어 웠다. 고

사   없는 각각 독  어체  다. 런 단  보 하  해 에 3도 통

사가 만들어진다. 신  3도 통 사가 었  는 1593  8월 었다( 근,  , 201쪽;  

, 2003,「진 체  립과 지 」, 사편 원 ,『한 사』23, 탐 당, 245쪽 등 고). 

361) 포해  1592  5월 7 에 었다.

362)『 실 』 197,  17 (1486 ) 11월 22  癸亥 (昆陽、晋州、泗川、固城分置頭無岳等, 皆能操

舟逐浪, 正如飛鳥, 撫以安業, 緩急可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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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조선 수군의 배 다루는 능력은 많이 떨어졌다.조정의 정책 자체가 해상

방 를 극 으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조선의 수군으로 일본군을 막아내

기 어렵다고 속단하여 처음부터 육상방 에 주력할 것을 고집해 왔던 것이다.즉

일본군은 해 에 능한 반면 조선군은 육 에 능한 것으로 오 하여 이 쳐들어

올 경우 그들을 육지로 끌어올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363)

『 종실록』에도 조선 수군의 배 다루는 기술이 떨어졌음을 지 하는 기사가

등장한다.

이른바 수군이라는 것도 직 배를 움직이는 법을 익힌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 고

용되어 배를 탄 사람들로서,이들이 수군의 역사(役事)를 신하고 있습니다.이리하

여 수군 자신은 집에 있으므로 배를 조종할 모르는 자가 다하여 비록 배

는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이 한 매우 우려되는 일입니

다.364)

왜인(倭人)들의 우월한 기술은 배를 잘 운행하는 것이어서,우리나라의 특기는 아

니다.365)

수군이라고 해 야 배를 움직이는 법을 아는 자가 거의 없었다. 문 으로

배 다루는 법을 익힌 자가 아니라 그냥 고용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그러니

배가 있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이었던 게 당시 조선 수군의 실이었다. 한 왜

인과 비교하며 조선 수군의 배 다루는 능력이 떨어짐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기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그것은 1510년 삼포왜란을 계기로 성

곽시설이 없던 수군기지에 성곽을 쌓으면서부터 나타난 상이었다.성곽을 쌓은

이유는 함 가 조운(漕運)등의 일로 어디 가고 없거나 해상 투에서 실패한 경

우에도 을 방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다.즉 만약 바다에서 패 하더라도 성

곽을 바탕으로 의 상륙을 지할 수 있다고 단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조치가 반드시 정 인 효과를 가져 왔던 것만은 아니다.수군기

363) 원래, 2003,  , 57쪽.

364)『 실 』 48, 18 (1523 ) 6월 26  乙丑 (其所謂水軍, 亦非親習舟楫, 皆雇於騎船, 以代其役, 

身則在家 專不知操舟者頗多 雖有船而無人 是亦甚可慮也).

365)『 실 』 45,  17 (1522 ) 6월 22  丁酉 (且倭人之長技, 在舟楫, 而非我國之長技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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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성곽을 쌓은 후부터는 첨사,만호 등이 이 과는 달리 성안에 틀어박 해

안방어에 소홀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366)즉 “성(城)을 쌓고 방어한 뒤부터는 배

를 타고 방어하는 제도가 폐기”367)되어 수군의 배 조종 능력이 격히 떨어지게

되고 말았다.

임진왜란이 시작되었을 때 이순신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던 모양이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을 막는 방책에 있어서 수군이 작 을 하지 않고 오

직 육 에서 성을 지키는 방비에만 력하 기 때문에,나라의 수백 년 基業이 하루

아침에 의 소굴로 변해진 것입니다.368)

1592년 5월 10일 제 1차 옥포 승첩을 아뢰는 장계를 올리면서 했던 말이다.

수군이 배를 타지 않고 성을 쌓아 육 만을 생각하며 바다를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무도 쉽게 부산 등지를 내줬다는 탄식이다.

그랬기에 이순신에게 포작은 더 없이 소 한 병력이었다. 염병과 군량 부족,

투에서 죽어간 병사들 포작에 해 특히 애석해 하는 이 남아 있다.

건강하고 활 잘 쏘며 배도 잘 부리던 토병과 포작369)

1593년 8월 10일자 왜군의 정세를 아뢰는 장계 에 나온 표 이다.건강하고

활 잘 쏘며 배 잘 부리던 포작이었다.그 특히 ‘배를 잘 부렸다’는 것은 포작

인들의 본래 특질을 정확히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이순신 수군이 포작인을 수

용한 것도 본래 그들의 배 다루는 기술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선조실록』에도 두 차례 비슷한 기사가 나온다.“ 선(戰船)은 포작한(鮑作

干)이 없으면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370)라든가 “육지에 있는 수군은 배 다루는

것을 몰라 번(番)이 되면 목포(木 )를 마련하여 해변에서 포작인(鮑作人)을

366) 근, 1991( : 한 사, 1998),『 사』, 사 과학 사, 198쪽.

367)『 실 』 99,  37 (1542 ) 8월 15  壬辰 (自築城防禦而後, 乘船防禦之制廢).

368)『影印 李忠武公全書』,<玉浦破倭兵狀>, 각, 1989, 80쪽(臣之妄意禦敵之策不以舟師作綜進退而全務陸

戰守成之備使 國家數百年基業一朝變成賊藪).

369)『影印 李忠武公全書』, <陳倭情狀>, 각, 1989, 111쪽(壯健能射慣熱舟楫土兵鮑作之輩).

370)『 실 』 121,  33 (1600 ) 1월 4  己酉 (戰船無鮑作, 則不得制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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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해서 립(代立)시키는데”371)라는 기록이 그것이다.

이처럼 선박 조종 능력이 모자랐던 조선 수군에게 포작인의 존재는 해 승리

의 요한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3) 투병

임시 편성된 비정규군이라고 할지라도 쟁의 참화는 포작인들을 비껴가지 않

았다.물길 안내와 선박 조종만으로 그들의 역할이 끝난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쟁은 상황에 따라 모든 병사를 투병으로 내몰기도 한다.

임진왜란 제주유민들도 마찬가지 다.앞서 ‘건강하고 활 잘 쏘며 배도 잘

부리던’포작이라고 표 했던 이순신의 을 봤다.포작인들은 배도 잘 부렸지만

투 능력도 뛰어났던 모양이다.이들이 실제 투에도 참여했음을 보여주는 기

록들이 있다.

이순신이 쟁 에 올린 장계 안에는 사자,부상자를 보고 하는 내용이 있

다.이순신은 출 때마다 메모 형식의 선상일지를 어놓고 귀항 후 이를 문장

으로 고쳐서 조정에 장계를 올렸다.372)그 안에 사자,부상자 명단이 들어갔던

것이다.

萬曆 20년(1592년)6월 14일 올린 장계 <唐浦破倭兵狀>373)의 말미에는 “

할 때 사졸로서 화살이나 철환을 맞은 사람이 있는데 그 에는”374)이라며 사

자와 부상자의 직함과 이름을 차례 로 나열하고 있다.모두 47명의 이름이 나온

다.正兵부터 鎭撫, 夫,私奴,格軍 심지어 牧子까지 그 지 가 다양하다.그

포작은 내은석(內隱石),남산수(南山水),문세(文世),말손(末孫),흔손(欣孫)이라는

이름으로 5명이 나온다.

그 내은석(內隱石)은 철환에 맞아 죽었으며,남산수(南山水)와 문세(文世)

는 철환에 맞았으나 상에 이르지는 않았고,말손(末孫)과 흔손(欣孫)은 화살에

맞았으나 상에 이르지는 않았다.

371)『 실 』 136,  34 (1601 ) 4월 1  戊辰 (陸地水軍, 全不解操舟, 當番則責木布, 雇立海邊鮑

作人).

372) 신역사연 , 2005a,『 신과 진 란』1, 비 사, 15쪽.

373)  계는 1592  6월 2  당포해 과 6월 5  당항포해  경과  보고한 계 다.

374)『影印 李忠武公全書』 ,<唐浦破倭兵狀>, 각, 1989, 87쪽(接戰時 士卒逢箭中丸人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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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는 체가 13명이며 이 포작은 1명이다.그리고 부상자는 34명 에

4명이 포작이다. 사자와 부상자를 합하면 체 47명 에 포작인은 5명, 략

10%가 된다.이 비율을 그 로 용하여 당시 수군의 구성을 엿볼 수도 있겠다.

물론 투 참가자와 사·부상자의 비율이 같지 않은 수도 있다.하지만 부족한

자료를 감안하여 추론할 때 유사하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므로 당포와

당항포 해 에서 제주유민의 투 참여 비율은 략 10% 내외라고 말할 수 있

겠다.

반면 토병(土兵)은 체 47명 에 3명으로 약 6%이다. 지에서 징발된 토병

보다 남해안 체의 물길을 아우르는 포작인의 비율이 높다.그만큼 임진왜란에

말려들어간 포작인의 수가 많다는 의미겠다.

1592년 7월 15일 올린 제3차 한산도 승첩을 아뢰는 계본 <見乃梁破倭兵

狀>375)에도 말미에는 사자와 부상자의 명단이 실려 있다. 투의 규모가 컸던

만큼 앞의 당포해 보다는 사자,부상자의 숫자가 많다. 사자는 19명,부상자

는 115명으로 체 134명의 직함과 명단이 실려 있다.

이 포작은 15명이다.포작 장동(張同),고풍손(高風孫),본 일선 수군 포작

이보인(李甫仁),낙안 격군 포작 업동(業同),세천(世千),이담(李淡),손망룡(孫望

龍),포작 화리동(禾里同),흥양 일선 포작 고읍동(高邑同),남문동(南文同),진동

(進同),본 삼선 격군 포작 이문세(李文世),발포 이선 포작 마구지(馬仇之),망

이(望已),흔복(欣福)등이 그들이다.비율로 보면 약 11%가 되어 앞의 당포해

에서의 비율과 유사하다.다만 특징 인 은 이 투에서는 포작 사망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이다. 체 사망자가 19명인데 여기에 들지는 않았고,철환에

맞았으나 상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부상자 명단에 15명이 들어가 있다.그러나

그것만을 가지고 포작이 덜 험한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1592년 9월 17일 제4차 부산포 승첩을 아뢰는 장계 <釜山破倭兵狀>376)에도

사상자 보고가 실려 있다.철환에 맞아 사망한 자는 5명이다.그 하나가 포작

김숙연(金叔連)이었다.그리고 부상자는 25명이며 그 포작은 김억부(金 富),

김개동(金開東),북개(北開), 동(今同)등 4명이었다. 체 으로 보면 30명

375)  계는 1592  7월 8  한산  경과  보고한 계 다.

376)  계는 1592  9월 1  산포해  경과  보고한 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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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5명으로 약 16.7%의 비율이다.

이순신이 올린 의 세 장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은 다음과 같다.임진

왜란 에 제주유민은 물길 안내나 선박 조종만이 아니라 실제 투에도 참가했

다.그 과정에서 철환에 맞아 사하거나 혹은 부상을 입었고 화살로 부상을 입

은 자들도 있었다. 사,부상병 가운데 포작의 비율을 보면 10%∼17% 정도가

된다.이 비율은 체 투 참가 수군 가운데서 포작의 비율로도 추정해 볼 수

있겠다.즉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 구성에서 제주유민은 체의 10% 이상이

되었다는 말이다.배 다루는 능력과 물길 안내의 능력 때문에 타 지방민에 비해

훨씬 높은 투 참여 비율을 보여 다고 하겠다.

4)정보 제공인

포작인의 특징 하나는 유랑 생활이었다.“작은 배에 처자(妻子)를 싣고 해

곡(海曲)으로 떠돌아다니며 우거(寓居)하는데,이르는 곳이 만약 마음에 맞지 않

음이 있으면,곧 도망하여 흩어져서 거취(去就)가 일정함이 없었다”377)라는 기록

에서 보듯이 그들은 정착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때문에 유랑 속에 여러

지역의 정보를 가지게 되었다.특히 해양 정보를 많이 가지게 되었고,이들이 가

진 정보는 에서도 필요한 것이었다.수로에 한 정보만이 아니라 왜구의 동향

은 특히 에서 심을 가진 분야 다.

왜구의 동향을 악하는 문제는 임진왜란 이 부터 포작에게 많이 의존했다.

“포작간(鮑作干)이 고하기를 ‘왜선(倭船)4척이 평두도(平斗島)에 왔다’고 하기에,

신이 즉시 좌우로 나뉘어 쫓아나가”378)라거나 “포작간(鮑作干)들 말이 ‘매년 9월

승이면 왜 (倭賊)들이 삼도(三島)에 와 정박하고 옷과 양식을 약탈해 가니,만

일 복병(伏兵)해 놓고 기다린다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하므로,수사(水使)방호

의(方好義)가 이튿날 군사를 거느리고 바다로 내려가”379)라는 종 의 기록

과 “왜선 한 척이 도(草島)에 정박했는데 포작간(鮑作干)등이 남도포 권 (南

377)『 실 』 178,  16 (1485 ) 4월 19  己亥 (專以捉魚爲業。 扁舟載妻子, 流寓海曲, 所至

之處如有不愜, 旋卽逃散 雖去就無常).

378)『 실 』 55,  20 (1525 ) 9월 22  戊寅 (鮑作干告云 ‘倭船四隻, 至平斗島’ 臣, 卽分左右進

逐).

379)『 실 』 56,  21 (1526 ) 2월 9  壬戌 (鮑作干等云 每年九月初生, 倭賊來泊三島, 刼奪衣

糧. 若伏兵而待之, 則可得捕捉 水使方好義, 初二日領兵下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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桃浦權管)채연홍(蔡淵洪)에게 보고했습니다.연홍이 군 등을 데리고 진격해서

하여 한 배에 왜 이 거의 1백 50여 명이나 되었는데도 권 등이 힘껏 사

살하고 배를 불태웠습니다”380)라는 명종 의 기록이 이를 잘 보여 다.왜 토

멸에 있어서 포작이 제공해주는 정보를 많이 활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은 임진왜란 에도 계속되었다.

항해 올라오는 포작인(鮑作人)을 연이어 만나 하도(下道)의 왜 형세를 자세

히 물어보니,왜 의 배가 3∼4척,혹은 8∼9척씩 이남의 여러 섬에 들어가 살

육을 자행하니 지극히 참혹하며381)

임진왜란 인데도 기사 속의 포작인들은 여 히 이동생활을 했다.이들은

조선 수군에 편제되지 않았던 포작인인 듯하다. 에서는 이들에게 하도(下道)

왜 에 한 정보를 묻고 있었다.자연스 포작인들은 정탐인,정보 제공인의

역할을 떠맡게 되었던 것이다.

5) 사

쟁 에는 투만이 있는 게 아니다.앞에서는 투를 하고 뒤에서는 막후

상을 한다.임진왜란 당시에도 이게 많았다.주지하다시피 특히 명군과 왜군

사이에는 상 사 들이 여러 차례 오갔다.

조선 수군 역시 왜병과 여러 차례 상을 벌 다.그런 과정에서 제주유민인

두모악이 일종의 사 역할을 맡기도 했다.바다에서 이동생활을 하는,비교

덜 속박 인 존재라서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모양이다.

우병사가 송충인(宋忠仁),두모악(豆毛岳)김아동(金牙同)등을 부산포 왜장 평행

장(平行長)에게 보내 약을 했다.382)

380)『 실 』 23,  12 (1557 ) 7월 7  戊午 (倭船一隻, 依泊于草島, 鮑作干等進告于南桃浦權管

蔡淵洪 淵洪率軍官等進擊接戰, 一船之倭幾至一百五十餘名, 而權管等盡力射斬, 燒焚全船).

381)『 실 』 93,  30 (1597 ) 10월 13  庚午 (在海中時, 連遇上來鮑作人, 詳問下道賊勢, 則賊

船或三四隻, 或八九隻, 入靈光以下諸島, 殺擄極慘).

382)『 실 』 85,  30 (1597 ) 2월 20  辛巳 (右兵使令 宋忠仁 豆毛岳金牙同等, 釜山浦倭將平

行長處, 使送密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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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포 정탐병이 보고한 내용을 도원수 권율이 인용하며 말하는 목이다.왜

장 加藤淸正을 유인해 동시에 참살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약이었다.권율도 이

보고를 언 하면서 황당하다고 하여 신뢰하지는 않았다.그러나 약의 사실 여

부를 떠나 사로 견되었다는 사람을 주목할 필요는 있다.두모악 김아동(金牙

同)이라는 이름이 보인다.제주유민을 말하는 것이다.제주유민은 임진왜란 에

이처럼 사 역할도 때론 담당했다.

사라면 권력자의 측근일 가능성이 크다.제주유민 에 당시 수군 사령 에

게 신임을 얻은 자가 몇 있었던 모양이다.이순신의 일기에도 이순신의 막후에서

요 실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포작의 이름이 나온다.

1597년 9월 1일 일기에 “포작 세(占世)가 제주에서 소 다섯 마리를 싣고 와

바쳤다”라는 기록383)이 있다.그런데 그 포작 세(占世)가 며칠 뒤인 1597년 12

월 5일 일기 속에 다시 등장한다.“포작 수색을 책임진 정응남이 새로 만드는 배

의 부정 사실을 발할 일로 세를 데리고 함께 진도로 떠났다”384)라는 목이

다.배를 검열하는 일에 견된 정응남이 포작 세를 데리고 갔다.앞서 제주도

에 소 다섯 마리를 싣고 온 것도 어떤 임무 수행의 한 과정이 아닐까 생각된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순신 휘하에서 요 실무를 맡은 포작인 것 같다.

6)탈 병

수군역(水軍役)은 조선 기부터 고역으로 인식되어 회피의 상이었다.게다

가 쟁이 시작되자 기아와 염병 그리고 상에 한 두려움 때문에 더욱 꺼

려하는 역이 되었다.이순신 함 의 수군 에도 이런 참혹한 상황에서 벗어나려

는 도망자가 발생했던 것은 당연하다.포작 역시 그런 상황에서 다르지 않았다.

다만 약간의 특이한 을 엿볼 수 있다.다음의 <표-8>은 이순신의『난 일

기』를 토 로 작성한 1593∼1594년 사이의 수군 도망자 발생 상황이다.

383) 고 필사본에만 고『影印 李忠武公全書』에는 재하지 는 다. 全書  편 하는 과 에  

누락시  것  보 다. 여 는  엮어 , 2004, 『 진   다 』, 해

집, 381쪽  고했다.

384) 고 필사본에만 고『影印 李忠武公全書』에는 재하지 는 다. 全書  편 하는 과 에  

누락시  것  보 다. 여 는 신역사연 , 2006b,『 신과 진 란』4, 비 사, 353쪽

 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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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1593∼1594년 사이의 수군 도망자 발생 상황385)

시 내

1 1593.02.03 귀  포  80여  도망, 70    주  2  

2 1593.05.07 포  도망가다 

3 1593.07.13  거  격  태  도망 다 

4 1594.02.01 도망  싣고 가는  8  2  결죄

5 1594.05.13 경상우  포 들  격  싣고 도망가다 각 우 사 할

6 1594.05.30 도주 도한 1  사  경상도포  3

7 1594.06.12 본  격  7  도망 없

8 1594.07.04 도망 병사 1  

9 1594.07.26 도망  8  체포 주  3  

10 1594.08.26  포  막동 30  싣고 도망하다 막동 

<표-8>에 의하면 1593∼1594년의 2년 동안『난 일기』에 기록된 탈 병

사건은 모두 10건이다.그런데 그 3건이 포작과 련이 있다.비율로 보면 높

은 편이다.앞서 투병의 경우 비율이 10∼17% 는데 탈 병 비율에서는 30%

에 이른다.포작은 본래 정규군도 아니었고 한 이동생활을 하던 자들이라 탈

이 더 심했던 것 같다.

비율만 높은 게 아니라 그 방식이 특이하다.그 탈 방식을 보면 이들의 높

은 탈 비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594년 5월 13일 일기에 나오는 탈 은 “경상 우수사에 속한 포작들이 격군을

싣고 도망가다가”386)붙들린 사건이었다.그냥 도망이 아니라 격군을 싣고 도망

했던 경우다.

1594년 5월 30일 일기에는 “아침에 도망가자고 꾄 양 1호선 군사,경상 포

작 3명을 처벌했다”387)라는 구 이 있다.포작이 혼자만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다

385) 민웅, 2004,  , 143쪽   간 변 시켜 다시 했다.

386)『影印 李忠武公全書』, 각, 1989, 179쪽(慶尙右水使所屬鮑作等載格軍而逃).

387)『影印 李忠武公全書』, 각, 1989, 180쪽(逃遝誘引光陽一船軍慶尙鮑作三名決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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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병사들을 꾀어내다가 붙잡 처형당했다.다른 병사에 비해 이탈의 경향이 더

커 보인다.

1594년 8월 26일자엔 “장흥의 군사 30명이나 몰래 자기의 배에 싣고 도망친

죄로 흥양 포작 막동이란 자의 머리를 베어 효시했다388)”라는 구 이 나온다.역

시 혼자만 했던 탈 이 아니다.군사 30명을 싣고 도망쳤다.

여기서 특이한 은 포작이 자신의 배를 이용해 군사 혹은 격군을 빼돌린

이다. 쟁의 와 에서도 포작은 여 히 자신의 배를 부리고 자신의 배를 이용해

탈 하고 있었다.이것은 다른 군사에 비해 이들은 국가에 한 속 정도가 상

으로 높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다.그런 이 포작의 높은 탈 비율을 설

명해주는 것 같다.다른 병사는 탈 하려고 해도 교통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에 어려웠던 반면,포작은 자신의 배가 있었기에 그게 쉬웠던 것으로 보인다.

포작 단독의 탈 이 아니라 격군 혹은 군사를 싣고 탈 했던 것도 바로 포작

이 가진 배 때문으로 생각된다.포작이 자신의 배를 가지고 유인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병사가 포작의 배를 염두에 두고 포작에게 근했을 수도 있겠다.

아무튼 이순신 수군에서의 탈 은 자신의 배를 가지고 있었던 포작과 련이 깊

어 보인다.

임진왜란 이 1555년 을묘왜란 당시의 탈 에서도 포작의 배가 활용되었다.

군졸들이 탈 을 해 포작과 연결하여 배를 확보했던 기록이 있다.389)그만큼

수군에서의 탈 은 배가 있어야 결행하기 쉬웠고,그 때문에 포작의 탈 련

사건도 많았던 것이다.

그래서인가, 1597년 12월 5일 일기에는 ‘포작 수색을 책임진 정응남’이라는

구 이 나올 정도다.이 말은 평소 포작들이 수색과 단속의 상이 되었다는 의

미다.포작의 높은 탈 비율,반(半)독립성,비(非)정착성 때문에 나온 상인 것

같다.그래서 문 으로 포작을 수색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던 것으로 생각

된다.그들은 본성 으로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388)『影印 李忠武公全書』, 각, 1989, 185쪽(興陽鮑作莫同者長興軍三十名潛載其船逃出故行刑梟示).

389)『 실 』 19,  10 (1555 ) 8월 19  辛巳 (加里浦守城軍卒, 於昏夜之間, 交通鮑作干之船, 多

數逃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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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타

기록에 나타난 포작의 활동 부정 인 면들도 지 않다.원균이 포작들을

왜인으로 변장시켜 조선의 피난 어민들을 목 벤 후 일본군의 목이라고 속여

공을 세우는데 활용하는 경우가 표 이다.

『난 일기』1593년 2월 28일자에는 “경상 수사의 군 과 가덕첨사의 탐색선

두 척이 섬 사이를 들락날락하 다.그 하는 꼴이 황당하여 잡아다가 경상 수사

에게 보냈다.그랬더니 수사가 크게 화를 내었다.그 본래 뜻이 군 으로 하여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의 머리를 베어 오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390)라는 구 이

나온다.

『난 일기』1953년 7월 28일자에도 “사도 첨사가 매복을 섰을 때 사로잡은

포작 10명이 왜인복 차림을 하고 있었다.하는 짓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다그쳐 물었더니 경상 수사가 시킨 일이라고 하 다.”391)

원균이 포작을 시켜 어민의 목을 베고 왜병의 목을 벤 것처럼 장하다가 이

순신 군 에게 발되는 장면이다.포작이 이런 데에도 동원되고 있었다. 쟁

과정 에 장수가 자신의 공을 세우기 해 자국 국민의 목을 베고 공으로 삼

으려는 행동은 분명 비정상 인 상이다.이런 비정상 인 사건에 동원되는 군

인들도 역시 일반 병사보다는 특별한 병사일 가능성이 크다.

조선 수군의 정식 편제에 들지 않았던 존재 즉 비정규군이었기 때문에 포작은

이런 궂은일에도 쉽게 동원되었던 것 같다.나쁜 일을 하다가 발되더라도 비정

규군인 까닭에 책임 소재를 흐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난 일기』1597년 8월 25일자에는 “당포392)의 포작이 놓아먹이던 소

를 훔쳐 끌고 가면서 헛소문을 퍼뜨리되 ‘왜 이 왔다,왜 이 왔다’라고 하는 것

이었다.나는 이미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헛소문을 퍼뜨린 2명을 잡아 곧바로 목

베어 효시하니 군 의 인심이 크게 안정되었다”393)라는 구 이 있다.포작의 탈

390)『影印 李忠武公全書』, 각, 1989, 155쪽(慶尙水使軍官及加德僉使伺候船幷二隻出沒島嶼其情態荒唐故

縛送于元水使則水使大怒其本意皆在送軍官搜得漁採人首故也).

391)『影印 李忠武公全書』, 각, 1989, 164쪽(蛇渡僉使伏兵時所捉鮑作十名倭衣變着所行綢繆故窮問則慶尙

水使所使云).

392) 통 시 산  삼 리.

393)『影印 李忠武公全書』, 각, 1989, 246쪽(唐浦鮑作偸牛牽去而虛警賊來余已知其誣拿虛警者二名卽令斬

之軍中大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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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행 다.물론 포작이 아닌 일반인들도 이런 탈법 행 를 했을 것이다.그런데

도 특별히 포작의 탈법 행 는 기록이 되었다.이것은 아마도 포작이 뜨내기 인

존재인 까닭에 범죄 자행의 가능성도 높았고 그만큼 주변으로부터 쉽게 의심

의 상이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상으로 짐작된다.

2.왜병에 편입된 제주유민

재 한국인의 일반상식과는 달리 임진왜란 당시 조선 사람으로서 왜병에 가

담했던 사람의 수는 상당한 정도이다.때문에 제주유민이 임진왜란 당시 왜병의

일원으로 행동했던 것도 특별한 상은 아니다.다만 그들이 가진 물길 정보나

배 부리는 기술 등은 왜병 측에서도 많이 활용했을 것임으로 일반인에 비해 더

많이 왜병에 편입되었을 수는 있겠다.하지만 기록상으로 큰 차이를 찾아보긴 어

렵다.

포작인들이 왜병에 가담했던 것은 임진왜란 이 부터 있었다.“연해(沿海)의

포작간(鮑作干)들이 변장(邊 )의 침탈(侵奪)에 견디다 못해 왜인에게로 들어가는

것으로 침탈을 피하는 방법으로 삼는다”394)라는 기록이『명종실록』에 보인다.

당시 이들에게 민족은 요한 게 아니었다.엄 한 의미에서 세 때 민 들에게

는 민족의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395) 요한 것은 민족이 아니라 생존이었

다.때문에 생존을 해서는 얼마든지 왜인 집단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임진왜란이 시작되자 그러한 상은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평소 조선정부의

학정이 심했기 때문인지 왜병이 들어오자 왜병을 환 하거나 왜병에 가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1592년 4월 13일 부산에 상륙하여 죽지세로 고 오는 왜병을 피해 조선 조

정은 4월 30일 새벽 경복궁을 버리고 북으로 피난을 시작했다.5월 1일 개성에

394)『 실 』 20,  11 (1556 ) 5월 14  辛未 (沿海鮑作干等, 困於邊將之侵漁, 投入於倭, 以爲息

肩之地).

395) 트 , 1983,  , 2002( 역본),『상상  공동체: 민 주  원과 에 한 

』,  .



- 143 -

도착하고 다시 5월 3일 개성을 출발하여 평양을 향했다.다음의 인용문은 평양으

로 향하던 5월 4일 조정 회의에서 던진 임 의 질문과 윤두수의 답변이다.

임 이 ‘병이 얼마나 되던가? 반은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던데 사실인가?’

하니 윤두수가 아뢰기를 ‘그 말의 사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했다.396)

확인된 정보는 아니지만 왜병의 반이 조선 사람이라고 한다.이게 사실이라

면 지독한 민심이반을 보여주는 기록이다.물론 윤두수의 답변 로 사실 여부는

밝 지지 않았다.아무래도 반이라는 것은 과장되어 보인다.어쩌면 평소 민에

한 수탈을 심하게 했던 정부가 필요 이상의 피해의식을 가지고 상상한 숫자일

수도 있겠다.어 든 이런 논의가 불과 쟁 시작 20일 뒤에 나왔다. 쟁 기

부터 민심이반이 심했음을 말해 다.

며칠 뒤의 조정 회의에서 윤두수가 비슷한 상황을 보고했다.“어제 임진에서

얻은 지도를 보니 강화(江華)·교동(喬桐)등지의 뱃길의 거리를 자세히 어서

왜 에게 것이었습니다.인심이 이러하니 매우 통분스럽습니다.”397)앞서 임

의 질문에 한 윤두수의 답이라 할 수 있겠다.

비슷한 시기의 다음 기록은 민심이반의 장을 더욱 생생하게 보여 다.역시

조정 회의의 한 목으로 한음도정(漢陰都正)이 (李俔)의 보고 일부이다.

싸우러 가던 병사들도 병기를 질질 끌고 도망가면서 ‘임 이 왔으니 이제는 살아

있구나.기꺼이 군을 맞이해야지’하 습니다.398)

‘임 이 왔으니 이제는 살아있구나’라는 목은《서경(書經)》 상서(商書) 훼

지고(仲虺之誥)에 나온 구 로써,학정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침구해온 나라의 군

를 환 한다는 뜻이다.상(商)나라 때 갈백(葛伯)이 학정을 하 으므로 성탕(成

湯)이 이를 쳤는데 이때 성탕이 이르는 곳마다 “우리 임 을 기다렸었는데 이제

396)『 실 』 26, 25 (1592 ) 5월 4  癸亥 (賊兵幾何 半是我國人云 然耶 斗壽曰 此言 不知虛實

矣).

397)『 실 』 26, 25 (1592 ) 5월 23  壬午 (昨見臨津所得地圖, 江華、喬桐等地水路遠近, 歷歷

書之, 以給倭賊 人心如此, 極爲痛憤).

398)『 실 』 26, 25 (1592 ) 5월 14  癸酉 (軍民之赴難者 曳兵而赴曰 ‘后來其蘇 簞食可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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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셨으니 이제는 살아났구나”라고 했다는데서 유래한 구 이다.

왜병을 ‘우리 임 성탕’에 비유했을 정도라면 민심이반이 극에 달했음을 말해

다.이런 상황에서 조선 사람들이 왜에 투탁했던 것은 어쩌면 이상한 일

이 아니었다.수군에서도 이런 상황이 감지되었다.

이순신이 1592년 5월 10일 올린 장계에는 다음과 같은 구 이 나온다.

그 왜 들이 어제 이 포구로 와서 여염집에서 빼앗은 재물을 우마로 싣고 가서

그들의 배에 나눠 싣고서는 녁에 배를 바다 가운데에 띄워 놓고 소룰 잡아 술을

마시며 노래하고 피리를 불며 날이 새도록 그치지 않았는데,숨어서 그 곡조를 들어

보니 모두 우리나라의 곡조 습니다.399)

왜병에 갔다가 다시 도망 나와 귀화한 향화인(向化人)이신동(李信同)의 보고

내용이다.왜 이 밤새 술 마시고 노래하고 피리를 부는데,곡조가 모두 우리나

라 곡조 다는 것이다.왜 이 우리나라 노래를 불 다는 것은 그 출신이 조선

사람이었음을 의미한다. 쟁 시작 한 달이 안 되었는데 이런 상이 나타났다.

이들이 쟁 부터 왜병에 가담했던 자들인지,아니면 쟁 개시 이후에 왜병에

들어간 자들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어 든 조선 사람으로서 왜병에 가담했던 경

우가 결코 지 않았음을 보게 된다.

이순신은 얼마 뒤 이러한 보고를 장에서 직 확인했다.1592년 6월 2일∼5

일의 당포 ·당항포 해 때의 일이다.해 에서 수세에 몰린 왜 들이 배를 버

리고 육상에 올라 이순신 함 에 총격을 가했다.산 와 언덕 아래 그리고 배를

지키는 세 곳에서 왜 들이 철환을 쏘아 댔는데 “간혹 우리나라 사람들도 섞여

서 쏘고 있었다.”400)이순신은 이를 직 목격하고 장계에 그 기록을 남겼다.

물론 강제로 동원된 조선 사람일 수도 있겠다.하지만 다음의 이순신의 장계

기록을 보면 꼭 그것만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왜인들 속에서 3분의 1은 우리나라 사람들로서 서로 섞여 일하고 있다.401)

399)『影印 李忠武公全書』,<玉浦破倭兵狀>, 각, 1989, 78쪽(賊徒所爲則倭賊等昨日到此浦口閭閻所掠財物

牛馬駄去分載其船夜初更泛舟中流屠牛飮酒唱歌吹笛達曙不止暗聽其曲調則皆是我國之音:1952  5월 10 ).

400)『影印 李忠武公全書』,<唐浦破倭兵狀>, 각, 1989, 81쪽(間或我國人相雜發射:1592  6월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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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들 속의 1/3이 조선 사람이었다고 한다.어쩌면 이것이 세 쟁의 실상

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조선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조선을 해 싸웠

던 게 아니다.일반 민 은 그냥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을 뿐이다.지배자가 일

본인이든 조선인이든 그들에게는 상 이 없었다.하루의 일상을 꾸려 가는데 유

익한 쪽을 찾아갔던 것은 어쩌면 무도 당연했던 상이다.

특히 쟁이 장기화되면서 왜병의 토로 변한 남지방에서는 이런 일이 일

상이 되었다.왜병에 잡 갔다가 탈출하여 온 제만춘을 심문한 내용 에는 이런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많이 살면서 들과 사귀어 왕래하기를 조 도 꺼려하지 않

았는데,소인은 이틀 동안 머물다가 양산 땅 사 도에 사는 사람들이 배를 가지고

지나가므로 그 편으로 사 도에 이르러본즉,천성 가덕의 수비하던 수군들이 무려 4

백여 호나 살면서 왜 20명을 추장이라 일컬으며 농사짓기와 추수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402)

부산 동래 남면의 상황을 설명한 목이다. 쟁 일상의 모습과 다를 게

없다.농사짓고 추수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조 도 꺼려함이 없다.다만 그 사

람이 조선인에서 일본인으로 바 었을 뿐이다.섬기는 권력자도 조선 양반이 아

니라 추장이라 불린 왜 20명으로 바 었다.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다. 쟁

에도 그들은 피지배민이었고 쟁 후에도 여 히 피지배민이었다.조선 양반이

나 왜 추장 20명이나 그들에겐 다르지 않았다.그래서 그들은 쟁이 소강상태

에 들어간 국면에서 쟁 과 마찬가지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다음의 기록은 훈련주부(訓鍊主簿)김경상(金景祥)이 부산의 세를 탐심한

뒤 서계를 올린 내용 일부이다.당시 부산의 일반 민 들의 삶이 묘사되어 있

다.

401)『影印 李忠武公全書』, <陳倭情狀>, 각, 1989, 110쪽(倭人三分之中一分則我國人相雜役事:1593  8

월 10 ). 

402)『影印 李忠武公全書』, <登聞被擄人所告倭情狀>, 각, 1989, 114쪽(我國人物 數多巨生 與賊交通 少

無忌憚 小人留二日矣 梁山地蛇代島居人等 持船過涉到蛇代島 則天城加德 入防水軍 無慮四百餘戶 居生倭賊

二十餘名 稱爲酋長 耕農牧獲 有如平日:1594  9월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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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개설하여 왜 의 남녀 우리나라 백성들이 날마다 물화(物貨)를 교

역하고 있었습니다.동평(東平)으로부터 범천(凡川)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사람으로

서 거 하는 자는 3백여 호나 될 정도로 많았습니다.좌자천(佐子川)근처에 포작(鮑

作)하며 거 하는 자가 1백여 호나 되었습니다.403)

시장을 개설하여 왜 의 남녀와 우리나라 백성이 매일 교역하고 있었음을 보

여 다.그 포작인들도 100여 호나 그들과 하여 살고 있었다.역시 일상 삶

의 모습이다. 쟁 과 쟁 개시 이후의 삶이 같다.당시 부산은 일본의

령지로서 일본의 통치권이 행사되고 있었다.그러니 사실상 일본 토라 할 수

있고 그곳 백성들은 이제 일본의 백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민족이 다

르고 언어가 달랐을지언정 백성들은 쟁 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니 포작들이 일본군에 가담했다고 하는 게 민 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특별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그러나 조선의 지배층은 포작이 일본군에 투

항하는 행 를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기록에 남겼다.

남의 포작한(鮑作漢)들이 이익만을 탐해 처자를 거느리고 잇달아 에 투항하

니 그 정상을 따지면 아주 통탄할 일입니다.404)

포작의 왜 투항에 해 ‘極爲痛惋’이라는 표 까지 써가면서 불쾌감을 드러

내고 있다.앞서 기록에서 보았듯이 일반 백성들이 왜인과 교역하고 섞여 사는

것에 해서는 그 게까지 분노하지 않았다.하지만 포작의 투항에 해서는 상

당할 정도로 민감해 했다.분명 일반 백성들의 투항과는 다른 무엇이 있었다.

그 이유는 다음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우리나라의 포작한(鮑作干)을 많이 잡아갔기 때문에 해로의 형세에 해 허

403)『 실 』 69,  28 (1595 ) 11월 2  庚午 (又設市場, 倭賊男女及我國人民, 日日物貨交易矣. 

自東平至凡川, 我國人居接者, 多至三百餘戶, 佐子川近處, 鮑作居接者, 又百餘戶).

404)『 실 』 64,  28 (1595 ) 6월 14  乙卯 (嶺南鮑作之輩, 惟利是甘, 挈其妻子, 連續投入, 原

其情狀, 極爲痛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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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405)

문제는 바로 海路形勢,이것 때문이었다. 이 조선의 해로를 상세하게 악하

게 된다면 상황은 몹시 불리해진다.그런데 당시 한반도 연해의 해로를 체 으

로 악하고 있던 존재들이 포작인들이었다.그 때문에 왜병은 조선의 포작인 즉

제주유민들을 많이 잡아갔다.그러니 조선 조정으로서는 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야말로 통탄했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포작들은 때론 왜 에게 때로는 조선 수군에게 가서 생활을

했다.두모악(豆毛岳)김담손(金淡孫)이라는 자는 왜병에 가담했다가 다시 도

망하여 조선 수군으로 옮겨 오기도 했다.406)이처럼 제주유민 포작들은 임진왜란

쟁 내내 조선 수군과 왜병 사이에서 두 가지 얼굴로 살아가야만 했다.

3.수 과 포작선

임진왜란 당시 제주유민의 활동이 주목받게 된 것은 으로 그들의 해상생

활 능력 때문이었다.그리고 그 해상생활은 그들이 타고 다니던 배의 능력과도

련이 깊다.

제주사람들은 일 부터 뛰어난 배 건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섬이라는 환경

조건 때문이었다.고려시 종 3년(1012년)탐라인이 고려 정부에 선(大船)2

척을 바쳤다는 기록407)이나 원종 9년(1268년)원나라가 탐라에 100척의 배를 건

조할 것을 명했던 기록408)이 이를 잘 보여 다.

그와 같은 배 건조 기술이 있었기에 일 부터 해상 교역으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이며 한 생존이 받는 상황이 발생하자 바다로 나가 유랑민이 되기도 했

405)『 실 』 121,  33 (1600 ) 1월 29  甲戌 (賊多擄我國鮑作干等, 海路形勢, 虛實已知之).

406)『 실 』 86,  30 (1597 ) 3월 24  甲寅 (附賊逃還人豆毛岳金淡孫).

407)『고 사』 4, 가  3 (1012 ) 8월 壬寅 (耽羅人 來獻大船二艘).

408)『고 사』 26, 가 원  9 (1068 ) 10월 庚寅 (耽羅 已與造船之役 不必煩重 如其不與 棄令別造百

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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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뿐만 아니라 쟁이 발발했을 때 그들의 배는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게 되었

다.이순신의 첫 해 인 옥포해 에서 포작선 46척이 동원되었음은 앞에서 살펴

보았다.

그것은 쟁 이 부터 제주배409)의 성능을 조선 정부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처음 제주유민 문제가 심각하게 두되었던 성종 때부터 조정

은 포작선을 주목했다.

선체(船體)는 왜인의 배보다 더욱 견실하고,빠르기는 이보다 지나치는데410)

그 배는 가볍고 빠르기가 비할 데 없어서411)

에서 인용한 기록은 포작선이 왜인의 배보다 견실하고 가벼우며 속도가 빨

라 비할 데가 없다고 말한다.조선 조정이 주목했던 이유가 바로 포작선의 이러

한 특성이었다.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곧바로 군사 활용 논의로 이어졌다.그

결과 변고가 생기면 “근처 두무악선(頭無岳船)을 많이 모아서 들어가,구원하려

는 성세(聲勢)를 크게 벌여서 성원할 것”412)을 건의하거나 “아울러 포작선(鮑作

船)을 발(抄發)하여 기계의 수리를 완비하고 병졸과 화포(火炮)의 제구를 극진

히 정선하여 훌륭한 장수를 얻어서 나 어 거느리게 하고,날짜를 약속하여 아울

러 나아가 와 아래에서 격(挾擊)”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즉 포작선을 직

작 에 투입하자는 논의 다.

뿐만 아니라 포작선을 본 따 배를 만들어서 변란에 비하자는 논의도 계속

이어졌다.

청컨 여러 포구(浦口)의 병선(兵船)을 이것에 의거하여 만들도록 하여 한

데 쓰도록 하소서.413)

409) 『 실 』에는 주  가리 는 어  독 지  1 (  20  12월 10 ), 주  1

(  22  4월 11 ),  1 (  5  8월 20 ) 그리고 포  9 (연산 3  5월 29  사 

등) 등 한다. 본 에 는 들   같  라고 가 하고 가  많  쓰  포  통 하여 

하고  한다. 

410)『 실 』 83,  8 (1477 ) 8월 5  己亥 (船體視倭尤牢實, 而迅疾則過之).

411)『 실 』 177,  16 (1485 ) 4월 12  癸亥 (其船輕疾無比).

412)『 실 』 12, 5 (1510 ) 8월 20  癸卯 (多聚近處頭無岳船, 大張入救之勢, 以爲聲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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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선(倭船)이 도둑질할 때 바람이 순하면 돛을 달고 바람이 없으면 노를 젓는데,

오로지 배가 경쾌(經快)하여 쓰기에 편리하기 때문입니다.청컨 여러 포(浦)에 두

독야지선(豆禿也只船)의 체제에 의하여 가벼운 배를 만들어서 기치 못할 일에

비하게 하소서.414)

포작선 체제에 따른 가벼운 배를 만들어 변란에 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

고 있다.왜 의 배가 경쾌하여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그를 따라잡을 배로

포작선과 같은 배를 건조해야 한다는 논의 다.

그런 논의 끝에 임진왜란 부터 이미 포작선을 작 에 활용하고 있었다.그

것은 해랑도 수 을 토멸하러 갔을 때 “포작선(鮑作船)26척에 나 어 타게 하여

녹도(鹿島)를 거쳐 밤 을 이용하여 이튿날 아침에 소장산도( 長山島)에 이르러

남녀 70명을 사로잡았습니다”415)라는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그 만큼 포작선

은 수 에서 활용하기에 유용했던 선박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 다면 구체 으로 포작선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먼 규모이다.군용과 조운을 겸용했던 맹선(猛船)과 비교했던 다음의 기사

를 참고하자.

맹선은 선체가 크고 경쾌하지 못하여 할 때는 쓸 수 없었으므로 모두 포

작선(鮑作船)을 모아 사용하 었습니다.만일 으로 거병(擧兵)할 경우라면 마

땅히 맹선을 써야 하겠지만 갑자기 서로 싸우게 될 경우에는 작은 배를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416)

맹선은 선체가 커서 많은 군사를 실어 나르기에는 합하지만 반면에 속도

가 느려 갑작스런 소규모 투가 발생할 때는 비효율 이라고 했다.갑작스런 상

413)『 실 』 85,  8 (1477 ) 10월 16  庚戌 (請諸浦兵船, 依此造作, 以爲緩急之用).

414)『 실 』 235,  20  12월 10  癸巳 (倭船作賊, 風順則懸帆, 無風則搖櫓, 全是舟楫輕快, 利於

行用故也 請於諸浦, 依豆禿也只船體制造輕船, 以備不虞).

415)『연산 』 38, 연산 6 (1500 ) 7월 9  辛酉 (分乘鮑作船二十七艘, 由鹿島乘夜而往, 平明至小長山

島, 捕獲男女七十口).

416)『 실 』 48, 18 (1523 ) 6월 26  乙丑 (大猛船體大不快, 非緩急可用者也, 皆聚鮑(昨)

〔作〕之船用之。 若大擧則當用猛船, 卒然相戰, 不可不用小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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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는 오히려 포작선을 사용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그 이유로 든 것이 ‘작은

배( 船)’라는 이다.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포작선은 맹선보다 작다는 이다.『경국

』에 따르면 맹선의 정원은 80명, 맹선은 60명,소맹선은 30명이었다.417)

그 다면 포작선은 정원이 80명보다 작은 소형 선박으로 추론할 수 있겠다.게다

가 굳이 소맹선도 아니고 포작선을 활용했다는 을 고려해 보면 포작선은 소맹

선보다도 규모가 작았을 것으로 생각된다.즉 정원이 30명에 미치지 않는 소형

선박일 가능성이 크다.

포작선이 소형 선박이었음을 하는 기록이 있다.

주사(舟師)는 선이 매우 어 갑자기 갖추기가 어려워 포작선(鮑作船)으로 신

편성하 는데,작은 배가 3백여 척이었습니다.418)

정규 작 용 선이 몇 되지 않아 신 포작선으로 군사 오를 편성했는데,

그 포작선을 설명하면서 船凡(작은 배)이라고 했다.아마 비교 상은 정규

투선인 옥선(板屋船)이었을 것이다. 옥선(板屋船)에 비하면 포작선은 작았다.

그러나 그것이 비거도선(鼻居 船)419)만큼 작은 소형이었는지 그보다는 조 큰

형이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들의 생활 형태를 묘사한 기록 에도 배의 크기를 짐작 하는 내용이 있

다.

작은 배에 처자(妻子)를 싣고 해곡(海曲)으로 떠돌아다니며420)

‘작은 배’가 원문에는 ‘扁舟’라고 나와 있다.이 정도면 아주 작은 배로 여겨진

다.물론 문학 인 표 일 수도 있겠지만 어 거나 작은 배임은 틀림없다.그 작

417)『경 』兵典 諸道兵船.

418)『 실 』 142,  34 (1601 ) 10월 19  癸未 (且舟師戰船極少, 倉卒難辦, 鮑作之船, 盡皆作

綜, 小船凡三百餘隻).

419) 비거도  규 는 략 맹  1/10 보다 간  도  여겨진다.  건 에 는 재  

가 맹  230 , 맹  210 , 맹  110 가 는  비거도  24 만  다

(金在瑾, 1989,『우리  歷史』, 울 학 , 200쪽 고). 

420)『 실 』 178,  16 (1485 ) 4월 19  己亥 (扁舟載妻子, 流寓海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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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배에 처자를 싣고 다녔다.단편 인 기록으로 정확한 단이 서지는 않지만

여러 가족이 아니라 한 가족만이 탑승했다는 느낌이다.물론 포작선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크기는 아닐 것이다.경우에 따라서는 조 큰 배도 있겠고 의 에

서처럼 한 가족이 탑승할만한 규모일 수도 있겠다.

선행 연구 에는 포작선을 제주 덕 배와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다.421)단정

으로 이 견해가 옳다고 단할 근거는 없다.문헌상 덕 배와 포작선이 같은

배라고 기록된 것은 없기 때문이다.물론 제주도에서는 어선을 ‘낚배’라 하고 連

陸船 ·商船 ·進上船을 일반 으로 덕 배라고 했다는 주장도 있다.422)

하지만 확정하긴 어렵다.그러나 거꾸로 그것을 부정하기도 힘들다.1996년 복

원된 덕 배의 구조와 기능이 문헌 속 포작선의 기능을 담보할 만하기 때문이다.

제주와 육지를 하루 만에 오갈 정도의 배라면 복원된 덕 배 정도의 견고성과

기능,속도 등을 갖춰야 한다.때문에 비록 동일한 배가 아니라할 지라도 덕 배

는 포작선을 계승한 배라고 추정할 수는 있다.포작선 역시 제주 특유의 배이며,

덕 배 역시 그러하기 때문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덕 배를 포작선이라 확

정하지 않고,다만 유사성,계승성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참고하는 수 에

서 소개한다.

고 민(2004a)은 1794년 기록인「日報草謄 」이라는 고문서를 소개하며 덕

배의 크기는 부분 강(中舡) 으로 1척의 배에 진상말(馬)을 평균 30마리씩

실었다고 한다.그리고 1996년 복원한 덕 배의 실측 크기가 길이 약 9m,폭이

약 2.7m 그리고 높이가 약 1.4m라고 소개했다.423) 다른 연구에서는 최부의

『표해록』을 인용하며 1척에 43명이 승선했다고 소개하고,보통 2세 가족이

살 수 있는 규모라고 했다.424)

이상에서 살핀 것을 종합하면 80명 정원의 맹선보다는 훨씬 작았지만 30마

리의 말을 싣고 다닐 만 했던 규모라고 추정할 수 있겠다.물론 그보다 더 작은

扁舟 의 소형 선박도 있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바닥의 모양이다. 통 으로 韓船은 바닥 모양이 ⼐형인 평 형(平

421) , 1997,『  원  그 해』, 피루 , 298∼303쪽;  ,  , 44쪽 등.

422) 高光敏, 2004a,『濟州島浦口硏究』, 각, 306∼309쪽.

423) 高光敏, 2004a,『濟州島浦口硏究』, 각, 306∼309쪽.

424) , 1997,『  원  그 해』, 피루 , 298∼3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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底型)의 선박이었다.425)평 형 배는 간조시 바닥에 배를 어도 기울어지지 않

는 ,안정성,방향 환 등에서 장 을 갖는다.그러나 속도가 느린 단 이 있

다. 한 도가 거센 바다에서는 도를 제어하고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때문

에 주로 섬이 많아 도가 거의 없는 연안용 배로 사용했다.앞서 언 했던 맹선

이나 임진왜란 때 주력선이었던 옥선(板屋船)등은 모두 평 형이었다.방향

환에 뛰어나서 포를 자유자재로 쏠 수 있었지만 속도가 느린 단 은 어쩌지 못

했다.때문에 항상 속도 빠른 거도선(居 船)이나 사후선(伺候船)등의 보조 선박

을 곁에 두고 작 을 펼쳤다.426)

반면 바닥이 V형인 첨 형( 底型)배는 거센 도를 제어하고 선박의 운항

을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연해와 심해를 왕래하는데 유리했다.427)

한 江船과는 달리 海船의 경우 吃水가 깊고 배의 바닥이 좁은 첨 선을 주로 사

용했다는 연구428)도 있다.이런 연구 결과를 놓고 볼 때,제주 포작선은 V형의

첨 형 구조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첨 형이 아니고서는 앞의 사료에서 자주

언 하는 속도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거친 제주바다를 건 갔던 배라

면 의당 첨 형 구조 을 것으로 단된다.앞서 언 한 복원 덕 배도 용골

材가 부착된 V형의 첨 형 구조로 되어 있다.

물론 제주도의 배가 모두 첨 형이었던 것은 아니다.『耽羅巡歷圖』속의 古船

은 평 형의 배 다.429)『耽羅巡歷圖』의 41개의 도면 「牛島點馬」,「正方探

勝」,「明月操點」,「涯月操點」,「屛潭泛舟」,「浩然琴書」라는 그림 속에 배가

등장한다.그런데 그 그림 속의 배는 주로 가까운 연안에서 사용했던 배들이다.

그러니 첨 형보다 안 성이 강한 평 형이 했을 것이다.그러나 먼 바다를

항해해야 했던 포작선은 연안의 유희용 배와는 용도가 달랐기 때문에 필연 으

로 첨 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는 동력의 문제이다.이는 기술 발 수 과 선박의 규모에 따라 달

425) 金在瑾, 1989,『우리  歷史』, 울 학 , 12∼18쪽.

426) 金在瑾, 1989,『우리  歷史』, 울 학 , 200쪽.

427) , 1989,『朝鮮後期船運業史硏究』, 각, 211∼212쪽.

428) 병 , 2004,「朝鮮時代 船舶  船型特性에 한 硏究』, 경  학원 해 시 공학과 사학

, 172쪽.

429) 억, 2000,「『耽羅巡歷圖』古船  船舶史的 意義」, 耽羅巡歷圖硏究會,『耽羅巡歷圖硏究論叢』, 주

시, 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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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진다. 양 항해용으로는 선박 규모가 크면 노를 사용하여 추진하기에는 선박

구조,운항비용 등에서 무리가 있다.430)반면 포작선처럼 규모가 크지 않은 배는

노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그 다고 하여 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바람을 이

용하기도 했다.즉 범( ) 용선이 아니라 범노( 櫓)겸용선이었다는 말이다.이

를 확인해 주는 기록이 있다.

맹선(大猛船)은 바탕이 무거워서 역풍( 風)을 만나면 가지를 못하니 왜 을 만

날지라도 잡을 이치가 없습니다.그러나 포작선(鮑作船)은 가볍고 빨라서 비록 역풍

을 만날지라도 노만 으면 갈 수 있으며431)

맹선은 큰 배라서 역풍에 추진력이 약했다.맹선 역시 범노( 櫓)겸용선432)

이라고는 하지만 역풍 속에서 노 젓는 힘만으로는 왜 을 따라잡지 못했다.반면

포작선은 가벼워서 역풍 속에서도 그것이 가능했다.역풍에서도 노만 으면 갈

수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포작선이 범노( 櫓)겸용선이었음이 확인된다.

북해에서 활약했던 바이킹선 역시 범노( 櫓)겸용선이었다.433)범노( 櫓)겸용

선은 보편 으로 선형과 구조가 간략하고 별로 크지도 않았다.바이킹선의 경험

은 오히려 크지 않은 범노( 櫓)겸용선이 투에서는 실용 이었음을 말해 다.

포작선이 수 에서 극 으로 활용되었던 것은 같은 이치에서 다고 하겠다.

하지만 실제 성능비교를 해 본 결과를 보면 포작선의 속도는 왜선만큼 못했

다.

신이 순행(巡行)하면서 여러 포구(浦口)에 이르 는데,고공(篙工)으로 하여 시

험 삼아 왜선(倭船)·제주선(濟州船)·조선(漕船)을 새로 만들도록 하여 동시에 출발시

켜 물이 흐르는 쪽으로 따라 내려가게 하 더니,왜선이 가장 빨랐고 제주선이 그

다음이었으며 조선(漕船)이 가장 느렸습니다.그리고 거슬러 올라가게 하 는데도 역

시 같았습니다.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왜선은 자가 얇아 빨리 가기에 편리하기 때

430) 근식, 2005,『신라해 사 연 』, 고 학 , 99쪽.

431)『연산 』 26, 연산 3 (1497 ) 8월 17  丙戌 (大猛船質重, 遇逆風不得行, 雖遇倭賊萬無捕獲之

理。 鮑作船輕疾, 雖遇逆風, 若能搖櫓則可行).

432) 金在瑾, 1989,『우리  歷史』, 울 학 , 98쪽.

433) 金在瑾, 1980,『  歷史』, 우사,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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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입니다.434)

순방향일 때나 역방향일 때나 모두 왜선이 가장 빨랐다고 했다.다음이 제주

선 즉 포작선이었고 당연히 조운선은 늦었다.왜선이 그 게 빠른 이유는 무엇보

다 자가 얇아 가벼웠기 때문이라고 했다.이것을 뒤집어 해석하면 포작선은

자가 두꺼웠다는 말이 된다.제주도는 해안지형이 부분 무암으로 되어 있어

배가 단단하지 않으면 안시 손되고 만다.때문에 제주 포작선의 자는 당연

히 왜선보타 두터웠을 것이다.하지만 그 때문에 속력은 조 뒤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조선 수군의 입장에서는 포작선을 시할 수밖에 없었다.주력

투선인 옥선(板屋船)의 단 을 보완해주었고 한 물길에 익숙한 제주 포작

들이 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순신의 첫 출 이었던 1592년 5월 4일 새벽에 옥선(板屋船)24척, 선(狹

船)15척과 함께 포작선(鮑作船)46척이 등장435)했던 것은 그 때문이다.하지만

다음 투 기록부터는 포작선이 등장하지 않았다.그것에 해 이민웅(2004)은

‘선과 포작선은 몇 척이나 동원되었는지에 해서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다.

선과 포작선은 1차 출동 때와 비슷한 숫자가 동원된 듯하다’436)라고 했다.그

의 분석 로 포작선은 기록에 등장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동원되었던 것으로 보

인다.왜냐면 이후에도 투에 참여했던 포작인들에 한 이야기가 지속 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434)『 실 』 252,  22 (1491 ) 4월 11  丙辰 (臣巡到諸浦, 令篙工試令新造倭船、濟州船、漕

船, 一時發之, 順流而下, 則倭船最疾, 濟州船次之, 漕船最遲; 逆流而上亦然, 此無他, 倭船板薄便疾故也).

435)『影印 李忠武公全書』,<玉浦破倭兵狀>, 각, 1989, 76쪽(諸將 板屋船 二十四隻 狹船 十五隻 鮑作船 

四十六隻 領率發行).

436) 민웅, 2004,  , 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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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제주유민의 성격

지 까지 본 연구는 조선시 제주유민 상을 이해하기 해 제주유민의 발

생 배경부터 발생 시기,그들에 한 명칭,그 규모와 확산 범 ,유민의 구성,

유사집단과의 비교 그리고 그들의 생활 특히 임진왜란 당시의 생활을 살펴보

았다.

그 과정을 통해 테마별로 나 어 그들의 모습에 근할 수 있었다.이제 Ⅵ장

에서는 지 까지의 고찰과정에서 분 으로 했던 제주유민의 모습을 종합하

여 체 으로 조망하면서 그들의 성격을 하나씩 규정해 보고자 한다.

한 성격 규정 과정에서 논의를 더욱 확장할 것이다.즉 제주유민 상이 역

사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 세 역사 연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함

께 찾아본다.성격 규정의 과정을 통해 제주유민 상에 해 보다 깊은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며,함의(含意)를 밝히는 과정에서 역사 인식의 지평이 더욱 확

되리라 생각한다.

한 사회의 기본 성격은 그 사회를 둘러싼 물 환경과 그에 응하는 인간

의 작용 사이에서 형성되는 상호 교호 인 계에 따라 그리고 그 계가 역사

으로 구조화될 때 규정된다.437)마찬가지로 사회집단의 성격도 그 집단을 둘러

싼 물 환경과 그에 응하는 인간의 작용 사이에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 제주유민 상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그러하다.그들을 둘러 던 물

환경과 이에 한 그들의 응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상호작용의 결과에서

성격은 추출될 수 있을 것이다.그러므로 이들에 한 성격 규명 작업도 조선시

제주사회를 둘러싼 물리 환경부터 근하면서 시도하려 한다.조선시 제

주사회의 물리 환경 에 가장 표 인 것이 제주도를 둘러싼 바다이다.즉

제주사회는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라는 공간에서 형성되었음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미다.이는 로델의 모델에 따르면 거의 변하지 않는 역사를 잉태하는 요소이

기도 하다.이들의 성격에 한 논의에서 먼 해양성에 주목하는 것도 그 때문

437) 신행 , 1995, 「 - 주사  본  격」, 신행  , 『 주사 』, 한울,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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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1.해양 성격

조선시 제주유민의 성격을 무엇보다 우선 해양성으로 규정할 수 있겠다.물

론 해양성이라는 용어가 명확히 정의된 것은 아니다.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의

미 부여를 할 수는 있다.그 다하더라도 바다에 거주하고,바다를 생업의 터

으로 삼은 존재에게 해양성이라는 성격 규정은 그다지 무리한 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해양 성격은 제주유민과 다른 지역 유민을 확연히 구분해 다.제주도가

아닌 육지의 여러 지역에서 나타났던 유민 상은 기본 으로 농민 이었다.바

다로 나가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 화 을 일구거나 도시 특히

서울지역으로 유망하는 경우가 많았다.438)

이는 물리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나타났던 필연 인 상이다.정치·경제의

모순 속에서 국가가 이를 통제할 수 없을 때 유랑민이 발생439)한다는 은 제주

유민이나 타 지역 유민이나 공통 이었다.하지만 이처럼 주변의 물리 환경이

다르면 유민 상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제주도의 물리 환경은 기본 으로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라는 이다.이것이 타 지역 유랑민과는 다른 상을 만들

어 냈던 것이다.

그런데 제주유민의 해양성이 반드시 물리 환경 때문에만 나타났던 것은 아

니다.물리 환경에 따른 경제구조의 변동도 해양성을 만든 하나의 요인이다.

아놀드 토인비는 ‘도 과 응 ’으로 역사 상을 설명했다.제주민들이 15세기 이

후 바다로 나간 것 역시 그들 앞에 놓인 도 즉 제주경제의 기반 붕괴라는 상

황에 한 응 이었다.

만약 조선 기 제주의 경제구조가 농업을 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응 의

438) 변주승, 1995,「18  流民  실태  그 격」,『全州史學』 3집, 10∼11쪽.

439) 훈, 1984,「朝鮮初期 流民硏究」, 학  사학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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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은 달랐을 것이다.유리걸식하거나 한라산 깊은 곳으로 숨어들어 의 수취

를 피하며 화 을 일구며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

근 사회는 보편 으로 농민과 토지의 지배를 통한 물 토 확보로 국가

체제를 유지했다.그런 상황에서 농민이 토지에 긴박되지 않고 유망한다는 것은

국가의 수취체제를 무 뜨리는 결과가 되어 국가로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440)그러나 제주 지역의 경우는 이와 달랐다.인민의 노동력 장악은 공통

이었지만 물 토 가 되었던 것은 토지가 아니었다.때문에 유민 상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조선 기 제주도의 경제 토 는 말(馬)이었다.말(馬)교역의 유통 경제가 핵

심이었다.때문에 그들의 응 이 다르게 나타났던 것이다.말(馬)자유교역이 통

제를 받아 경제 기반이 무 지긴 했지만,그들에겐 배를 몰아 장사를 나다녔던

경험이 풍부했다.응 의 방식이 출륙 해양유랑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났던 건 그

때문이다.그래서 그들의 성격을 무엇보다 해양성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몰고 나가 한반도 연해에서 우거(寓居)했다.한 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이곳 곳으로 옮겨 다니며 살았다.배와 항해 능력이라는 해

양성을 기본 으로 갖추고 있었기에 출륙유랑이 가능했던 것이다.

신이 일(前日)에 연해(沿海)의 여러 고을을 두루 살펴보니,포작간(鮑作干)이 해

변(海邊)에 장막[幕]을 치고 일정한 거처(居處)가 없이 선상(船上)에 기생(寄生)하고

있는데441)

‘無定居 寄生船上’즉 일정한 거처 없이 배 에서 살아갔다는 말이다.육지의

유랑민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농사짓던 사람들이 아니어서 정착할 수가 없

었다.바다를 끼고 교역하던 사람들이라 평상시에 배 에서 살았던 것이다.이

들의 이런 모습을 以船爲家442)즉 ‘배를 집으로 삼았다’라거나 滄海爲家443)즉

‘르고 큰 바다를 집으로 삼았다’라고 사 (史官)들은 묘사했다.이 표 은 단순

440) 지, 1996,「19   민에 한 연 」,『 사 』 72집, 185쪽.

441)『 실 』 177,  16 (1485 ) 4월 12  癸亥 (臣前日歷觀沿海諸邑, 鮑作干結幕海邊, 無定居, 

寄生船上).

442)『 실 』 197,  17 (1486 ) 11월 22  癸亥.

443)『 실 』 11,  5 (1510 ) 6월 25  己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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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학 수식이 아니었다.실제 그들의 삶을 그 로 보여주는 표 이었다.

물론 항상 바다 에서만 살았던 것은 아니다.때로는 연안에 잠시 내려 장막

을 치고 임시로 거주하기도 했다.하지만 그것은 정착이 아니었다.일정한 거처

가 없었다는 표 은 계속 인 이동생활을 했다는 의미이며 배를 타고 옮겨 다녔

다는 말이다.

육지인들과는 달리 배를 타고 다녔던 게 이들에겐 큰 어려움이 아니었다.이

들은 해양유민이었기 때문이다.“비록 폭풍(暴風)과 사나운 도(波濤)라 하여도

조 도 두려워하거나 꺼려함이 없으며”444)라고 했을 정도 다.

그 게 거친 바다를 오갔지만 은 남성들만이 선상(船上)생활을 했던 것도

아니다.가족이 한꺼번에 출륙해서 함께 바다 에서 살았다.

작은 배에 처자(妻子)를 싣고 해곡(海曲)으로 떠돌아다니며 우거(寓居)하는데,이

르는 곳이 만약 마음에 맞지 않음이 있으면,곧 도망하여 흩어져서,비록 거취(去就)

가 일정함이 없었다.445)

‘載妻子’즉 가족을 싣고 다녔다는 기록이다.‘載妻子’라는 표 은 종 5년

(1510년)6월 25일의 기록에서도 다시 나온다.그 외에 ‘率妻子’라는 기록446)즉

‘처자를 이끌고’라는 표 도 이들이 가족과 함께 해상 유랑생활을 했음을 말해

다.교역 혹은 어로작업 등 경제생활만을 해 바다로 나갔던 게 아니다.경제

활동이 아니라 거주 자체가 바다에서,배 에서 가족과 함께 이 졌다.

이들의 생업 역시 바다를 끼고 이 지는 작업이었다.앞의 Ⅲ-6에서 이들의

생업을 살폈다.물고기 잡이,미역 등 해산물 채취,그리고 그것을 팔아 식량을

구입해서 살았음을 보았다.

지 까지 살펴본 것처럼 조선시 제주유민은 거주와 생업이라는 기본 인 면

에서 철 한 해양성을 보여주고 있다.해양성이야말로 육지의 다른 지방에서 발

생한 유민 상과는 확연하게 다른 성격이라고 하겠다.그러기에 이 해양성은 여

444)『 실 』 177,  16 (1485 ) 4월 12  癸亥 (雖暴風虐浪, 略無畏忌).

445)『 실 』 178,  16 (1485 ) 4월 19  己亥 (扁舟載妻子, 流寓海曲, 所至之處如有不愜, 旋

卽逃散 雖去就無常).

446)『 실 』 178,  16 (1485 ) 4월 19  己亥 (鮑作人等無家舍, 率妻子寄生於船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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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성격 하나라고 말하기보다는 제 1의 성격 혹은 근본 성격이라고 말하는

게 옳을 것 같다.한마디로 이들을 ‘해양유민’이라고 부를 만하다.

이들 해양유민의 존재는 세 한국사를 풍부하게 구성하는 데에 기여한다.한

국사 안에서 滄海爲家 혹은 以船爲家의 존재가 지 까지 주목받은 은 별로 없

다.지 까지의 한국사회 연구는 주로 사람들이 발 딛고 선 육지에서의 상에

국한된 경향이 강했다.이것은 역사연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그만큼 지 까

지는 바다 혹은 해양문화에 한 심이 부족했다는 의미다.이는 기본 으로 인

간이 육상동물이기에 응당 육지에 흔 을 많이 남겼던 데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그 다고 해서 육지에서만 역사를 일궜던 것은 아니다.특히 제주도의

경우 섬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바다의 요성은 매우 컸다.다만 윤명철(2002)이

말한 것처럼 해양문화의 ‘불보존성’447)때문에 그 동안 심 밖에 내쳐졌을 뿐이

다.하지만 지 까지 고찰한 제주 해양유민의 에서 보듯이 사료의 한계가 없지

는 않지만 불보존성도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

어쩌면 해양성은 육지의 논리가 아니라,바다 자체의 특질을 넣은 새로운

일 수도 있다.실제 바닷길은 때론 육로보다 훨씬 효율 이었다.특히 철도나

항공운송 수단이 발명되기 까지는 수로가 보다 많은 물량 수송에 더욱 합하

기도 했다.서두르거나 당황하지 않고 일기의 변화를 충분히 찰하여 항해한다

면 평온한 바다만큼 안 하고 쾌 한 교통로는 없었다.바다는 장벽이기도 하지

만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길이기도 하며 특히 고요한 바다는 넓고 안정

인 교통로 다.448)

이런 에서 제주의 해양유민 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그래야만 육지의

논리로 볼 수 없는,구체 실상에 근할 수 있다.하루 안에 제주와 육지를 왕

복하는 항해 능력449)등은 육지의 상상력으로는 도 히 생각하기 어려운 구체

사례 다.

표류민 송환 시스템이 체계 으로 갖춰진 도요토미 정권 이후 메이지 유신까

지,일본에서 송환되어온 조선인의 사례가 약 1,000건에 이르 는데 그 단일지

447) , 2002,『한민  해 동과 동 지 해』, 학연 사, 212쪽.

448) 미  시 (網野善彦), 2000, ( 역본2003),『 본 란 엇 가』, 과비평사, 36∼39쪽.

449)『 실 』 3,  1 (1469 ) 2월 29  甲寅(乘夜出陸, 朝往夕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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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는 제주출신이 130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도450)해양의 에서 살펴야

한다.그만큼 세의 제주사람들이 바다로 많이 나갔다는 말이다.그런데도 이를

외면하고 육지의 역사만으로,육지의 논리만으로 세 제주사를 복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제주유민의 가장 두드러진 성격은 해양성이며,이 해양성

은 세 역사 인식에서 육지가 아닌 바다를 터 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정당

한 길이 주어져야 함을 구한다고 하겠다.

2.교역경제인 (交易經濟人的)성격

앞의 Ⅲ-6에서 제주유민의 생업을 살폈다.이들은 자신들이 유랑 우거(寓居)

하는 한반도 해안에서 해산물을 채취하고 그것을 팔아 식량을 구해 먹고 살았다.

이들은 한국 세사를 표하는 농민,토지에 긴박된 농민이 아니었다.그들의

명칭 즉 ‘포작인’이라는 이름 속에 이미 이들의 생업이 드러나 있다.이들은 해산

물 채취인이기도 했지만 궁극 으로는 그것을 팔아 생계를 꾸렸던 교역 경제인

이었다.

이들의 존재는 근 사학의 과학 법칙성에 문제를 제기한다.이들이 지닌 교

역경제인 (交易經濟人的)성격 때문이다.맑스주의 역사학을 포함한 부분의

근 사학은 과학 법칙성을 시한다.생산력 발 을 사회진보의 원동력으로 간

주하기에 근 사회에 해서는 자연스럽게 농업에 을 둔다.그리하여 자

연경제에서 교환경제로,자 자족경제에서 상품화폐경제로 이행한다는 법칙을 하

나의 공식으로 설정한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이러한 ‘진보의 공식’이야말로 커라단 편견이라는 지

들이 제기되고 있다.아미노 요시히코(2002)는 이러한 주장을 펴는 표 인 학

자인데,그는 상품생산 즉 교환과 교역을 목 으로 하는 생산이 반드시 근 자

본주의 경제의 산물만은 아니라고 말한다.‘자 자족’이라는 경제활동은 학자들이

450) 훈, 2003,「   」, 립 주  편, 『항해   역사』, , 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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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낸 환상이며 한 물건을 생산하지 않는 유통·운수·상업· 융 등의 활동

역시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451)

오오츠크 해역의 소수민족을 연구한 오스트 일리아의 테사 모리스-스즈키

(2002)역시 수렵,채집,사육이나 농업,도시,산업사회라는 단계를 거쳐 하나하

나 진보해나간다는 인류 진화의 인습 인 이미지는 이제 우리에게 어떤 지침으

로서 아무런 도움도 못 될 것이라며,‘진보라는 념의 유령’에서 벗어날 것을 주

문했다.452)

왜구가 창궐했던 것도 농업보다 해상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많

았기 때문일 것이다.이것은 비단 일본의 경우에 국한된 게 아니다.동인도회사

로 상징되는 네덜란드 사람들의 해양 진출도 농업에 합하지 않은 지 와 자

연환경의 악조건 때문이었다는 지 453)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은 제주의 경우도 마찬가지 다.앞서 세 제주의 산업이 발 사 의 공

식에 따른 농업이 아니라,해산물 채취와 해양 교역,그리고 말(馬)교역이었음을

밝혔다.이것은 근 자본주의 경제 이 의 교역 경제 다.농업이 아닌 교역 경

제도 근 이 부터 하나의 경제양식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말(馬)사교역이 통제를 당한 뒤 출륙한 제주민은 이제 표박 편력 생활로 들

어갔다.그러나 이것 역시 단계론 발 사 으로 재단할 일이 못된다.단계론

발 사 으로 본다면 표박 편력 생활은 정착 이 의 단계에 불과하다.그러나 농

업경제보다 교류·교역의 경제가 유리한 환경이었다면,농업이 아닌 교류·교역 혹

은 약탈이 그 사회의 핵심 경제가 되었을 것이다.

표박보다 정주가,편력보다 정착이 더 발 한 단계라는 주장은 신화에 불과하

451) 미  시 (網野善彦), 2000, ( 역본2003),『 본 란 엇 가』, 과비평사, 12∼14쪽. 그가 

 하  해 동원한 것  고고학   과다. 미 죠 몬 시 에도 상  역·  경

 많   규  집락   주생  하고 었다는 것 다. 또한 13  마꾸리 후

에 미 가 십 짜리 어  통  도   하 통 역시 달해 었다고 한다. 그

러  그는 근  사 가 동  어지는 업사 다는 주  미 ‘신 ’에 과하다고 단언한

다. 다시 말해 과 주, 편 과  간생   가지 재 식 지 그  가 단계   

룬 것  니라는 미다. 경  업에 합하  업에 사했고,  업보다 · 역에 리

하  또한 그에 맞게 생 했다는 것 다. 그러  그는 업에 사하지  근  사람들   

해상 역 ,  ,  업 , 상 , 직  등 다 한 생 들  복원해 내었다. 그 게 함  

그는 산·들·강· 다  계  그곳에  살  사람들  생  살피  지 진보사  시하고 별

하  계에 지 시  다. 

452) 사 리 - , 2002, 『변경에  라 본 근 』, 산 럼, 30~32쪽.

453)  마사(岡 泰正), 2003,「 란드 동 도 사  도  역과 동 시 」, 립 주  편,

『항해   역사』, , 3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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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두 가지가 모두 인간의 존재방식이며 자신의 환경에 합한 것을 인간이 단

지 선택할 뿐이다.제주유민은 자신들 앞에 놓은 환경에서 표박 편력을 택했다.

이것은 역사발 과정에서의 역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제주유민은 교역경제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이것의

함의(含意)는 근 이 에도 상업 교역이 하나의 경제양식으로 존재하고 있었음

을 증명한 이라 하겠다.

3.약탈 성격

이들의 주된 생업은 앞서 언 한 해산물 채취와 교역이었다.그러나 그것만으

로 살아갔던 것은 아니다.종종 약탈을 자행했다.해산물 채취와 교역만으로는

생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그래서 동원한 수단이 약탈이었다.

이들의 약탈행 가 지 않았음은 다음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다

른 도 집단이 약탈을 자행하면서 제주민을 사칭했던 경우다.

낙안 장교( 安 校)김배(金倍)와 순천( 天)에 거주하는 사노(私奴)배 달(裵永

達)·옥산(玉山)·박장명(朴長命)등 30여 인이 작당하여 네 척의 배를 타고 궁시(弓矢)

를 가지고서 혹 왜인(倭人)이라 속이고,혹은 제주인(濟州人)이라 하며,여러 섬에 정

박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사람을 겁탈하고, 변방 고을에서 방화(放火)하여 도둑

질을 한다.454)

낙안의 장교와 순천의 사노 등이 지른 약탈행 와 련된 기록이다.명백히

제주유민은 계가 없다.그런데도 주목할 가치가 있는 기사다.약탈 받는 측의

인식을 역이용했던 사례다.제주유민을 사칭하면서 약탈을 자행했다는 것은 평소

제주유민의 그런 행 가 지 않았음을 말해 다.남해안 주민들 인식 속의 제주

454)『 실 』 15,  3 (1472 ) 2월 27  甲午 (樂安將校金倍、順天居私奴裵永達ㆍ玉山ㆍ朴長命等

三十餘人作黨, 乘四船, 持弓矢, 或詐爲倭人, 或爲濟州人, 依泊諸島, 劫掠採海人, 又於邊邑放火作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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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은 약탈자 고 그런 만큼 남해안 주민들은 제주유민을 두려워하 다는 증거

다.

정부에서의 인식은 의심과 확신,두 가지로 나타난다.성종 8년(1477년)의 “이

말을 다 믿을 수는 없더라도, 한 허망하다고 이를 수도 없다”455)라는 기록을

포함하여『조선왕조실록』에는 제주유민을 의심하는 기사가 4회 등장한다.456)

반면 제주유민들이 약탈을 자행하고 있다고 단정 으로 기술한 경우는 “몰래

도 질을 한다”457)라는 성종 14년(1483년)기사를 포함하여『조선왕조실록』에 6

회 등장한다.458)

약탈 상으로는 남해안 주민,상선(商船),진상선(進上船)등이 기록되어 있

다.이는 민간에 한 소규모 도둑질에서부터 국가를 상 로 한 노략질에 이르기

까지 상과 규모가 다양했음을 말해 다. 한 인명 살상도 경우에 따라서는 병

행되었다.459)

특이한 경우는 숙종 30년(1704년)의 기록이다.숙종 30년이면 출륙 유랑이 시

작된 뒤 200년이 더 지난 시 이다.처음 출륙했던 제주유민들의 자손이라면 이

제 고향에 한 기억도 없는 존재들이다.남해안에 유랑 우거하던 그들이 이제는

거꾸로 제주도에 가서 노략질을 했다.

호남(湖南)연해(沿海)포구의 백성들이 탐라(耽羅)3읍(邑)에서 몰래 채취하고

약탈하며 해치는 폐단이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목사(牧使)이형상(李衡祥)이 장

계(狀啓)하여 포(禁捕)하기를 청한 것도 이로부터 말미암은 것인데,포작(鮑作)이

당(黨)을 결성해 몰래 채취하는 습성이 여 하니460)

455)『 실 』 83,  8 (1477 ) 8월 5  己亥 (是言未可盡信, 亦不可謂虛妄也).

456)『 실 』 85,  8 (1477 ) 10월 15  己酉 (近來海賊殺人者, 疑是此人也);『 실 』

246,  21 (1490 ) 10월 24  壬申 (皆疑此輩); 『 실 』 262,  23 (1492 ) 2월 8  己

酉 (國家疑水賊必此輩所爲).

457)『 실 』 161,  14 (1483 ) 12월 6  乙丑 (潛行剽竊).

458)『 실 』 145.  13 (1482 ) 8월 12  戊寅 (侵掠採海人民); 『 실 』 177,  16

(1485 ) 4월 12  癸亥 (刦奪商船, 掠殺人物); 『 실 』 178,  16 (1485 ) 4월 11  辛

卯 (竊發作耗); 『 실 』 44,  17 (1522 ) 5월 28  癸酉 (鮑作人等聚爲水賊); 『 실 』

39,  30 (1704 ) 5월 17  乙卯 (掠奪戕害)

459)『 실 』 85,  8 (1477 ) 10월 15  己酉 (爲近來海賊殺人者 疑是此人也);  『 실 』

177,  16 (1485 ) 4월 12  癸亥 (鮑作人往往刦奪商船, 掠殺人物).

460)『 실 』 39,  30 (1704 ) 5월 17  乙卯 (湖南沿海浦民之偸采於耽羅三邑, 掠奪戕害, 爲弊

巳久 前牧使李衡祥之狀請禁捕, 蓋由於此, 而鮑作之結黨潛採, 其習如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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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통해 몇 가지를 확인하게 된다.우선 호남 연해에서 거꾸로 이들의

본래 출신지인 제주섬에 약탈하러 왔다는 이다.그런데 이들의 제주 약탈 행

가 오래 부터 있었다고 했다.비교 장기간에 걸쳐 제주유민 혹은 그들의 후

손들이 남해안 일 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오가며 약탈행 를 질 다는 의미다.

유랑민에게 고향은 요한 개념이 아니었다.이들의 심은 오로지 생존 그 자체

을 것으로 보인다.생존이 했던 제주유민들에게 어쩌면 약탈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을 것이며 약탈 상지 역시 가릴 게 못되었을 것이다.약탈이라고 하는

이들의 선택을 도덕으로 재단할 바는 못 된다. 한 반 로 이들의 약탈 성격

을 무시하고 진취 존재라며 무작정 정 으로 묘사하는 이데올로기 활용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과거의 역사 상을 최 한 있는 그 로 밝히려는 노력만

이 요할 뿐이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제주유민은 약탈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이 약탈 성

격은 앞의 교역경제인 성격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환경에 따라 농업이 아닌

다른 경제방식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4.용병 (傭兵的)성격

용병(mercenary)은 일정한 가를 받고 복무하는 병사를 말한다.용병은 매춘

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461)이라고 할 정도로 역사가 길다.이들은 군

역(軍役)즉 징병제도에 의한 의무병과는 달리 료나 기타의 계약조건에 따라

임시 고용되는 병사이다.양인개병제를 원칙으로 하던 조선사회에서 용병은 임시

이며 비정규 인 병사라 할 수 있다.

물론 제주유민을 용병이라고 표 한 기록은 없다.다만 이들의 복무 형태가

용병 인 모습을 띠고 있을 뿐이다.이들은 일정한 거처가 없이 해상을 유랑하던

사람들이라 정규군에 편성시킬 수가 없었다.조선시 군역 부과는 일정한 거주

지에 정착해 살던 사람들에게만 가능했다.제주유민처럼 바다를 유랑하는 사람들

461) 쿠  시  지 ,  , 2011,『 병 2000  역사』, 사과 ,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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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임시 으로 그 지역에 우거할 때에만 수군 편성이 가능했다.그러기에 이들은

임시 인 비정규군 즉 용병 성격을 띤다고 말할 수 있다.

한 양인개병의 원칙에 의해 군역을 진 일반 정병(正兵)의 경우는 의무군역

이었기 때문에 료를 받지 못하 다.462)반면 제주유민들은 그들의 가진 해양능

력으로 인해 일정한 가를 받고 고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이 역시 이들의

용병 성격을 말해주는 요소다.다음의 기사는 이를 잘 보여 다.

선(戰船)은 포작한(鮑作干)이 없으면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그런데 가(代價)

를 지 하지 않으면 장(戰場)에 나가려 하지 않기 때문에463)

포작인들이 있어야만 투선을 조종할 수 있다고 했다.이는 제주유민의 해양

능력을 말해 다.바로 그 해양능력,구체 으로는 선박 조종 능력으로 인해 일

반 수군과는 다른 을 받았다. 가를 받고서야 장에 나갔던 것이다. 가

를 받아야 장에 나가는 것은 형 인 용병의 모습이다.인용문은 가를 지

받지 못하면 장에 나가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박 운행에 차질을 빚었던 상

황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다고 해서 이들이 완벽한 용병은 아니었다.몸값은 자신들이 결정

하는 게 아니라 에서 무휼(撫恤)차원에서 내리는 정도에 불과했다.즉 이들에

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라 에서 이들을 동원한 뒤 그에 해 가를 지불하

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그 정도의 가도 지불되지 않으면 동원에 응하지 않고 도망가는 방식

으로 소극 선택권이나마 행사했다.그 기 때문에 완벽한 형태의 용병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하지만 료가 없는 의무병으로서의 일반 수군과는 확실히 달랐

다.그랬기에 용병 성격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다.

에서 가를 지불하여 포작인을 고용하는 것과 달리,일반 수군이 립가

(代立價)를 지불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었다.물론 립가가 높지 않았

을 것이기에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462) , 2003,「  사 도  비」, 사편 원 ,『한 사』23, 탐 당, 214쪽.

463)『 실 』 121,  33 (1600 ) 1월 4  己酉(戰船無鮑作, 則不得制船, 鮑作不給價, 則不肯赴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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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에 있는 수군은 배 다루는 것을 몰라 번(番)이 되면 목포(木 )를 마련

하여 해변에서 포작(鮑作)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립(代立)시키는데,그 포작하는 무

리들도 모두 흩어져 도망가고 없어464)

이 기사 역시 제주유민의 항해능력부터 말하고 있다.수군 에서도 배를 운

행할 수 없는 자가 많았다.그런 사람들은 제주유민의 항해능력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제주유민을 신 내세우고 그 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군역을

수행했던 것이다.그러나 이에 응하는 제주유민은 많지 않았다.고역이면서도

립가가 높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어 거나 제주유민은 가를 받고 고용

되는 성격 즉 용병 성격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다.

이순신의『난 일기』1597년 12월 5일자 “김돌손(金乭孫)이 학(奉鶴)을 거느

리고 함평 땅으로 가서 포작을 모았다”465)라는 기록도 제주유민의 용병 성격을

드러내 다.일반 수군이 아니라 굳이 포작을 모았다는 것은 그들의 항해능력

때문일 것이다.그 해양능력으로 인해 의무병 징발 상이 아니라 선택 모집

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유민은 불법 이탈자 기에 본래부터 쇄환 상자 다.쇄환되어 본 고

장 제주섬에서 군역을 져야 했다.그러나 남해안 지의 수군 사령 들은 이들의

쇄환을 반 하고 자신의 수군에 편입시키려 애썼다.466)이 역시 배 부리는 능력

때문이었다.본 지에서 정규군에 편입되지 않고 유랑처의 수군에 편입된다는 모

습 자체도 용병 인 면모이다.

유랑처 수군에 편입된다는 것은 속성을 담보하지 못했다.한 장소에 정주하

지 않는 한 이들은 계속해서 유랑했다.때문에 특정 수군에 고정 으로 편성되지

는 않았다.필요한 때에 지에서 이들을 불러 모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임시

이고 비정규 인 병사라고 하겠다.그래서 “이들을 어루만져 편히 살게 하면

464)『 실 』 136,  34 (1601 ) 4월 1  戊辰 (陸地水軍, 全不解操舟, 當番則責木布, 雇立海邊鮑

作人, 而鮑作之輩, 亦皆散亡).

465)『影印 李忠武公全書』에는 누락  내 라 ,  엮어 , 2004,『 』, 해 집, 404쪽

 내  했다.

466)『 실 』 92,  35 (1540 ) 1월 10  癸卯 (右道水營案付鮑作漢, 亦在刷還中 其時柳泓爲水

使, 啓以爲, 彼人等, 皆被刷還本(道)〔島〕, 無操舟人云 大臣與該曹議之, 使敬差官、水使(一)〔眼〕同, 可留

者留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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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에 쓸 수 있을 것”467)이라 했고.그 게 안집(安集)시켜 리하다가 실제

로 “수색 토벌해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에 연해(沿海)의 각 고을에 와 살면서 포

작(鮑作)하는 사람들을 골라 뽑아 병선(兵船)에 나 어 태워”468)작 을 수행했

다.이처럼 이들은 상비군이 아니라 상황 발생시 임시 으로 골라 뽑 고용되던

병사들이었다.

한 용병은 본래 성격상 료나 기타의 계약조건에 따라 고용되기에 아군이

나 군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소속을 바꾸기도 한다.변방 장수의 침탈을 피해

왜병에 의탁하고 그들에게 고용되어 살아갔던 제주유민의 경우469)가 이들의

다른 용병 성격을 보여주기도 한다.용병에게는 국가나 원한 소속 집단 같은

것은 없다.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존재를 매할 뿐이다.

이들의 용병 성격은 체제의 안과 밖을 넘나들며 때로는 조선 수군으로,때

로는 왜병으로 살아가던 존재가 세 역사 속에 존재했음을 보여 다. 세에는

토지에 긴박된 농민만이 존재했던 게 아니다.병농일치의 정군(正軍)만이 군역을

졌던 게 아니다.토지에 긴박되지 않은 비정규군 더 나아가 왜 의 병사로까지

고용되던 사람들이 있었다.이것이 제주유민의 용병 성격이 가진 함의다.

5.국제 성격

해양국가는 취약한 토지생산을 보충하기 해 바다를 통한 외교역과 유통에

심을 가지게 되며,그를 해 원거리 지역으로의 이동이 불가피해진다. 한

이에 따라 보다 넓은 범 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며 그러한 네트워크를 유지

하기 해 다른 집단이나 공동체에 해 개방 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470)

세 시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 다.취약한 토지생산성으로 인해 일 부터

467)『 실 』 197,  17 (1486 ) 11월 22  癸亥 (撫以安業, 緩急可用).

468)『 실 』 48,  18 (1523 ) 5월 28  丁酉 (諸道搜討時, 沿海各官來居鮑作等, 抄擇分騎兵船

等事).

469)『 실 』 20,  11 (1556 ) 5월 14  辛未 (沿海鮑作干等, 困於邊將之侵漁, 投入於倭, 以爲息

肩之地).

470) , 2008,『새  쓴 5  고 사』, 역사,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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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나가 외교역을 했다.그 과정에서 다른 지역과 자연스 네트워크를 형

성했을 것이며 그만큼 다른 집단에 해서도 개방 인 자세를 가졌을 것이다.

이는 앞서 Ⅳ장에서 ‘제주유민과 기타 해양집단’을 다루면서 확인했던 내용이

다.제주유민은 자연스 왜인들과 섞 다.사료에 구체 으로 명시되지는 않았

지만 국 해인(海人)들과도 섞 을 가능성은 충분했다.특히 이러한 상은 16

세기 이후 국인 심의 왜구가 동아시아 해역에서 크게 활동하면서부터는 더

욱 빈번하게 나타났다.다음의 기사들은 제주유민들이 왜인들과 극 으로 섞이

며 교류했음을 증명한다.

의복은 왜인과 같으나,언어는 왜말도 아니고 한어(漢語)도 아니며471)

제주(濟州)의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이······해 (海中)에 출몰(出沒)하며 왜인(倭人)

의 말을 배우고 의복(衣服)을 입고서472)

제주유민들이 왜인의 옷을 입고 왜인의 말을 배우며 해 에 출몰하고 있던 상

황을 하고 있다.이것은 제주유민과 왜인들 사이의 교류가 활발했음을 보여주

는 증거이며 한 이들이 가진 국제 성격을 말해 다.

이들 사이의 교류는 당연한 일이었다. 세의 바다에는 국경이 없었기 때문이

다.이를 이해하기 해서는 육지의 논리가 아니라 바다 자체의 특질을 시야에

넣은 바다의 논리가 필요하다.더하여 1국 역사인식도 극복해야 한다.바다의

논리와 1국 역사인식 극복은 세 인민의 생활 특히 바다 사람들의 생활을 이

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 인 요소이다.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일 뿐이며 원 구성물이 아니라 근 국민국가 성립

기에 만들어진 역사 산물473)이라고 설 한 베네딕트 앤더슨의 지 에 귀를 기

울일 필요가 있다.근 국민국가 성립 까지만 해도 일반 인민들 사이에 민족

결속감 같은 것은 없었다는 주장이다.물론 이에 한 반론도 여 히 만만치 않

471)『 실 』 83,  8 (1477 ) 8월 5  己亥 (衣服混於倭人, 言語非倭非漢).

472)『 실 』 145,  13 (1482 ) 8월 12  戊寅 (濟州流移人民····出沒海中, 學爲倭人言語衣服).

473) 트 , 1983,  , 2002( 역본),『상상  공동체: 민 주  원과 에 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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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지만 인식의 확 를 해서는 ‘내셔 히스토리’극복의 목소리474)에도 충

분히 심을 가져볼 만하다.

실제 세 조선의 일반 백성들은 민족의식을 가지고 살진 않았다.하루의 생

업이 그들의 주된 심이었 뿐 조선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같은 것을 의식하고

산 것은 아니었다.이는 임진왜란 당시 일반 백성들이 보여 태도에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지 은 왜 이 변경에 머물러 있은 지가 오래 되었고 세월도 많이 흘 습니다.

살육이 약간 어들었고 한 거짓으로 온화한 체하면서 서로 침포(侵暴)하지 말자

하고 먹을 것을 주니,본성(本性)을 잃고 기아에 시달리던 어리석은 백성들이 분분히

서로 이끌고 그들에게로 돌아감을 할 수도 없습니다.왜 을 하여 농사를 지어

조세를 바치고 그들의 노역에 이바지하면서도 부끄러운 을 모르며 세월이 갈수록

거의 그들과 동화하여 서로간의 계를 잊고 있습니다.

해 들으니,동래·부산·김해 등지에는 밭가는 자들이 들녘에 가득한데 3분의 2가

모두 우리나라 백성들이며 그들 에는 이따 머리를 깎고 이를 물들이는 등 그들

의 풍속을 따른 자들도 있다고 하고, 한 먼 지방의 장사꾼들이 각각 그들의 물건

을 가지고 왕래하며 진 속에서 장사를 하는데도,조 도 지시키지 않는다 하니,

이보다 더 한심한 일이 없습니다.475)

도원수 권율이 올린 장계 속의 내용으로 임진왜란이 시작되어 불과 3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 의 상황이다.겨우 3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왜병이 주둔하고

있는 경상도 지역은 사실상 일본국의 일상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조선 선조 아래에서의 일상이나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래에서의 일상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밭에 가서 일을 하고,장사를 하고,왜국

474)  주도하는 그룹  지  등  포진해 는 ‘당 비평’ 다. 들  2002 에『당 비평』특집  

등  통해 ‘내  리’  해체  주 했다. 근  민 가가 개  억   하여 공식  

도 하고 다 , 내  리 해체  통해  강 당했거  역사  하  주   민

 억  복원해  한다고 말했다.

475)『 실 』 61,  28 (1595 ) 3월 1  甲戌 (賊久居邊境, 歲月旣多, 而殺戮稍戢, 又佯爲喣濡之

狀, 不相侵暴, 資以飮食, 則愚民之失其常性, 困於飢餓者, 已紛然相率而歸之, 不可禁抑。 爲之耕田納租, 以供

其役而不恥, 日往月來, 幾與之化而相忘焉。 傳聞東萊、釜山、金海等處, 耕犂滿野, 三分之二, 皆爲我國之民, 

而往往有剃髮ㆍ染齒, 以從其俗者。 又有遠處買賣之人, 各持其物往來, 互市於賊陣, 略無防範界限, 事之寒心, 

無過於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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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세 을 내고 노역을 제공했다.언어와 풍습이 조 달랐을 뿐 백성들의 일상

은 사실상 마찬가지 다.풍습 역시 그랬다.‘머리를 깎고 이를 물들이는 등’일

본인의 풍습도 자연스 받아들 다. 세 인민들에게 민족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생존이었을 뿐,국가나 민족의식이 아니었다.국가나 민

족의식은 민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했던 권력층에게만 요했던 요소이다.

세의 인민들에게도 민족이 있었다는 말은 신화에 불과하다.‘실제로 어떠했

는가’하는 경험 인식을 뛰어넘어 곧바로 ‘마땅히 그래야 했다’라는 규범 인식

을 그 신화는 우리에게 강요해 왔다.그리고 그 규범 인식은 다시 신화 이해

를 사실로 규정하고,사실로 상징된 신화는 다시 규범 인식을 정당화하는 순환

논법의 덫에 우리를 가둬왔던 것이다.476)

제주유민이 왜인들과 쉽게 교류하고 때로는 합류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

다.조선시 인민들에겐 지 과 같은 민족의식이 없었다.바다를 끼고 사는 삶

의 조건이 유사했기에 국 수 이든,왜구든 필요에 따라서 교류하고 력하고

때로는 경쟁하고 갈등하고 쟁투를 벌이면서 살았을 뿐이다.

이것은 근 에 성립한 국가의 역이나 그 역의 사람들 즉 ‘국민’이 단 가

되어 지 까지 오랜 인류의 역사가 개되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477)근

이 의 사람들은 이처럼 국가라는 단 와 무 하게 자신의 삶을 개하고 있었

다.특히 바다에는 무정부성이 더욱 컸다. 세 바다에는 국경이 없었기 때문이

다. 한 해양문화의 무정부성은 더 큰 역동성을 가져오는 요소이기도 했다.478)

정리해서 말하자면 제주유민은 국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그 국제 성격

은 세 역사에서의 ‘내셔 히스토리’극복이라는 함의를 우리에게 던진다고 말

할 수 있겠다.

6.경계인 (境界人的)성격

476) 지 , 1999,『민 주 는 역 다』, , 5쪽.

477) 시, 2001, 『만들어진 고 』, 삼 , 137쪽.

478) , 2002,『한민  해 동과 동 지 해』, 학연 사, 2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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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인(marginalman,境界人)이란 집단이나 사회의 주변부에 치하여 성원

(成員)으로서의 지 나 역할을 완 하게 갖고 있지 않은 이른바 ‘주변인’의 의미

로 사용되는 말로서,일반 으로는 성질이 크게 다른 두 개 이상의 집단 는 사

회에 동시에 소속하여 그 때문에 행동의 기 틀이 단히 불안정한 사람을 말

한다.479)

두 개 이상의 집단에 속하면서 그 어느 쪽의 심에도 들어가지 못해 오히려

더 불안한 것이 경계인의 특징이다.이는 제주유민의 모습에도 그 로 투 되어

있다.

조선의 백성으로 남해안 지방에서 해산물 진상을 맡았으면서도480)지방 수령

(守令)들이 고의로 호 (戶籍)에 편입시키지 않아 백성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 놓

았다.481) 한 “여러 고을 수령이 복작간(鰒作干)이라고 일컬으며 모든 진상(進

上)하는 해물(海物)을 오로지 이들에게 의뢰하여 채포(採捕)하는 까닭에 이들을

사랑해 보호하여 편안히 살 수 있도록”482)해주면서도,한편으로는 심하게 침책

(侵責)하여 이들이 “다른 고을로 떠나서 정처 없이 옮겨 다니게”483)만들어 버리

기도 했다.

이처럼 이들은 어느 한 집단 안에 안착하지 못했던 존재다.그런 만큼 모순

존재이기도 했다.“비록 역을 정하지 아니하 다 하더라도 오로지 진상(進上)을

하여 해산물을 채포하 으니,역이 없다고 이를 수 없습니다”484)라는 기록에서

보듯이,역이 정해지지 않았으면서도 역을 지고 있는 존재 다.즉 체제 밖의 존

재이면서도 체제 안에 묶여 있는 존재 던 셈이다.

479) 태신, 2000,『체 학 사 』, 민 .  어는  등지고 미  향한 쿠 트 빈(K. 

Lewin, 1890∼1947)  미  사   주해  과 같  다  집단과  집단  경계

에 는 사람  경계   리 사 었다고 한다( , 2009,『행 학사 』, 

사). 한편  경계 라는 단어가 본래 랜드  코틀랜드 경지 에 몰하  마  미했

다고 하 , 경계  쪽에도 쪽에도 하지 못하고 마   평  에  는 체 럼 

한 습  하고 는 신  지에 빗 어 말하 도 했다( , 2002,『경계  사색』, 한겨 신

사).

480)『 실 』 177,  16 (1485 ) 4월 12  癸亥 (沿海諸邑封進海産珍品, 皆鮑作人所採也).

481)『 실 』 178,  16 (1485 ) 4월 11  辛卯 (守令以故不編戶爲民).

482)『 실 』 226,  20 (1489 ) 3월 15  癸酉 (故諸邑守令, 稱爲鰒作干, 凡進上海物, 專賴此人

捕採, 因而愛護之, 其人亦愛守令, 得安其生).

483)『 실 』 226,  20 (1489 ) 3월 15  癸酉 (若遇侵責, 則移寓他官, 遷徒無定, 常態也).

484)『 실 』 226,  20 (1489 ) 3월 15  癸酉 (雖不定役, 專爲進上捕採海物, 則不可謂之無役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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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에 한때는 “녹안( 案)하여 수(數)만 악하고 역은 정하지 말도록”485)

하자는 의견이 개진되기도 했다.장부에 이름을 올려 녹안( 案)한다는 것은 조

선의 지배 체제 안에 백성으로 포함한다는 의미다.그러나 이들의 유동성이 컸기

에 실제 그들에게 역을 지우기는 쉽지 않았다.그러니 역을 정하지 말자는 의견

이 나왔던 것이다.하지만 역을 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선의 체제 밖에 치 지

워진다는 의미다.이 게 이들은 체제의 안과 밖을 넘나들면서 안착하지 못하는

모순 이고 이 인 존재들이었다.

이들은 소속도,거처도 불분명했다.제주사람이면서도 남해안 연안의 유랑민이

어서 두 개의 집단에 동시에 속했다.그러나 제주섬은 이미 떠났기에 제주사회의

심에는 들어가지 못했다.그 다고 해서 남해안의 정착 주민이 된 것도 아니었

다.역시 주변에서만 맴돌 뿐이었다.

쟁 때에는 조선 수군의 역할을 수행했다.하지만 기회가 닿으면 탈 을 시

도했다.486)그러고는 심지어 왜병의 측에 가담하기도 했다.487)역시 한 집단의

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두 집단 사이를 오가는 모습이다.왜인의 옷을 입었으면서

도 왜어도 아니고 한어도 아닌 말을 썼던 것도 유사한 모습이다.488)

한마디로 말해 하나의 정체성을 가질 수 없었던 존재,즉 경계인 존재 다.

이순신의 장계에서도 이들 존재는 경계인으로 나타난다.일반 조선 백성과는 다

른 존재로 악했던 것이다.다음의 장계가 이들 존재의 특성을 보여 다.

그 에서도 귀화인과 포작인들이 부모처자들을 데리고 이웃 친척과 함께 본

성내로 들어오는 자가 연속부 인데, 후 의탁해 온 수가 거의 2백 명에 달했습니

다.489)

임진왜란 쟁의 와 에 이순신 부 에 삶을 의탁해 온 피난민에 한 설명이

다.그런데 의탁해 온 포작인 집단이 귀화인 집단과 병렬 으로 서술되고 있다.

485)『 실 』 226,  20 (1489 ) 3월 15  癸酉 (錄案知數, 勿定役).

486)『 실 』 19,  10 (1555 ) 8월 19  辛巳 (於昏夜之間, 交通鮑作干之船, 多數逃散).

487)『 실 』 20,  11 (1556 ) 5월 14  辛未 (沿海鮑作干等, 困於邊將之侵漁, 投入於倭, 以爲息

肩之地).

488)『 실 』 83,  8 (147 ) 8월 5  己亥 (衣服混於倭人, 言語非倭非漢).

489)『影印 李忠武公全書』,<唐浦破倭兵狀>, 각, 1989, 85쪽(其中如向化鮑作之輩携親挈家率其隣族自投營

城者連續不絶前後來托之數幾至二百餘名:1592.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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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인은 조선으로 투항한 왜인490)혹은 왜인 측에 가담했다가 도망 온 사람 혹

은 왜인들에게 잡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뜻한다.어 거나 일반 백성과는 다

른 존재이다.이런 귀화인과 병렬 으로 포작인 집단을 서술했다는 것은 포작인

역시 일반 백성과는 다른 존재로 받아들여졌음을 뜻한다.완 한 조선 백성도 아

니면서 그 다고 해서 왜인도 아닌 존재,여기에도 기에도 끼지 못한 이

존재 즉 경계인이었음을 보여 다.

이순신의 1592년 6월 14일 계본에는 “경상도 연안의 포작들이 화살에 맞아 죽

은 왜 의 머리를 많이 베어서 신(臣)에게 갖고 왔지만,신은 타도의 장으로서

그것을 받는다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기에 원균에게 갖다 바치라고 타일러 보냈

다”라는 목이 나온다.경상 우도의 포작 즉 원균 휘하의 포작인데도, 라좌도

수사인 이순신에게로 갔던 것이다.자신의 소속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악하지

못하는 모습이다.이순신이 보기에는 경상우도 포작이었겠지만 이들 스스로는 경

상 라를 모두 휘젓고 다녔기에 특정 지역을 자신의 소속지로 생각지 않았던

것이다.역시 이 소속이면서 그 어느 쪽의 심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주변인

즉 경계인의 모습이다.

기독교로 개종한 유 인 집안 출신으로 그 자신 스스로가 이방인이기도 했던

게오르그 짐멜은 본 연구에서 말하는 경계인,주변인을 ‘이방인’이라는 이름으로

그 특징을 설명했다.“이방인은 비록 비유기 으로 집단에 덧붙어 있는 존재이기

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집단의 구성원이다.집단의 통일 삶은 이방인이라는 요

소를 특별한 조건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방인의 지 가 지니는 독특한

통일성은 일정한 정도의 가까움과 일정한 정도의 멂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이 가까움과 멂의 정도는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모든 계에 특성을 부

여하는 바,어느 일정한 비율과 상호 긴장 속에서 ‘이방인’에 한 특별하고 형식

인 계를 래한다.”491)

제주유민 역시 짐멜이 말하는 이방인이었다.조선 통치체제라는 유기체에 비

유기 으로 붙어 다시 유기체를 이뤘다.다만 그 체제와의 거리가 멀고 가까움에

490) 진 란 당시 본 병사  에 항한 사람  1만 에 다(한 공통역사 재 , 

2005,『 통신사』, 한 사, 64쪽 ).

491) 게 그 짐 ,  미  , 2005,『짐  니티 』, 새 결, 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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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그 경계인성이 크고 작았을 뿐이다.하지만 조선이라는 하나의 통일 유기

체로 보면 제주유민 같은 비유기 존재 역시 특별한 조건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그 특별한 조건을 만드는 가까움과 멂의 정도에 따라 이들 제주유민의 경계인

성격은 오르고 내렸을 것이다.

이들 경계인으로서의 제주유민의 존재는 근 사회가 유동성이 떨어지는 농

업사회 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세의 인민들이 기본 으로 토지에 긴박

되어 있었다는 것은 국가주의 사 , 앙 심의 사 에서 나온 것이다.그러나

앙을 벗어나 변방 시선으로 세를 바라보면 수많은 경계인들을 만날 수 있

다.체제의 안과 밖을 넘나들며 살았던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복권될 수 있는 것

이다.이것은 그간 진보사 이 무시하고 차별하던 세계에까지 시야를 넓 수

있다.이것이 경계인 성격이 가진 함의이다.

한 경계인 성격은 앞서 보았던 국제 성격과 같이 1국 역사인식,내셔

히스토리의 극복이라는 함의도 함께 갖는다.경계인은 사실상 국 이 불분명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비록 지배 권력은 이들에게 국 을 부여했을지라도 정작

이들 제주유민은 자신의 국 을 요하게 생각지 않았다.단지 자신의 생활환경

에 합한 삶의 방식으로 일상을 살았을 뿐이다.그 결과가 이 소속의 주변인

즉 경계인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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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맺음말

이 연구는 조선시 특히 15∼17세기 기간 에 제주 사람들이 배를 타고 제

주도를 떠나 유랑하던 역사를 고찰한 것이다.이들은 왜 제주도를 떠났을까,떠

난 이들은 바다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그들의 삶이 지 우리에게 남

기는 의미는 무엇일까 등의 문제를 고민했다.

기존의 연구는 이들의 출륙 배경으로 척박한 토지,자연재해,지나친 수취,지

방 과 토호의 수탈 등에 주목했다.특히 제주에 가해진 지나친 공물과 진상은

출륙의 요한 원인이 되었다.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설명이 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경제구조의 변동과 그에 따라 산업기반이 흔들릴 때도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 나서게 된다.말(馬)사교역 심의 경제구조를 살핀 것은 본 연구가 기존

연구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나름의 독자 분석을 시도한 목이다.

이들의 삶을 고찰하기 해 우선 아날학 역사학자 페르낭 로델(Fernand

Braudel)의 3층구조의 역사틀을 활용했다.역사는 거의 변하지 않는 지리 시간

과 천천히 변하는 콩종튀르(국면)그리고 단기지속 시간의 결합으로 이 진다.

척박한 토지,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라는 조건은 오래 부터 해양교역의 장기지

속 역사를 만들었다.그 에 200년 지속된 출륙 유랑의 기지속의 역사가 형성

되었다.그리고 역사 흐름의 표면에서는 우마 사건이나 출륙 지령 등의 개별

사건이 존재했다.

어떠한 사회 상이 발생하는 것은 반드시 그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15세기

부터 규모 출륙유랑이라는 상이 발생했다면 원인은 반드시 그 앞의 시기에

있어야 한다.그래서 조선 기부터 배경을 추 했다.

Ⅱ장은 바로 그런 배경 찾기 다.조선 건국은 제주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조선은 고려와는 달리 앙집권국가 다.때문에 비교 자치성이 강했던

제주도마 도 조선 건국 이후에는 고려 때에 비해서 앙의 통제를 많이 받게

되었다.특히 세종 이후 앙정부의 통제력은 강화되는데,그 통제력 강화는 곧

바로 수탈로 나타났다.수탈은 공물 진상의 부과로 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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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탈과 함께 제주 경제구조의 변동은 출륙 유랑의 직 배경이 되었다.고

려말부터 시작된 목마(牧馬)경제의 번성과 그에 따른 말(馬)교역은 조선 기

제주의 주된 경제기반이 되었다.하지만 조선의 앙집권 강화와 그에 따른 앙

정부의 제주 말(馬)경제 장악 그리고 제주 말(馬)사교역 통제는 제주의 경제기

반을 뿌리째 흔들고 말았다.이 게 하여 악화된 경제 사정은 제주민의 출륙 유

랑의 직 배경으로 작용했다.

뿐만 아니라 빈번한 자연재해와 척박한 토지 요인도 출륙유랑의 주요 배경이

되었다.

Ⅲ장에서는 본격 으로 이들 제주유민의 발생을 다뤘다.먼 이들에 한 명

칭을 살폈다.명칭은 크게 두 가지 계통이 있다.두무악(頭無岳)계 명칭과 포작

(鮑作)계 명칭이 그것이다.두 명칭 모두 본래는 한자어가 아니었다.본래 토속의

민간 명칭에 그 의미를 살리며 발음이 가까운 한자어를 조합했던 것이다.둥그런

모양을 뜻하는 ‘두무’혹은 ‘두모’,‘두믜’가 두무악계 명칭의 본음이며,해산물 채

취를 주업으로 삼은 ‘보재기’가 포작(鮑作)계 명칭의 본음이다.

물론 포작과 두무악은 의미가 본래 다르다.포작은 직능상의 명칭이며 두무악

은 제주도민을 뜻했다.그러나 『조선왕조실록』속에 등장하는 이들은 사실상 같

은 존재 즉 출륙 제주유민을 뜻했기에 이 연구에서는 이들을 동일한 존재로 다

뤘다.

그리고 제주유민의 발생 시 과 격감 시 을 고찰했다.선행 연구에서는 부

분 성종년간을 제주유민 발생의 시 으로 삼았다.그러나 본 연구는 다른 견해를

폈다.성종년간은 나 에 크게 사회문제화 되었던 시 이며,발생은 그 이 즉

세종 때부터 다고 논증했다.격감 시 은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인조7년(1629

년)강력한 출륙 지령이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제주유민의 삶을 추 했다.우선 이들의 구성을 살폈다. 기 유

민은 제주도민 반에 걸쳐 형성되었다.말(馬)경제 련자들이 제주도민 반

에 걸쳐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말(馬)경제 타격에 따라 떠난 출륙 유랑민 역시

마찬가지 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층민으로 집 되고 있음을 보았다.

제주유민이 섬을 벗어나 진출했던 지역은 실로 방 했다.멀리 국 요동반도

아래의 해랑도에서부터 한반도 역의 해안에 걸쳐 이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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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었다.물론 남해안이 이들의 집 인 우거지 다.기록으로는 확인되지 않

지만 일본 열도로도 나갔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 제주유민의 규모는 최소 1만 명,이는 기록상에서 확인되는 출륙 공노비

숫자이다. 세 인구 기록은 사실상 신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략 인 추세만

을 살피는 것으로 만족했다.경우에 따라서는 제주민의 반가량이 출륙했을 것

으로 추정되는 사료도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확정 으로 말하지 않았다.그래

서 략 1만 명 이상으로만 추정했다.

이들의 생업은 기본 으로 해산물 채취와 이의 교역이었다.하지만 때에 따라

서는 약탈도 병행하고 있었다.그리고 이들의 생활은 처음엔 배 에서의 해상생

활이었다.그리고 그 해상생활은 가족이 함께 하는 생활이었다.‘率妻子’,‘以船爲

家’라는 표 이 이를 상징한다.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해안가에서 임시 거주를

하기도 했다.그러나 17세기 이후부터는 차 정착 단계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했

다.

Ⅳ장에서는 이들과 유사했던 집단 즉 수 과 왜구와 국인 수 과의 계를

살폈다.제주유민이 때로는 약탈을 자행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들을 수 으로

의심하기도 했다.그러나 수 은 보다 조직 으로 약탈을 일삼던 문 인 집단

이며,제주유민은 우발 이고 일회 인 즉 비조직 인 단순 약탈자로서 수 과는

조 달랐다.물론 이들 일부가 수 에 편입되기도 했을 것이며 차 수 으

로 진화하기도 했을 것이다.

왜구와의 계를 보면 일부 일본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주유민이 곧 왜

구인 것은 아니었다.당시 조선 정부에서는 이들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었다.

하지만 삶의 환경이 비슷했기에 이들 집단은 서로 상당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었

다.그러면서 때론 력하고 때론 갈등하던 계라고 하겠다.특히 후기왜구의

활동기인 16세기에는 일본인, 국인,제주유민이 어느 정도 섞여 있을 가능성도

있었다.그러나 사료상으로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다만 바다 생활이라는

생태 공통 때문에 이들의 력 계는 가정해 볼 수 있겠다.

Ⅴ장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제주유민의 삶을 다뤘다.이들이 가진 물길 정보,

배 다루는 능력 때문에 이들은 일 감치 수군의 주목을 받았다.그것은 곧바로

임진왜란 쟁이 터지자 효력을 발휘했다.충무공 이순신의 기록에 이들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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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지 않게 드러난다.여러 투에서 사망 부상자 황을 보면 이들 제주유

민의 비율이 10%를 넘었다.그만큼 그 쟁에서 맡았던 역할이 컸던 셈이다.

반면 왜병으로 편입되기도 했다.조선 료의 수탈이 심할 때 이들은 왜병의

일원이 되기도 했다.이들에게 요했던 건 근 의 민족의식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 기 때문이다.이들의 배 즉 포작선도 투에 동원되었다.소규모 배로서

아주 빠른 장 이 있었기에 형 투선인 옥선의 보조 역할을 담당했다.

Ⅵ장은 종합 정리의 장이다.이들의 삶을 총화한 뒤 이들에 한 성격 규정을

시도했다.그리고 그 성격 규정을 통해 그 성격이 가진 함의 즉 당시 역사와 오

늘날 역사 연구에 던지는 의미를 찾아보았다.본 논문은 이들의 성격을 해양

성격,교역경제인 성격,약탈 성격,용병 성격,국제 성격,경계인 성격

으로 규정했다.그리고 그 성격 규정을 통해서 내셔 히스토리의 극복과 해양

역사에의 주목,농업 심 세사 극복 등을 제기했다.국가주의 시선으로는 변

방의,해양의,비농업인의 세사를 들여다 볼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조선시 제주를 떠나 바다로 나갔던 사람들의 삶을

살폈다.그러나 이 연구의 한계는 무도 뚜렷하다.무엇보다 사료 부족이었다.

특히 말(馬)경제의 실상을 구체 데이터를 가지고 실증하지 못한 것은 가장 큰

맹 이라고 하겠다.말(馬)자유 교역 경제의 붕괴를 제주유민 발생의 가장 직

인 요인으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실상 그 말(馬)경제의 규모조차 밝히지

못했다.단지 앞뒤의 맥락으로 추정했을 뿐이다.그러기에 이 연구가 주장하는

말(馬)교역 경제의 붕괴 요인은 앞으로 더 많은 자료 동원을 통해 보완할 필요

가 실하다.

한 앞으로의 연구 과제도 많다.우선 국,일본 측의 자료를 검토해야 한

다. 국과 일본으로 흘러들어간 제주유민이 지 않았을 것이라 추정했다.그러

나 그쪽의 자료를 검토하지 못함으로 해서 하나의 가능성으로만 남겨 두었다.향

후 국,일본 등의 자료를 통해 이 연구를 더욱 풍부히 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남해안 정착민의 정착 이후 삶을 추 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다.

찬 사료만이 아니라 남해안 여러 마을의 마을지나 개인 문집에서도 단서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이런 자료 보완을 통해 제주유민의 구체 실상에 더욱 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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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육지가 아닌 바다,농업이 아닌 교역에 심을 두고 살았던 변방 제

주사람들의 세사를 조 이라도 풍부하게 구성하고,그 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변방인,해양의 역사를 역사의 주 무 로 끌어 올리는 데 조 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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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ociohistoricalStudyontheJejuMigrants

inthe15th∼17thCenturies

Yeong-KwonLee

DepartmentofSociology

GraduateSchool

JejuNationalUniversity

ThisstudydelvesintothehistoryofJejufolkswholeftJejuislandand

wandered aroundonaboatespeciallyduringthe15thto17thcenturyinthe

JoseonDynasty.Theauthorwaswonderingwhytheylefttheisland,how

theyledalifeatseaandwhattheirlivesmeantoustoday.Toinvestigate

theirlives,theauthoremploysthethree-levelhistorystructurebyFernand

Braudel,whobelongstotheAnnalesSchool.

The earlier studies have focused on barren soil, natural disaster,

arm-twisting tributecollection from thegovernment,exploitation by local

governorsandlandownersandsoonasthebackgroundoftheirleavingthe

island.Thesefactors,however,arenotconfinedtothe15thto17thcentury.

Theseadversitiesoccurredthroughoutthepre-modernJejusociety.Yettheir

leavingoftheislandonalargescalewasconcentratedaroundthe15thto

17thcenturyalone.Consideringthis,theabovefactorsalonecan'texplainthe

largescaleexodusofJejufolks'driftingawayinthe15thto17thcentury.

Thisiswhy theauthorraisestheafore-mentionedquestionsandtrie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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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ethem.

InChapterII,thestudyfocusesmainlyonthebackgroundofJejufolks'

leavingtheisland.WhentheMingDynastyoccupiedthecentralpositionafter

thedeclineofYuan,MingdemandedJejuhorsesfrom theKoryogovernment.

ThisiswhentheeconomyofbreedingandfreetradinghorsesinJejubegan

tosuffergreatly.Afterthefoundation oftheJoseon Dynasty,thecentral

governmentbegantocontrolthehorseeconomyseverely.Especiallyfrom the

GreatKing Sejong periodon,theeconomy in Jeju begantolosevitality

becauseofthestrictcontroloverthefreetradeofhorses.Thisisthevery

reasonJejufolksleftJejuislandinaboattomakealiving.

Thetwofactorsfortheirleaving theislandareexamined,thenatural

environmentaspectandthesocialstructureone.Inthenaturalenvironment

background,barren soiland frequentnaturaldisasterconstitutethemain

factors for the occurrence of wandering folks.In the socialstructure

background, factorsincluded thecollapsed Jeju economy becauseofthe

excessivecollectionandthestrictcontroloverthehorsetrade,andthestudy

iscenteredonthelatter.

Thetradeshut-offforcedJejufolkstogotoseaandrebuildtheirlives

sincethemaineconomyofJejuintheMiddleAgeswasnotfarmingbut

marinetrade.InArnoldToynbee'sview,Jejufolksbattledbackagainstthe

challengeoftheeconomicbasecollapsecausedbythehorsefreetradeban,

byleavingtheislandandwanderingaround.Despitethecollapsedeconomic

basefrom thehorsetradeban,theyhadwideexperiencesindoingbusiness

onaboat.That'swhythebattlingbacktooktheshapeofleavingtheisland

andwanderingaroundtheoceanonaboat.

InChapterIII,thestudyfocusesmainlyontheoccurrenceofJejumigrants.

TheauthorinvestigatesthenamesofJeju folks.Therearetwo names:

Doomooak and Pojak. The two names don't originate from Chinese

characters.Similarsounding Chinesecharactersareadded by keep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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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stothenativefolknames.Ofcourse,themeaningofDoomooakis

differentfrom thatofPojak.Inthisstudy,thetwonames,however,meanthe

samething:twoJejufolkswholeavetheislandandwanderaround.

The times when Jeju migrants originated and disappeared are

investigated.TheearlierstudiescontendthewanderingJejufolkphenomenon

occurredduring theKing Seongjong era.Thisstudy suggestsadifferent

view.Thisstudy provesthatJeju migrantsfirststartedduring theKing

SejongeraandtheybecameabigsocialissueduringtheKingSeongjong.

Theearlierstudiesandthisstudyhavethesameview onthetimewhen

Jejuwanderingfolksdisappeared.Thestrictbanonleavingtheisland inthe

7th yearofKing Injo (1629)may serve as the main cause fortheir

disappearance.

Thestudy investigates who constituted Jeju migrants.Theearly Jeju

migrantscamefrom allovertheJeju islandsincehorseeconomy-related

folksdidso.Astimewenton,Jejumigrantscamemainlyfrom thelower

classes.

JejumigrantsadvancedavastrangeofareasfarofftheJejuisland.The

areasrangefrom allthecoastalareasoftheKoreanpeninsulatotheremote

Herangislandbelow theLiaotungPeninsula.Ofcourse,theSoutherncoast

areasoftheKoreanpeninsulawerethemaindestinationforthem.Though

notconfirmed in records,itisestimated thatthey advancedeven tothe

JapaneseIslands.

ThenumberofJejumigrantsrosetoatleasttenthousand,whichisthe

number ofpublic servants leaving the island.They made a living by

collectingandtradingseaproductsorsometimesbylooting.

InChapterIV,Jejumigrants'relationswithsimilargroupssuchasChinese

andJapanesemarineraidersareexamined.ThegovernmentsupectedJeju

migrantsofbeing marineraiderssincethey sometimescommittedlooting.

Theraiderswerewellorganizedandexpertsinlooting,butJeju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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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simplelootersasanaccidentalandtemporarygroup.Ofcourse,someof

thefolkscouldhavebecometheraidersandmadealiving.

AssomeJapanesescholarsmaintain,Jeju migrantsweredifferentfrom

Japanesemarineraiders.ThethenJoseongovernmentdistinguishedthistwo

groupsclearly.Thetwogroups,however,sharedasimilarlivingenvironment,

sotheykeptaconsiderabletradingrelationship.Cooperatingandconflicting

relations alternated with each otherbetween them.Especially during the

Japanesemarineraiders'furiousactivityperiodinthelate16thcentury,there

isahighprobabilitythatJejumigrantsworkedtogetherwithChineseand

Japanese marine raiders.Though historicalrecords don'trefer to their

cooperativerelations,thesamesharedmarinelivingmighthaveledtothis.

InChapterV,Jejumigrants'livingduringtheJapaneseInvasionofKorea

iscovered.Thefolksdrew attentionfrom thenavalforcesbecauseoftheir

knowledgeofthesearoutesandskillfulmanagementofaboat.Uponthe

occurrence of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their skillfulness was

completelyexercised.Recordsontheirexcellentactivitieswerewellrevealed

intheAdmiralYiSoonshin'sWarDiary.Thepercentageofthedeathsand

thewounded ofJejumigrantsexceededover10% inseveralbattles,which

showstheirbrilliantexploitswell.

Ontheotherhand,someofJejumigrantswereincorporatedintoJapanese

marineraiders.WhentheJoseongovernmentofficialsplunderedfrom innocent

folksatrociously,someofJejumigrantsbecamemembersoftheJapanese

marine raiders. What mattered to them was not modern national

consciousness butsurvivalitself.Theirboatsnamed Pojakseon,used for

collectingmarineproducts,weremobilizedforbattle.Pojakseonwasasmall

butfastboat,sotheyservedanassistantroletothelarge-scalebattleships,

namedPanokseon.

In Chapter VI,Jeju migrants' lives are pieced together and their

characteristicsareidentified.Theauthortriestofindtheimplicationof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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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ednatures,namely,whattheymeanforthestudyonthethenhistory

andthecurrenthistory.ThehistoricalcharacteristicsofJejumigrantsare

identified as marine,trade economic,looting,mercenary,internationaland

marginal.These features raise questions aboutovercoming mono-national

perceptions of history, attending to marine history, overcoming

agriculture-centeredmedievalhistory,etc..Thenationalisticview alonecan't

seemarginal,marineandnon-agriculturalmedievalhistory.

keywords:the15thto17thcentury,Jejumigrants,wanderingbyleavingthe

island,thethree-levelstructureofhistoryframebyFernandBraudel,control

overhorse-trade,Doomooak,Pojak,Herangdo, migrants,southern coast,

marine raiders,Japanese marine raiders,marine characteristics,trading

economic characteristics,looting characteristics,mercenary characteristics,

internationalcharacteristics,marginal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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